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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이력제 정의(정의, 기대효과)

1. 축산물이력제 정의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사업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시행주체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2. 축산물이력제 기대효과

위생과 안전의 파수꾼

질병 및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 시, 이력을 추적 회수, 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

* 구제역 백신접종, 브루셀라 검사, 질병발생 이력추적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각종 축산관련 정책사업에 활용

* 가축개량, 축산물 수급예측, 가축동향조사 대체 활용 등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원산지, 농장정보(농장경영자, 사육시설의 소재지 등), 가축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 제고

- 축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원산지 허위 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고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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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쇠고기이력제 도입배경

유럽과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불안 증가

소비자 단체와 축산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 요구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

EU, 일본, 호주 등에서 육류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축개체

식별체계(NAIS)를 통해 질병 등에 대처

2. 쇠고기이력제 추진경과

추진경과

(2004.10.) 브랜드 및 시‧군 중심으로 소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2007.1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2008.12.) 쇠고기이력제 사육 및 유통단계(2009.6.) 전면 시행

(2010.12.)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2012.10.)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2014.12.) 돼지고기이력제 전면 시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2015.06.)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포장처리‧거래내역 등 전산신고 의무화

(2018.11.)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2020.01.) 닭·오리·계란 이력제 전면 시행,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 

학교급식소(초·중·고), 통신판매업까지 확대

(2021.01.) 유치원급식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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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주요 추진내역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각 단계별로 신고 및 기록‧관리 하고 해당 

개체(소 ‧ 돼지 등) 또는 축산물(포장 최소단위)에 표시

이행단계 주요내용

사육단계 출생 등 신고, 귀표관리(94,119호)

도축단계 도축 등 신고, 이력번호 표시, DNA시료 채취(도축장 74개소)

포장처리업체
식육포장처리 및 거래실적 관리·신고, 부분육 또는 포장지 이력번호 표시

(전산 1,595개소, 일반 8,154개소)

판매업체
거래내역 관리·신고,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 표지판 등 이력번호 표시·게시

(전산 2,290개소, 일반 47,245개소)

일반·휴게음식점 

700㎡이상,

학교·유치원 급식소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게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

통신판매업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고지하고 배송상품에 

해당이력번호를 표시

* 단계별 호, 개소는 '21년 1월 기준으로 산출된 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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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추진 체계

< 단계별 추진 체계 >

① 사육단계
 

출생 등 신고 및 귀표부착

- 농장경영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한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신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및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이내 
귀표부착(육우의 경우 7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전국 시·군별로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축산관련 법인 중에서 지정

- 사육규모에 따른 귀표 자가부착농장은 소 출생에 따른 귀표 부착은 농장에서 
스스로 부착하며 “탈락 귀표 재부착”은 위탁기관에서 부착

가축시장 개설자는 가축시장 내 소 거래내역을 거래가 완료된 다음 날까지 신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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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축단계
 

도축장 경영자는 귀표 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도축금지(귀표 미부착 등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미리 신고)

이력관리시스템에 도축처리 결과 신고

도축장에서 소의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

도매시장 개설자는 소의 경매내역을 신고

③ 포장처리단계
 

거래실적 및 포장처리실적 신고(장부관리)

- 거래‧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

부분육·정육 최소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 부착

④ 판매단계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당 쇠고기에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 

신고·관리

- 판매업자는 정육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해당 쇠고기의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표시·판매

- 거래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일정규모 이상, 5일 이내,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거나 장부에 기록·보관(거래내역서 매입 1년, 매출 2년 보관)

일반·휴게음식점 700㎡이상, 학교급식소, 유치원급식소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게시하고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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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 소의종류 및 성별, 출생일자,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도축장 및 

소재지, 도축연월일, 도체중, 도축검사결과, 육질등급, 식육포장처리업소 명칭 

및 소재지, 가축질병정보 등 정보 공개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과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회방법 : 어플리케이션(축산물 이력정보), 홈페이지(www.mtra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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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주체별 역할과 기능>

기 관 역할 및 기능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지도·감독

▪ 사업계획 수립·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 감독,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자체
(업무위임)

▪ 감독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할지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 법 제23조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24조에 의한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보고 및 출입·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업무위임)

▪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검사 
및 수거, 과태료 부과·징수(국내산이력축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위임)

▪ 수입산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운영

▪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출입·검사 
및 수거, 과태료 부과·징수(수입산이력축산물)

축산물품질평가원
(업무위탁)

▪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 운영

  - 농장식별번호 발급, 출생 등 신고 관리, 이력번호 발급,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기록·관리, 도축·유통단계 신고접수 등

▪ 사육-유통단계 보고 및 출입·검사 및 수거(국내산이력축산물)

▪ 소 보관용 DNA 시료 채취 및 보관, 모니터링 시료 채취 등

농협중앙회
(업무위탁)

▪ 귀표의 구매·공급관리, 위탁기관 지도·감독

사육단계 위탁기관
(지역 농·축협 등)

▪ 관할지역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접수, 소의 출생 
등 신고 접수 및 변경신고 접수

▪ 소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귀표의 부착 지원 및 관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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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주요국 쇠고기이력제 추현황 비교표>

국가 이력제도 명칭
도입
시기

의무화
개체
식별

출생지
추적

이동 
추적

연령 
검증

사료 
검증

건강 
기록

주요 축산물 수입국

한국 축산물이력제도
2004, 
2008

(본사업)
O O O O O X X

일본

쇠고기 이력제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3 O O O O O X X

유럽연합 국가별 상이
1997, 
2000

O O O O O X X

멕시코
가축동물개체식별
시스템 (SINIGA)

2003 X O O O O X 일부

주요 축산물 수출국

브라질 ERAS, SISBOV, GTA 2002
수출
품목

O O O O O O

호주
가축식별이력제도 

(NLIS)

1999, 
2005 

(의무화)
O O O O

태그 
발행일

O 
(LPA)

O 
(LPA)

미국 없음 2012
주경계
넘는 
이동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자발적

뉴질랜드 동물식별이력제 (NAIT) 2006
O 

(2011)
O O

O 
(2012)

O 자발적 자발적

캐나다
캐나다가축식별제 

(CCIA)
2002 O O O

O 
(2011)

X X X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동물건강정보 
(SGS)

2007
어린가

축
O O O O X

O 
(FMD 
백신)

우루과이 DICOSE, SNIG
2006 

(의무화)
O O O O O 일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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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식별번호 부여

 

1.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관리

목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요령을 규정하여 시행

용어의 정의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 사육시설”

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

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이력관리시스템”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출생, 이동, 폐사 등의 이력을 관리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농장경영자”란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체식별번호” 란 소, 돼지(종돈에 한함)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현장 확인”이란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해 축산농장 기본정보에 대한 가축사육

시설, 위치 등 유효성을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농장식별번호 체계

농장식별번호에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번호로 

구성

- 권역코드 : 서울·인천·경기(1), 강원(2), 충북(3), 세종·대전·충남(4), 전북(5), 
광주·전남(6), 대구·경북(7), 부산·울산·경남(8), 제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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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 부여

부여 대상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사육하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번단위의 가축 

사육시설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사육, 휴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축사육시설에 농장

식별번호 부여, 단 폐업의 경우 부여대상에서 제외

부여 기준

-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시설을 기반 ‘땅(지번) 중심’으로 1개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 부여된 농장식별번호는 농장경영주, 관리자 등의 정보의 변동이 있어도 땅(지번) 
중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변하지 않음 

- 동일 지번의 가축사육시설에서 농장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을 받아 다른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 추가 발급은 사육시설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확인된 경우 가능

     *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신청서｣ 사본은 지자체 접수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이력관리대상 가축을 함께 사육하는 시설은 단일 농장식별번호 사용

부여 방법

- 농장식별번호는 권역코드(1자리),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된 6자리의 고유

번호를 부여 

- 6자리 고유번호는 첫 번째 자리를 권역코드, 두 번째 자리를 축종별 구분하여 

안전행정부의 법정동순으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

1 0 0 0 5 6
① ② ③ ④ ⑤ ⑥

권역코드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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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절차

- 신규농장 개설자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육시설의 농장경영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육시작일 5일 전까지 농장

식별번호 발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위탁기관에 제출

   * ①확인사항: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신청서 사본 ②제출서류: 접수번호가 기재된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신청서 사본

    ** 관련 :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경영자는 해당지역 위탁기관장에게 발급신청서를 

제출

- 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같은 신청서의 내용을 신청할 수 있음

-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의 기입사항은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접수된 발급신청서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을 통해 농장식별번호 부여

- 소의 경우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소 사육시설에 정확히 부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위탁기관 등의 관계기관에 현장 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된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됨과 동시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의 내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

-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내용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름

최종 확정된 농장식별번호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장식별번호 

발급증([별지 제 16호 서식],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통지를 포함)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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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식별번호의 폐업 및 승계

   <상속 및 증여 시>

폐업

- 가축사육시설의 폐업 등으로 농장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번에 

부여된 농장식별번호가 회수(중지)되며, 동일 지번의 사육시설을 재개할 경우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재사용

- 위탁기관에서 관리농장의 신고된 폐업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승계

-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을 승계한 농장경영자는 해당 지번의 

농장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

- 농장경영자는 가축사육시설의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

농장경영자 사망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고사항 변경(승계)

   <허가·등록 농장>

가축사육업 승계 희망 시 

제출서류

숔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숕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가축사육업 승계 포기 시

제출서류

숔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유의사항>

 - 변경사항에 사육→폐업으로 신고사항 작성하고 폐업예정일자 기입
숕 가축사육업 폐업신고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4서식]

<유의사항>

 - 폐업신고서 지자체 접수번호 표시, 폐업예정일 다음날 농장식별번호 회수

(사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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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농장>

가축사육업 승계 희망 시

- 가축사육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 업무처리

제출서류

숔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숕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가축사육업 승계 포기 시

제출서류

숔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유의사항>

 - 변경사항에 사육→폐업으로 신고사항 작성하고 폐업예정일자 기입

 - 변경신고서에 기재한 폐업예정일 다음날 농장식별번호 회수(사용정지)

 - 사육두수 및 상황을 고려하여 농장경영자 사망일로부터 최대 2개월 이내

 - 가축사육업 승계 포기 농장정보는 관할 지자체 공유를 통하여 관리(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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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25.>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소·돼지)
※ 뒷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주소(거주지) ④ 전화번호

⑤ 사육가축의 종류

   및 사육방식

 [ ] 소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방목지  [ ] 종축장

 [ ] 돼지  [ ] 자가사육    [ ] 위탁사육    [ ] 자가사육+위탁사육   [ ] 종돈장   [ ] 기타

⑥ 가축사육시설

농장 명칭: 

사육시설 주소: 

관리자 성명:              　　　　　관리자 주민번호: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GPS좌표:　

사육개시 연월일:     .   .   .    

⑦ 허가등록사항 [ ] 허가 [ ]등록 [ ] 기타
⑧ 고유번

호
⑨ 사육여부 [ ] 사육  [ ] 휴업  [ ] 폐업

⑩ 사육규모 

소 돼지

종류 마릿수

종류

세부 명세(마릿수)

소 계 소계 모돈
후보
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한 우 일반종

육 우 재래종

젖 소 멧돼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청인 전화번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축산업 허가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진행중인 농장의 경우 축산업 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신청을 접수한 지자체에서 원본대조를 마쳐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직원 확인사항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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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

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

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

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④란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정보를 기재하되, 위탁사육인 경우 위탁자의 기초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⑤란에는 사육가축의 종류 및 신청인이 자가·위탁사육을 분명히 하고, 종축장 또는 종돈장일 경우에 [  ]에 √표를 합니다.

3. ⑥란에는 신청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가축사육시설에 기초정보를 기재하고 관리자는 농장경영자와 계약 또는 가족관계 등의 의해 실

질적으로 농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4. ⑦허가등록사항 확인을 위해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첨부

5. ⑧고유번호 : 축산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에 있는 고유번호 5자리 기재

6. 사육규모는 ⑩란에 소 또는 돼지의 사육마릿수를 기재합니다. 돼지의 경우 항목별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종: 우리나라 고유의 재래종을 제외한 서양종 및 모든 교잡종

    * 서양종: 대요크셔(Large Yorkshire), 랜드레이스(Landrace), 두록(Duroc), 햄프셔(Hampshire), 웰시(Welsh), 피어트레인

(Pietrain), 스포티드(Spotted), 버크셔(Berkshire)

나. 재래종(Korean native pig):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래종 고유의 외모기준을 유지하는 돼지이어야 하고, 실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 멧돼지: 가축화되어 집에서 사육하는 멧돼지

라. 모돈: 자돈을 생산하고 있는 번식용씨돼지 마릿수

마. 후보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후보돈 마릿수

바. 웅돈: 번식에 이용할 목적으로 사육 중인 종모돈 마릿수

사. 자돈(2개월 미만), 육성돈(2∼4개월 미만), 비육돈(4∼6개월 이상)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농장식별번호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소 위탁기관)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발 급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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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 소, 종돈의 출생
[  ] 소, 종돈의 폐사
[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수입·수출
[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

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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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육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수급관리, 축산물안전관리, 가축방역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축이력관리, 축산물안전관리, 방역 효율성 등 축산업 및 관련 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장식별번호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

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 말소 후에도 가축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사육·이동, 도축 등 가축이력 정보를 활용하는 가축질병 및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공통사항

가. 축산농장의 경우 농장식별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나. 변경되는 변경 전 등록내용을 왼쪽에 기록하고 변경 후 등록내용을 오른쪽에 기록합니다.

2. 농장식별번호 변경신고 시

가. 축산농장을 경영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중인 경우는 허가 신청 서류 사본 또는 등록 신청 서류 사본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결과 반영 및 발급증 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처 리 기 관

(축산물품질평가원,

위탁기관, 종축등록기관, 

종축 등 수출입 신고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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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소의 
 [  ]출생·수입·수출
 [  ]양도·양수·이동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⑥ 위탁기관명

⑦ 사육시설 주소

⑧ 사육 개시 연월일

⑨ 관리자 성명 ⑩ 관리자 생년월일

⑪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⑮ 부 개체식별번호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⑱ 개체식별번호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폐사일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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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유의사항

1. 출생·수입·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

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

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2.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⑰∼란을 적습니다. 또한, ⑰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⑳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

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란을 적고, ㉖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4.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5. 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6.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가.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나. 소의 종류: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다.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라.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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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농장식별번호 발급증

  

농장식별번호: 

가축사육시설 명칭: 

가축사육시설 소재지:

가축의 종류:                 

농장경영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직인날인

※ 농장식별번호를 통보받은 농장경영자는 사육 가축의 출생, 양수·양도·이동, 폐사, 변경신고,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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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농장식별번호 발급 및 등록대장

발급
(등록)

연월일

발급
(등록)

번호

농장
식별
번호

사육
가축의 
종류

신청자 성명 농장 명칭

사육
개시

연월일

사육 두수

비고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사육시설 주소
(GPS좌표)

소 돼지 닭 오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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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장식별번호 부여 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

(개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법인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입력

- 법인명 및 대표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대표자 변경 시 변경 신고

    * 농·축협 생축장, 공공·연구기관 및 학교 생축장 등이 해당됨

3. 농장식별번호 신청 및 부여절차

부여 절차

농장식별번호 부여 체계

신청·접수
(위탁기관→이력지원실)

▪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
 - 확인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 제출서류 : 축산업 허가·등록증 신청서 사본(접수번호 기재 필수)

⇓
농장정보 등록

(위탁기관)
▪ 증빙자료 주소와 농장 위치정보를 확인 후 농장식별번호 신청

⇓
SMS 안내

▪ 신규·변경 농장식별번호 신청 건에 대해 해당지원 이력업무 
담당자로 안내

⇓

농장정보 확인 및 검증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위해 증빙자료와 등록정보 일치 확인 
등 신규개설 농가 현장실사 등 검증

  -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농장경영자, 주소 등 일치여부, 지도 
검색을 통해 농장위치 및 연락처 확인

  ※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
농장식별번호 확정 및 발급

(축산물품질평가원)

▪ 확인된 농가에 대해 농장식별번호 부여
  ※ 해당지원이력업무 담당자 확인 및 검증 완료 후 이력지원실

에서 최종 확인을 통해 농장식별번호 부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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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장등록 방법

농가 등록

농가등록 방법

※ 메뉴위치 : 이력관리시스템 / 농가관리 / 농가등록

 

* 농가 등록신청 시 위탁기관에서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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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관리시스템 공동명의 농장관리 체계

공동명의 농장경영자 농장기초정보 관리 

구분 농장정보 관리 방법 비고

기승인
농장

정보변경 신청으로 관리

- (농장경영자) 관할 위탁기관에 정보변경 신고(축산업 등록･허가증 첨부 필수) 

- (위탁기관) 업무담당자가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변경신고 등록·허가증 증빙자료 첨부

  * 기존 농장경영자가 2인 이상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에 한함

- (이력지원실) 증빙자료 확인 후 추가 농장경영자 및 주소 등록

신규신청
농장

신규농장 등록시 신청

- (신청 및 등록) 위탁기관에서 농장식별번호 신청시에 추가농장경영자 및 

해당 주소정보 모두 입력

 * 2인이상 농장경영자 등록시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증 첨부

- (검증 및 승인) 축평원 지원에서 승인￫ 이력지원실에서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증 확인 후 승인

* 자세한 등록방법은 이력관리시스템 공지사항6 농장기초정보 관리 매뉴얼 참조

농장정보 확인 

위탁기관에서 농장등록의 적정성 확인

확인
절차

① 농장관리/농장정보확인 선택
② 확인여부 선택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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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축사육시설 확인 방법

신청 및 변경 요청된 농장 소재지 확인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조치 및 확인 방법

①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소재지 일치 여부 확인

② 확인 및 주소변경 저장 클릭

 ※ 필요시 일치여부를 신청자와 유선확인 또는 농장 방문을 통한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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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 등 신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5호 또는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7.>

 1. 법 제5조(출생 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4. 법 제22조제3항·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1. 출생 등 신고 업무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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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 등 신고 업무처리 방법

출생신고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신고방법

- 서면신고 : 농장에서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위탁기관에 제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⑥ 위탁기관명

⑦ 사육시설 주소

⑧ 사육 개시 연월일

⑨ 관리자 성명 ⑩ 관리자 생년월일

⑪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⑮ 부 개체식별번호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 전화 신고 : 지리적 여건으로 서면신고가 곤란한 경우 구술, 전화 등의 방법

으로 신고

  * 신고서를 제출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 여부와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구역 내 농장경영자(신고 대리

인을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신고 접수자로 하여금 

대리 날인하게 할 수 있고, 위탁기관의 장은 신고자, 신고 일시, 신고 내용 등을 기록·보관(전자적 

자료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신고기한 : 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위탁기관 : 출생신고 접수 즉시 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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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부착

귀표 배부 체계도

농식품부(이력관리시스템-귀표관리 메뉴)

귀
표
배
부

귀배
표부
농등
장록

귀
표
신
청

귀확
표인
입등
고록

귀표신청

귀표발송
(인수귀표번호)

입
고
등
록

귀
표
번
호

귀표회사

농협중앙회 위탁기관

자가부착 농가

귀
표
구
매
신
청

귀
표
공
급
통
보

입
고
등
록

귀
표
번
호

⑤

①

② ③

④

⑥ ⑧

⑨

⑩

⑪

귀
표
공
급
요
청

⑫

 귀표번호
출고등록

⑦

귀표 부착 방법

- 위탁기관은 고령 등의 농가가 요청한 경우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제주도 본도를 제외한 도서지역과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는 90일)이내에 귀표를 아래 그림과 

같이 부착하여야 함

 ※ 귀표는 오른쪽 귀에 일반형을, 왼쪽 귀에 단추형을 각각 부착(시행규칙 제8조,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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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부착 과정

귀 앞쪽에 암 귀표, 귀 뒤쪽에 수 기표를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

전산등록

업무처리 절차

업무흐름 처리 절차

① 
출생(수입․ 수출)

신고

 ‣ 송아지 출생 시 위탁기관에 출생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귀표 부착

 ‣ 위탁기관은 소 귀표부착 증거자료 기록·보관
 ‣ 귀표부착 후 이력시스템에 정보 입력

②
양도·양수, 폐사

 ‣ 소의 양도·양수, 폐사 시 위탁기관에 신고
 ‣ 소의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정보 확인 후 거래
 ‣ 폐사 신고 시 폐사 사진 등 증거자료 제출

③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 변경신고

 ‣ 기신고 된 사항 중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내용을 
변경, 누락오류의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지원실)에 제출

④
귀표부착
예외사항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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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현황 등록

번호 설명

1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개체 등록할 농장을 선택한다.

2
 분만대상 어미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분만대상 어미소를 선택한다.

 분만정보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분만정보 보기 팝업이 뜬다.

3  계속등록,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다.

4  출생신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레포트로 출력할 수 있다.

  ※ 상세내역은 사육단계 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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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도축출하 포함), 수입·수출, 폐사신고

신고대상

- 국내에서 사육중인 소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 등을 한 경우

- 도축을 위해 출하하는 경우

- 국내에서 사육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생우를 수입한 경우

- 소가 폐사된 경우

신고방법

-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 별지3호 서식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 후 위탁기관에 제출

-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 지자체 등록된 가축거래상인) 이동(양도·양수)신고 
의무화 시행(’20.1.1.)

- 폐사 신고 시 사체처분방법(소각, 매몰, 해체, 기타), 사체처리장소(농장부지, 
국․공유지, 기타)로 추가로 신고

- 폐사 신고 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등록 필수

  * 증빙서류(1가지 이상) : ①귀표포함 폐사사진, ②폐사진단서, ③검안서, ④렌더링 처리확인서, ⑤소각

(매몰)증명서

- 폐사의 원인 등록은 반드시 입력(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일반질병, 사고, 
기타항목 선택 시)

  *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제 미등록 소는 양도·양수, 수출 불가

- 도축을 위한 출하의 경우「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도축업

자가 도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신고기한 :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36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3. 귀표 자가부착농가 신청 및 관리 방법

목적

구제역 등 질병 발생관련 법정신고 및 귀표부착 기한 단축에 대비한 위탁기관의 

효율적 업무추진 도모

농가의 자발적 참여 및 책임의식 고취로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

  ※ 관련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자가부착 의무(지정) 농장

당해연도 자가부착농장 지정 기준

- 전년도 12월1일 기준 사육두수 150두 이상인 경우 자가부착지정농장으로 지정됨

   * 지정 기준은 정책방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가부착농장 시스템 반영 시기 및 방법

- 3월 1일 기준 추출된 농장식별번호의 전년도 12월 1일 기준 사육두수 150두 

이상인 농장을 자가부착지정농장으로 시스템에 반영함

   * 시스템 반영시기는 전년 12월, 익년 1, 2월 집행예산이 3월에 지급됨과 관련함

 자가부착농장 지정 해제의 경우

-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변경사항 미신고 사항을 발견(요청)에 따라 농장

식별번호가 추가 발급 또는 통합될 경우, 해당 농장식별번호별 전년 12월 1일 

사육두수 기준 적용으로 기존 농장과 새로운 농장의 자가부착농장 지정여부를 결정

   * 농장식별번호 발급 사항 변경 발생시 농장경영자의 신고 미준수로 농장 추가 

발급 또는 통합되는 경우 발생

자가부착농장 지정 

구분 지정 해제 경우 비고
해제 �  추가 발급 등 변경된 농장식별번호 기준 150두 미만 사육
지정 �  통합 등으로 변경된 농장식별번호 기준 150두 이상 사육

   1) 사육두수 추출은 12월 1일 기준

   2) 1개의 농장식별번호에 다수의 농장경영자가 있을 경우 농장식별번호 기준으로 

사육두수 산정(A 50두, B 50두, C 50두 일 경우 150두로 A,B,C모두 자가부착농장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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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부착 희망 농장 신청･지정 방법

귀표 자가부착농가 지정 신청

- 귀표 자가부착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지역 위탁기관에 귀표 자가부착농장 

지정․신청

사육규모 및 관리능력 검토기준

- 소(한･육우, 젖소) 50두 이상 사육농가

  * 소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농장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의 마릿수

- 각종 신고 이행상황 및 사업 참여도 등을 위탁기관에서 종합평가

시․도에 귀표 자가부착농가 지정신청

- 위탁기관에서 사육규모 및 관리능력 검토결과와 농가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에 지정 신청

- 기 지정된 자가부착농가는 그 내역을 반드시 시․도에 보고

귀표 자가부착농가 선정결과 통보

- 관할 시․도에서 위탁기관의 신청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농가 선정 

통보

- 위탁기관에서는 해당 지정내역을 농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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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자가부착농가 관리 방법

위탁기관은 자가부착농가로 지정한 사육농가로부터 ① 송아지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② 출생 두수만큼 귀표를 농가에 배부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③ 위탁기관에서는 농가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부착 

여부, 개체식별번호 등 이력관리시스템 입력정보 6개 항목을 확인(특히 여러 

마리의 소가 한꺼번에 출생 시 개체식별 정보가 뒤바뀌지 않도록 주의) ④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여 기록․관리

위탁기관은 귀표수불대장에 지정된 자가 부착 농가별로 귀표 수불내역을 

기록․관리

위탁기관은 출생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소 귀표 부착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농장경영자 등에 요청하여 기록·보관

귀표는 위탁기관에서 보관․관리하고 농가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후 공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육농가에 미리 귀표를 

배부한 경우에는 귀표 배부 및 회수 내역을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귀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귀표 자가부착농가 승인·해제 업무 처리절차

자가 부착 농가 승인/거부

자가부착농가 지정 
신청

(이력관리시스템)

해당농가 
적격여부검토

자가부착지정 
승인/거부

(이력관리시스템)

승인된 자가부착
농가관리

위탁기관 지자체 지자체 위탁기관

  ❍ 자가 부착 농가 해제

귀표 자가부착
농가운영
실태점검

부적절 농가 
지정해제 신청

(이력관리시스템)

해당농가 
검토

부적절 농가 
지정해제
승인/거부

(이력관리시스템)

농가관리

위탁기관 위탁기관 지자체 지자체 위탁기관

 ※ 위탁기관은 현재 운영중인 자가부착농가를 방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부적절한 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부착농가 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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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표부착의 예외 조치

귀표부착 예외사항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귀표가 

훼손된 경우

위탁기관 조치사항

해당개체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한 

후 ‘귀표부착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아 귀표 미부착 조치

  ※ 단, 귀표는 발급해야 하며 해당하는 소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여 개체가 섞이거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당해 소가 귀표부착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되거나 용도가 변경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급된 귀표를 다시 부착

5. 탈락귀표 회수 및 처리 방법

귀표 회수대상

폐사된 개체의 귀표 (단, 법정 질병에 의한 귀표는 제외)

자연 탈락되어 발견된 귀표

귀표 회수방법 및 보관방법

회수방법 : 귀표 재장착 신고접수 시 탈락귀표 소지 여부 확인 후 재장착 방문 시 

탈락귀표 회수 및 장착

보관방법 

- 실물보관 : 회수된 귀표는 소독한 후 밀봉하여 보관 (단, 회수된 귀표는 사람 
이동이 적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

- 사진보관 : 이력관리시스템에 사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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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표 파쇄방법

회수된 귀표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가위나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거나 

소각처리

파쇄 전 귀표사진과 작업내용(개체식별번호, 파쇄자, 파쇄일자 등)을 기록하여 

책임자에게 결재받아 파쇄

질병방지를 위한 귀표 처리방법

법정 질병으로 폐사한 개체의 귀표는 회수금지

회수된 귀표를 실물로 보관 시 세척, 소독 후 밀봉하여 보관

귀표의 탈락 유형별 재부착 요령

인쇄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단추형 1개 탈락 : 인쇄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

2개 모두 탈락 :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가가 사육중인 소에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재부착용 귀표에 해당 개체식별

번호를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귀표번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로운 귀표를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고 전산 등록(모개체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모개체 

식별번호 등록허용 신청｣ 제출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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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   

1. 목 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 신고를 받은 소 또는 기존 소에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의 체계를 정하고 귀표의 수급관리를 위해 개체식별

번호 체계 및 귀표 관리요령에 대해 규정하여 시행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

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

리하는 것을 말함

 나. “개체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다. “귀표 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

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함

 라. “재부착용 귀표”란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귀표로, 귀표 탈락 시 

당해 가축의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재부착하는 귀표

 마. “위탁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소 사육농가의 출생 등 

신고의 접수,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및 귀표 부착 지원, 신고정보에 대한 현황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바. 용어 정의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 제2조에 따른 정의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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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표시

  개체식별번호의 체계

  ❍ 국제가축기록위원회(ICAR)의 권고안에 따르고, 국가코드는 ISO 3166에 따라 

3자리 문자를 사용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소 사육농가 및 전산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순서에 의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국가코드(KOR)를 포함하여 15자리로 구성하고, 국가 내에서 

고유의 번호를 사용하며, 12자리는 숫자로 표시한다.

  개체식별번호 표시방법

  ❍ 이 법 시행 전의 부여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은 그대로 적용하고, 

이력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처음부터 다시 

일련번호 부여한다.

    - 이력관리제 시범사업 이후 부착하는 귀표에 표시하는 개체식별번호는 KOR에 

이어 002를 표시하고 일련번호 8자리를 표시하고 마지막 숫자는 체크번호로 

구성한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당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축검정

사업, 가축개량사업, 가축공제사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가 부착되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해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한다.

  ❍ 수입 신고된 소는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개체식별번호를 사용하되, 개체식별

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체식별번호와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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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

국가코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

KOR 0 0 0 8자리(종전 식별코드) ck

0 0 1 8자리(등록번호) ck

0 0 2 8자리(신규 식별코드) ck

국가코드 확장코드
코드

구분
일련번호

체크

번호

  ※ 예시

    - 종전 식별코드(123456784) 적용 소 : KOR 00 0 123456784

    - 등록번호(123456784) 적용 소 : KOR 00 1 123456784 

       * 등록번호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을 위해 부여

    - 신규 식별코드(000012348) 적용 소 : KOR 00 2 000012348 

    - 호주에서 수입한 소(123456789012) : AUS 123456789012

4. 귀표 구매 및 배부

  귀표의 구매

  ❍ 귀표는 귀표관리기관인 농협경제지주가 구매 공급한다.

  ❍ 각 시·도는 관내 사육규모 및 귀표 부착두수,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규모 및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도별 귀표 소요량을 

확정하고 이를 공급하도록 농협경제지주에 통보한다.

  ❍ 구매절차

    - 농협경제지주에서는 구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구매수량, 구매일정, 구매규격, 품질평가기준 등

    - 귀표 규격, 품질 평가 등을 협의하기 위한 귀표품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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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의 배부

  ❍ 농협경제지주는 각 시·도가 신청한 내역에 따라 위탁기관에 배부하고, 배부 내역은 

이력관리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전산 등록한다.

  ❍ 귀표를 수령한 위탁기관은 귀표수량 및 귀표번호를 확인,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농협경제지주(또는 귀표 공급업체)에 제출하고 이력관리시스템 “귀표관리 메뉴”에 

‘수령확인’ 전산등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귀표 배부 체계도>

농식품부(이력관리시스템-귀표관리 메뉴)

귀표회사 농협경제지주 시․도(시․군)

위탁기관

농 가

귀표구매신청

귀표공급
(인수귀표번호)

귀표공급
(인수귀표번호)

귀표번호 출고등록

귀
표
배
부

귀
표
신
청

귀
표
신
청

귀표공급통보
귀수
표량
소확
요정

귀
표
신
청

귀확
표인
수등
령록

5. 귀표의 관리

  귀표 재고관리

  ❍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수령한 귀표는 위탁기관의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관리자 지정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 위탁기관의 장은 귀표관리업무 담당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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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표의 폐기 사유(구제역 등)가 발생한 경우 사진첨부 및 책임자 결재 후 소각

처리 원칙

    - 폐사 또는 탈락된 개체의 귀표는 위변조 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

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위탁기관에서 반드시 회수하여 소각처리

      *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회수조치 예외

  귀표 수불관리 및 재고조사

  ❍ 귀표 수불관리는 귀표번호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귀표를 인수하거나 출고할 경우는 반드시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에 기록

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재고조사

    - 매월 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귀표관리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매분기 최종 

월 재고조사 결과는 귀표관리 책임자의 차 상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전산시스템에 의한 수불관리 출력물과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조치 한다.

6. 귀표의 부착

  귀표 부착대상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한우, 육우, 젖소 등)가 해당되며, 다만, 관련

법 시행일 현재 소 관련 정책사업에 참여하여 전산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소는 

본 사업에 의한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소의 종류 구분 기준

     - 한우 :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 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 : 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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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의 부착방법

  ❍ 귀표의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양쪽에 부착한다.

    -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 일반 인쇄형 귀표, 좌측에 단추형 귀표를 부착한다.

    - 귀 앞쪽에 암(♀)귀표, 귀 뒤쪽에 수(♂)귀표를 부착한다.

    -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서 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 귀표 탈락시는 동일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농업C.I 엠블렘과 국가코드 

KOR이 인쇄되어 있는 재부착용 귀표에 수기로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

하여 부착한다.(항상 2조 유지, 단추형 탈락 후는 모두 인쇄형을 부착)

   < 귀표부착 오류사례 >

    - 좌측 귀(인쇄형), 우측 귀(단추형)를 좌 - 우를 바꾸어 부착

    - 인쇄형과 단추형의 암수를 서로 교차하여 부착

    - 1두 2조를 부착하지 않고, 인쇄형 귀표만 부착(단추형 미부착) 

  귀표부착 의무자

  ❍ 농장경영자 등은 송아지 출생 또는 기존 소 신고에 의하여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인이 직접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위탁

기관에 기한 내에 신고하여 귀표를 부착하도록 한다.

  ❍ 위탁기관은 농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동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 귀표를 가지고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 

후 신고된 소 및 사육자 관련 정보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 전산등록사항 : 농가명, 주민등록번호,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소의 개체식별

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등

  ❍ 귀표부착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기관은 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단체, 인공수정사, 사료회사 대리점 등에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표의 위·변조 및 훼손 등의 금지

  ❍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는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개체식별

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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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의 재부착

  ❍ 귀표 재부착 요령

    - 인쇄형 1개 탈락 : 단추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단추형 1개 탈락 : 인쇄형 귀표에 인쇄되어 있는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재부착용 귀표에 표기하여 부착한다.

    - 2개 모두 탈락 : 해당 농가의 개체식별번호 대장 조회를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재부착용 귀표에 해당 개체식별

번호를 표기하여 양쪽 귀에 부착한다.

  ❍ 귀표 재부착 사유 발생 시 위탁기관에 신고한다.

    - 귀표 재부착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지역의 위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귀표의 재부착 및 전산등록

    - 재부착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신고 접수 후 2주일 이내 재부착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귀표 훼손·탈락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탈락된 귀표를 반드시 회수하여 탈락된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재부착된 귀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관리번호에 

의해 전산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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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조)

연월일

수령 배부

재고량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경영자명)시작 끝 시작 끝

전면 이월

누계(월계)

유의사항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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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착용 귀표 관리요령   

1. 목 적

  ’08.12.22.부터 시행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역별 위탁기관을 통해 부착하고 있는 귀표의 관리요령을 명확하게 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체관리의 정확도 제고

2. 재부착용 귀표 부착 및 관리요령

  1마리 소에 1조(일반형, 단추형)의 귀표 부착이 원칙, 즉 1마리의 소에는 반드시 

1개의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1마리의 소에 부착된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의 탈락 시 조치요령

  ❍ 일반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단추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단추형 귀표만 탈락된 경우

    - 일반형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12자리)를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에 부착하고 위탁기관은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일반형 귀표와 단추형 귀표가 모두 탈락된 경우

    - 위탁기관을 통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 가능한 경우

     ∙ 재부착용 귀표에 유성펜을 이용, 기입하여 소의 귀에 각각 재부착용 귀표를 

모두 부착하고 관리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위탁기관이 아닌 방역사 등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 반드시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6~7자리)를 지역 위탁기관에 통보

    - 농가를 통해 개체식별번호는 확인이 되나 이력관리시스템에 해당 개체식별번

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농가와 위탁기관을 통해 소의 개체식별

번호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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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표를 부착한 위탁기관 등에서 이력지원실(1577-2633)로 해당 사실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하고, 새로운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조치

  귀표부착을 위해 농가 방문 시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 위탁기관에 즉시 신고

하도록 안내하여 사육단계 개체식별번호 관리의 정확도 제고

  귀표가 위·변조되어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탈락된 

귀표는 지역 위탁기관에서 반드시 회수·소각

3. 재부착용 귀표의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방법

  재부착용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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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관리

1.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관리요령

 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작성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한 소 한 마리마다 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암수구분, 소재지, 

사육개시일, 농장경영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사항을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한다.

❍ 개체식별대장은 그 전부를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력관리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한다.

소의 출생 등 신고서 작성 방법

출생ㆍ수입ㆍ수출신고는 ①∼⑯란을 적습니다. ①∼④란에는 농장경영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⑤∼⑪란은 가축사육시설의 정보인 농장식별번호, 관리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⑬란의 소의 종류 및 ⑭란의 암수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⑮란은 본인이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적고,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으며, 원산지란은 수입소만 

해당합니다. ⑯ 모 개체식별번호는 “자가 생산란”에는 송아지의 모(母)의 개체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자가 생산이 아닌 대리모를 통해 생산한 경우, 

자가생산란에는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고, “대리모 생산”란에는 

실제 출산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적습니다.

양도·양수 및 이동(반입·반출) 신고는 ①∼⑪란과 ⑰∼쇭쇸란을 적습니다. 또한, 

⑰란의 양도(반입)·양수(반출) 구분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해야 하며, 

⑳란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는 양도·양수·이동되는 상대 

가축사육시설의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폐사신고는 ①∼⑪란과 쇭쇹란을 적고, ㉖란의 폐사 원인은 해당되는 번호에 

○를 표시하며, 쇭쇼란의 폐사처리방법은 매몰인 경우 장소를 적고, 폐기(소각, 

재활용)인 경우 업체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이 신고서는 경영자등이 직접 작성하되, 본인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는 대리인이 

작성하고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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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및 구술의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즉시 신고서의 

해당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고접수자가 대리 

날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출생 등 신고(기존 소의 신고를 포함합니다)를 할 경우 해당 신고 

항목을 표시한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작성 참고사항

- 개체식별번호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 456 785 ⇒ 002 123 456 785

- 소의 종류 : 해당하는 숫자에 ○표 표시(1.한우, 2.젖소, 3.육우, 4.수입소)

  ∙ 한우 :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 젖소 :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 육우 : 젖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젖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젖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 수입소(수입국명) :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부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의 아비 소의 개체식별번호(정액번호를 포함한다)

- 모 개체식별번호: 해당 소를 분만한 어미 소의 개체식별번호(수정란 이식의 

경우 난소를 제공한 암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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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의 
 [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공
통
신
고
사
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③ 법인 명칭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⑥ 위탁기관명

⑦ 사육시설 주소

⑧ 사육 개시 연월일

⑨ 관리자 성명 ⑩ 관리자 생년월일

⑪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⑮ 부 개체식별번호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⑱ 개체식별번호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폐사일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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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제5조(출생 등의 신고)

법 제4조, 제5조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축산물품질평
가원장(이력지원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출생․폐사, 양도․양수․이동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위탁기관을 거쳐 이력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따라 신청한 내용 중 가축사육시설, 사육시설 등 변경된 

사항이 있는 자

출생 등 신고에 따라 소의 출생, 폐사, 양도․양수․이동 신고내용과 이력관리대

상가축을 수입 및 수출 내역, 가축시장 거래 내역에 대해 변경 및 누락․오류가 

있어 수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신고방법

변경신고를 하려고 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T.1577-2633)로 

신고

변경된 사항 및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실)에 제출

신고내용

변경신고

- 식별대장에 기록된 내용 중 시행규칙 별지 ‘소의 출생 등 신고서’의 공통신고

사항(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칭, 주민번호, 주소, 사육소재지, 사육개시일)중 

일부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사유서(변경 사유란에 기재 

가능),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력지원실)에게 제출

기록․누락 오류 수정 신고

- 기록·누락 오류 수정의 경우 농장경영자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개체식별번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사항 및 새롭게 기록해야 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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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소, 종돈의 출생
[  ]소, 종돈의 폐사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수입·수출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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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법 제21조와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농장경영자, 도축경영

자 등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관을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식별대장의 기록 누락이나 오류의 수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기록 누락이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소 및 쇠고기를 소유하는 농장경영자 및 도축업자 등

신고방법 및 조치사항

변경신고를 하려고 자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

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할 수 있음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영 12조 4항 제9호에 따라 

이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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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8.>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  ]변경신고서
 [  ]수정요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

농장식별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변경(수정)사항

구 분 변경(수정) 전 변경(수정) 후

변경(수정)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8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다.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보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부터 5년 동안 보존

- 사육농가파일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5년(안전행정부 개인정보파일 목록/축산물

이력제 사육농가 파일)

위탁기관은 농가의 소의 출생 등 신고서 및 대리 신고서를 접수하여 선임자의 

결재 후 5년간 보관

 라. 이력정보 공개

대내·외 기관에서 이력정보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이력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력정보를 요청하는 민사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이력지원실로 문의 후 정보 제공) → 판사의 명령(결정문) 
또는 농가의 동의서 제출시 제공가능

농가에서 직접 본인의 자료를 조회 및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신원확인 후 제공 

가능(단, 해당 농가의 정보만 제공 가능)

- 근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 내부 조직 간에도 농가의 동의 없이 이력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에 각별히 유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력정보의 공개 등)

법 제25조  ③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

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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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위탁기관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안전행정부 「표준개

인정보보호지침」제16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알리고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하오니 정보주체가 

되시는 농장경영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탁기관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농장경영자 개인의 정보 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핸드폰번호 

포함), 사육소재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업무 처리 후 5년간 보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농장경영자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동의에 관하여 거부하실 경우 농장경영자께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의 종류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제3 자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법원 또는 수사기관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 
번호, 주민(사업자번호) 
번호, 우편번호, 사육지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 
하여 메일‧문자‧우편 
발송,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력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 
(보존기간 5년), 제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유 
기간 준용

※ 귀하께서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하실 경우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2020 년 ○월 ○일

동의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위탁기관 장 귀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없는 위탁기관은 본 양식의 밑줄부분을 현장업무에 맞게 변경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업 발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력지원실과 협의 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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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파기

전자문서

파기절차

-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축산물품질

평가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파기방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한다.

종이문서

소의 출생 등 신고서(종이문서)는 내부문서관리 준칙에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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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 유의사항

 가. 소의 사진 첨부 시 유의사항 

현재 정보변경신고 업무 중 폐사에서 사육으로 변경 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와 

“소의 사진”을 함께 제출받고 있습니다.

소의 사진을 받는 이유는 해당 소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사진 첨부 시 소의 

귀표번호와 살아있는 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주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나. 수정란이식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한우로 소의 종류 변경 시 제출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 증명서 또는 한우혈통정보확인서 또는 수정란이식 증명서

※ 단, 수정란이식 증명서에는 송아지번호가 아닌 모개체(대리모)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모개체번호는 

변경이 불가하며, 수정란을 이식한 대리모를 이력시스템에 모개체번호로 등록하고 변경신고서에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모개체 000 000000000번의 수정란 이식증명서 첨부.



62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다. 변경신고서 작성관련 유의사항

변경신고 접수 시 변경사유서나 변경하려는 사유를 필히 기재하고 해당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유 기재 시 변경이나 수정해야하는 사유를 

꼭!!!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1> 성별 변경 시 변경사유 

- X : 성별변경/ 오류/ 개체변경

- O : 농가의 오신고/ 위탁기관의 오등록/ 해당 소를 거세함/ 양수한 개체로 최초등록 시 

오등록됨 등.

예2> 소의 종류(젖소→육우 3년 이상 사육) 변경 시 변경사유 

- X : 농가에서 육우로 변경 요청함/ 교잡우/ 출하로 인해 변경요청.

- O : 분만경험이 없는 미경산우로 농가에서 육우로 변경 요청함/ 육우이나 농가의 오 신고로 

젖소로 등록되었음. 분만이력이 있으나 해당 소는 교잡우이므로 육우로 변경 

요청함 등.

예3> 개체상태(폐사→사육) 변경 시 변경사유

 ■ 결재 접수를 위해 기재해야 되는 필수사항

   1. 폐사 오신고(오등록) 주체 + 오신고(오등록) 된 구체적 사유

   2. 해당 개체 사육으로 발견된 계기

   3. 해당 개체 포함 총 사육두수 4.소 사진

(사육중임이 확인되고 귀표번호까지 확인 가능)

 - X : 폐사신고 오류/ 농가에 사육중인 개체임/ 출하로 인해 변경요청.

 - O : 00농가에서 00.00.00일에 000(폐사사유)로 000 0000 0000 1번을 폐사신고 

했으나 담당자 등록 시 00농가의 000 0000 0000 2번으로 오등록함. 00농

가의 백신접종 중 사육 중인 개체로 확인되어 사육으로 변경 요청함. 폐사개체 

000 0000 0000 1번 폐사등록완료. 등

[참고] 

 1. 변경사유를 미기재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정보변경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

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부 결재건 등 특이 건에 대해서는 변경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해주셔야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정보변경신고 접수 후 변경사유나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 불가 되지 않도록 참고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부결제 대상> 

  - 소의 종류(젖소·육우→한우, 젖소→육우 3년 이상 사육) 변경 

  - 출생일자(암소 1년 이상, 동일농장 내 3건 이상) 변경 

  - 개체상태(폐사→사육) 변경 등

 2. 도축장 출하 후 긴급으로 개체 정보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도축 전이 아닌, 변경사유 발생 즉시 정보변경신고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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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변경신고 첨부서류 및 견본

 가. 홈페이지를 통한 변경업무

신고서 항목 변경 내역 첨부 서류 비 고

① 성명 농장주명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중 1부

②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중 1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③ 법인명칭 법인명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④ 주소 주거지 주소/연락처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정가능

⑤ 농장식별번호 농장식별번호 변경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새로운 농장 
식별번호 부여

⑥ 위탁기관명
관리조합 이동/ 
전산오류 등

변경 전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⑦ 사육 소재지 사육지 주소 축산업허가증 또는 등록증
변경신고서를 
통해 변경가능

⑧ 사육 개시일 사육 개시일자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수정가능
위탁기관에서 
지역에 상관 없이 
변경

⑨～⑪ 관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별도처리 안함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출생일자 최초 신고자의 출생등신고서

⑬ 소의종류변경

한우⟶젖소/육우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변경 전 소의 

종류가 한우이고, 

송아지도 한우인 

경우 확인증명서 

추가 첨부

한우⟶육우(교잡)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와 소사진

젖소‧→육우
(3년  미만)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분만이력이 없는 
미 경산우

육우→젖소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⑭ 암수구분
암↔수, 암/수↔거세
수·암↔기타
(프리마틴 등)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위탁기관에서 
[거세 등록]시 수 
⟶ 거세로 
변경됨.

⑮ 부 개체식별번호 등록 또는 수정 최초신고자의 출생등신고서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⑯ 모 개체식별번호 등록 또는 수정

⑰～㉓ 양도·양수 양도·양수 삭제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양도·양수 연월일 
및 장소 등록/수정

출생등신고서(양도, 양수신고) 또는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필요시 가축시장 
거래명세서 첨부

㉔～㉕ 폐사신고 폐사일자 수정
폐사증명서 또는 검안서㉖～㉗ 폐사일 폐사원인 수정

신고일자 신고일자 수정
※ 변경불가
   출생 등 신고서(오류건)

전산오류 건에 
한해 수정가능



64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나. 내부결재를 통한 변경업무

구 분 변경 내역 첨부 서류 비 고

소의 종류변경 

젖소·육우→한우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 

정보확인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 등

단,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변경사유란에 모개체번호 

(12자리) 기재 필수

3년이상 

젖소→ 육우
수의사진단서 

분만이력 없는 미 경산우의 

경우(브루셀라 : 밀크링 

반응법 처리불가)

젖소→육우(교잡)

- 36개월 미만 : 소 전체사진

(귀표포함)

- 36개월 이상 : 수의사진단서+

소 전체사진

(귀표포함)

출생일자 변경

출생일자 변경기간이 

1년 이상인 암소
수의사진단서 + 소의 출생등신고서

동일농장 다수 변경 소의 출생등신고서 동일농장 3두 이상 변경 시

신고일자이후 변경
위탁기관장 공문(또는 수의사진단서) + 

출생등신고서

개체상태 변경

폐사→사육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증명서 + 소 

사진

1년 이상 폐사 또는 재부착 

귀표(전산 미등록) : 

친자확인 또는 수의사의 

진단서 및 위탁기관장 

공문 등 추가 첨부 필요

폐사→사육
시도 공문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사진 구제역 관련 폐사개체

(법정전염병, 

백신접종후유증 등)

폐사정보 변경

폐사일자 및 

폐사사유 등

시도 공문 + 폐사 진단(검안)서(또는 

랜더링 처리 확인서)

폐사개체의 모개체
위탁기관장 공문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별도서류 추가 될 수 

있음

농장경영자 변경
농장경영자

인적사항 변경

위탁기관장공문 + 소의 출생등신고서 + 

농장경영자변경사유서

사유서에 농장경영자의 

서명날인+주민번호(13자리

) 필수

이동제한예외우 이동제한 예외 처리 시도(시군구)공문 + 위탁기관장 공문
* 별도서류 추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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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첨부서류 견본

구 분 소의 종류 변경 변경 내역  젖소·육우 → 한우

첨부 서류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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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의 종류 변경 변경 내역  젖소·육우 → 한우

첨부 서류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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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의 종류 변경 변경 내역  젖소·육우 → 한우

첨부 서류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또는 수정란이식증명서

 ※ 단, 수정란이식증명서는 변경사유에 모개체번호 기재

 (쌍태 : 수정란증명서 발급번호 중복불가)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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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의 종류 변경 변경 내역  36개월령 이상 젖소 → 육우

첨부 서류

 수의사 진단서

 ※ 단, 분만이력이 없는 미경산우의 경우    

    (브루셀라 : 밀크링반응법은 육우 변경 불가)

[별지 제4호의2] <개정 2019. 11. 8.>

진 단 서

동물 농장경영자
(관리인)

성명

주소

사육 장소

동물의 표시

종류 품종

동물명(동물등록번호) 성별

연령 털색

특징 

병명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

발병 연월일
(임신 연월일)

진단 연월일

주요 증상

치료명칭

입원․퇴원일

예후 소견

그 밖의 사항

「수의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동물병원 명칭:

                      동물병원 주소:                               (전화번호                        )

                      수의사 면허번호:  제        호        수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참 고 사 항 
1. "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 ]에 √ 표시를 하고, 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
2. 동물의 진단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로 촬영한 영상기록은 동물 농장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다른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해당 동물병원의 개설자(수의사)에게만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동물병원 사이에 정보통신매체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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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의 종류 변경 변경 내역
분만 이력 있는 젖소 → 육우(교잡우)

(※ 36개월령 이상)

첨부 서류  수의사 진단서 + 소 전체사진(귀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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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소의 종류 변경 변경 내역
 분만이력 있는 젖소 → 육우(교잡우)
 (※ 36개월령 미만)

첨부 서류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전체사진(귀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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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생일자 변경 변경 내역  출생일자 변경기간이 1년 이상인 암소

첨부 서류
 수의사 진단서 + 소의 출생등신고서

 ※ 농장 경영자의 주민번호 : 13자리 모두 기재(소의 출생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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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생일자 변경 변경 내역  동일농장(3두 이상)의 다수 개체 변경

첨부 서류
 소의 출생등신고서

 ※ 농장 경영자의 주민번호 : 13자리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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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출생일자 변경 변경 내역  신고일자 이후 변경

첨부 서류
 위탁기관장 공문(또는 수의사 진단서) + 소의 출생등 신고서

 ※ 농장 경영자의 주민번호 : 13자리 모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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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체상태 변경 변경 내역  폐사 → 사육

첨부 서류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사진

 ※ 단, 구제역 관련(법정전염병, 백신접종 후유증 등) 폐사의 경우 

    [시도(시군구)공문] 추가 첨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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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체상태 변경 변경 내역  폐사 → 사육

첨부 서류

위탁기관장의 사실 확인증명서 + 소 사진 + 추가서류(친자확인 또는 

수의사의 진단서 및 위탁기관장 공문 등) 첨부 필요

 ※ 폐사일로부터 1년 이상 또는 재부착 귀표(전산 미등록)의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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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체상태 변경 변경 내역  구제역 관련 폐사 → 사육

첨부 서류
 시도(시군구)공문 + 위탁기관장 사실확인 증명서 + 소 사진

 ※ 공문(붙임)에 사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개체가 있으면 처리불가



Ⅱ  사육단계 매뉴얼 _ 77

구 분 폐사정보 변경 변경 내역  폐사일자 및 폐사사유 등

첨부 서류
 시도(시군구)공문 + 폐사진단(검안)서(랜더링 처리 확인서 등)

 ※ 구제역 관련(법정 전염병, 백신접종 후유증 등)폐사 일 경우



78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구 분 폐사정보 변경 변경 내역  폐사개체의 모개체 

첨부 서류
 위탁기관장 공문 +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

 ※ 그 외, 별도 서류 추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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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농장경영자 변경 변경 내역  농장경영자 인적사항 변경

첨부 서류

 위탁기관장 공문 + 소의 출생등신고서 + 농장경영자 변경사유서

 ※ 농장경영자 변경사유서에 농장경영자의 주민번호13자리 기재 + 서명날인 

필수(대리서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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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이동제한예외우 변경 내역  이동제한 예외 처리

첨부 서류
 시도(시군구)공문 + 위탁기관장 공문

 ※ 그 외, 별도서류 첨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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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종서식 작성예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의 
 [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홍길동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550613-0000000

③ 법인 명칭    ○○한우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도 ○○군 ○○읍 ○○리 12-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가축
사육시설 정

보

⑤ 농장식별번호  OOOOOO ⑥ 위탁기관명     ○○축산업협동조합

⑦ 사육시설 주소   ○○도 ○○군 ○○읍 ○○리 1-2

⑧ 사육 개시 연월일  2007. 1. 9

⑨ 관리자 성명  김 관 리 ⑩ 관리자 생년월일  701212-0000000

⑪ 관리자 주소    ○○도 ○○군 ○○읍 ○○리 5-9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2015.04.10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⑮ 부 개체식별번호   002 123 456 789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002 123 456 123

 대리모 생산  002 123 456 456 

      (대리모생산인 경우만 기재)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⑱ 개체식별번호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폐사일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 월      ○○ 일

   신고인 홍 길 동      (홍길동)

 대리 신고인 김 위 탁      (김위탁)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010-2222-3333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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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의 
 [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홍길동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550613-0000000

③ 법인 명칭    ○○한우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도 ○○군 ○○읍 ○○리 12-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OOOOOO ⑥ 위탁기관명     ○○축산업협동조합

⑦ 사육시설 주소   ○○도 ○○군 ○○읍 ○○리 1-2

⑧ 사육 개시 연월일  2007. 1. 9

⑨ 관리자 성명  김 관 리 ⑩ 관리자 생년월일  701212-0000000

⑪ 관리자 주소    ○○도 ○○군 ○○읍 ○○리 5-9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⑮ 부 개체식별번호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⑱ 개체식별번호
002 123 456 789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2021.12.01.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123456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홍 길 동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1999.01.01.

 주소 ○○도 ○○군 ○○읍 ○○리 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폐사일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 전화번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 월      ○○ 일

   신고인 홍 길 동      (홍길동)

 대리 신고인 김 위 탁      (김위탁)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010-2222-3333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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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31.>

소의 
 [  ] 출생·수입·수출
 [  ] 양도·양수·이동
 [  ] 폐사

신고서

※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자 등 

정보

① 성명             홍길동 ②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550613-0000000

③ 법인 명칭    ○○한우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④ 주소   ○○도 ○○군 ○○읍 ○○리 12-12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가축
사육시설 정보

⑤ 농장식별번호  OOOOOO ⑥ 위탁기관명     ○○축산업협동조합

⑦ 사육시설 주소   ○○도 ○○군 ○○읍 ○○리 1-2

⑧ 사육 개시 연월일  2007. 1. 9

⑨ 관리자 성명  김 관 리 ⑩ 관리자 생년월일  701212-0000000

⑪ 관리자 주소    ○○도 ○○군 ○○읍 ○○리 5-9
(전화번호: 031-123-4567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수입·수출 연월일
    

⑬ 소의 종류
1. 한우    2. 젖소    3. 육우    4. 수입소    5. 기타

⑭ 암수 구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리마틴

⑮ 부 개체식별번호   

⑯ 모 개체     
식별번호

 자가 생산  

 대리모 생산  

     

※ 송아지 개체식별번호 ※ 원산지

양도·양수
이동

(입고·출고)
신고

⑰ 양도(출고)·양수(입고) 구분
   1. 양도(출고)

   2. 양수(입고)

⑱ 개체식별번호   

⑲ 양도(출고)·양수(입고) 연월일 및 장소
    

⑳ 농장식별번호(또는 가축거래상인 고유번호)
        

 양도자(출고자)·양수자(입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002 123 456 789  폐사일   2016.04.10

㉖ 폐사 원인        1. 법정가축전염병 살처분       2. 일반질병       3. 사고       4. 기타

 폐사처리방법   1. 매몰(장소:       )  2. 폐기처리(업체명: 우한산업 ,  전화번호:  010-2323-323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 월      ○○ 일

   신고인 홍 길 동      (홍길동)

 대리 신고인 김 위 탁      (김위탁)

대리 신고인 전화번호 010-2222-3333 

   ○○축산업협동조합장
   ○○농업협동조합장
   ○○협동조합
   ○○법인(축산 관련 법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84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모개체 식별번호 누락 사유서 제출

(농가 제출용)

1. 인적 사항

성    명 문 농가 주민번호   520101
   -○○○○○○ 연락처

자 택 031-***-****

핸드폰 010-****-****

농 장 명 문 농장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구 ○○면 **-*

2. 모개체 식별번호 누락사유

개체식별번호
신   고   항   목

사          유출생
신고

양수․
양도신고

기존소 
신고

기 타

002 1234 5678 9 ○  모개체 확인 불가 사유 기재

 ※ 개체가 많을 경우 별지를 활용하여 내역을 추가 작성

  향후 각종 신고 시 모개체 식별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으며, 

이후 동일한 문제가 1회 이상 추가 발생 시 관련 법에 의거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

하겠습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농가 서명

신청인 : 문 농 가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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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연락처
담당자 상시 변동 될수 있음

모개체 식별번호 등록허용 신청

(위탁기관 제출용)

수신 :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발신 : ◎◎축협위탁기관장

연번 지 역 농가명 개체식별번호

신   고   항  목
미신고

횟수출생
신고

양수
양도신고

기존소
신고

기 타

2013 수원 문농가 002 1234 5678 9 1

 ※ 농가별 모개체식별번호 누락 사유서 : 붙임 참조

  상기와 같이 농가별 모개체 식별번호 누락신고 접수현황을 제출하니 전산등록이 가

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00  월    00  일

담당자 서명

담당자 : 김 담 당   (서명 또는 인)

위  탁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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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25.>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  ]소, 종돈의 출생
[  ]소, 종돈의 폐사
[  ]양도·양수·이동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수입·수출
[  ]가축시장의 거래내역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750625-○○○○○○○

농장식별번호 123456 전화번호 031-123-○○○○

주소 ○○도 ○○군 ○○읍 ○○길 123 

                                                  (전화번호) 031-123-○○○○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002 123 456 789

담당자 성명 김 위 탁 전화번호 031-456-○○○○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의 출생일자 변경 2021.12.1. 2021.12.31.

변경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3항,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제6조

제5항에 따라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2021 년          12 월          31 일

 신고인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및
담당직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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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28.>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

기록사항
 [ ○]변경신고서
 [  ]수정요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수입유통식별대장은 생년월일로 기재

750625-○○○○○○○

농장식별번호 123456 전화번호 031-123-○○○○

주소 ○○도 ○○군 ○○읍 ○○길 123 

                                                  (전화번호) 031-123-○○○○

영업의 종류 및 허가(신고)번호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번호  002 123 456 789

담당자 성명 김 위 탁 전화번호 031-456-○○○○

변경(수정)사항
구 분 변경(수정) 전 변경(수정) 후

위탁기관 변경 ○○축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변경(수정) 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2015 년        4 월        10 일

 신고인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사항 중 돼지의 사육현황에 관한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서식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구비서류
1. 변경신고: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정요구: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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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귀표 수령·배부 관리대장
(단위: 조)

연월일

수령 배부

재고량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수량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수량

수령자

(경영자명)시작 끝 시작 끝

2009-01-03 002 004 000 014 002 004 001 008 100 002 004 000 014 002 004 000 105 10 홍길동 90

2009-01-15 002 004 000 113 002 004 000 257 15 김한우 75

2009-01-21 002 004 000 265 002 004 000 409 15 이순신 60

누계(월계)

유의사항

  1. 연월일: 귀표를 수령(인수) 또는 배부(출고)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2. 귀표번호(개체식별번호)

   가. 소: 인수받은 귀표번호의 처음과 끝 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KOR 002 123456785 ⇒ 002 123456785

   나. 종돈: 농장식별번호 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 6자리

    - 12자리 기재((KOR 국가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 기입 예) 100001000001

  3. 수령자(경영자명): 위탁기관 또는 사육농가에서 귀표를 부착한 가축의 농장경영자 등을 적습니다. 

  4. 재고량: 현 재고량(직전 재고량 + 인수량 - 출고수량)을 적습니다.

  5. 월계, 누계를 산출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위탁기관에서는 매월 귀표재고량에 대하여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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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귀표 훼손·탈락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신고 접수 처리 결과

① 접수일 ② 경영자명 ③ 개체식별번호 ④ 접수자 ⑤ 재부착일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⑦ 부착자

⑧ 탈락귀표
 회수 여부

2015-04-03 홍길동 002 001 000 001 김위탁 2009-02-03 123456 홍위탁 ○

2015-04-05 김한우 002 001 000 063 김위탁 2009-02-05 123457 자가부착 ○

2015-04-08 이순신 002 001 000 175 김위탁 2009-02-08 123458 홍위탁 ×(분실)

유의사항

  ① 접수일: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귀표 훼손·탈락 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경영자명: 소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훼손·탈락된 귀표에 인쇄된 귀표번호를 적습니다.

    - 12자리 기재[국가코드(KOR)를 제외한 나머지 12자리]

  ④ 접수자: 농장경영자 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⑤ 재부착일: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날짜를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의 경우 재부착용 귀표를 경영자 등에게 내준 날짜를 적습니다.

  ⑥ 재부착용 귀표 관리번호: 재부착용 귀표의 뒷면에 인쇄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⑦ 부착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직원명을 적습니다.

     - 자가부착 농장경영자 등에게 재부착용 귀표를 내준 경우는 "자가부착"이라고 적습니다.

  ⑧ 탈락 귀표 회수 여부: 훼손·탈락 귀표의 회수 여부를 ○, ×로 표시합니다.

     - 미회수 시에는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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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에 개체식별번호와 바코드가 표시되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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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31.>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국내산    ) 도축장

연월일

가축의
종류

(소, 돼지, 
닭, 오리)

암수 구분
(돼지, 

닭,오리는 
마릿수)

신청인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재발급

사유
검사관
성명

농장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성명 기존 재발급

2015.04.20 한우 암 ○○정육점 111-22-33333 ○○○ -
002 123

456 789

천재지변

으로 탈락
홍검사관

2015.04.20 한우 거세 ☆☆정육점 111-33-22222 ☆☆☆ -
002 123

498 765

천재지변

으로 탈락
홍검사관

2015.04.21 한우 수 △△정육점 222-11-33333 △△△ -
002 123

425 805

천재지변

으로 탈락
홍검사관

2015.04.22 한우 암 ○○정육점 111-22-33333 ○○○ -
002 123

412 340

교통사고로귀

표탈락
홍검사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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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 동의서

○○축산업협동조합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안
전행정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6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알리고 서명·날인한 동의서
를 징구하고자 하오니 정보주체가 되시는 소의 소유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
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축산업협동조합 은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한 소의 소유주 개인의 정보 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위탁기관명, 법인명, 주민번호(사업자번호 포함),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포함), 사육소재지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업무 처리 후 5년간 보관(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소의 소유주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동의에 관하여 거부하실 경우 소의 소유주께 사육현황 

등의 정보 제공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의 종류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제3 자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농림축산식품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법원 또는 
수사기관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번호, 

주민(사업자번호)번호, 
우편번호, 사육지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출생 등의 신고에 
기초하여 메일‧문자‧우편 

발송,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력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존기간 

5년), 제공기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유기간 준용

※ 귀하께서는 상기사항에 대하여 제3자 제공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하실 경우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자필로 체크)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 월  ⃝⃝ 일

동의인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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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축단계

1. 도축 신고(도축 출하신고 포함) 

농장경영자 등이 소를 도축하기 위해 도축장에 출하한 경우 도축업자가 작성

하는 도축검사신청서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신고

- 도축업자는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도축검사신청서와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검사관과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각각 제출

- 농장경영자 등(도축의뢰자 포함)은 도축 의뢰 시, 생년월일, 소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도축업자는 도축하고자 하는 소의 귀표 부착,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 등록여

부, 농장경영자정보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도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업자로부터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 확인한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도축검사 결과의 합격여부를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전산입력

｢축산법｣ 제37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가 확인한 해당 도체의 개체식별

번호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

도축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도축처리 결과를 신고

- 도축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귀표 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

관리시스템의 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

-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처리 내역을 

신고

-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다만,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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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단계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1. 소, 돼지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에는 그 소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해

당 도체에 동일하게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나. 도축업자는 돼지를 도축한 경우에는 해당 돼지의 농장식별번호가 포함

된 이력번호를 해당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다. 도체에 표시하는 이력번호는 이동 또는 환경의 변화로 훼손되거나 탈

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용되는 표시라벨 등은 위생상 위해가 없

는 것이어야 한다.

 라. 돼지의 경우 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대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

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

번호를 표시하는 잉크 등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없는 것이어야 하며, 

인쇄용 색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따른다.

 마. 라목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도축장은 이력번호

가 정확히 표시되는지를 정기적(가급적 매일)으로 확인·관리해야 한다.

 바. 도체를 2분체 또는 4분체로 분할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할된 도체마다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사. 도축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

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가축의 도축을 의

뢰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도 소속 검사관에 신고하고, 검사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체식별번

호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포함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해야 한다.

2. 이력번호 

관리 등

 가. 소와 돼지의 경우에는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시설이 직접 연결

되어 도축 후 곧바로 식육포장처리업소로 도체가 이동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시 이력번호 대신 임의의 도축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

우도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를 마치고 시설 밖으로 도체를 반

출할 때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소 또는 돼지 도축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

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다. 소 도축업자는 지체 없이 귀표를 수거하여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해야 하며, 귀표가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가금 도축업자는 최소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다시 표시해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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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의 처리

대상

-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가 떨어지거나 개체식별번호가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방법

- 도축업자는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등을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연락하여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확인 후 재부여 등의 조치사항을 도축업자에게 통보

- 관할위탁기관에서는 해당개체에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

- 도축업자는 도체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3. 장부의 기록관리･증명서교부 등

도축업자는 도축신고에 따른 도축처리결과를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가축 및 축

산물식별대장에 날짜별로 기재하고 관리

- 도축업자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www.lpsms.go.kr) 또는 자체 전산망에 

도축처리결과를 입력하여 연계시스템에 의해 이력관리시스템에 연동처리 된 

경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한 것으로 갈음

｢축산법｣ 제35조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쇠고기 등급판정 신청인

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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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31.>

도축장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 발급 확인대장
(            ) 도축장

연월일

가축의
종류

(소, 돼지, 
닭, 오리)

암수 구분
(돼지, 닭,

오리는 
마릿수)

신청인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

재발급
사유

검사관
성명

농장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성명 기존 재발급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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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축산물품질평가사는 도축이 완료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라벨이 부착된 후 

해당 소 도체의 시료를 수거하여 건조 후, 시료 봉투에 넣은 다음 개체식별번호 

등이 기재된 라벨을 시료봉투에 부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전자분석처로 

이송

<표2> 도축단계업무 흐름

<도축단계업무 흐름>

업무 절차 조치 사항

① 도축신청

접수
• ‘도축검사신청서’ 접수

② 개체식별

번호 확인

•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③ 위생검사

및 도축

• 출하된 소의 귀표와 신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일치 여부 

확인 후 도축 

• 검사관은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합격/불합격)

④ 라벨출력

및 부착

• 소와 도체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출력하여 도체의 갈비 내부 

등에 부착

⑤ DNA검사

시료 채취

•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체에서 시료 채취 후 이력번호를 

기록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 발송

⑥ 등급 판정
❍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 확인 후 등급판정내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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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처리단계

1. 포장처리･거래실적 전산신고

 가. 신고 대상(국내산 쇠고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영업장의 시설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連接)한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포

장처리업자

-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평균(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연간 기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기준

으로 산정하고,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 물량 등을 고려한 연간 예상 평균으로 산정한다) 종업원이 5명 이

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

 나. 신고 기한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 쇠고기를 포장처리 또는 거래한 날부터 5일 이내(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용어의 정의>

   - 판매(販賣) :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식육판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 반출(搬出) : 도축장이나 포장처리업소 등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다른 포장

처리업소나 식육판매업소 등으로 이동시키는 것

   - 매입(買入) : 도축장 혹은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혹은 부분육을 구입 등의 

방법으로 사들이는 경우 

   - 반입(搬入) : 다른 포장처리업소에 가공을 의뢰한 후 해당 지육이나 부분육이 

가공되어 다시 들어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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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 및 취소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의무자 등은 <표3>의 이력관리시

스템 이용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국내산이력축산물 포장처리업소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장의 전산처리능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인에게 통보

업체의 종업원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전신신고 의무대상에 대한 조건을 상실하여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표4>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

 라. 신고내용

포장처리업소 중 전산신고대상인 업소가 쇠고기를 포장처리 하는 경우<표5> 

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제출

포장처리업소 간 거래 혹은 식육판매업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접객

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쇠고기를 판매 및 반출 혹은 

도축장으로 부터의 매입 및 반입(가공 후 다시 들여오는 경우)을 하는 경우 

<표6>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포장처리업소 중 전산신고대상이 아닌 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를 포장처리 할 

때에는 <표5>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로 기록･관리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표7>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으로 기록･
관리(단,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음)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가공을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즉 반입의 

경우 <표5>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의 의뢰업체명에 의뢰받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을 신고

 마. 포장처리 방법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 대상자가 쇠고기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가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포장처리 

재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되는 이력번호가 재포장하면서 섞이지 않도록 구분

하여 포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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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포장처리업소에서 다른 포장처리업소에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포장처리업소에서 지육 가공을 다른 포장처리업소 등에 의뢰하는 경우 의뢰받

은 업체의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을 신고

<포장처리를 의뢰한 업체>

 ① 입고신고 → ② 출고신고 → ③ 입고신고 → ④ 출고신고

③ (생략가능)

  <포장처리를 의뢰받은 업체>

 ① 입고신고 → ② 포장처리실적신고 (의뢰업체명 신고) → ③ 출고신고

 ① (생략가능)                                    ③ (생략가능)

  ※ 포장처리 의뢰업체, 의뢰받은 업체 모두 전산신고 업체인 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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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3일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FAX)

소재지 주소 (도로명)                                    (우 :             )

이메일

영업장 면적 ㎡ 종업원수 명

이력관리품목 【  】소 【  】돼지  【  】닭  【  】오리  【  】 계란

영업의 종류

 ※ 해당업0종
모두 체크

【  】계열화사업자(닭․오리) 축산계열화사업등록증 : 

【  】농장경영자 농장식별번호 : 

【  】도축업 허가번호 :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번호 :

【  】식육판매업 등 신고필증번호 : 

【  】식용란선별포장업

【  】농장내부 【  】농장외부

허가번호 :

농장식별번호 : 

【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필증번호 : 

HACCP인증번호 :　

이력시

스템

사용자 

정보

사용자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번호

 위와 같이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2. 허가증(축산업,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용란선별포장업) 1부.

3. 신고필증(식육판매업 등, 식용란수집판매업) 1부.

4. HACCP-식용란수집판매업 인증서 1부.

이력지원실 문의 : 전화 1577-2633 / 팩스 044-410-7178 / mtrace@eka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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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

<대표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담당자>

성명 직책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문의 : 1577-2633

팩스 : 044-41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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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점포명

③사업자
등록번호

④허가･신고필증 번호

⑤소재지 (우편번호:         )

⑥대표자 
  성  명

                 (인) ⑦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

⑧영업장
  면적

㎡ ⑨종업
원수

명 ⑩전화번호

 취소 사유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신청을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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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12. 31.>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
※ 작성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① 포장 
처리일

② 이력
(묶음)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무게
(kg, t)

⑤ 매입·반입처 ⑥ 의뢰업체명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

처리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① 포장 처리일은 매입 또는 반입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 처리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매입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 12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이력관리시스템 전산신고 포함)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매입한 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무게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무게(kg 또는 t)를 적습니다.

⑤ 매입·반입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구입한 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도

축장에서 직접 매입·반입한 경우에는 도축장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 의뢰업체명은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등에 의하여 의뢰되어 포장처리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의뢰업체의 상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및 전화전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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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 신고서(소·돼지·닭·오리 고기)
※ 아래 및 뒤쪽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출고·입고)처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허가(신고)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거래처

성명(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영업허가(신고)번호

주소

거래내역

거래일 도축일 가공일

이력번호 도축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수량(BOX, 마리) 무게(㎏, t)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유의사항

1. (출고·입고)처란은 판매·반출신고의 경우에는 “출고”에, 매입·반입신고의 경우에는 “입고”에 “O”표를 하고, 국내산이력

축산물이 포장처리 또는 보관되어 있는 창고의 영업장 명칭(상호) 및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 신고서는 거래처별로 작성합니다.

3. 거래내역이 다수인 경우에는 뒤쪽의 거래내역 목록을 작성합니다.

4. 이력번호는 거래 당시 국내산이력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는 경우에는 「가축 및 축

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첨부합니다.

5. 원료 또는 부위명은 거래한 국내산이력축산물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부위별(예: 갈비, 목살, 제4

위, 목뼈 등)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적습니다.

6. 수량 및 무게는 거래한 물량을 박스 수량과 무게[㎏ 또는 t(톤)] 단위로 적습니다. 다만, 도체 지육으로 거래하는 경우 

도축일, 가공일, 도축번호를 적고, 수량에 두수(마리)와 무게(Kg)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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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실적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9. 12. 31.>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출고 실적
※ 작성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등록)번호

①판매일·반출일 ② 이력(묶음)번호 ③ 원료 또는 부위명
④ 판매량

(kg, t, 두)

⑤ 판매처·출고처

상호 허가(등록)번호 전화번호

유의사항

① 판매일·반출일은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거나 반출한 날짜를 적습니다.

② 이력번호는 판매·반출 당시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묶음번호를 적은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③ 원료 또는 부위명은 해당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서 판매하거나 반출한 원료(도체) 또는 부분육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판매량은 판매한 물량의 수량(박스)과 무게(㎏ 또는 t) 단위로 적습니다.

⑤ 판매처·반출처는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한 업체의 상호, 허가(등록)번호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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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

구분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1.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

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

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

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한다.

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가공해야 한다.

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포장에 대하

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마.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

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

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바.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

를 표시할 수 있다.

사.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일자가 동일한 이력번호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아.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2. 이력번호의 
관리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

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나. 거래·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3.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자, 식용란수집판

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

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2. 장부의 기록 방법

대상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기록내용

- 시행령으로 지정 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 <표5>에 

의한 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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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처리 된 쇠고기를 판매 또는 반출한 경우에는 <표7>에 의한 판매･반출실

적을 날짜별로 기재하여 보관

장부의 비치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

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하고, 기록일 부터 2년간 보관

영수증･거래명세서 교부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

- 시행령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에도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하거나 판매･반출한 경우 및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을 각각 자체 장부에 기재(전자적 처리를 포함한다)하고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

3.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식육포장처리업자는 개체의 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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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포장처리단계 업무 흐름

포장처리단계 업무 흐름

업무 절차 조치 사항

① 포장처리업소

입고

• 입고된 도체와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 확인

② 발골･정형
• 포장처리업소에 입고된 도체의 이력번호 확인 

후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부위별로 발골･정형

③ 부위별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지를 포장지에 부착

  - 최소 포장단위마다 해당 이력번호 표시

④ BOX 포장
• 부위별로 포장된 부분육의 이력번호와 일치된 

라벨지를 겉 포장지에 부착

⑤ 출  고
• 거래명세서와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확인 후 

판매장으로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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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단계

1. 이력번호 표시 및 방법

 가. 표시대상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

 나. 표시방법 및 관리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으로부터 매입한 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쇠고기 또는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다만, 이력번호를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식

육의 포장표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

할 수 있음 단, 묶음번호를 표시할 경우 해당 이력번호를 기록･관리하여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즉시 알려주어야 함

쇠고기 또는 포장육에 표시된 이력번호가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력번호가 훼손 된 경우 다시 표시

거래･판매 후 남은 쇠고기를 보관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를 표시

비닐 등으로 포장된 식육에 스티커 등에 이력번호를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

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2. 거래(전산)신고 대상 및 절차

 가. 전신신고(의무)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식육판

매업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

6에 따른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기타식품판

매업자)로서 종업원이 5인 또는 영업장 면적이 5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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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의한 기타식품판매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도축장연접 및 종업원 5인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소로써 국내산 

이력관리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취급하는 업소에 해당함

전산신고대상자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식육판

매업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표3>의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음

 나. 신고절차 : 거래신고 대상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아래의 신고내용을 

전자적으로 신고

신고 내용 :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실적(매입, 매출) 등

- 신고인(성명, 대표자, 법인번호, 영업허가번호), 출･입고처(영업장 명칭,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영업허가번호), 거래처, 거래내역(거래일, 이력(묶음)번호, 
제품명(부위명), 수량, 무게, 도체번호 등)

 다. 신고기한 :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3. 거래명세서 관리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

-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 별표 12 및 별표13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함

4. 이력번호에 따른 정보 제공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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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가축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

하는 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이력관리대상가축·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 공개

       1. 농장식별번호 2. 소ㆍ종돈의 개체식별번호 3. 이력번호 4. 소의 출생연월일 및 

종돈의 등록연월일 또는 소ㆍ종돈의 수입연월일 5. 가축의 종류 6. 소ㆍ종돈의 암수 

구분 7.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 

8.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의 이름 또는 명칭 9.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10. 도축연월일 및 「축산물 위

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도축 검사 결과 10의2. 계란의 산란일자 

11. 「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 결과(돼지고기는 개체별 및 등급별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포장처리 신

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2의3.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13. 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중량 14. 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 15. 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 결과 16. 그 밖에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력관리대상가축이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된 날부터 도축･폐사･수출된 후 

3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

5. 장부의 기록방법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묶음번호)의 추적이 용이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거래내역서<표9>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날짜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전

산신고업체는 전산신고 입력내용을 거래내역서로 갈음

식육판매업자가 이력관리 쇠고기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해당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축산법 제40조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사본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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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

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로부터 1년간, 매

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 다만, 이력관리시스템 전산망

으로 신고한 경우 장부기록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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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거  래  내  역  서

판매업소명(         )

거  래
연월일

식육･
포장육의
종  류

물량
(kg)

원산지
(    )

부위
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력번호

(묶음번호)
매입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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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를 위한 관계자의 시료채취에 협조 

하여야 함

<표10> 판매단계 업무흐름

업무 절차 조치 사항

① 판매장 입고

• 입고된 부분육과 거래명세서상의 이력번호 

일치여부 확인

• 거래내역서에 이력번호 등 기록관리

② 부분육의 소분할

• 이력번호 확인 후 단위별 소분할 작업

• 소분할 포장정육은 쇠고기의 이력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포장지 등에 표시

③ 이력번호 게시 

후 판매

• 쇠고기 또는 진열대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게시하여 판매

• 소포장단위 판매 시 이력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포장지마다 부착 후 판매

• 이력번호를 라벨 등에 인쇄하여 식육의 포장표

면에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

판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④ 이력정보 조회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축산물 

이력정보) 등을 통해 이력번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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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묶음번호 관리 요령

1. 묶음번호 표시 방법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

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음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설도, 앞다리 등은 같은 등급으로 포장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표시할 수 있음

묶음번호 구성 후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소포장지마다 구성 이력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함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는 소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만 묶음번호를 

구성할 수 있음

묶음번호를 구성한 이력번호는 다시 묶음번호로 사용할 수 없음(전산신고한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재묶음이 가능함)

묶음번호는 L을 포함한 15자리 문자·숫자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부여받은 영업장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코드를 사업자등록

번호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묶음번호 구성범위 및 관리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쇠고기의 개체는 20마리 이하로 함. 다만, 여러 마리의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세절육, 분쇄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

할 수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는 구매자 등이 요청한 경우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공

영 제4조에 따른 전산신고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는 소비자가 

묶음번호를 인터넷 등으로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전산신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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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묶음번호 구성체계

묶음고정코드 구분코드 묶음날짜코드 영업자코드 일련번호

길이 1 1 6 4 3
타입 영문자(L)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묶음고정코드는 영문자‘L’을 표기한다.

구분코드는 쇠고기는 ‘0’으로 하고, 돼지고기는 ‘1’로 표기한다.

묶음날짜는 연도 2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로 표기한다.

영업자코드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의 경우 :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부여 받은 

영업장의 고유번호를 사용한다.

- 포장처리실적 전산신고 대상 영업자가 아닌 경우 : 영업자코드는 세무서에서 

부여 받은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숫자 중 끝에서 마지막 한 자리 숫자를 

제외한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일련번호는 묶음상품의 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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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서식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9. 12. 31.>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① 연월일 ② 구분 ③ 묶음번호  ④ 부위명  ⑤ 이력번호
 ⑥ 구성개체수
(구성이력번호수)

⑦ 등급

유의사항

  ① 연월일은 묶음번호를 구성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② 구분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종류인 국내산쇠고기, 국내산돼지고기, 국내산닭고기, 국내산오리고기, 수입산쇠고기, 수입

산돼지고기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③ 묶음번호는 별표 14에 따라 조합한 숫자를 적습니다.

  ④ 부위명은 묶음번호를 구성하는 모든 부위를 적습니다. 다만, 국내산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이력번호는 묶음을 구성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해당되는 모든 이력번호를 적습니다.

  ⑥ 구성개체수는 묶음을 구성하는 해당 쇠고기의 마릿수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쇠고기의 이력번호의 수가 5마리인 경

우에는 “5”로 적습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 중 돼지고기 또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의 수를 적습니다.

  ⑦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 등급별 구성인 경우에 해당 이력번호별 등급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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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휴게음식점(700㎡이상), 학교급식소(초·중·고), 통신판매업

1. 표시대상

 가. 영업장 면적 700㎡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나.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 

 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

2. 표시방법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

    5) 별도 게시판 또는 푯말

    6)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

    7)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번호 표시를 메뉴판, 메뉴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

지 외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 중 한 곳 이상에 비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계산대

    2) 출입문 주변

    3)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다. 이력번호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공급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모두 게시하고,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소진한 시점까지 게시하도록 한다. 다만, 영업자가 공급받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 모두를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으로 판매·제공할 때 게시할 수 있다.

  라.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

야 한다.

2.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급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급식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제1호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급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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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 포함된 곳만 

해당한다)을 통하여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력번

호 게시를 대신할 수 있다.

  나.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표시해

야 한다.

3. 영 제5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가.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 이력번호 표시제품임을 표시·고지하고 배송 상품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인터넷, TV, 잡지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 별도의 칸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 

표시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1) 표시 시기: 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

    2) 표시 문구(예시): 이력번호 표시제품임. 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

  다. 전화 등 통신판매 수단의 특성상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표시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반복적으로 말로 설명해야 한다.

    1) 설명 방법: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 반복적(1회당 2번 이

상)으로 설명

    2) 설명 문구(예시): 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 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

시됩니다.

4. 그 밖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게시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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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NA동일성검사

1. 검사추진체계

 가. DNA동일성검사의 실시목적

축산물이력제의 유효성을 확인･감시함으로써 소비자 등으로부터 신뢰 확보

위생･안전성, 원산지 표시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한 추적검사 시스템 확립으로 

문제 발생시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 폐기 등을 신속하게 조치

 나. 시행기관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다. 지도‧단속 권한

지도･단속(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 시･도 :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식육판매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육농가,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모니터링 : 축산물품질평가원(이력정보 검증, 단속기관 정보제공)

시료채취 및 검사기관(모니터링 포함)

- 사육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또는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표본검사)

- 도축단계 : 축산물품질평가원(도축 전두수 시료채취 및 보관)

- 포장처리단계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판매단계 :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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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DNA동일성검사 체계

시료채취현장

포장처리업소
판매업소 방문

이력번호
확인

시료채취확인서
작성

사업장 담당자
확인

유전자분석처
의뢰

유전자분석처

관리대장 작성 DNA 추출 DNA동일성검사

동일성 판정 결과 통보

검사용·보관용
시료 확인

이력번호
확인

                

 마. DNA동일성검사 방법

DNA추출 DNA증폭 DNA전기영동 DNA분석

▶ ▶ ▶

세포로 부터 유전정보

물질인 순수한 DNA

를 분리

DNA지문부위를

35회 증폭
(1개의 DNA가 10억

배로 증폭)

음전하 DNA에 전류

를 가하여 DNA크기

별로 분류

 염기의 길이 차이

로 DNA동일성 또

는 친자관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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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NA동일성검사의 시료채취 및 관리

 가. 검사용 시료의 채취

DNA동일성검사 검사용 시료채취방법

업무흐름 추진요령

① 시료채취 후 

지퍼백에 밀봉

칼, 가위 등 도구를 이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취, 이를 약 10g정도로 이등분, 

작은 크기의 지퍼백(5㎝×10㎝)에 밀봉  

② 시료채취 확인

서 사본과 

채취시료

   봉투 밀봉

지퍼백에 넣은 시료는 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시료봉투에 

밀봉

③ 담당자 간

서명날인

지정판매장 담당자와 시료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

④ 검사용 지정봉

투 추가봉인 

밀봉한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를 큰 

크기의 지퍼백(25㎝×30㎝)에 넣음

⑤ 유전자분석처

   송부

지퍼백에 넣은 검사용 시료채취 지정봉투

를 얼음 및 냉매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유전자

분석처)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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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용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포장처리업소･판매업소에서 이력번호가 표시된 상태로 판매(포장 또는 대면)

되는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

채취방법은 날카로운 도구(칼, 가위 등)를 사용하여 살코기 부분을 약 20g 채

취하고 이를 약 10g 정도로 2등분하여 각각 지퍼백에 밀봉

채취한 시료는 지정된 봉투에 넣어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과 함께 밀봉하고, 

판매자와 시료 채취자 쌍방이 밀봉한 부분에 서명 날인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

(유전자분석처)에 택배 등을 이용하여 이송

 다. 시료채취 및 운송시 주의사항

세척 후 채취기구(핀셋)에 이물질이나 혈흔이 없도록 할 것

- 동일성검사에서 다른 개체의 조직 및 혈흔이 묻어 있으면 오염이 일어나 다른 

개체로 판명이 나거나 판정불능으로 날 수 있음

- 사용 시 물기 없이 완전히 건조 후 사용

여름철(5월∼10월)시료는 얼음과 냉매 등을 이용하여 우송

- 온도 상승 시 부패 등으로 DNA가 손상될 우려가 있음

DNA 시료채취 확인서 및 시료봉투 작성은 볼펜 등을 이용할 것

- 얼음과 냉매 등이 있을 경우 번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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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계별 전산매뉴얼

1.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통)

회원가입없이 자료실 서류첨부

※ 가공, 판매장에서 직접 회원 가입한 경우가 많음

[그림 1.1]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①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력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 

      → http://www.mtrace.go.kr

   ② ‘국민참여공간’ 클릭 → ③ ‘자료실’ 클릭

[그림 1.2] 국민참여공간/자료실

   ① 신청서로 검색 후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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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민참여공간/자료실

   ① ‘첨부파일’ 클릭

   ② ‘저장’ 클릭

   ③ 첨부파일 중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서류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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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❶ ①-❷

①-❸ ①-❹

[그림 1.4] 신청서 및 서류

   ① - ❶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첨부 : hwp파일)

❷ 신고필증(판매장), 허가증(포장처리업소)

        ❸ 사업자등록증

        ❹ 신청서 및 3장의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 팩스 044-410-7178 또는 메일

(mtrace@ekape.or.kr) 전송

   ② 이력지원실에서 담당자 휴대전화로 전화 또는 SMS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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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①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이력제 홈페이지 주소 입력

        → http://www.mtrace.go.kr/ 또는 www.://pub.mtrace.go.kr

   ② [이력관리시스템 로그인]버튼 클릭

[그림 1.6] 로그인 화면

   ① 이력지원실에서 발급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② 로그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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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처리단계

 2.1 매입신고관리

 2.1.1 도축장 반출개체현황

 (1) 도축장 반출기준 

 개요 : 도축장 반출을 기준으로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도축장반출개체현황 > 도축장 반출 

기준

 화면 설명

1

2 3

4

[그림 2.1.1-5] 도축장 반출 기준 조회 화면 

① 정보 검색에 필요한 값을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조회 결과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1-6] 

③ 조회 결과를 엑셀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1-7] 

④ 도축장 반출 개체현황(도축장 반출기준)을 보고서로 출력합니다. 

[그림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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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6] 텍스트파일로 저장화면 

[그림 2.1.1-7] 엑셀파일로 저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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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도축장 반출기준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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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매입신고

 2.1.2.1 매입신고 조회

 (1) 매입신고 현황 조회 및 매입신고 처리

 개요 : 매입실적신고를 조회하거나 등록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조회 

 화면 설명

1

2
3

4

5 6

7

8

9 10

[그림 2.1.2.1-1] 매입신고 조회 화면 

① 매입신고를 조회합니다.

②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제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이 모두 입고제외 

처리됩니다.

③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입고처리 

합니다.

④ 매입현황에서 엑셀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2-2] 

⑤ 매입현황에서 텍스트 파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목록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1.2-3]

⑥ 매입신고 수동등록을 합니다. [그림 2.1.2-7]

⑦ 매입신고현황과 거래내역신고서를 출력합니다. [그림 2.1.2-4] [그림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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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⑨ 해당 입고완료된 내역을 입고취소 처리합니다. 

⑩ 해당 입고내역을 수정합니다. [그림 2.1.2-6]

[그림 2.1.2.1-2] 엑셀파일로 저장화면 

[그림 2.1.2.1-3] 텍스트 파일로 저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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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4] 매입신고 현황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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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5] 거래내역 신고서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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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6] 매입신고 수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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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입신고 수동등록

 개요 : 매입신고 수동등록을 합니다.

 화면 설명 

1

2

3

[그림 2.1.2.1-7] 매입신고 수동등록 화면

① 부위코드 팝업으로 부위를 찾아 추가합니다. [그림 2.1.2-8]

②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거래연월일,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부위, 중량 등을 입력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매입신고 수동등록이 됩니다. 

 ※ 기존 한 부위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을 개체식별번호별 여러 부위를 한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신고한 부위 개수만큼 매입건이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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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8] 표준부위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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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 매입신고 파일전송

 개요 : 가공단계 사용자는 매입신고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 매입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 파일전송 

 화면 설명 

1

2

3

[그림 2.1.2.2-1] 매입신고 파일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신고 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입고등록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입고등록을 눌러 매입신고를 합니다.

③ 등록할 파일의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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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 매입신고 Excel

 개요 : 가공단계 사용자는 매입신고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매입신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매입신고 Excel

 화면 설명 

1

2

3

4

5

6

[그림 2.1.2.3-1] 매입신고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신고 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매입신고를 처리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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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4 입고대비 출고내역

 개요 :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매입신고관리 > 매입신고 > 입고대비 출고내역

 화면 설명 

1

2

3

[그림 2.1.2.4-1] 입고대비 출고내역 화면 

①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출력됩니다. [그림 2.1.2.4-2]

③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Excel로 출력됩니다. [그림 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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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2] 입고대비 출고내역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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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3] 입고대비 출고내역 Excel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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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포장처리 실적관리

 2.2.1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개요 : 포장처리실적을 수동등록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신고 >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화면 설명 

1

2
3

4

5

6

7

8

[그림 2.2.1-1] 포장처리 실적신고 조회 및 등록 화면 

①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화면에 접근합니다.

② 포장처리신고 할 개체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도축여부 및 해당 개체의 기존 포장처리실적을 조회합니다.

④ 매입한 개체에 대한 포장은 매입실적 가져오기 버튼을, 가공의뢰를 받은 개체에 

대한 포장은 포장의뢰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해당 개체를 조회합니다. [그림 

2.2.1-2]

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매입내역 또는 포장의뢰내역을 조회합니다.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포장할 개체정보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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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포장할 개체정보의 행을 추가합니다.

⑧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입력한 포장실적을 저장합니다.

[그림 2.2.1-2] 매입실적 가져오기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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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포장처리실적 파일전송

 개요 : 포장처리실적신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업체 업무시스템(ERP 등)의 

포장처리 정보를 일정한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이 파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신고 > 포장처리실적 파일전송

 화면 설명 

1 2

3

[그림 2.2.2-1] 포장처리실적 파일전송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오류내역이 없을 경우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오류내역이 있을 경우 오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내역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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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개요 : 포장처리실적의 현황을 조회한 후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화면 설명 

1

[그림 2.2.3-1]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조건을 클릭하면 포장처리실적 정보가 조회되어 

레포트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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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1)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개요 : 개체별 포장처리실적을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화면 설명

1

2 3

4 5

[그림 2.2.4-1] 개체별 포장처리 실적 화면 

① 개체별 포장처리 실적 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정보 중에서 삭제할 정보를 선택한 후 선택삭제 버튼을 눌러 정보를 

삭제합니다.

③ 각 현황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그림 2.2.4-2]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 레포트가 출력됩니다. [그림 2.2.4-3]

⑤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화면이 뜹니다. [그림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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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개체별 포장처리 현황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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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실적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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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개요 :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및 삭제합니다.

 화면 설명

1

[그림 2.2.4-4] 포장처리실적 상세조회 화면 

① 삭제할 포장처리실적을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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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포장처리실적 검수

 개요 : 포장처리실적 검수 현황을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관리 > 포장처리실적 검수 

 화면 설명 

1

[그림 2.2.5-1]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기간을 입력한 후 조회조건을 클릭하면 포장처리실적 검수 정보가 조회

되어 레포트로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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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포장처리실적 파일(Excel)등록

 개요: 포장처리실적신고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업체 업무시스템(ERP 등)의 

포장처리 정보를 일정한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 이 파일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고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처리실적신고 > 포장처리실적 파일(Excel)등록

 화면 설명 

1 2 3

4

5 76

[그림 2.2.6-1]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포장처리 실적신고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포장처리실적을 신고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⑥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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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장실적 반출관리

 2.3.1 판매/반출실적 수동등록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건별로 수동등록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수동등록

 화면 설명

1

2

3 4

5

6 7 8

[그림 2.3.1-1] 판매/반출실적 수동등록 화면

①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한 후 도축장에서 입력된 도축정보와 판매실적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포장처리실적조회, 매입실적 가져오기, 포장의뢰 가져오기 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1-2]

③ 부위정보 팝업을 이용하여 부위정보를 입력합니다.

④ 처음 입력된 반출처상호, 반출처사업자번호 모든 내역에 채워집니다.

⑤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저장합니다.

⑥ 부위정보 팝업을 이용하여 부위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1-3]

⑦ 반출자 조회 팝업을 이용하여 출고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1-4]

⑧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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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2] 포장처리실적 조회 팝업 화면 

[그림 2.3.1-3] 표준부위찾기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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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반출자 조회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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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판매/반출실적 등록(동시)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동시에 여러 건 등록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등록(동시)

 화면 설명 

1

2
3 4

5

6

7

8

[그림 2.3.2-1] 판매/반출실적 등록(동시) 화면 

① 이력번호를 입력한 후 도축장에서 입력된 도축정보와 판매실적정보를 조회합

니다. 여러 개의 이력번호를 조회 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② 포장처리실적 조회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2]

③ 매입실적 가져오기 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3]

④ 포장의뢰 가져오기 팝업을 이용하여 포장처리실적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4]

⑤ 출고처 일괄적용 팝업을 이용하여 출고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림 2.3.2-5]

⑥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저장합니다.

⑦ 선택된 판매/반출 실적 내역을 삭제합니다.

⑧ 판매/반출 실적 정보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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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 포장처리실적 조회 팝업 화면 

[그림 2.3.2-3] 매입실적 조회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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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 포장의뢰 조회 팝업 화면 

[그림 2.3.2-5] 출고처 설정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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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판매/반출실적 파일전송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파일로 일괄 등록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파일전송

 화면 설명 

1
2

3

[그림 2.3.3-1] 판매/반출실적 파일전송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② 오류내역이 없는 경우 반출등록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오류내역이 있는 경우 오류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오류내역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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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판매/반출실적 현황조회

 개요 : 판매/반출 실적을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현황조회 

 화면 설명 

1

2

[그림 2.3.4-1] 판매/반출실적 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한 후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 정보를 조회하여 레포

트로 출력합니다.

② 출력된 정보는 엑셀, PDF, 한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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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판매/반출실적 조회

 개요 : 판매/반출실적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조회 

 화면 설명 

1

2

3 4 5

6 7

[그림 2.3.5-1] 판매/반출실적 조회 화면 

① 개체식별번호와 거래일 등을 입력한 후 쇠고기 포장처리 판매/반출실적 

정보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정보에 대하여 판매/반출 실적 현황과 거래내역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2.3.4-3, 2.3.4-4]

③ 조회된 정보 중에서 마감할 정보들을 선택한 후 신고마감 버튼을 눌러 마감

처리 합니다.

④ 조회된 정보 중에서 마감해제 할 정보들을 선택한 후 마감해제 버튼을 눌러 마감

해제 합니다.

⑤ 조회된 정보 중에서 삭제할 정보를 선택한 후 선택삭제 버튼을 눌러 정보를 삭제

합니다.

⑥ 반출내역수정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3.4-2] 

⑦ 삭제버튼을 누르면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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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2] 반출내역수정 팝업 화면 

[그림 2.3.5-3] 판매/반출실적 현황 레포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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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4] 거래내역 신고서 레포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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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판매/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개요 : 판매/반출실적 Excel 파일을 업로드 하여 판매/반출실적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포장실적반출관리 > 판매/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화면 설명 

1 2 3

4

5 6 7

[그림 2.3.6-1] 판매/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화면 

① 판매/반출실적 신고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판매/반출실적을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⑥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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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묶음번호 등록관리

 2.4.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개요 : 묶음번호 등록한 내역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등록관리 >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화면 설명 

1

5

2

4 3

[그림 2.4.1-1] 묶음번호등록내역 조회 화면 

① 검색조건을 입력한 후 쇠고기 묶음번호 등록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정보에 대하여 묶음번호 등록현황과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림 2.4.1-2, 2.4.1-3]

③ 조회된 정보 중에서 삭제할 정보를 선택한 후 선택삭제 버튼을 눌러 정보를 

삭제합니다.

④ 묶음번호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등록화면을 띄웁니다. [그림 2.4.1-4]

⑤ 반출내역수정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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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2] 묶음번호등록 현황 레포트 화면 

[그림 2.4.1-3]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레포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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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묶음번호 등록

 개요 : 매입신고 실적 또는 가공의뢰내역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등

록합니다.

 화면 설명 

1

2

3

4

65

[그림 2.4.1-4] 묶음번호 등록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5] 

② 가공의뢰내역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6] 

③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

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등록

합니다.

⑤ 부위코드 조회 팝업을 띄웁니다. [그림 2.3.1-3]

⑥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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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5]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 화면

[그림 2.4.1-6] 가공의뢰내역 조회 팝업 화면



174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3) 묶음번호 수정

 개요 : 매입신고 실적 또는 가공의뢰내역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수정

 화면 설명 

2

1

3

6
5

4

[그림 2.4.1-7] 묶음번호 수정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5] 

② 가공의뢰내역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2.4.1-6] 

③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수정

합니다.

⑤ 무게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⑥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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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묶음번호 파일전송

 개요 : 묶음번호 신고를 파일로 일괄 등록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파일전송

 화면 설명 

1 2

3

[그림 2.4.2-1] 묶음번호 파일전송 화면 

①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 읽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파일정보를 분석하여 전체 전송건수, 정상건수, 오류건수, 개체식별번호별 

오류내용과 파일정보를 조회하여 저장합니다.

③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파일을 다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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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개요 : 신고한 묶음번호의 구성 내역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화면 설명 

[그림 2.4.3-1]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화면 

① 묶음번호, 구성일을 입력한 후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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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용)

 개요 : 묶음번호용 포장처리실적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등록관리>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용)

 화면 설명 

[그림 2.4.4-1]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용) 화면

① 조회 일자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포장처리실적(묶음번호) 레포

트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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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개요 : 묶음번호 실적파일을 업로드하여 묶음번호 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등록관리 >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화면 설명 

4

1 2

3

7

6

5

[그림 2.4.5-1]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화면 

① 묶음번호 실적을 신고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묶음번호실적을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⑥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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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묶음번호 반출관리

 2.5.1 반출현황조회

 개요 : 반출 현황을 조회하고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반출현황조회

 화면 설명 

1

[그림 2.5.1 -1] 반출현황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반출현황이 조회되어 레포트로 

출력된다.



180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2.5.2 묶음번호 반출등록

 (1) 묶음번호 반출내역 조회

 개요 : 반출정보 내역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묶음번호 반출등록

 화면 설명 

1

4

2 3

[그림 2.5.2-1] 묶음번호반출조회 화면 

① 묶음번호구성일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반출정보내역을 추가하여 입력합니다. [그림 2.5.2-4]

③ 묶음번호정보를 팝업으로 확인합니다. [그림 2.5.2-2]

④ 묶음번호를 클릭하여 반출정보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림 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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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2] 묶음번호반출조회 화면 

[그림 2.5.2-3] 반출정보 내역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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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묶음번호 반출실적 등록

 개요 : 반출 정보내역을 입력하고 반출정보를 저장합니다.

 화면 설명 

21

[그림 2.5.2-4] 반출정보 내역조회 화면 

① 반출처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그림 2.5.2-5]

② 부위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그림 2.5.2-6]

③ 해당 반출정보내역을 삭제합니다.

④ 반출정보내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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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5] 사업장정보조회 화면 

[그림 2.5.2-6] 부위정보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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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묶음번호반출 파일전송

 개요 : 묶음번호 반출정보를 파일로 일괄 전송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묶음번호 반출파일전송

 화면 설명 

1 2 3

[그림 2.5.3-1] 묶음번호 반출 파일전송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반출등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반출등록을 눌러 반출처리를 합니다.

③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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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묶음번호 반출조회

 개요 : 묶음번호 반출 현황과 거래내역신고서를 조회하고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 반출관리 > 묶음번호 반출조회

 화면 설명 

1

52

3 4

[그림 2.5.4-1] 묶음번호 반출 조회 화면 

① 묶음번호 반출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신고마감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신고마감 처리합니다.(마감 필수아님)

      ※ ②항목 마감을 하지않으면 ③항목 마감해제 하지않아도 되며 ④항목 선택삭제 가능함.

③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마감해제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마감해제 처리합니다.

④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⑤ 묶음번호 반출현황과 선택된 내용에 대하여 거래내역 신고서를 출력합니다.

[그림 2.5.4-2] [그림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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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2] 묶음번호현황 출력화면 

[그림 2.5.4-3] 거래내역신고서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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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묶음번호반출 파일(Excel)등록

 개요 : 묶음번호반출 정보를 Excel파일로 일괄 전송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반출 관리 > 묶음번호반출 파일(Excel)등록

 화면 설명 

1 2

3

4

5

6

[그림 2.5.5-1] 묶음번호반출 파일(Excel)등록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④ 저장을 눌러 반출처리를 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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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송자료형식보기

 개요 : 파일전송 형식에 대한 안내 매뉴얼입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전송자료형식보기

 화면 설명 

[그림 2.6-1] 전송자료형식보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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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래처관리

 (1) 거래처관리

 개요 : 거래처 현황을 조회하거나 등록 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거래처관리

 화면 설명

[그림 2.7-1] 거래처관리 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으로 거래처를 조회합니다.

② 엑셀저장 버튼을 눌러 조회된 내역을 Excel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2.7-2] 

③ 신규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정보 등록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림 2.7-3]

④ 엑셀등록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정보 파일등록(Excel)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림 2.7-5]

⑤ 수정 버튼을 누르면 거래처정보 수정 팝업 화면이 뜹니다. [그림 2.7-4]

⑥ 삭제 버튼을 눌러 해당 내역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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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거래처 조회내역 엑셀저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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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래처 등록

 개요 : 거래처정보를 등록합니다.

 화면 설명

1

[그림 2.7-3] 거래처 등록 화면 

① 거래처의 상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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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래처 수정

 개요 : 거래처정보를 수정합니다.

 화면 설명

1

[그림 2.7-4] 거래처 수정 화면

 ① 거래처의 상세정보를 수정한 후 수정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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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거래처 정보 파일등록(Excel)

 개요 : 거래처정보를 Excel 파일을 업로드 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설명

1

2 3

4

5

6 7

[그림 2.7-5]  거래처 정보 파일등록(Excel) 팝업 화면

① 거래처의 정보를 등록할 Excel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거래처정보를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ROW를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⑦ 데이터검증을 한 후 오류사항이 있을 때 비고란에 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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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한외신고조회

 개요 : 기한외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기한외신고조회

 화면 설명

1

[그림 2.8-1] 기한외신고조회 화면

① 조회 조건을 선택 후 조회 버튼을 눌러 결과 값을 조회합니다.

② 당월 1일 기준 매입, 포장처리, 포장처리반출 기한 내, 기한 외 신고율을 보

여줍니다. [그림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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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8-2] 포장처리단계 사용자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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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단계 

 3.1 입고정보관리

 3.1.1 입고내역 조회

 (1) 입고내역 현황 조회 및 입고처리

 개요 : 판매을 위한 입고내역이 조회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내역조회

 화면 설명 

2

1

3

67 8

9

[그림 3.1.1-1]  입고내역 조회 화면

① 입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제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이 모두 

입고제외 처리합니다.

③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일괄입고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입고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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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개체입고 파일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3.1.1-2] 

⑤ 입고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부분육 입고 파일저장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건을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림 3.1.1-3]

⑥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 내역이 목록으로 출력됩니다. [그림 3.1.1-4]

⑦ 입고수동 등록을 합니다. [그림 3.1.1-7]

⑧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⑨ 해당 입고완료된 내역을 입고취소 처리합니다. [그림 3.1.1-5]

⑩ 해당 입고내역을 수정합니다. [그림 3.1.1-6]

[그림 3.1.1-2] 개체입고 파일저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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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3] 부분입고 파일저장 화면

[그림 3.1.1-4] 입고내역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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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5] 입고관리 화면

[그림 3.1.1-6] 입고내역 수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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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고수동등록

 개요 : 입고 수동등록을 합니다.

 화면 설명

[그림 3.1.1-7] 입고수동등록 화면

① 부위코드 팝업으로 부위를 찾아 추가합니다. [그림 3.1.1-8]

②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③ 개체식별번호, 거래년월일,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부위, 중량 등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입고 수동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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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8] 표준부위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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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입고 파일전송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입고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

일을 업로드 하여 입고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파일 전송 

 화면 설명 

1 2 3

[그림 3.1.2-1] 입고등록 파일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

건수가 0건이면 입고등록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입고등록을 눌러 입고처리를 합니다.

③ 등록할 파일의 파일 정보를 분석하여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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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입고 Excel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입고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입고등록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 Excel 

 화면 설명 

1 2

3

4

5

6

[그림 3.1.3-1] 입고등록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고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입고등록을 처리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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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입고대비 출고내역

 개요 :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입고정보관리> 입고대비 출고내역 

 화면 설명 

1 2
3

[그림 3.1.4-1] 입고대비 출고내역 화면

① 입고대비 출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출력됩니다. [그림 3.1.4-2]

③ 조회조건에 의한 입고대비 출고내역이 Excel로 출력됩니다. [그림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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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입고대비 출고내역 출력화면

[그림 3.1.4-3] 입고대비 출고내역 Excel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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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반출정보관리

 3.2.1 반출내역 조회

 (1) 반출내역 조회 및 신고

 개요 : 반출내역을 조회한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반출내역 조회

 화면 설명 

1 4

5 8

6 7

2 3

[그림 3.2.1-1] 반출내역 조회 화면

① 반출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신고마감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신고마감 처리합니다.(마감 필수아님) 

      ※ ②항목 마감을 하지않으면 ③항목 마감해제 하지않아도 되며 ④항목 선택삭제 가능함.

③ 반출현황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마감해제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선택 건을 모두 

마감해제 처리합니다.

④ 반출실적 등록을 합니다. [그림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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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⑥ 해당 반출내역을 수정합니다. [그림 3.2.1-2]

⑦ 해당 반출내역을 삭제합니다.

⑧ 조회조건에 의한 반출 내역이 목록으로 출력됩니다. [그림 3.2.1-3]

[그림 3.2.1-2] 반출내역 수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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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  반출내역 출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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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출실적 등록

 개요 : 반출실적을 등록합니다.

 화면 설명 

1

2

3

4

[그림 3.2.1-4] 반출내역 조회 화면

① 매입/묶음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부위코드 팝업으로 부위를 찾아 추가합니다. [그림 3.2.1-5]

③ 체크박스에 체크된 항목을 삭제합니다.

④ 반출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210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그림 3.2.1-5] 표준부위 조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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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반출실적 파일전송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반출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 반출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반출실적 파일전송 

 화면 설명 

1
2

3

[그림 3.2.2-1] 반출등록 파일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처리할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

건수가 0건이면 반출등록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반출등록을 눌러 반출처리를 합니다.

③ 오류목록, 전체목록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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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반출실적 파일(Excel) 등록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반출등록 처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반출등록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반출정보관리> 반출실적 파일(Excel)등록

 화면 설명 

1
2 4

3

6

5

[그림 3.2.3-1] 반출실적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반출등록 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반출등록을 처리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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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묶음번호관리

 3.3.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및 신고

 개요 : 묶음번호관리 등록을 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화면 설명

5

1

2

34

[그림 3.3.1-1]  묶음번호 등록내역 조회 화면

① 해당 조회조건에 따라 묶음번호 등록내역을 조회합니다. 

② 묶음번호관리 현황을 레포트로 출력합니다. [그림 3.3.3-2] 

③ 삭제할 묶음번호내역을 선택한 후 삭제합니다.

④ 묶음번호 등록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3] 

⑤ 묶음번호 수정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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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2] 묶음번호관리 레포트 출력 화면



Ⅲ  유통단계 매뉴얼 _ 215

 (2) 묶음번호 등록

 개요 : 매입신고 실적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등록합니다.

 화면 설명 

1
2

5

3

4

[그림 3.3.1-3] 묶음번호 등록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4] 

②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등록

합니다.

④ 부위코드 조회 팝업을 띄웁니다. [그림 3.3.3-5]

⑤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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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4]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 화면

[그림 3.3.1-5] 표준부위 찾기 팝업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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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묶음번호 수정

 개요 : 매입신고 실적을 이용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수정합니다.

 화면 설명 

1
2

4

3

5

[그림 3.3.1-6] 묶음번호 수정 화면

① 매입신고 실적 조회 팝업창이 뜹니다. [그림 3.3.3-4] 

② 이력번호, 매입처 상호, 매입처 사업자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 내역을 추가합니다.

③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된 개체들의 내역으로 묶음번호를 구성하여 수정

합니다.

④ 무게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⑤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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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묶음번호 파일전송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묶음번호 등록관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파일을 업로드 하여 묶음번호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 묶음번호 파일전송 

 화면 설명 

1 2 3
4

5

[그림 3.3.2-1] 묶음번호 파일처리 화면

① 묶음번호 신고할 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③ 저장 버튼을 눌러 묶음정보를 등록합니다.

④ 파일을 읽어 전체전송건수, 정상건수, 오류건수를 보여줍니다.

⑤ 오류내용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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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묶음번호 파일(Excel) 등록

 개요 : 판매단계 사용자는 묶음번호 등록관리를 통해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고,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묶음번호등록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묶음번호등록관리> 묶음번호 파일(Excel)등록 

 화면 설명 

1 2
4

3

7 5 6

[그림 3.3.3-1] 묶음번호 파일 Excel처리 화면

① 파일읽기 버튼을 클릭하여 묶음번호등록 처리할 Excel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건수가 0건이면 저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④ 저장을 눌러 반출등록을 처리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⑦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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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현황조회 및 출력

 3.4.1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개요 : 판매개체에 대한 게시판 내역을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화면 설명 

[그림 3.4.1-1] 판매개체 게시판 출력 화면

① 해당 판매장 및 판매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판매개체 게시판 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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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식육표지판 출력 

 개요 : 식육표지판에 대한 표지판 내역을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식육표지판 출력

 화면 설명 

[그림 3.4.2-1] 식육표지판 출력 화면

① 해당 판매장 및 조회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식육표지판 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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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거래내역서 출력

 개요 : 거래내역서 내역을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거래내역서 출력

 화면 설명 

2

1

[그림 3.4.3-1] 거래내역서 출력 화면

① 사업자번호 및 거래기준 일자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거래내역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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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출력

 개요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내역을 출력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현황조회 및 출력>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화면 설명 

1

2

[그림 3.4.4-1]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화면

① 거래기준 일자, 묶음번호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②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내역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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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송자료 형식 보기

 개요 : 전송자료에 대한 가이드 내역을 조회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전송자료 형식 보기

 화면 설명 

1

2

3

[그림 3.5-1] 전송자료 형식보기 화면

① 판매장 입고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됩니다.

② 판매장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됩니다.

③ 판매장 묶음번호 전송자료 형식 내용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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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거래처관리

 (1) 거래처 관리

 개요 : 거래처 현황을 조회하거나 등록 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거래처관리

 화면 설명

1

3

2
4

5 6

[그림 3.6-1] 거래처관리 화면 

① 조회조건으로 거래처를 조회합니다.

② 조회된 결과 값이 Excel로 저장됩니다.

③ 신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그림 3.6-2]

④ 엑셀파일로 거래처를 등록합니다. [그림 3.6-4]

⑤ 조회된 결과 값을 엑셀로 저장합니다. 

⑥ 해당 거래처정보를 수정합니다. [그림 3.6-3]

⑦ 해당 거래처정보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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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2] 거래처 신규등록 화면 

[그림 3.6-3] 거래처 수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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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엑셀등록

 개요 : Excel파일을 업로드 하여 거래처를 등록 합니다.

 화면 설명 

1

2 3

4

5

6

[그림 3.6-4] 거래처정보 Excel파일등록

① 거래처정보를 등록할 Excel파일을 찾습니다.

② 파일을 읽어 오류사항을 찾아냅니다. 오류내용이 비고에 표시됩니다.

③ 저장을 눌러 거래처정보를 등록합니다.

④ 선택된 내역을 삭제합니다.

⑤ 항목선택란을 클릭하면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콤보박스가 나타납니다.

⑥ 각각의 셀을 더블클릭하면 수동입력 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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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기한외신고조회

 개요 : 기한외신고한 매입, 매출실적을 조회 합니다.

 메뉴 접근경로 : 메인 > 기한외신고조회

 화면 설명

1 2

3

[그림 3.7-1] 기한외신고조회 

① 조회기간을 입력합니다.

② 조회구분(입고내역, 반출내역)을 선택합니다.

③ 기한외신고된 내역을 조회합니다.

④ 당월 1일 기준 입고, 반출 기한내, 기한외신고율을 보여줍니다. [그림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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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 판매단계 사용자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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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육단계

 

단계구분 사육 문의유형 출생신고

< 출생 신고 >

 □ [농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위탁기관(축협, 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소가 태어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위탁기관에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에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하여 드립니다. (단, 육우는 7일 이내)

   ※ 2010. 12. 22.부터 출생 신고기한 30일 → 5일로 단축시행

 □ [농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 물론 가능합니다. <출생 등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직접 방문하시면 좋으시겠지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구술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받은 위탁기관(축협)의 접수직원이 <출생 등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후, 

귀표 부착 시나 농가 방문 시 <출생 등 신고서>에 신고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위탁기관 담당자가 대리신고 

날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통한 출생신고도 가능

합니다.

 □ [농가] 송아지가 태어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송아

지가 태어나면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축협, 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반드시 

출생신고 후,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농가] 젖소를 기르고 있는데 젖소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이력제는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우뿐 

아니라 육우나 젖소도 송아지가 태어나면 해당 지역의 관할기관(축협, 낙농 

조합 등)으로 반드시 출생신고 후,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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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부착 >

 □ [농가]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귀표를 부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소가 태어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까운 위탁기관(축협, 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신고하시면 위탁기관에서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에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하여 드립니다. 단, 육우는 7일 이내에 부착해야 합니다. 

    ※ 2011.6.22.부터 육우의 귀표부착기한 30일 → 7일로 단축 시행

 □ 귀표는 어떻게 부착해야 하나요?

▶ 귀표는 부당사용 방지 및 통일을 기하고 탈락에 대비하여, 소의 양쪽 귀(1두에 

2개)에 모두 부착해야 합니다. 귀 앞쪽에 암 귀표, 귀 뒤쪽에 수 귀표를 귀 

중앙부의 혈관을 피해 귀표부착기를 이용하여 부착하면 됩니다.

 □ 이력제에서는 귀표를 양쪽에 부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소의 경우 

한쪽만 부착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제 시행 전에는 귀표를 소의 귀 한쪽에만 부착했었으나 이력제에서는 

귀표의 부당사용 방지 및 탈락에 대비하여 소의 양쪽 귀(1두에 2개)에 귀표를 

모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장에서 사육중인 소에 귀표가 하나만 달려

있다면 탈락에 대비하여 재부착용 귀표를 나머지 한쪽 귀에도 부착하여 양

쪽이 모두 부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 귀표 부착의 의무대상자는 농가인가요? 아니면 위탁기관인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소의 농장경영자는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입니다. 다만, 농장경영자가 고령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 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도서지역

이나, 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방목 사육지는 90일 이내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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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락된 귀표를 본드 등으로 붙여서 다시 사용해도 되나요?

▶ 탈락된 귀표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의 귀표가 탈락되면 지체없이 관할 위탁

기관(한우협회, 낙농조합 등)으로 반납하고, 탈락여부를 신고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없거나, 소의 귀에 질환이나 외상이 있어 귀표 부

착이 곤란한 경우나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목줄을 이용하여 귀표를 부착하면 됩니다.

 □ 싸움소인데 귀표를 부착해야 하나요?

▶ 싸움소는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귀

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해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소는 귀표부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싸움소와 같은 농촌관광 목적이 끝나면 일반 소와 같이 귀표를 부착

하셔야 합니다. 

 □ 관광목적으로 사육하는 소도 귀표를 부착해야 하나요?

▶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귀

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면 접수받은 공공기관 담당자가 확인 후 

<귀표 부착예외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통보받은 위탁기관은 해당 소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주시고 부착 예외사유가 

소멸됐을 경우는 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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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착용 귀표 >

 □ [농가] 부착되어있던 귀표가 탈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표가 탈락된 경우 농가에서는 소의 귀표가 탈락되면 지체없이 위탁기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위탁기관은 지체없이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 탈락된 귀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장 방문 시 탈락귀표는 악용되지 않도록 회수해야 하며, 귀표부착 후 [개체

관리]의 [재부착용귀표현황]에 [재부착용귀표등록]버튼을 선택하여 해당화면에 

부착한 재부착용 귀표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재부착용귀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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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자가 부착 >

 □ 농가에서 직접 귀표를 부착할 수도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육우나 초유 떼기 거래 시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위탁기관의 부착에 

따른 소의 스트레스, 부상사고 등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직접 귀표부착을 원할 경우, 귀표자가 부착농가로 지정받아 귀표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농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위탁기관으로 귀표자가

부착농가로 지정 신청을 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가부착농가로 

지정·등록된 농장에 한하여 귀표를 배부 받아 부착할 수 있습니다.

 □ 귀표 자가부착 농가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 통상 한∙육우 50두이상의 대규모 농가나 젖소 사육농가 등 규모화 된 농가에 

한하여 위탁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전산에 접수하면 시·군·구, 시·도에서 승인 

등록 시 자가부착농가로 이력시스템에 지정이 완료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귀표자가부착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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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부착농가의 귀표배부는 어떻게 하나요?

▶ 위탁기관은 자가부착농가로 지정된 사육농가로부터 소의 출생신고를 받은 후 신고 

받은 두수만큼 귀표를 농가에 배부(출고)하여 부착하게 하고, 배부한 귀표를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에서 해당 농가로 배부 

등록합니다. 이후 농가의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방문하여 귀표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전산에 등록해야 합니다. (선배부 후등록)

    ※ 귀표신청 및 배부는 [농가관리-귀표자가부착농가]에서 자가부착농가로 등록 

후 가능.

 □ 출생신고 전 귀표를 먼저 농장에 배부할 수는 없나요?

▶ 원칙적으로 귀표는 위탁기관에서만 보관∙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귀표

배부는 소의 출생신고를 받은 후 신고 받은 두수만큼 농가에 배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리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가에 최소량의 귀표를 배부할 수는 있습

니다. 이 경우 농가배부 및 회수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배부된 귀표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위탁기관이 책임·관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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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시스템 변경 전 자가부착농가로 등록없이 농장출고로 등록했던 귀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기존에 농장배부한 귀표도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

부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부착농가로 지정하지 않아도 화면 

변경 전 이미 농장 출고된 귀표는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화면에서 귀표출고

삭제 시 귀표자가부착 농가로 지정되지 않은 농가는 이후 귀표농장 배부등

록이 불가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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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부착 농가로 귀표를 배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배부(출고)한 귀표는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에서 해당 농가로 배부등록을 합니다. 이후 개체등록은 귀표를 배부등록한 

농장으로만 가능하며 개체등록 시 [귀표부착현황]에서 자가부착귀표로 표시

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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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서 출생신고가 들어와서 개체등록을 하려는데 다른 농장으로 출고되어 

있다고 나오고 등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에서 귀표배부(출고) 

등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개별 등록한 귀표 : 농장으로 배부한 귀표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 가

능합니다. 배부 등록한 농장이나 귀표 번호로 조회해서 배부정보를 삭제하면 

등록을 원하는 농장으로 바로 개체등록이 가능합니다.

② 묶음으로 등록한 귀표 : 귀표를 묶음으로 배부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귀표

번호대에 하나라도 개체등록된 귀표가 있다면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만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납]에서 해당 귀표번호를 선택하여 반납

처리하면 해당 귀표는 위탁기관 소유의 귀표로 변경되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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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출고 등록을 했는데 타 농장으로 잘못 등록했습니다.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장에 배부(출고)한 귀표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귀표관리]의 [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에서 배부 등록한 

농장이나 귀표번호로 조회해서 배부정보를 [삭제]하면 되고, 해당 귀표번호는 

타 농장으로 배부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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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배부귀표를 다른 농가에 부착해서 농장배부 삭제 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 귀표를 농가로 배부한 경우 해당 농장의 개체에만 귀표 부착이 가능합니다.

   타 농장의 개체에 귀표를 부착하여 배부를 삭제해야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① 특정 번호대의 귀표를 묶음으로 농장배부 등록했다면, 일부 귀표만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등록한 묶음 전체를 [삭제]한 후 삭제 귀표를 제외한 나머지 귀표를 

재등록해야 합니다. (다음장에 계속)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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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배부귀표를 다른 농가에 부착해서 농장배부 삭제 후 등록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요?

▶ (이어서) ② 묶음으로 배부 등록된 귀표번호대에 하나라도 개체 등록된 귀표가 

있다면, 해당 번호대의 농장배부 삭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일부만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납]에서 해당 귀표번호를 선택하여 반납처리하면 해당 귀표는 

위탁기관 소유 귀표로 변경되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자가부착농장귀표관리-귀표농장배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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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구입 및 부착비>

 □ 이력제 귀표 부착 시 지급되는 부착비는 얼마입니까?

▶ 현재 이력제에서 지급하는 귀표 부착비는 1두당 약 9,600원 정도입니다.

 □ 자가부착귀표도 부착비가 동일한가요?

▶ 자가부착 비용은 ’17년 7월 1일부터 위탁기관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귀표는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하나요?

▶ 귀표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일괄 구입하여 배부하고 있으므로 별도 구매하실 필요가 

없으며,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식귀표가 아닌 귀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꼭 농협

경제지주에서 배부 받은 농업 엠블럼이 기재된 공식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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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전배 _ 귀표 >

□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다른 위탁기관으로 배부된 귀표로 확인되네요.

   전에는 귀표 전배가 모두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나요?

▶ 2010.01.11.부터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개체등록을 위한 귀표전배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기존 소가 많아 이동된 경우 최초농가 확인이 어려워 전배 시 

특별한 제한 없이 승인해드렸으나, 현재는 기존 소 등록이 거의 마무리되었고 

출생 소의 경우 실제 귀표 부착은 귀표를 배부 받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전산등록도 귀표를 부착한 배부기관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정확한 이력

관리를 위해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전배 가능하도록 전산 기능을 

제한하여 적용하게 되었으니 양해바랍니다. 

사유의 예> ① 도축장 이동 중 귀표 탈락, ② 귀표 재고부족, 위탁기관 폐쇄 등

[관리자 메뉴. 정보변경관리>정보변경신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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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재고가 부족해서 타 위탁기관에서 빌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타 기관에서 귀표를 빌려온 경우, 전산에 전배 등록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① 귀표를 양수받은 기관에서 전배신청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이력

지원실로 접수하시고 ② 양도한 위탁기관에서도 전배 확인하면 ③ 이력지원

실에서 확인 후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최종 승인합니다. 이후 해당 귀표가 양

수받은 위탁기관 소유로 변경되어 해당 귀표번호로 개체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전환전배관리]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전배신청승인]

[관리자 메뉴. 사육단계-귀표관리-귀표신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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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전배 _ 재부착용 귀표 >

 □ 재부착용 귀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타 위탁기관으로 배부된 귀표라 등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개체에 대해 재부착용 귀표를 소유한 위탁기관의 관리이력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재부착용 귀표에 한해서만 전배가 가능합니다. 전배신청 후 이력

지원실로 "관리 이력 없는 재부착용 귀표 전배신청"으로 내용 기재하고 <변경

신고서>를 넣어주시면 확인 후 승인하고 있습니다. 배부위탁기관에서도 승인처리가 

완료되면 소유위탁기관이 변경되어 해당 개체에 재부착용 귀표 등록이 가능합

니다. 단, 해당 개체에 대해 재부착용 소유기관의 관리이력이 있는 경우, 이동

신고 취소 후 재부착용 귀표 소유위탁기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귀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있던 귀표가 

탈락하였습니다.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 위탁기관에서 귀표부착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상황이므로 인근지역의 위탁

기관에서 재부착용 귀표를 전배 받아 농협경제지주의 승인을 받은 후 개체에 

부착하고 전산등록 가능합니다. 

 < 귀표 전환 _ 귀표>

 □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력제 귀표가 아닌 걸로 확인됩니다. 해당 귀표를 전환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 농림부 지침에 따라 현재는 원귀표 전환이 불가합니다. 타 사업용 귀표는 기존 

소에 한하여 2009.6.22.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표와 

개체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이력제에서 배부된 귀표가 아닌 경우에는 등

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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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전환 _ 재부착용 귀표 >

□ 재부착용 귀표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력제용 귀표가 아니라서 등록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2009.06.22. 이후 출생 소는 이력제로 배부된 귀표만 개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부착용 귀표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귀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귀표관리]의 

[귀표전환전배관리]에서 전환 신청 후 이력지원실로 "재부착용 귀표 전환신청"으로 

내용 기재하고 <변경신고서> 접수하면 확인 후 승인됩니다. 처리완료 후 위탁

기관에서 해당 개체에 재부착용귀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전환전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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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 후 전산에 등록하지 못한 상태로 개체가 이미 도축이 

되었습니다. 도축된지 보름이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전산등록 이전에 도축된 개체는 도축일자 기준으로 10

일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 10일이 지난 개체에 대해

서는 이력지원실에서 “재부착용귀표 등록 예외우” 승인 처리 후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 양도위탁기관에서 재부착용 귀표를 부착한 후 미등록하고 양수 위탁기관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귀표는 소유 위탁기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부착한 양도 위탁기관에서 등록

까지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재부착용 귀표 부착 후 전산등록 이전에 이동이 

등록된 경우, 양수 위탁기관에서는 재부착귀표 전산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 위탁기관에서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이동내역을 취소하는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이동취소 후 양도위탁기관에서 해당 

재부착용 귀표를 개체에 등록하고 다시 이동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개체번호를 조회해 보니 '올바른 개체식별번호가 아닙니다‘, ‘쇠고기 이력제용귀표가 

아닙니다'. 라고 나오면서 개체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해당 개체번호는 현재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사업용으로 배부된 

귀표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타 사업용 귀표의 전환이 

불가하고 2009.06.22. 이후 출생 한 소는 이력제용 귀표인 경우에만 배부기

관에서 등록이 가능하므로 해당 귀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력제 귀표로 

새로 부착 후, 전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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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농장 등록 >

□ 개체등록을 하려는데 농가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농가관리-농가등록-신규농장등록후 농장정보확인에서 미등록상태 등록후 

축산업허가·등록증 첨부되면 농장식별번호 승인처리 됩니다. 이후에 개체등록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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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등록되어 있는 농가인데 사육지가 추가되어 다른 사육지에 개체를 등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가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사육지로 농장을 추가한 후 개체등록하면 됩니다. 

이력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농가는 1개만 등록가능하나 농장은 

다수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농가관리-농가등록]에서 우측 [신규농장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해당 화

면에서 ② 농장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③ "이미 등록된 농가

입니다. 농장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확인됩니다. ④ 하단의 닫기 버튼 

선택 후 ⑤ 농장 정보란에 추가할 사육지 정보 입력 후 수정하면 해당 주소지로 

농장식별번호 추가 신청됩니다. 승인 이후 개체관리에서 농장 조회 후 개체 등

록해 주시면 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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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등록릉 잘못했습니다. 수정이나 삭제 가능할까요?

▶ 일반적으로 농가, 농장삭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당일 등록후 농장정보확인에서 

미등록농장에 대해서는 삭제 가능합니다.

※ 참 고  - 농가 1개, 농장 1개 : 농장 삭제 시 농장과 함께 농가도 삭제됨 

         - 농가 1개, 농장 2개 : 농장 삭제 시 선택한 농장만 삭제됨 

□ 같은 사육지에 이미 남편 명의로 농장이 있으나 배우자 명의로 농장을 하나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육지에 추가가 가능합니까?

▶ 농장식별번호는 땅(지번)을 중심으로 1개의 번호만 부여 가능하나, 동일 지번에 

다수의 경영자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능합니다.

   [농가관리]의 [농가등록]에서 오른쪽에 있는 [신규농장등록] 버튼을 선택한 후 

해당 화면에서 농장 추가를 원하는 분의 정보를 일반적인 농가등록 방법과 동일

하게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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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관리 >

□ 한우와 젖소를 같이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젖소를 관리하는 위탁기관에서는 농가가 

조회되나 한우를 관리하는 위탁기관에서는 개체현황 조회 시 농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한 농가에서 젖소와 한우를 같이 키우는 경우에 한우와 젖소가 각각 다른 위탁

기관에서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체현황 조회에서 농장이 조회가 안 되는 

경우 각 위탁기관에서 관리농가로 지정이 필요합니다. [농가관리-관리농장 

지정관리] 메뉴에서 해당 농가가 관리농가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관리농가로 지정된 농가만 개체현황에서 농가 검색이 가능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관리농장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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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관리 중인 지역의 농장주 연락처, 주소 등의 농장정보와 사육중인 소의 전체

적인 현황을 한 번에 보려고 합니다.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나요?

▶ [농가관리-농가등록] 메뉴 상에 조회 버튼 하단에 지역별 전체 농가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농가별 주소 및 전화번호와 사육중인 개체 수 

등의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소의 구체적인 귀표번호는 표기

되지 않으나 전체적인 두수 등은 확인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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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의 출생신고 시 모개체번호를 모르고 이동관계에 대한 신고지연이 잦은 

농가에 대하여 위탁기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해당 농가만을 등록할 

수 있는 전산상의 메뉴가 있습니까?

▶ [농가관리-중점관리 농가] 메뉴에서 각종 신고지연누락이나 모개체번호 관리 미비 

등으로 중점 관리될 농가를 등록 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중점 

농가를 관리할 전담 직원 등록 및 해당 농가에 연락한 일자와 특이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중점관리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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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관리 >

□ 해당 농가에서 현재 사육하는 개체만이 아닌 이전에 사육했던 개체에 대한 이력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전산 상으로 내역이 확인 가능한 메뉴가 있나요? 

▶ [개체관리-개체현황] 화면에서 농가 조회 후 출력버튼 앞의 선택 란을 개체

이력정보로 놓고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농가에서 사육되었던 모든 개체의 

이력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육중인 개체 외에 도축/폐사/

이동된 개체의 이력까지 확인 가능하오니 이 메뉴를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개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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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등록 >

 □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전산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개체관리]의 [개체현황] 메뉴에서 농가정보 입력 후 개체등록하시면 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농가관리-농가등록]

□ 농가에서 소를 어디서 사왔는지 모른다는데 그냥 출생등록 하면 안되나요?

▶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는 출생 및 이동 시 위탁기관에 신고하여 이력관리

대장(이력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산등록 없이 이동이 이루어

져서는 안되므로, 양수농가에서 개체 출생등록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이력

제의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농가로 확인하여 최초농가에서 출생 

등록 후 양수된 것으로 정확한 이력정보가 등록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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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등록 _ 모개체 입력 >

□ 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났다고 신고를 해서 등록하려고 하니 모개체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고 나오고 등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0.01.11.부터 농림부 지침에 따라 2009.01.01. 이후 출생한 소는 모개체의 입력 

없이는 개체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 접수 시 모개체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접수 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2009.1.1이전 출생소는 모개체없이도 등록 가능한가요?

▶ 모개체 번호 필수 등록은 2009.01.01 이후 출생한 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2009.01.01. 이전에 태어난 소는 모개체 번호 없이도 개체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모개체예외우 서류 농협중앙회로 접수 처리후 가능

□ 농가에서 다른 지방에서 소를 사와서 모개체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를 사온 경우이므로 실제로 소가 출생한 농가를 관할하는 위탁기관에서 개

체를 등록한 후에 양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력제에서는 모든 출생 소에 대해 위탁

기관에서 신고를 받아 귀표부착 후 개체를 등록하고, 이동해야 하므로 법시행 

이후 출생한 소에 대하여 등록 없이 이동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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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모개체번호를 입력하면 "모개체 8개월 미만으로 등록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개체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의 임신기간은 약 288일±18일입니다. 모개체의 분만내역 입력 시, 조기

출산을 고려해 기존 분만내역과 8개월 이상 기간차이가 있어야만 등록 가능

합니다.

   현재 등록하려는 송아지의 모개체번호와 출생일자가 정확하다면 기등록된 

개체의 모개체번호나 출생일자가 잘못되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체관리

-개체현황] 메뉴 우측 개체등록에 들어가 모개체번호 입력 후 분만정보검색을 

누르면 해당 모개체에 등록된 송아지의 개체번호와 출생일자 확인이 가능

합니다.

   8개월 이내에 먼저 등록된 송아지의 모개체번호나 출생일자가 잘못 입력되어 

있다면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여 해당 모개체를 수정해주시고, 

처리가 완료된 후 송아지를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 개체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모개체번호를 입력하면 "모개체 8개월 미만으로 등록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이 안됩니다. 확인해보니 분만이력이 있는데 

기간차이가 8개월에서 며칠 부족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해당 건은 특이 건이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력지원실에서 처리하고 있

습니다. 먼저 임의로 8개월 간격 이상의 일자로 출생등록 후 이력지원실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개체의 

출생일 정보를 수정해드립니다.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첨부 서류가 요청될 수 있

습니다.

   다만, 현재 분만간격으로 정해진 8개월도 공태 기간 등을 고려하면 6~7개월 만에 

송아지를 분만한 것이 되므로, 8개월에서 5일 이내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5일 이상 기간이 차이나는 경우, 새로 출생한 소의 출생일

자와 모개체번호가 확실하다면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송아지의 출생일자나 모

개체가 잘못 등록되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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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인데 같은 날이 아닌 3일후에 개체가 또 태어났습니다. 등록하려고 하니 모

개체번호를 입력하면 "모개체 8개월 미만으로 등록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생일자가 동일한 쌍둥이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하나 출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쌍둥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탁기관에서 직접 등록은 

불가합니다.

   해당 건은 특이 건이므로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쳐 이력지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한 일자로 출생등록 후 이력지원실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개체의 출생일 정

보를 수정해드립니다.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첨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세쌍둥이(A, B, C)가 태어났습니다. 개체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시스템 상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쌍태까지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요청 시 이력지원실에서는 기존 A, B의 출생일자를 8개월 전으로 수정해 드리며, 

담당자께서는 C에 대해 출생등록을 하고 그 뒤 다시 A, B에 대해서 올바른 출생

일자로 재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 한우 송아지인데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서 엄마가 젖소(육우)인 경우, 송아지를 한

우로 등록하려면 "모개체가 한우인 경우에만 등록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등록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우 등록 기준에 따라 부모가 젖소(육우)라면 송아지도 젖소(육우)로 등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개체가 젖소(육우)인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바로 개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우선 송아지를 젖소(육우)로 등록 후,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와 한우증빙

서류인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

증명서> 중 1부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한우로 변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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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축 신고 >

□ 폐사축 전산신고 방법

▶ (법정전염병 폐사) 시·도 공무원 현장확인과 동시에 위탁기관은 지자체에서 

확인한 자료를 요청하여 등록

▶ (일반 폐사) 증빙서류 또는 이미지(귀표포함 폐사사진) 제출(의무)

   - 농장경영자는 증빙서류*(폐사진단서, 검안서, 랜더링 처리확인서, 폐사개체사진

(귀표포함) 중 1개 이상)를 위탁기관에 제출하고, 위탁기관 담당자는 확인 후 

시스템 등록

 * 증빙서류는 폐사개체의 개체식별번호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함

※ 관련: 축산물이력법 제5조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가축(소)이 폐사한 날부터 5일 이내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위탁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6조 4항에 따라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1) 위탁기관의 장은 소가 폐사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 농장식별번호 부여 

여부 및 해당 소가 등록된 농장식별번호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위탁기관의 장은 제2호가목 및 마목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에게 

폐사에 필요한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폐사에 관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소가 법정 전염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은 폐사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법정전염병에 따른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4) 일반 폐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 등이 소 폐사 신고 시에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

(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 중 1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하며, 위탁기관의 장은 

제6조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일반 폐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또는 증거자료(전자적 서류 및 자료를 포함한다.)를 농장경영자 등에게 요청

하여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가) 귀표 포함 폐사 사진, 나) 폐사진단서, 다) 검안서, 라) 렌더링 처리(rendering 처리, 

고온ㆍ고압 멸균처리) 처리 확인서, 마) 소각(매몰)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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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신고 >

□ 소를 팔아서 현재 농장에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소를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양도신고를 해야 합

니다. 소속된 위탁기관(가까운 축협 등)으로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출생 등 

신고서>의 양도·양수신고 항목을 작성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통한 양도신고도 가능합니다.

   ※ 2011.6.22.부터 이동신고기한을 30일 → 5일로 단축 시행

□ 농가에서 양도신고가 접수되어 처리하려고 하니 이미 양수신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양도신고 전 양수신고가 미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별도 양도신고 없이 [이동

관리-양도(요청)승인]에서 해당 개체번호 선택 후 우측 관리 탭에 승인을 누

르면, 양도신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개체가 양수농장으로 이동이 완료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도(요청)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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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서 소를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전산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이동관리-양도신고]에서 우측 양도신고등록 버튼을 눌러 생성되는 팝업에서 

상단에 양도농가를 조회하면 보유개체 리스트가 확인됩니다. 실제 이동된 개체를 

체크하여 하단에 양수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양도신고가 등록됩니다.

□ 양도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도신고 후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수신고 대기 중 상태), 위탁기관에서 

직접 양도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동관리-양도신고]에서 해당 개체번호 선택 

후 우측 관리 탭에 삭제를 누르면 신고내역이 삭제되어 양도 신고했던 농장

으로 개체가 원상 복귀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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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신고 >

□ 소를 새로 사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소를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양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리 받는 위탁기관(가까운 축협 등)으로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여 

<출생 등 신고서>의 양도·양수신고 항목을 작성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또한 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통한 양수신고도 가능합니다.

   ※ 2011.6.22.부터 이동신고 기한을 30일 → 5일로 단축 시행

□ 농가에서 소를 사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전산에 어떻게 등록하나요?

▶ [이동관리-양수신고]에서 우측 양수신고등록 버튼을 눌러 생성되는 팝업에서 상

단에 양수농가를 검색해 입력합니다. 아래 양도개체조회에서 농가정보 검색을 

누르고, 관할지역을 양도농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변경한 후 농장을 검색해 선

택하고 우측 조회버튼을 누르면 농장의 보유개체가 확인됩니다. 실제 이동된 

개체를 체크하여 하단에 양도자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양수신고가 등록됩

니다.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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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서 양수신고 들어와서 처리했는데 소가 이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건가요?

▶ 소의 이동은 양도·양수가 모두 신고 되어야 완료됩니다.(양수신고만으로는 소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전산에서 양수신고를 하면 현재 전산 상으로 개체를 관

리하고 있는 기관의 양도(요청)승인 항목에 개체가 확인되고, 여기서 승인하면 

양도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어 개체가 양수 농가로 이동됩니다.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관으로 양도승인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수신고 후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도(요청)승인 처리 중 상태), 위탁기관

에서 직접 양수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동관리-양수신고]에서 해당 개체번호 

선택 후 우측 관리 탭에 삭제를 누르면 신고내역이 취소됩니다.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양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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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의 전 두수를 이동해야 하므로 처리두수도 너무 많은데 이력지원실에서 처리 

가능한가요?

▶ 아래의 경우라면 변경신고서와 첨부 서류 접수 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① 농장경영자 승계(변경) 신고 (동일한 사육지에서 농장경영자 변경)

－ 사망에 따른 상속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농장경영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에 따른 소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승계함.

－ 증여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농장경영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에 따른 소에 대한 신고의 의무를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

하고 상대편이 이를 승낙함.

－ 농장경영자 변경 : ‘농장경영자’가 현재 사육시설의 소재지에 있는 소에 대하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상대편에게 부여함.

－ 기타 : ‘농장경영자’에 대한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예> 법인의 대표자 개인 

명의의 농장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 단, 사업자 명의의 농장을 개인 

명의의 농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농장경영자변경처리 불가함)

② 사육지 이동신고 (동일한 농장경영자인 경우)

－ ‘농장경영자’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

여된 소를 현재 사육시설의 소재지에서 다른 주소의 사육지로 이동하는 경우. 

단, ‘농장경영자’는 동일함.

   축사 신축, 개체 종류별 분리사육, 농장 이사 등의 이동사유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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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신고 _ 소의 농장경영자등 변경(농장경영자 변경) >

 □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들한테 승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력지원실로 가족관계 서류 보내면 승계로 처리가능한가요?

    (아버지 농장(양도) - A, 아들 농장(양수) - B)

▶ 변경신고서와 첨부 서류 접수 시 처리 가능하나, 먼저 위탁기관에서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업무처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농가관리-농가등록-신규농장등록]에서 

양수농장(B)을 등록하고, [정보변경신고-농장경영자등 변경신고]의 [농장경영

자등 변경신고등록]에서 상단에 양도농장(A)을 조회한 다음, 승계로 처리할 개체를 

선택하여 저장하면 변경신고서가 접수됩니다. (① ‘현재 농장경영자정보’에서 

A농장을 선택 ② ‘농장경영자 변경 대상개체 조회’에서 이동할 개체를 전체 

또는 부분 선택 ③ ‘변경 후 농장경영자정보’에서 B농장 선택 한 후 저장하면 

변경신고서 자동 생성됨)

   여기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소의 농장경영자등 변경증명서>와 

<가족관계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시면, 이력지원실에서 확인 후 개체를 이동 

처리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정보변경신고-농장경영자등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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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내역 관리 >

□ 실제로 이동되지 않은 개체가 타 농가로 이동신고가 완료된 경우 이 개체를 원

상태로 돌리려면 다시 양도·양수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이동은 실제 발생한 경우에만 등록되어야 하므로, 이동을 오등록 했

다고 하여 본래 소유농가로 다시 이동을 등록하는 것은 정상적인 처리방법이 

아닙니다. 쇠고기 이력제의 목적에는 소 및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하여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위탁기관에서는 이동내역 또한 철저히 확인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양수위탁기관에서 양수인 기준의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

명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이동내역을 취소해드립니다.

① 양수신고-양도승인 : 양수신고를 먼저 등록하여 양도승인까지 완료된 상태라면, 

양수-양도승인 내역이 모두 취소됩니다.

② 양도신고-양수신고 : 양도신고 후 양수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양수신고내역만 

취소되어 개체가 양도중인 상태로 전환됩니다. 개체가 양도 

중인 상태인 경우, 양도위탁기관에서 양도신고내역을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신고 후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수신고 대기 중/양도(요청)승인 처리중 

상태), 위탁기관에서 직접 양도/양수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 양수신고를 하였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다른 농가로 이동 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다른 농가(ex. 동명이인 등)로 개체를 잘못 이동 처리한 경우, 현재 전산 상 이

동된 농장으로 실제 이동이 안 된 것이므로 이동내역을 취소하고 실제 양수 

농장으로 다시 이동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력지원실로 취소하시려는 사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접수하시면 확인 

후 이동내역을 취소해드리니, 이후 실제 양수농가로 재이동신고 해주시면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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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체인데 다른 위탁기관의 개체로 확인됩니다. 여러 번 

이동신고를 해서 개체를 주고받은 걸로 되어있는데 농가에서는 본인 농장에서 

보유 중인 소이고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전산상의 관리 위탁기관으로 확인하여 해당 농가의 개체가 아닌 것으로 확

인되는 경우, 취소할 양수인 및 이동일자 기준으로 <변경신고서>를 각각 작성

하여 이력지원실로 이동내역 취소를 요청하시면 변경신고처리 완료 후 최초등록 

농가의 소유개체로 확인됩니다. 추후 이동 처리 시 실제 이동내역을 꼭 확인하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양수 후 도축된 개체인데 원농장경영자가 본인이 계속 소유하여 키우던 개체라며 

이동내역 취소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이 있을 때에는 귀

표의 부착, 개체식별번호의 표시 및 개체식별대장의 등록 등의 여부, 농장경영자 

정보의 일치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도

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유통되어 판매단계인 쇠고기라면 이동내역을 포함한 

모든 이력제 상의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A 위탁기관에 있던 개체가 B 위탁기관으로 이동하던 중 귀표가 탈락됐습니다. 이런 

경우 양수나 양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수나 양도가 발생되면 <별지 제3호서식 - 소의 (출생ㆍ수입ㆍ수출¸ 양도ㆍ양수ㆍ

이동¸ 폐사) 신고서>에 의거 지역의 위탁기관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

내에 양수·양도신고를 해야 하며, 귀표가 부착되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불가합니다. 

이동 중 귀표가 탈락한 경우, 양도한 위탁기관에서 재부착귀표를 배부하여 부착 

및 등록한 후 이동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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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 신고 >

□ 소가 폐사하였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육중인 소가 폐사한 경우에는 관할 위탁기관(축협 등)으로 소가 폐사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폐사일자와 사유, 질병의 종류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 2010. 12. 22.부터 폐사 신고기한 30일 → 5일로 단축시행

□ 농가에서 폐사신고 시 개체식별번호를 오신고 했습니다. 폐사 취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폐사 신고 후 30일 이내에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폐사신고 취소 가

능하므로 [이동관리]의 [폐사신고]에서 해당개체번호 선택 후 삭제하면 해당 

개체가 사육 상태로 변경됩니다. 폐사신고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력지

원실로 <변경신고서>와 사육 전환할 개체의 생존 및 귀표번호가 확인되는 

<소 사진>과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면 폐사신고 취소가 가능

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폐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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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여 죽은 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폐사신고 시 폐사구분을 구제역 법정전염병 살처분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이동관리]의 [폐사신고]의 [등록]에서 해당 농장 조회하여 개체선택 후 폐사일자, 

폐사구분(법정전염병살처분-구제역) 등의 폐사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저장하면 

됩니다. 구제역의 경우 해당 농장의 모든 개체가 살처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살처분한 개체의 폐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체가 살처분 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시도공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위탁기관 메뉴. 이동관리-폐사신고]



Ⅳ  단계별 질의응답 _ 273

단계구분 사육 문의유형 이동관리

< 출하 신고 >

□ [농가] 소를 도축하려고 출하했습니다. 출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농가에서 도축을 위해 소를 출하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하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

니다. 이력제에서는 도축장으로 제출한 도축신고서로 출하신고가 갈음되므로 

별도로 위탁기관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농가에서 소를 도축하려고 출하했다고 합니다. 출하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농가에서 도축을 위해 소를 출하한 경우에는 별도의 출하신고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력제에서는 도축장으로 제출한 도축신고서로 출하신고가 갈음되고, 

도축장에서 도축 후 도축정보를 입력하면 소의 상태가 사육에서 도축으로 변

경되므로 위탁기관에서 별도로 출하신고를 받아서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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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신고 >

□ [가축거래상인] 소를 양도·양수하였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가축거래상인이란  축산법 제34조 2항의 의한 가축거래상인을 말하며, 소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을 등록한 지자체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를 

권고하며, 전국 어느 위탁기관으로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가축거래상인> 축산법 제34조 제2항

(정의) 소·돼지·닭·오리·염소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

 (1) 가축거래상인이 단순히 운반만 하는 경우 : 가축거래상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다만, 

양도자와 양수자는 실제 소를 구입한 거래당사자간 농장경영자로서 신고

 (2) 가축거래상인으로서 소를 구입하는 경우 : 양도자는 양수자 정보를 가축거래상인으로 신고, 

가축거래상인은 양수신고(실제 소가 계류되는 곳)

 (3) 가축거래상인이 농장경영자로서 소를 구입하는 경우 :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농장경영자

로서 양도 및 양수신고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가축거래상인은 소의 양도 시 양수자 정보 등록 시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명, 

연락처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축거래상인 이동신고 메뉴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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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신고 >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시 양도자와 양수자의 체결이 이루어지나요?

▶ 가축거래상인의 신고는 농장경영자처럼 양수·양도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위탁기관 담당자가 개체조회를 할 경우 가축거래상인의 신고에 의한 이동신고

내역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신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 가축거래상인의 성명, 생년월일, 가축거래신고 연월일, 개체식별번호, 양도·

양수 가축거래 신고 구분, 양도자·양수자 인적사항, 계류장 주소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이 가축시장에서 낙찰받은 소를 양수신고 하는지요?

▶ 가축시장 개설자가 가축 거래내역을 다음날까지 이력시스템에 신고함으로서 가축

시장에서의 양수신고를 갈음합니다. 다만, 가축시장 거래 후 소를 양도한 

경우 양도신고를, 가축시장에서 농장으로 소를 이동한 농장경영자는 위탁기관에 

양수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 이동신고 시 정보연계에 계류장 주소도 포함하는지요?

▶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은 정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계류장 주

소지를 신고합니다.

□ [가축거래상인] 가축거래상인의 신고내역을 요청한 경우 제공해야 하는지요?

▶ 가축거래상인도 농장경영자와 동일하게 개인정보 확인 후 본인의 신고내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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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변경 _ 신상 정보 : 성명 >

□ 농장주가 개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장주명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하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 

신고서>와 개명된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주의 <신분증> 사본을 이력

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中 1부

▶ 개명 이전의 신고내역을 변경하시려면 추가로 정보변경 신청 필요

□ 농장주명을 오등록 하였는데 변경이 안 되나요?

▶ 농장주명은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하므로 해당내용을 기재한 <변경

신고서>와 정확한 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농장주의 <신분증> 사본을 이력

지원실로 보내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오등록 되어 끝에 한자리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번호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당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농장주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 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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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변경 _ 신상 정보 : 주민등록번호 >

□ 현재 농가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변경 가능한가요?

▶ 사업자에서 개인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으로 농가 및 농장 등록 후 

개체를 양도∙양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동일주소지 농장이라면 

농장식별번호는 동일하게 기록 관리됩니다. 

□ 현재 농가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개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사업장의 

대표자인 경우라면 변경이 가능한가요?

▶ 변경하려는 개인이 사업장의 대표자이더라도 사업장의 개체가 대표자의 개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경할 농장주로 농가 및 농장을 신규 등록한 후 사업자에 등록

되어 있는 개체를 양도∙양수 처리하셔야 합니다.

□ 현재 농가가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어 있는데 법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력지원실로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 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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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 _ 주소 : 사육소재지, 주거지>

□ 사육소재지(농장) 주소를 오등록 했습니다.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지원실로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산업허가증(등록증)을 첨부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농장 경영자의 휴대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디서 수정해야 하나요?

▶ 이력관리시스템의 [농가관리>농장정보확인] 메뉴에서 농장을 검색 후 직접 수정하

시면 됩니다.

□ 농장주의 주거지(자택)가 변경되었는데 변경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나요?

▶ 농가의 주거지 정보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농가관리]의 [농장

정보확인]에서 농가조회 후 "수정"을 클릭해 상단에 농가 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장

경영자 정보의 주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 농장 경영자가 폐농(휴업)신청을 했습니다. 어디서 수정해야 하나요?

▶ 이력관리시스템의 [농가관리>농장정보확인] 메뉴에서 농장을 검색 후 직접 운영

상태란에서 운영, 휴업, 폐업 중 선택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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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식별번호 수정 및 삭제 >

□ 개체식별번호가 오등록 되었는데 수정이 안됩니다. 수정이나 삭제 가능한가요?

▶ 개체식별번호는 한번 등록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소의 개체번호는 사람의 주민

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이므로, 필요 시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삭제 후 

올바른 정보로 새롭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개체등록 30일 이내 : [개체현황]에서 농가 조회해 개체 삭제 후 재등록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개체현황]

• 개체등록 30일 이후 : [등록정보사실관계확인]에서 미사육 확인 처리 후 재등록

[위탁기관 메뉴. 개체관리>등록정보사실관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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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의 종류 변경 _ 젖소·육우 >

□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육연령 3년 미만)

▶ 사육연령 3년 미만인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는 경우, 소의 종류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변경신고서는 수기작성이나 별도 접수도 

가능하나, [개체관리]의 [개체현황]에서 변경하고자하는 개체조회 후 소의 종류를 

수정하고 하단의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직인날인에서 "날인"을 선택한 

다음, '개체정보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고서>와 위탁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요청

하시면 확인 후 바로 변경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분만이력이 있는 개체의 경우 소의 사진 추가 첨부 필요

□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육연령 3년 이상)

▶ 사육연령 3년 이상인 젖소를 육우로 변경하는 경우, 소의 종류 변경내용을 기

재한 <변경신고서>와 해당 소가 육우가 맞음을 증명하는 소견이 기재된 <수

의사 진단서>를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통 

젖소의 경우 24개월 정도면 불임여부가 판명 나고 사육연령이 3년이 넘는 젖

소인 경우 분만했을 확률이 높아 육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내용을 정확하게 

증명해주셔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결제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수의사 진단서 + 분만이력이 있는 개체의 경우 소의 사진 추가 첨부 필요

□ 한우를 젖소나 육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우를 다른 품종(젖소, 육우)로 변경하려면 해당소의 사진을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만내역 중 한우인 송아지가 있는 경우 현재 사육상태인 

송아지 모두 한우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한우증빙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증명서 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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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등록 시 처음에는 육우로 등록했다가 송아지를 낳으면 젖소로 변경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산에 육우 암소가 송아지 모개체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소의 

종류가 젖소로 변경되도록 할 수 없나요?

▶ 모개체 등록과 소의 종류 변경은 다른 업무이므로 해당 내용으로 소의 종류가 

자동 변경되도록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젖소에서 태어난 암소는 젖소·암

으로 등록 후 추후 분만 전에 출하하거나 분만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육우로 

변경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소의 종류 변경_ 한우 >

□ 송아지가 한우인데 인공수정으로 태어나서 엄마는 젖소(육우)인 경우 송아지를 

한우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와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등의 한우증빙서

류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한우로 변경 가능합니다.

   2011.12.31.로 한우판별사업이 종료됨에 한우기초등록규정을 2012.1.1.로 개정

하여 종축개량협회에서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에 대하여 <한우기초(혈통)등록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에 대해서는 종축개량협회에서 

발급하는 공식서류인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와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증명서>로만 인정 가능합니다. 수정란이식증명서로 제출 시 반드시 

변경신고서의 변경사유란에 모개체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결제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첨부서류 : 한우기초(혈통)등록증명서, 한우혈통정보확인서, 

수정란이식증명서, 토종가축(한우)인정서

칡한우 관리확인서 中 1부

            (한우기초등록증명서 2012.7.20일부터, 수정란이식증명서 2012.8.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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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변경 >

□ 성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현재 성별변경은 위탁기관에서 등록 시 선처리 되는 항목입니다.

   [개체관리]의 [개체현황]에서 변경하고자하는 개체조회 후 원하는 성별로 수

정하고, 하단의 정보변경신고 위탁기관장 직인에서 "날인"을 선택한 다음, 정보

변경신고 사유 란에 오신고 주체 등을 포함한 사유를 기재한 후 '수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

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여기까지 처리하면 성별이 변경됨)

   접수된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에서 최종확인 후 처리완료 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수소를 거세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 → 거세 변경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개체관리]의 [거세현황-거세등록]에서 농장 조회 후 개체를 선택하여 정보입력 

후 거세등록을 하면 됩니다. 

 ② 일반 성별변경과 동일하게 개체관리화면에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단, 정보변

경신고 사유 란에, 실제 거세여부(ex. 거세함) 기재 필요)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 A 축협인데요, B 축협에서 암소를 양수받았습니다. 개체를 조회해보니 거세로 등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거세를 삭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양도 기관(B)에서 [개체관리-거세현황] 메뉴에서 직접 거세내역을 삭제

 ② 양도 기관(B)에서 이력지원실로 거세 삭제 요청 <변경신고서> 접수

거세내역 삭제 후 양수 기관(A)에서 성별변경(수 → 암)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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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자 변경 >

□ 개체의 출생일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경우, 출생일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과 

<출생 등 신고서>를 함께 접수 해주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개체조회 후 출생일을 수정하고, 

하단의 정보변경신고 위탁기관장 직인에서 "날인"을 선택한 다음, 개체정보를 
‘수정' 하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여기에 <출생 등 
신고서>를 첨부하시되,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출생일자 및 신고
일자와 변경 후 출생일자 및 신고일자가 동일해야 처리 가능하므로 확인 후 
발송바랍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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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소의 출생일자가 오등록 되어있어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경기간 1년 이상)

▶ 암소의 출생일자 기간을 1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

신고서>와 정확한 개월령을 기재한 <수의사진단서>를 함께 접수해주시면 

수의사 진단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 수의사진단서 (정확한 개월령 기재)

※ 수의사 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

   농가명, 농가주소,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병원명 및 소재지, 수의사명 및 서명(날인), 

수의사 면허번호, 수의사 전화번호, 연령, 소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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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자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타 지역에서 양수해 온 거세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출생일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소가 태어난 최초 등록 농가에서 신

고한 <출생 등 신고서>를 함께 접수 해주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농가

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출생일자와 변경 후의 출생일자가 동일해

야만 변경 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 타 지역에서 양수해온 개체의 출생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꼭 출생 신고했던 농

가의 출생 등 신고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 소의 출생은 태어난 농가에서 신고하는 부분이며 해당 농가에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출생일자의 수정을 원할 경우, 소가 태어난 농가에서 접수한 출생

신고 내용과 변경신고서의 내용이 일치해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체를 등록한 위탁기관으로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해주

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최초 농가(신고인)의 출생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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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개체 번호 _ 수정·삭제 >

□ 모개체를 잘못 등록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산에 등록한 시기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 개체등록 30일 이내 :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개체관리-개

체현황]에서 농장조회 후 해당 개체 우측의 수정버튼을 

누르고 모개체식별번호를 변경해 ‘수정’하면 됩니다.

• 개체등록 30일 이후 : 모개체식별번호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출생 등 신고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中 1부

□ 모개체식별번호가 당초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등록 30일 이후의 변경방법과 동일하게,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바로 변경해드립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에서 농장 및 개체를 조회하여 모개체식별번호를 변경하고 

하단 직인 날인 후 개체정보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정보변경신고에 <변경신

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가 

제출됩니다.)

□ 개체를 등록하려는데 모개체식별번호에 8개월 미만의 분만정보가 있다고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먼저 등록된 송아지의 모개체가 잘못 등록된 경우인데, 먼저 등록된 

송아지가 폐사개체라 모개체 변경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관리]의 [개체현황-개체내역조회]에서는 개체상태가 사육인 개체만 수정이 

가능하므로, 폐사개체는 해당 화면을 통한 변경 접수가 불가합니다. 

   [정보변경신고-정보변경신고등록]에서 해당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접수하고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와 <위탁기관장의 공문>을(직인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폐사개체의 모개체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 공문,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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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양수신고 정보 수정·취소 >

□ 개체번호를 조회해보니 이동일자가 다릅니다. 수정 가능한가요?

▶ 이력지원실로 이동일자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이동신고 정보가 기재

되어있는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이동일자와 변경 후의 이동일자가 

동일해야만 변경 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출생 등 신고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中 1부

(필요 시 가축시장 거래명세서 등 추가 서류 첨부)

□ 실제 이동신고 거래된 장소와 전산 상에 등록되어있는 이동거래장소가 틀립니다. 수정 

가능한가요?

▶ 이력지원실로 이동거래장소 변경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이동신고 정

보가 기재되어있는 <출생 등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출생 등 신고서>의 이동거래장소와 변경 후의 이동거래 

장소가 동일해야만 변경 가능하므로 꼭 확인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출생 등 신고서,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 中 1부 

(필요 시 추가 서류 첨부)

□ 이동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건)

▶ 양수신고 취소는 실제 가축이동이 없을 경우, 전산 상에서 개체를 관리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양수인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로 

이동신고 취소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있는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취소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의 ‘사실확인증명서’

□ 이동신고를 잘못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이건)

▶ 원칙적으로는 최종 양수인 기준으로 이동내역 취소를 요청하면 확인 후 처리

되지만, 정부시책사업 등의 특이건과 관련된 경우 양도/양수 기관에서 모두 이동

내역 취소를 접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서류 첨부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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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신고 정보 수정·취소 >

□ 폐사일자를 잘못 등록하여 수정하고 싶습니다. 수정가능 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산에 등록한 시기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 폐사신고 30일 이내 : 위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동관리-

폐사신고]에서농장조회 후 해당 개체 우측의 수정버튼을 

누르고 폐사일자를 수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 폐사신고 30일 이후 : 폐사일자 수정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폐사증

명서>나 <검안서>(수의사 발급)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

시면 확인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수의사가 발급한 검안서, 폐사증명서 등 中 1부

□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폐사인데 기타로 폐사원인을 잘못 등록하여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전산에 등록한 시기에 따라 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상단 참고)

   단, 법정전염병 살처분 또는 2011년 4월 이전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폐사한 

개체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군구)공문을 포함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시되,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력지원실)에게 제출해야 수정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시도(시군구)공문 + 수의사가 발급한 검안서, 폐사증명서, 

폐사진단서 등 中 1부(필요 시 추가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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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상태 변경 _ 폐사 → 사육>

□ 현재 사육 중인 개체인데 전산상에 폐사 개체로 조회됩니다. 해당 개체를 사육

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상태를 변경하려면 폐사신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폐사 신고한 위탁기관

에서 이력지원실로 폐사신고 취소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사육 중임이 

확인 가능하고 부착된 귀표번호가 잘 보이도록 찍은 <소 사진>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폐사내역을 취소하여 사육 상태로 변경해드립니다. 폐사신고 취소는 

사망신고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건은 결재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소의 귀표부착 사진 +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

□ 이력제에는 개체상태가 출하(행불)로 확인되는데 현재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개체

입니다. 사육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개체상태가 출하(행불)로 되어있는 개체를 사육으로 변경하시려면 개체상태 

변경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소 사진>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

□ 현재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체인데 도축상태로 확인됩니다. 사육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력지원실에서는 도축 개체에 대한 모든 변경처리가 불가합니다.

   도축신고 시 오등록 건이라면, 해당 도축장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중귀표로 등록 되었거나, 귀표를 재장착할 때 번호를 오등록 한 건인 

경우, 해당 소의 도축된 번호로 달려있는 귀표를 떼고 새로운 귀표(번호)를 

장착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처음부터 다시 하되, 모개체 예외우로 신청하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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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일자·등록일자 변경 >

□ 신고일자가 잘못 등록되어있어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신고일자는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신고한 일자는 이력제 법에 

따라 단속이나 과태료의 기준이 되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개체등록 후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변경이 가능하오니,  

정확하게 확인 후 등록바랍니다.

□ 등록일자를 수정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등록일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등록일자는 위탁기관에서 전산에 정보를 등

록한 날짜로, 지정이나 변경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농장경영자 인적사항 변경 >

□ 개체등록 시 A와 B농가의 개체정보를 바꿔 등록하였습니다. 30일이 경과 되어 

수정/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 농장경영자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이력지원실로 접수하면 확인 후 수정 가능합니다. 해당 

건은 결제 후 처리 가능한 건으로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장 공문, 농장경영자 변경 사유서, 소의 출생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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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관리 _ 분실∙훼손 삭제 >

□ 귀표를 분실∙훼손 등록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현재 부착되어 있는 귀표

입니다. 분실∙훼손 등록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탁기관에서는 등록한 일자와 관계없이 귀표 분실∙훼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귀표관리-귀표분실등록] 메뉴에서 기간을 넉넉히 설정한 후 원귀표번호는 

002와 마지막 한자리를 제외한 8자리로 조회하고, 재부착귀표는 7자리 모두 

조회한 후 직접 수정/삭제 가능합니다.

□ 1~10번까지의 귀표를 분실∙훼손 등록 했는데 확인해보니 5번 귀표는 부착   

되어 있습니다. 5번만 분실∙훼손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에서 등록일자와 관계없이 귀표 분실∙훼손 삭제가 가능합

니다. 

[위탁기관 메뉴. 귀표관리>귀표분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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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표 관리 _ 재부착 귀표 >

□ 재부착귀표를 다른 소에 잘못 등록했습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부착 귀표 등록 후 30일 이내에는 위탁기관 전산의 [개체관리-재부착용귀

표현황] 메뉴에서 직접 재부착 귀표의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등록 후 30일이 지난 경우, 이력지원실에서 재부착 귀표에 대한 수정은 처리가 

어려우나 삭제가 가능합니다. 재부착 귀표 삭제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해당 재부착귀표 오등록이 확인되는 <소 사진>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삭제해드리니, 이후 재부착 귀표를 직접 등록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소의 귀표부착 사진

※ 소 사진의 예 > 오등록 개체(A) / 오등록된 재부착귀표(가)

 ① 현재 전산에 오등록된(A) 개체가 해당 재부착귀표(가)를 달지 않은(원귀표 달고있는) 사진 

 ② 실제 다른 개체가 오등록된 재부착귀표(가)를 달고있는 사진

 ③ 해당 재부착귀표(가)를 아예 미사용하여 개체번호 미기재된 사진

 ※ 단추형 탈락 후 재부착 안해서 귀표가 한쪽만 있어도, 양쪽 귀 모두 확인되는 사진 필요

□ 재부착귀표를 등록하려고 하니 이미 다른 개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 재부착 귀표 등록 후 30일 이내에는 등록한 위탁기관에서 직접 재부착 귀표의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만일 전산 등록 후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재부착 

귀표의 삭제 내용을 기재한 <변경신고서>와 해당 귀표를 부착하고 있는 

<소 사진>을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삭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도축된 개체의 재부착귀표 삭제도 가능하니, <변경신고서> 및 <소 사진>을 

첨부해 이력지원실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지원실에서 삭제 처리가 완료된 후, 올바른 개체에 재부착 귀표를 직접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축된 개체의 재부착용 귀표를 등록 시 10일 미만 건은 위탁

기관에서 직접 처리 가능하며, 10일 경과된 건은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를 

접수해주시면 예외우 등록을 해드립니다.)

※ 첨부서류 : 소의 귀표부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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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사육 문의유형 변경신고

< 귀표 관리 _ 배부정보 변경 >

□ 자가부착 농가이나 자가부착으로 귀표를 배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귀표 부착 

및 전산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등록한지 30일이 넘었는데, 실제 농장에서귀표를 

부착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귀표부착정보를 위탁기관이 아닌 자가부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 귀표부착정보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서>와 <위탁기관의 공문>, <해당되는 

개체 리스트>를 이력지원실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귀표부착정보가 변경됩니다. 

다만, 전산팀에 접수되어 처리되는 건으로 처리시일이 다소 소요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 첨부서류 : 위탁기관의 공문 + 해당 개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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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사육 문의유형 백신접종

< 구제역 백신 접종 >

□ 백신접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10년 12월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농가에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의 

모든 소·돼지에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에 따라 정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백신접종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백신 접종 등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 송아지 출생 후 경과일 2개월(생후60일), 출력(지정)은 50일 이상

  - 2차 접종 : 1차 접종 후 4주(생후90일), 출력(지정)은 20일 이상

  - 3차 접종 : 2차 접종 후 4~7개월 간격. 출력(지정)은 90일 이상

□ 일제접종과 수시접종의 차이점은 뭔가요?

▶ 일제접종은 연 2회로 사육 중인 전 두수에 대해 실시하는 예방백신 접종이고, 

수시접종은 일제 접종한 개체 외에 새롭게 생산되는 송아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을 말합니다.

   일제접종의 경우, 2011년에 실시된 1·2차 백신 일제접종 후 4~6개월이 도래

되는 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변경 필요) 

시·군에서는 농가의 신청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도래시기 1개월 전에 

관내 접종대상을 파악하여야 하며, 면역력 유지를 위해 연 2회(6개월에 한번) 

전 두수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수시접종의 경우, 일제 접종한 개체 외에 새로 출생한 송아지나 일제접종 시 

누락된 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농가의 신청물량 

집계 및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을 파악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주 1회 해당 개체에 접종을 해야 합니다.

※ 백신지정, 취소 – 시군구담당자만 가능

   백신접종 등록, 수정 – 시군, 위탁기관담당자 가능(단, 관내개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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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사육 문의유형 접수대장 관리

< 접수 대장 관리 >

□ 접수대장이 무엇인가요?

▶ 위탁기관에서 농가의 직접 신고 또는 스마트폰 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소의 출생, 폐사, 양도, 양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접수대장관리-접수대장관리] 메뉴에서 ‘접수대장등록’을 누르면 농가의 신고 

정보를 상세/서술해 등록 가능하며, 처리완료 여부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당일 위탁기관에서 접수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완료한 부분과 미

처리한 내용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니 참고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그럼 기존처럼 출생신고의 경우 개체현황에서 개체등록을 하면 접수대장이

   자동생성 되나요?

▶ 개체현황에서 개체를 등록하면, [접수대장관리] 메뉴에서 처리 완료된 업무로 

접수대장이 자동 생성됩니다. 

□ 양도신고나 양수신고도 자동 생성되던데, 처리중과 처리완료 상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처리완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양도/양수신고 후 이동이 완료된 경우에는 상태가 처리완료로 확인됩니다.

   만일, 이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면(양수신고 대기 중/양도(요청)승인 처리 중 상태), 

상태가 처리 중으로 확인됩니다.

□ 농가의 오신고로 접수를 잘못 받아 접수대장을 삭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처리 완료된 상태라면 삭제 불가하고, 처리중과 접수 상태의 경우라면 삭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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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사육 문의유형 사육농가의 전산이용

< 사육 농가의 전산 이용 >

□ [농가]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인데요, 이력제에 가입해서 내가 보유한 개체 정

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로 접속하여 회원

가입 하거나 축산물이력제 신고 모바일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가입 시 사용자 구분을 ‘사육농가’로 선택하고 개인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로그인 후 개체현황 등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력제 신고)의 경우도 농장현황에서 보유한 개체를 확인 가능합니다.

□ [농가] 이력시스템에 가입해서 사용 중인 사육농가입니다. 소가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를 이력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력시스템에 접속하신 다음 [신고등록관리] 메뉴에서 우측 

‘신고등록’을 누르고 접수대장을 작성해 저장하시면 가신고 등록이 됩니다. 

이후 관할 위탁기관(축협 등)에서 확인해 개체를 등록하면 출생신고가 완료

됩니다.

   출생신고 외에도 폐사신고, 거세등록 등의 정보를 가신고할 수 있으며, 가신고 

된 건을 관리 위탁기관에서 내용확인 후 처리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농가]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과거에 사육하였다가 도축한 개체에

   대한 개체식별대장을 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을 소의 도축일, 

가공일, 폐사일 또는 수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과거 사육하였다 도축한 개체가 5년 미만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개체관리-개체현황]에서 우측 개체상태를 도축으로 놓고 조회하시면 직접 확인 

가능하며, 이동내역 등의 상세 사항은 관할 위탁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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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축단계

단계구분 도축 문의유형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도축 신청 >

□ 소 도축 전에 도축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뭔가요?

▶ 접수된 도축검사신청서와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의 일치 및 농장경영자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축이 의뢰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번호가 가축및축

산물식별대장에 전산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표가 

위･변조되었는지 등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귀표가 없는 소인데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소속 축산물품질평가사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 및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개체식별번호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

에서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부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귀표가 1개만 부착되어 있는데 도축을 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귀표 탈락 등에 대비하여 소의 귀에 동일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를 

좌우에 1개씩 2개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축장에서는 부착된 귀표를 통해 

개체식별번호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브루셀라병검사증명서 등과 일치하며 가축및축

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었으면 해당 소를 도축할 수 있습니다. 

□ 귀표는 부착되어 있으나 확인해보니 이력제에 등록 안 된 개체로 확인됩니다.

도축해도 될까요?

▶ 안됩니다. 모든 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등록 여부, 농장경영자정보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후 도축을 해야 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개체는 도축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소의 농장경영자는 관할 위탁기관에 소의 출생등신고서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전산

등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마친 소는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 등이 

없는 한 도축이 가능합니다.



298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단계구분 도축 문의유형  1. 도축신고 및 의무사항

□ 도축의뢰소가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반송했는데 당일 전산등록 후 

다시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축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되어있고 농장경영자정보가 일치할 경우 

소의 질병이나 다른 부정한 행위 등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도축이 가능합니다.

□ 재부착 귀표가 부착된 소의 도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도축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체의 양쪽 귀에 각각 일반형과 단추형 귀표가 1개씩 부착 

및 관리되어야 하나, 해당 귀표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에서는 

재부착용귀표에 개체식별번호를 수기로 기재하여 소에 재부착하고 귀표에 표시된 

관리번호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부착 관리번호가 

정상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도축이 가능합니다.

□ 재부착용귀표를 부착한 소의 도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소의 귀표번호 조회 

시 현재 부착된 번호(1234567)가 아닌 다른 재부착용귀표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재

부착 관리번호인 1234567로 다시 조회해보니 도축 신청된 소의 귀표 번호로 확인되

는데요, 도축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귀표는 일반형과 단추형을 각 1개씩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표가 탈락된 경우, 개체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재부착용귀표를 부착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관리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 양쪽 모두 재부착용귀표를 달고 있는 경우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면 마지

막에 등록된 재부착용귀표의 관리번호 기준으로 조회가 됩니다.

실제 부착된 재부착용귀표의 관리번호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조회 시 정상적으로 

해당 원귀표번호에 부착됐음이 확인된다면, 도축 시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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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 의무사항 >

□ 도축장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 - 도축업자는 소의 귀표 부착상태 확인과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이력관리시스템) 

등록여부를 확인 

   - 도축 후 분할한 도체마다 동일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 도축처리결과 등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 도축단계에서 전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장은 도축업자, 위생검사관, 품질평가사가 업무처리를 담당합니다.

 - 도축업자 : 도축신고 내용과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 검사가 완료된 날에, 또한 도매

시장(경매)의 경매내역을 경매가 완료된 당일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이력관리시스

템에 날짜별로 입력 및 관리

 - 위생검사관 : 도축검사결과의 합격여부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

 - 축산물 품질평가사 : 등급판정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 또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도축업자는 이력관리대상가

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

하고, 기록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도축 후에는 도체에 해당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반드시 표시하고 반출해야 합니다. 

□ 도축 후에 귀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소를 도축한 후 귀표는 전부 수거한 후 파쇄하거나 세절하여 귀표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도축장에서 도축정보 업로드 시 자주 반출되는 포장처리업소를 지정하여, 

전산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축장 담당자 전산메뉴 중 [지정반출처관리]메뉴에서 자주 반출되는 포장처리업소 

정보를 등록하시면 파일 업로드 시 손쉽게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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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장 의무사항 _ 이력번호 표시 >

□ 생고기로 반출되는 쇠고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한 경우 해당 소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도체에 표시하여 반출

해야 하므로,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생고기에는 반드시 이력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앞다리나 우둔의 경우에는 등급판정 제외 부위로 등급판정 전에 반출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물론입니다. 당일 반출되는 앞다리나 우둔의 경우에도 이력제의 대상이므로 반드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머리나 내장 같은 부산물에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의해 국내산이력

관리대상축산물은 이력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소,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 부산물인 소의 머리나 내장 등은 이력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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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 경매 정보 등록 >

□ 도축정보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 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소를 도축 

한 경우 도축신고 내용과 도축처리 결과를 도축이 완료된 날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도축정보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ERP)이 있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서 정보를 도축장 

자체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파일로 다운받으시고, 해당 파일을 이력관리시스템 

[도축신청관리]의 [도축검사신청서파일전송]에 파일을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ERP)이 없는 경우, 도축검사 신청서 정보를 축산물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후 파일로 다운받아 이력관리시스템 [도축신청관리]의 

[도축검사신청서파일전송]에 파일을 첨부해 등록하면 됩니다.

□ 도축정보 등록 시 파일을 이용해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개체별로 직접 등록을 원할 경우, [도축신청관리]의 [도축신청수동등록] 

메뉴에서 해당 개체번호 및 도축신청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 경매 신고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협 소속 도매시장은 농협축산경제통합시스템(가축시장, 도매시장, 도축장, 

판매장, 포장처리업소)을 통해 통합으로 관리하며, 거래내역은 전용망을 통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됩니다. 다만 농협축산경제통합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도매 시장의 경매결과는 TXT파일이나 Excel파일로 변경하여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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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정보 수정･삭제 >

□ 도축되었는데 등급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정상 도축이 된 경우라도 품질평가사가 등급마감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축한 다음날에 등급정보 입력 후 마감처리 

됨으로, 도축 후 시일이 경과된 개체라면 해당 도축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축정보를 오등록해서 수정하려는데 수정버튼이 안보입니다. 왜 그런가요?

▶ 해당 쇠고기의 등급정보가 마감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 

후 마감하면 도축개체에 대한 업무가 모두 끝난 것이므로 도축정보 수정이 불가

합니다. 

[도축장 메뉴. 도축신청관리>도축신청조회]

□ 등급 마감된 개체를 수정이나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 등급이 마감된 개체의 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꼭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품질평가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된 상태에서는 정보수정이 

불가하지만, 품질평가사가 등급마감을 해제하면 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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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 신청 후 입력된 도축 목록에서 신청인 성명이 상이합니다. 도축 목록상에

서 해당 신청인을 클릭하여 수정하려고 했지만 수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을 

수정할 방법은 없나요?

▶ 도축장 담당자가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먼저 [도축신청관리-도축신청조회] 메뉴

에서 해당 신청인이 어떤 성명으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인이 잘못 등록 

되어있는 경우, 해당 개체번호 우측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 신청인 성명을 맞게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축신청인관리 메뉴에서 상호, 전화번호, 신청인명 수

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 마감 전에만 가능하며 등급 마감 후에는 도축정보 

수정 및 삭제 불가합니다. 

□ 도축정보 등록 시 이력번호를 잘못 등록했는데 삭제가 가능한가요? 

▶ 등급 마감 전이라면 도축장 담당자가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도축신청

조회]에 해당 개체를 삭제하면 등록한 도축정보가 삭제됩니다.

□ 도축장으로 출하한 개체의 정보가 폐사로 조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현재 사육 상태의 개체만 도축정보등록이 가능하므로 폐사상태로 등록되어있는 

개체는 도축정보 등록이 불가합니다. 실제 사육 중인 개체라면, 관할 위탁기관에서 

소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귀표번호가 잘 보이는 소 사진과 위탁기관장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력지원실로 개체상태변경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접수해 

“사육” 상태로 변경한 후, 도축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도축 신청이 들어온 개체에 귀표도 부착되어 있고 이력관리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으나 이미 도축된 개체로 확인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미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한 소가 발견되면 우선 도축을 

금지하고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관은 해당 개체의 귀표 위･변
조와 질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문제가 없어 도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개체식별번호 부여 절차를 거쳐 도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요청을 받은 

이력지원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부여받은 번호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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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 신청이 들어왔는데 실제 소의 종류, 성별, 개월령(출생일자) 등의 정보와 이

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소의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 정보와 비교하여 정보가 불일치하는 소의 도축이 

의뢰되면 해당 개체의 도축을 잠시 보류하고 경영자가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등록정보 수정 등을 위해 관할 위탁기관에 변경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이력관리시스템의 등록정보가 변경된 후 도축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축 이후 위생검사관이 도축검사결과를 입력할 때 실제 올바른 종류 및 

성별로 입력하면,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정보가 최종 입력한 값으로 변경되니 

처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도축장 측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도축 대기 중인 소가 이력관리시스템 상에서 젖소로 조회되나 농장경영자가 육우

라고 항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농장경영자가 해당 소의 종류 변경을 원한다면, 농가에서 육우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관할 위탁기관에서 이력지원실로 변경신고서, 위탁기관장 사실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소의 개월령이 36개월 

이상이라면 수의사진단서를 첨부해야하며, 분만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소 전신사진

(귀표번호 포함)까지 추가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력지원실에서는 수의사와 통화

하여 진단 확인 후 종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도축이 의뢰된 개체입니다. 브루셀라검사증명서가 간소화됨에 따라 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검사여부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을 경우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 ｢가축전염병예방법｣규정에 따른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간소화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시면, 하단에 최종 

브루셀라 검사 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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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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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신청 메뉴에서 도축신청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전송 후 전송내역을 확인하니 

브루셀라 정보가 이력제에서 조회한 내역과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도축신청정보 파일 전송 시 브루셀라 접종 정보는 전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므로 조회 

시점에 따라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일 전송 후 조회되는 도축

신청정보 현황 메뉴에서 [도축신청정보 엑셀 다운로드]메뉴 하단 [브루셀라 실시간 

호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 도축장에서 지육라벨을 출력하려는데 이력번호만 나오고 바코드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가요?

▶ [지육라벨출력] 메뉴에서 바코드가 보이지 않는 것은, 출력에 필요한 일부 파일이 

없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력관리시스템 전산 메인화면 하단 공지사항의 우측 더보기 에서 2012.12.20. 

공지사항 게시글 - ‘화면에 바코드가 보이지 않을 경우’를 참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하단에 공지사항 내용 참고로 기재함)

  ※ 참고 : 공지사항에 첨부된 TBarCode5.ocx 파일을 다운로드해 C:\Windows\에 
복사하고, 시작 → 실행에서 regsvr32 "C:\Windows\TBarCode5.ocx" 라고 입력
하시면 등록이 완료되어 다시 출력화면을 실행하면 바코드가 정상 표기됩니다. 

□ 도축장에서 전산에서 지육라벨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바코드만 나오고 이력번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면에 바코드는 확인되나 이력번호가 보이지 않을 경우, 이력제 프로그램 설치 시 

리포트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메뉴에서 설치된 프로그램 중 Rexpert3.0 Viewer를 

찾아 삭제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 

중앙의 [프로그램다운로드]를 클릭해 나오는 팝업창에서 4번 리포트에 해당하는 

Rexpert3.0 Viewer를 설치하시고 이력제에 재접속하시면 정상적으로 이력번호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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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처리단계

단계구분 포장처리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시행 대상 > 

□ 이력제 전산신고를 해야 하는 포장처리업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① 도축업의 작업장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②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자, 

③ 그 밖에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포장처리업소에서는 이력지원실로 사업자 지정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낸 후 아이디를 발급받아 반드시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날짜 별로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전산신고 대상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원하는 경우, 포장처리업소의 관리

감독기관인 해당 시･도 / 시･군･구 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제 전산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전산신고 의무대상에 부합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요청하는 경우 이력

관리시스템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194번에 게시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팩스

044-410-7178)로 발송 후 연락주시면, 확인 후 3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 아이

디를 부여해 드립니다.

   ※ 첨부서류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허가증(포장처리업), 신고필증(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증

□ 1년에 두 마리 정도 포장처리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인데 이력제를 해야 하나요?

▶ 국내산 쇠고기를 포장처리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소량의 쇠고기를 포장

처리 하더라도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을 기록하고 관리

해야 하며, 이력번호도 꼭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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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인데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나요?

▶ 수입육은 이력제 대상은 맞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1688-00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제 사용 중인 포장처리업소 입니다. 2013년도에는 종업원이 5인 이상인 포장

처리업소였으나, 2014년에 종업원이 3인으로 줄었습니다. 도축장에 연접한 영업장도 

아닌데, 2015년부터는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전산신고 의무 대상으로 지정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기준은 도축장연접 및 

영업장의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 수 5인 이상입니다.

따라서 2015년 전년인 2014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전산신고 의무 대상 지정 취소 후 포장

처리실적 및 거래내역을 장부로 관리하면 됩니다.

  ※ 전산신고 의무 대상 지정 취소 요청 방법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원실>자료실] 199번에 게시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취소 신청서]를 이력지원실(팩스044-410-7178)로 발송 

□ 포장처리업소명은 바뀌지 않았지만 사업장이 주소 이전을 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계속 사용 가능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등의 정보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통해 기존 아이디의 신상정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

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 사용하셔야 됩니다.

□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 양념육을 포장처리하는 업소입니다. 이력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나요?

▶ 아닙니다. 축산물이력제의 시행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 

한합니다. 따라서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는 양념육 취급업소는 이력번호 표시나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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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마트에서 구입한 축산물의 이력을 조회하니 다른 정보는 모두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포장처리업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해 식육포장처리업자 
중 ① 도축업의 작업장 일체를 이루는 시설이나 연접한 시설에서 영업하는 자, 

② 전년도 연간 평균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자, ③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자의 경우 쇠고기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의무
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포장처리업자는 이력제 전산신고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장부로 이력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전산 상 포장처리업소 정보가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무사항 >

□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력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뭔가요?

▶ 식육포장처리업소는 포장처리한 쇠고기에 이력(묶음)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장처리 및 거래내역을 전산신고 대상업소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전산신고, 

비전산신고 대상자는 자체 장부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역 관리는 축산물이력제로 개정된 2014.12.28. 이후부터 의무화됨

□ 전산신고 대상이 아닌 포장처리업소가 이력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전산신고 비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 및 포장처리 실적을 이력관리시
스템에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쇠고기의 포장지에 해당 이력번호를 반드시 표시
해야 하고, 쇠고기의 매입･반입내역, 포장처리･묶음구성내역 및 판매･반출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2년간 보관 및 관리해야 합니다.

□ 부산물은 개체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 맞습니다.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번호는,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개체를 

도살 처리하여 얻은 쇠고기(지육과 그 지육을 이용해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 이외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의 머리, 내장 등의 

부산물은 이력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거래내역과 
포장처리실적 등을 기록･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산물 이외에 양념육도 이력제 대상이 아니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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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 후 붙이는 라벨지에 이력번호가 꼭 들어가야만 

하나요?

▶ 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

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력번호는 필수적으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 판매(반출)도 전산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네. 포장처리업소에서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판매(반출)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 혹은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산신고 의무 대상인 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를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전산신고 의무 비대상인 포장처리업소의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실적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쇠고기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이력번호 표시의 편리를 위해 라벨 출력이 가능한 저울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 중 전산신고 의무대상인 포장처리업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포장처리

실적 및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묶음번호 >

□ 묶음번호가 무엇인가요?

▶ 묶음번호란 다수의 이력번호(개체식별번호)를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해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개의 다른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묶음번호 구성내역

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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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음번호 표시의 정해진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 묶음번호는 총 15자리[묶음고정코드(1)+구분코드(1)+묶음날짜코드(6)+영업자코드

(4)+일련번호(3)]로 구성됩니다.

묶음고정코드는 묶음을 나타내는 LOT의 약자인 L로 고정된 값입니다. 구분코드는 

축종에 따라 소는 0, 돼지는 1로 표시하며, 묶음날짜코드는 묶음을 구성한 날짜를 

연월일 6자리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영업자코드 4자리는 전산신고 의무대상이면 

전산 상에서 따로 부여해드리며, 비의무대상인 경우 업장의 사업자번호 10자리의 

마지막 5자리 중 끝에 한자리를 제외한 4자리의 숫자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일련번호 3자리는 묶음구성일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부여

하시면 됩니다.

예) 전산신고 비대상 업체(412-81-12345)에서 ‵15년1월27일 가공한 쇠고기의 묶음번호  

   : L 0 150127 1234 001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4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참조

□ 묶음번호는 몇 개까지 묶을 수 있나요?

▶ 묶음번호 구성은 개체 20마리 이하로 가능하며, 쇠고기를 혼합하여 포장하는 갈비, 

분쇄육, 세절육 등은 50마리 이하로 구성 가능합니다.

□ 묶음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전산신고의무 업체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으로 묶음번호 구성이 가능하며, 비전산 

신고업체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21호 

서식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에 작성하여 기록관리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14–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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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이 동일한 경우 육우와 한우를 묶음번호로 묶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묶음번호는 소의 종류가 동일해야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 한우 갈비와 양지를 묶음번호로 묶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갈비와 양지는 등급표시 의무부위이므로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

번호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의 종류와 등급이 동일하면 묶음번호로 등록이 가

능합니다.

   ※ 등급표시 의무부위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설도, 앞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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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과 안창살을 묶음구성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 묶음구성하려는 부위 중 등급표시 의무부위가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묶음 내 개체의 등급이 모두 동일해야만 묶음 구성이 가능합니다.

안심의 경우, 등급표시 의무부위이므로 안창살과 동일한 등급인 경우에만 묶음 
구성이 가능합니다.

□ 묶음번호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묶음번호는 다수의 다른 이력번호를 한 개로 포장처리 할 경우 표시하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묶음번호 구성내역
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_ 매입･반입실적 >

□ 도축 의뢰했던 개체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포장처리실적을 입력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요?

▶ 포장처리실적신고는 매입이 등록된 개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고처에 

대한 정보를 넣고 매입･반입신고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 매입신고 시 필수 입력항목이 무엇입니까?

▶ 매입신고 시에는 입고일자, 이력(묶음)번호, 입고 부위명 및 부위코드, 입고중량, 입고처 

유형/상호/사업자번호/주소를 필수 기재해야 하며, 부위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에서 정한 표준코드 상 소분류명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전산 의무 대상 포장처리업체입니다. 매입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 매입내역 전산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A=내 포장처리업소)

도축장에서 지육이 입고된 경우, [매입신고관리-도축장반출개체현황] 하단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신고 시 의뢰인을 A로 넣은 경우 [신청인 사업
자번호기준] 메뉴에서 해당 개체가 조회되며, 도축장에서 A로 반출신고를 한 경우 

[도축장 반출 기준]에서 조회됩니다.

도축장 외의 사업장에서 입고된 경우, [매입신고관리-매입신고] 하단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매입신고 조회] 메뉴에서는 입고일자 등의 필수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매입신고 파일전송], [매입신고 Excel] 메뉴에서는 txt, csv 파일과 

엑셀파일로 작성된 매입내역을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파일 업로드는 이력제와 해당 프로그램의 형식이 동일할 때 가능하므로, 왼쪽 

메뉴 최하단의 [전송자료형식보기]를 참고하여 파일형식을 맞추어 작성 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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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신고 _ 포장처리실적 >

□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포장처리실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포장처리 항목은 포장처리일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매입･반입처의 상호와 사업자번호와 연락처, 그리고 의뢰

업체의 상호와 사업자번호와 연락처입니다. 

여기서 부위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표준코드 상 소분류명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매입처는 실제 쇠고기를 사온 곳, 의뢰업체는 임가공 의뢰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포장처리실적에 매입처와 의뢰업체 정보를 모두 기재해야하며, 매입

처와 의뢰업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포장실적반출관리] 하단 메뉴에서 조건에 따라 조회 가능합니다.

   ① [포장처리실적 수동등록] : 개체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

   ② [포장처리실적 현황조회] : 일자별로 입력된 결과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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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체별 포장처리실적] : 포장처리일, 신고일자, 가공차수, 가공중량 확인 

□ 포장처리실적 파일 업로드 시 포장처리일, 이력(묶음)번호,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매입처(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의뢰업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해당 항목들을 꼭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이력관리

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의 신고 항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소 한 마리를 포장처리했는데, 소포장된 처리실적을 부위별로 신고하지 않고 1마리로 

합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 안됩니다. 포장처리실적은 포장처리일과 이력번호, 무게, 원료 또는 부위, 매입처 

별로 구분하여 신고 또는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 한 마리의 포장처리실적을 

합하여 신고 또는 기록해서는 안 되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 또는 기록･관리

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처리일과 이력번호, 매입처, 원료 또는 부위가 동일한 경우 

중량을 합쳐 신고할 수 있으며, 판매･반출실적도 판매･반출일과 이력번호, 원료 또는 

부위, 판매･반출처가 동일하면 총중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개체 여러 마리를 포장처리 해야 되는데요, 각각 포장처리한 후 묶음번호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포장처리실적을 올려도 되나요?

▶ 안됩니다. 그렇게 처리한다면 각 포장된 부위의 이력번호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력제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해당 개체마다 부위별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 

각각의 포장처리실적을 입력하고, 부득이하게 2마리 이상 개체를 섞어서 포장하여 

묶음번호를 구성한 경우에만 묶음번호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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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납품받은 부분육을 입고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포장처리실적을 전산신고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는 실제 포장처리한 내역만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육과 

같이 직접 포장처리 하지 않은 고기는 매입･반입신고만 하면 되고, 다른 사업장으로 

판매되는 경우에 판매･반출신고하시면 됩니다.

□ 다른 포장처리업소에서 포장처리실적을 올린 원료육을 매입해서 재가공했습니다. 

제가 포장처리실적을 올리면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포장처리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1차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포장처리실적은 각각 포장

처리업소에서 작업한 내용을 등록하는 부분이므로 이전 포장처리업소에서 등록한 

포장처리실적은 그대로 보이고, 현재 작업장에서 작업한 내용을 등록하면 포장처리

정보가 추가되어 함께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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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판매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시행 대상 >

□ 이력제 시행을 해야 하는 전산신고 대상 식육판매업자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 전산신고 의무대상인 식육판매업자란, ①「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6)에 따른 300

제곱미터 이상의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기타 기타 

식품판매업자)로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자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국내산이력축산물 거래내역신고를 이력관리

시스템에 날짜별로 등록∙관리해야 합니다. 

   ② 신고 의무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식당도 이력제 대상인가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의 신고를 

한자 중 영업장 면적이 7002m 이상인 곳은 이력번호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육판매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식당이라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이므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쇠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매입･반입실적을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해서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의무사항 >

□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력제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요? 

▶ 판매업소에서는 라벨지나 식육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

내역을 날짜별로 구분해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 포함)하고 매입･반입은 1년, 

판매･반출은 2년간 보관･관리하면 됩니다. 또한, 구매자가 요구할 경우 해당 이력 

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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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소에서 이력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가 있나요? 

▶ 판매업소에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장비는 없으며,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면 됩니다. 다만, 전산신고 의무 대상인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인터넷이 

가능한 PC를 통해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참고로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 판매장에서는 이력번호가 인쇄되는 저울을 이용

하거나 터치스크린을 통해 이력번호 확인이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 이력번호 표시를 위해 전자저울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요. 너무 비쌉니다.

전자저울 구입비용은 지원 안 해주나요?

▶ 전자저울 사용은 판매업소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력번호의 표시가 의무사항이지만 

꼭 전자라벨을 이용할 필요는 없고, 수기로 이력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자저울 구입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까지 일일이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자번호가 있는 업체끼리의 거래내역만 신고하면 되고, 일반 소비자

에게 판매한 건은 신고 또는 기록･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가 쇼케이스에 진열 중인 쇠고기를 구매한 경우에 별도로 이력번호를 표시

해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판매업소에서 진열판매대의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였고,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하는 비닐봉투 등에 이력번호를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정육점에서 고기를 샀는데 이력제에 개체 조회 시 구매한 판매업소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내산이력축산물 이력정보 

공개 범위에 의해 판매장에 대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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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판매 문의유형  1. 시행 대상 및 의무사항

□ 냉장고에 보관중인 쇠고기도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 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쇠고기에도 모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분육을 

납품받았을 경우에는 라벨이 이미 부착되었을 것이므로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 후 

판매하면 되고, 라벨이 미부착된 지육 등의 경우에는 이력번호/종류/등급 등이 

동일한 쇠고기를 포장해 담은 후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지판 등을 이용해 표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수기로 이력번호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식육판매표지판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력번호 이외의 축산물 표시기준(라벨지나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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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이용 신청 >

□ 판매업소인데, 이력제 전산을 꼭 이용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판매업소 전산신고 의무 대상은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 중 기타식품판매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 종업원이 5인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판매업소라면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하면 됩니다. 

□ 판매업소인데 이력제 전산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판매업소에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고객지

원실>자료실] 194번에 게시된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이력지원실(팩스044-410-7178)로 발송 후 연락주시면, 확인 

후 3일 이내에 이력관리시스템 아이디를 부여해드립니다.

   ※ 첨부서류 : 이력관리시스템 이용 신청서, 신고필증(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

매가공업), 사업자등록증

□ 전산신고 대상 판매업소입니다 매입, 매출신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국내산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에 따라 거래(매입･반입, 

판매･반출)실적을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전산신고 비대상 판매업소입니다 매입, 매출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 전산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내역을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국내산이력축산물을 거래하는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거래신고서>에 따라 매입･반입실적을, 

<별지 제22호서식 -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판매･반출 실적>에 따라 판매･반출실적을 

장부에 날짜별로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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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처리업소에서 반출신고 했는데, 입고내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포장처리업소에서 전산 상 판매∙반출을 신고했다면 반출처로 등록한 판매장의 

[입고정보관리-입고내역조회] 메뉴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어야 합니다. 판매처 

전산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선 포장처리업소의 [포장실적반출관리-판매

/반출실적조회] 메뉴에서 해당 판매업소의 사업자번호로 올바르게 출고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매입처에서 반출신고가 누락되어 입고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고정보관리-입고내역조회] 메뉴에서 수동으로 

등록하거나 [입고정보관리-입고파일전송]에서 파일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판매장 메뉴. 입고정보관리-입고 내역 조회]

[판매장 메뉴. 입고정보관리-입고 내역 조회-입고 수동 등록]

[포판매장 메뉴. 입고정보관리-입고파일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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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라는 포장처리업소에서 반출 받은 부분육을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니, A 

포장처리업소 뿐만 아니라 B라는 포장처리업소도 조회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지육의 경우, 구입처의 요구에 따라 이분도체, 사분도체, 또는 부위별로 나눠질 

수 있으며, 해당 부위들이 여러 포장처리업소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매입한 두 

포장처리업소에서 정상적으로 포장처리실적을 신고해서 정보가 조회되는 것이므로, 

판매장에서는 내가 매입한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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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NA동일성검사

단계구분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1. DNA검사 개념 및 검사기관

□ 유통과정에서 판매업자들이 수입육을 섞거나 이력번호를 가짜로 받아서 판매

할 때 단속방법은 무엇인가요?

▶ 쇠고기의 둔갑판매를 막기 위해 도축과정에서 채취한 DNA시료와 해당 쇠고기의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중임. 시･도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식육포

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 등 지도단속 과정에서 샘플로 시료를 채취하여 이미 

보관중인 시료와 함께 DNA동일성 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에 수입산과의 둔갑 판매 

등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DNA는 무엇이며, 쇠고기이력제 DNA동일성검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DNA(Deoxyribo Nucleic Acid)는 사람 또는 동물 등의 몸을 이루는 모든 세포 속에 

존재하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물질로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 사람 또는 동물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DNA동일성검사는 모든 개체마다 유전자(DNA)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동일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DNA동일성검사 기관은 어디인가요?

▶ 소와 쇠고기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각 시･도별로 가축위생시험소와 민간 검사기관 등 16개소에서 검사가 가능

합니다. 아울러 사육지 시료에 대한 검사는 시･도에서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 지도단속과정에서 채취한 시료는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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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시료 채취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지요?

▶ DNA시료 채취는 쇠고기의 이력정보가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를 거쳐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둔갑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DNA동일

성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쇠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시･도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농장경영자 등이 사육하는 소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기관은 시 ･ 도입니다. 다만, 사육지에서 채취하는 시료는 시･도
지사가 위임･위탁한 기관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모든 고기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며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식육포장처리업소 ･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 DNA동일성검사의 결과 판정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며, 판정결과는 얼마동

안의 기간 내에 통보받을 수 있는지요?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DNA동일성검사를 하고,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대립유전자가 일치할 경우에는 ‘일치’, 대립유전자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일치’로 판정합니다. 

판정결과 통보는 DNA동일성검사 신청에 따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신청기관에 DNA동일성검사 결과 통보서에 의해 통보

하여야 하며,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대상자에게 7일 

이내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DNA동일성 검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요?

▶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방법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mtrace.go.kr)에 

접속한 후, DNA동일성검사 신청 및 통보 메뉴로 들어가 할 수 있음.

   다만, 전자적방법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 검사기관의 아이디/패스워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인증절차를 거쳐 부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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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판매장 등에서 쇠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진위여부는 어떻게 조사하는지요?

▶ 판매 또는 진열된 쇠고기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와 영수증 또는 구입처 추적조사를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며, 거짓표시가 의심되거나 이력제 모니터링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확인함. 이를 위해 도축되는 

모든 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DNA동일성검사를 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농장경영자 등이 사육지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소 또는 도축

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의 영업장에서 도축 ･ 포장처리･진열･보관･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가 시료 채취의 대상이 됩니다. 

농장경영자 등의 사육지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도축 전(前) 단계의 귀표가 부착된 

소의 경우에는 모근･혈액･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도축장에서 도축된 소의 경우에는 도체의 조직 등에서 시료를 채취함.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진열･보관･판매하고 있는 

이력번호 표시 쇠고기는 피채취자(당해업주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살코기 부

분을 약 20g을 채취하여 10g정도로 2등분해서 각각의 시료채취봉투에 넣어 채

취자와 피채취자가 모두 봉인한 후에 1점은 피채취자에게 인계하여 검사가 끝

날 때까지 변질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시료채취 확인서를 작성하여 채

취된 시료와 시료채취 확인서 사본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송부합니다.

□ DNA동일성검사를 하면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 할 수 있는가요?

▶ DNA동일성검사는 한우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한우판별 검사방법과 달리, 질병 

등 문제 발생 시 이동 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조

치를 가능하게 하는 쇠고기이력제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검증하는 방법입니다. 

한우 여부 판정은 위탁기관에서 사육농가로부터 소 출생 등 신고를 받아 가축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한우기준’에 의해 판별하여 

등록하고 있으며, 소가 도축 의뢰될 때에는 도축장에서 근무 중인 검사관이 외모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소의 종류를 다시 확인 후에 도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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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판매 중인 쇠고기의 한우, 비한우, 젖소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농가로부터 소의 출생신고를 받아 귀표를 부착할 때에 

인공수정증명서,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우여부를 판별한 후에 소의 

종류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에서 소의 종류에 대해 

판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시･도별로 운영중인 자문단을 통해 확인하고, 그 과

정에서도 판별이 어려운 때에는 DNA 친자감별법 등을 통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 시‧도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여건상 DNA동일성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
게 해야 하는지요? 

▶ DNA동일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또는 장비 등이 미비하여 채취 시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채취한 시료와 함께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NA동일성검사와 한우확인시험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한우확인시험법은 한우판별 마커(marker)를 사용하여 한우형과 비한우형(육우, 

젖소, 수입산 포함)으로 판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단일염기다형성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의 빈도 및 초위성체(Microsatellite, MS)의 

대립유전자가 발생하는 빈도를 한우와 비한우에서 각각 측정하여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를 후보 마커로 이용하여 최적의 마커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한우형’과 

‘비한우형’으로 판별하는 것입니다.

DNA동일성검사는 초위성체 마커 이용법으로 국제동물유전학회에서 추천하는 9

개의 마커와 소에서 특이적인 마커 2개 등을 사용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방법으로 

소의 염색체 내에서 2개 내지 7개 내외의 염기가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초위성체

(Microsatellite, MS)를 이용하여 이력번호가 부여된 소 또는 쇠고기로부터 채취한 

시료에 대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서 추출된 DNA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와 ‘불일치’로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 대형마트에 비해 소형 정육점의 경우 DNA동일성검사로 확인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 소형 정육점도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단속과정에서 허위 표시 또는 둔갑판매 가능성이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와 영수증 등과 일치 하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이와 더불어 진열 중인 쇠고기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관 

중인 시료와 함께 DNA동일성검사를 통해 판매 쇠고기가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 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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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구분 DNA동일성검사 문의유형  2. DNA동일성검사 방법 

□ 외국에서도 DNA동일성검사를 실시하는지요?

▶ 쇠고기이력제가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 중 DNA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성 검사를 하는 

나라는 일본과 호주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DNA동일성 검사방법은 

일본과 같은 방법이며, 호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개인회사(Genetic solution社)에서 

어떤 특정 브랜드와 계약을 하여 브랜드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 중인 시료는 몇 년간 보관하고 보존기간이 만료 된 

시료는 어떻게 하는지요?

▶ 도축장에서 채취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보관중인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2년간 

보존되며 기한이 경과되면 DNA동일성검사 보관용 시료 관리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하며, 폐기 결정된 시료를 축산발전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련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이 인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고 해당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학교급식소 등에서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학교급식 또는 소비자 등이 부정육으로 의심되는 쇠고기가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국번없이 1399번)이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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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반자 처분

단계구분 위반자 처분 문의유형 1. 벌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 법 시행으로 소 사육 농가, 식육유통업체 등이 쇠고기이력제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 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소의 귀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떼어내거나 고

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이력번호 거짓 표시가 식육판매업소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누가 처벌되는지요?

▶ 이력번호를 도축장･포장처리업소에서 잘못 표시하여 식육판매업소에 공급되었다면 

공급자를 조사하여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력번호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쇠고기를 

공급받아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판매업소에 책임이 있습니다.

□ 소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 이력제 법에서 처벌 가능한지요?

▶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원산지 허위 표시로 단속

되며, 사육 농가가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이력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업소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전화가 있는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

하거나,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부정 불량식품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와 별

도로 이력제와 관련하여 사육 농가, 식육유통업체, 소비자 등의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해 ‘이력지원실’(1577-2633)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www.mtrace.go.kr)에 질의응답 코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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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례

단계구분 기타 사례 문의유형  1. 기 타

□ 소비자 등이 쇠고기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축산물이력제 홈

페이지(www.mtrace.go.kr) 방문 또는 스마트폰 앱(축산물 이력정보)를 활용하여 

12자리 이력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시면 소의 사육자･종류, 원산지, 출생일, 등급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력번호를 이용하여 사육 농가와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지요?

▶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은 농장

식별번호, 소 종돈의 개체식별번호, 이력번호, 소의 출생일, 가축의 종류, 소의 성별

구분,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농장경영자의 이름, 도축장의 명칭 및 소재지, 도축

연월일 및 도축검사 결과, 등급판정 결과, 식육포장처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도체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 사육농가가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사육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사육농가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인터넷)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가입 필수)을 통하여 

등록현황을 조회하거나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사육농가 사용 신청 이후에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관리 위탁기관으로 승인요청 한 다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축산물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 모바일앱 매뉴얼

• 축산물이력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매뉴얼

참고자료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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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이력제 관련 기관·단체 연락처

기  관  명 부 서 명 
전화 번호

(FAX)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2633

(044-410-7178)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054-429-4000

(054-429-4033)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 054-912-1000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본부 축산실 061-820-2050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02-2080-6569

(02-2080-6560)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044-410-7094

(044-410-717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유통관리부
044-550-5500

(044-865-8901)

전국한우협회 -
02-525-1053

(02-525-1054)

축산기업중앙회 -
02-466-2573

(02-466-2574)

한국종축개량협회 -
02-588-9301

(02-582-3475)

한국낙농육우협회 -
02-588-7055

(02-584-5144)

한국축산물처리협회 -
031-391-9766

(031-395-6661)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
031-394-8147

(031-39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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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축산물안전팀 02-2133-4723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4992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96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 053-803-3422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 062-613-3983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 042-270-3823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052-229-293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축산과 044-300-4446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031-8030-3483  

강원도 축산과 033-249-2656  

경상북도 축산경영과 054-880-3433  

경상남도 축산과 055-211-6564  

충청북도 축산과 043-220-3732  

충청남도 축산과 041-635-2543  

전라북도 축산과 063-280-4640  

전라남도 축산과 061-286-6532  

제주도 축산과 064-72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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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서울축산업협동조합 02-2657-71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4 

2 인천
인천강화옹진

축산업협동조합
032-933-3301∼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6

3 인천 인천축산업협동조합 032-433-9550∼7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99

4 경기 (사)이천한우회 031-638-6565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천대로 662-46

5 경기 가평축산업협동조합 031-582-4111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55-12 

6 경기 경기한우협동조합 031-534-3341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영일로 15

7 경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031-962-64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

8 경기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1-762-9341∼7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87 

9 경기 김포축산업협동조합 031-982-1421∼3 경기도 김포시 중봉1로 93 

10 경기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 031-566-1011∼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476번길 24

11 경기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2-667-4111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50

12 경기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031-230-40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 121

13 경기 안성마춤한우회 031-674-5955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458

14 경기 안성축산업협동조합 031-8046-8000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833

15 경기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031-443-384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74

16 경기 양주축산업협동조합 031-877-9451∼6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5

17 경기 양평축산업협동조합 031-772-229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73 

18 경기 여주축산업협동조합 031-883-2330∼3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6

19 경기 용인축산업협동조합 031-332-233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5번길 6

20 경기 이천축산업협동조합 031-634-6611 경기도 이천시 남천로 76

21 경기
파주연천

축산업협동조합
031-944-2425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90

22 경기 평택축산업협동조합 031-657-9700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725

23 경기 포천축산업협동조합 031-534-0042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369 마홀촌지점

24 경기 서울경기한우협동조합 031-633-8220 경기도 이천시 덕이로 39번길 41

25 강원 강릉축산업협동조합 033-646-0001 강원도 강릉시 용지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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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강원 고성축산업협동조합 033-681-3567 강원도 고성군 간성로 47

27 강원
동해삼척태백

축산업협동조합
033-573-503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17

28 강원
속초양양

축산업협동조합
033-671-8868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49

29 강원 원주축산업협동조합 033-744-6801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33

30 강원 인제축산업협동조합 033-461-5801∼3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24

31 강원
춘천철원

축산업협동조합
033-252-3211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10

32 강원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

033-339-7146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백오로 9 

033-339-723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5

033-339-727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5길 23

33 강원 홍천축산업협동조합 033-439-3400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25

34 강원 횡성축산업협동조합 033-343-000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37

35 강원 횡성한우협동조합 033-344-3007 강원도 횡성군 한우로 681

36 충북
괴산증평

축산업협동조합

043-833-8870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2길 39

043-838-251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169

37 충북
보은옥천영동

축산업협동조합

043-542-2200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 57

043-733-0511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장로 25

043-742-3871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62

38 충북 음성축산업협동조합 043-873-2586 충북 음성군 음성읍 시장로99

39 충북
제천단양

축산업협동조합
043-640-3215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 157

40 충북 진천축산농업협동조합 043-533-8100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53

41 충북 청주축산업협동조합 043-256-5569 충북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92

42 충북 충북낙농업협동조합 043-215-9334 충북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 장재2길 66-10

43 충북 충주축산업협동조합 043-850-7500 충북 충주시 예성로 256

44 대전 대전축산업협동조합 042-485-7541 대전시 서구 둔산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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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충남
세종공주

축산업협동조합

041-852-4664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2 

044-865-355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장안로  47

46 충남 금산축산업협동조합 041-753-4051 충남 금산군 금산읍 오리정1길 48

47 충남
논산계룡

축산업협동조합
041-730-2239 충남 논산시 시민로 194번길 1

48 충남
당진낙농

축산업협동조합
041-350-8610 충남 당진시 원당로 183 

49 충남 당진축산업협동조합 041-350-5555 충남 당진시 무수동7길 42

50 충남
대전세종충남 
한우협동조합

041-633-0771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56번길 36

51 충남
대전충남우유농협 
백제중앙간이지점

041-837-1010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69

52 충남 보령축산업협동조합 041-934-1554 충남 보령시 주공로 52-1

53 충남 부여축산업협동조합 041-832-2910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195

54 충남 서산축산업협동조합 041-665-7501 충남 서산시 음암면 운암로 141-13

55 충남 서천축산업협동조합 041-953-0057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160

56 충남 아산축산업협동조합 041-543-755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16번길 46

57 충남 예산축산업협동조합 041-332-3211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88

58 충남
천안공주낙농

축산업협동조합
041-856-2581 충남 공주시 신덕마을길 5

59 충남 천안축산업협동조합 041-520-600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4로 8

60 충남 청양축산업협동조합 041-942-3111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4

61 충남 홍성낙농협동조합 041-633-0765 충남 홍성군 홍북면 홍학로 93

62 충남 홍성축산업협동조합 041-630-8500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31-1

63 전북 (사)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 063-533-0841 전북 정읍시 명륜길 15-1

64 전북
고창부안

축산업협동조합

063-560-30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14

063-580-2490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65

65 전북 남원축산업협동조합 063-630-1100 전북 남원시 붕맛길 99

66 전북 동진강낙농축산업협동조합 063-547-8608∼9 전북 김제시 도작로 26



338 _ 쇠고기이력제 업무편람

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67 전북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063-433-6002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73

68 전북 순정축산업협동조합 063-653-0441∼3 전북 순창군 순창읍 신촌길 39

69 전북
익산군산

축산업협동조합
063-843-4103 전북 익산시 함라면 용산로 499

70 전북 임실축산업협동조합 063-640-3601 전북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6

71 전북
전북지리산

낙농농업협동조합
063-631-4541 전북 남원시 의총로 28

72 전북 전북한우협동조합 063-546-0500 전북 김제시 백산면 옥석길 2-11

73 전북
전주김제완주

축산업협동조합

063-240-28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9

063-240-4327 전북 김제시 남북로 218

74 광주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
062-228-1081∼7 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313

75 전남
강진완도

축산업협동조합

061-433-1521 전남 강진군 군동면 청자로  75-17

061-553-7114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동로 27

76 전남 고흥축산업협동조합 061-835-8600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동주공길 44

77 전남 곡성축산업협동조합 061-362-8001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3

78 전남 구례축산업협동조합 061-782-2603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48 

79 전남 나주축산업협동조합 061-339-8000 전남 나주시 대호길 19

80 전남 담양축산업협동조합 061-380-5500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1길 4

81 전남
목포무안신안

축산업협동조합
061-452-8003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 38-1

82 전남 보성축산업협동조합 061-852-3451 전남 보성군 보성읍 신일길 1

83 전남
순천광양

축산업협동조합
061-722-3700 전남 순천시 용당삼산로 14

84 전남 여수축산업협동조합 061-686-3900 전남 여수시 소호로 638

85 전남 영광축산업협동조합 061-353-8011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4길 18

86 전남 영암축산업협동조합 061-473-0880 전남 영암군 영암읍 월출로 6

87 전남 장성축산업협동조합 061-393-677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청운길 9

88 전남 장흥축산업협동조합 061-863-8631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대로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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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89 전남 전남광주한우협동조합 061-383-4548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680-4

90 전남 전남낙농업협동조합 061-742-6330∼1 전남 순천시 우석로 108 

91 전남 함평축산업협동조합 061-322-0061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서부길 42

92 전남
해남진도

축산업협동조합
061-534-9605 전남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64

93 전남 화순축산업협동조합 061-374-1470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145

94 대구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053-384-0110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30

95 대구 달성축산업협동조합 053-611-6205 대구시 달성군 현풍중앙로 61

96 대구 대구축산업협동조합 053-957-9901 대구시 동구 동북로 296 

97 경북 경산축산업협동조합 053-811-0131 경북 경산시 남매로 251

98 경북 경주축산업협동조합 054-742-1981 경북 경주시 원화로 487

99 경북
고령성주

축산업협동조합

054-954-0722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1-8

054-931-0723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193-11

100 경북
구미칠곡

축산업협동조합

054-482-1376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산대로  1560-5

054-973-7891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68

101 경북 군위축산업협동조합 054-383-3341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19

102 경북 김천축산업협동조합 054-433-2111 경북 김천시 자산로 192

103 경북 문경축산업협동조합 054-550-7400 경북 문경시 중앙로 166

104 경북 상주축산업협동조합 054-530-5100 경북 상주시 상산로 313

105 경북
안동봉화

축산업협동조합

054-840-7242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52

054-673-6000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62

106 경북
영덕울진

축산업협동조합

054-733-7130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로 366

054-783-1995 경북  울진군 내화면 내화로 672

107 경북 영주축산업협동조합 054-630-6700 경북 영주시 한정로 10

108 경북 영천축산업협동조합 054-333-1801 경북 영천시 호국로 17

109 경북 예천축산업협동조합 054-654-2327 경북 예천군 호명면 행복7길 10

110 경북 울릉농업협동조합 054-791-1005 경북 울릉군 도동3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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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시도별 위탁기관명 전화번호 주  소

111 경북 의성축산업협동조합 054-834-5600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7

112 경북 청도축산업협동조합 054-373-5001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서4길 1

113 경북
청송영양

축산업협동조합

054-873-1191 경북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66

054-870-2632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43

114 경북 포항축산업협동조합 054-274-6111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41

115 부산 부산축산업협동조합 051-338-0505 부산시 북구 만덕3로 4

116 경남 울산축산업협동조합 052-274-1181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22

117 경남 거제축산업협동조합 055-639-1261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726

118 경남 거창축산업협동조합 055-943-958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8길 32-25

119 경남 고성축산업협동조합 055-673-4661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3번길 65 

120 경남 김해축산업협동조합 055-337-5711∼20 경남 김해시 분성로 308번길 18

121 경남 남해축산업협동조합 055-862-2115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60-4

122 경남 밀양축산업협동조합 055-351-2711 경남 밀양시 중앙로 264

123 경남 사천축산업협동조합 055-851-5800 경남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17

124 경남 양산축산업협동조합 055-383-7511 경남 양산시 북안남5길 11

125 경남 의령축산업협동조합 055-573-262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0길 32

126 경남 진주축산업협동조합 055-758-9111 경남 진주시 동진로 213

127 경남 창녕축산업협동조합 055-533-8292 경남 창녕군 창녕읍 명덕로 68

128 경남 창원시축산업협동조합 055-294-3872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12번길 46

129 경남 통영축산업협동조합 055-641-0511 경남 통영시 안개로 6

130 경남 하동축산업협동조합 055-882-8802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시장2길 17

131 경남 함안축산업협동조합 055-582-0082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48

132 경남
함양산청

축산업협동조합

055-964-0603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중앙길 7-9

055-973-4500 경남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21

133 경남 합천축산업협동조합 055-933-0050 경남 합천읍 동서로 96

134 제주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064-730-44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135 제주 제주축산업협동조합 064-750-18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문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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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앱 매뉴얼(농장경영자, 식육판매장)

< 앱 설치 방법 >

< 회원가입 공통사항 >

① 회원가입 클릭 ② 소 사육농가 / 판매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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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농장경영자용

주요기능

소의 출생, 양도·양수, 폐사신고(증빙사진 첨부) 기능

사육 개체현황 조회

등급판정 결과 조회 및 전국현황 비교

신고정보 조회 및 사육월령 경과개체 확인 등

설치 및 이용방법

<영상자료>

①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 스토어 “축산물이력제 
신고”로 검색하여 설치

② 회원가입

③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④ 메인화면 우측상단 메뉴 활용

※ 메뉴 구성 : 농장정보, 사육현황, 신고현황, 출생 등 신고, 나의정보, 구제역백신접종현황, 

도축현황, 기한외신고현황, 인공수정정보, 소가족이력, 오류추정개체, 기관

안내, 알림메시지

< 회원가입 >

① 약관동의 ② 정보입력 후 

SMS본인 인증

③ 아이디, 비번입력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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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 < 사육현황 > < 도축현황 >

< 출생신고 >

① 출생두수 선택 후 
“모개체검색” 버튼 클릭

② 모개체 선택 ③ “출생신고” 버튼 클릭하면
신고 완료

< 양도신고 > < 양수신고 >

① “양도개체검색” 버튼 클릭하여 
양도개체 선택

② 양도정보 입력 후 
“양도신고”버튼 클릭하면

신고완료

① “양수개체검색”버튼 클릭하여 
선택 후 “양수신고”버튼 

클릭하여 신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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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신고 >

① “폐사개체검색” 버튼 클릭하여 
해당개체선택

② 폐사정보 입력
③ “파일추가” 버튼 클릭하여 
증빙사진 첨부 후 “폐사신고” 

클릭하면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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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확인 방법(위탁기관)

  ①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의 “접수대장관리” 메뉴 클릭하면 접수내역 조회되며, 

우측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세부내역 확인

  ② 세부내역 화면에서 신고내역 및 증빙사진 등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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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육판매업소용

주요기능

국내산 축산물의 거래내역서 전산관리

설치 및 이용방법

  ①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아이폰 앱 스토어 “이력제 신고” 검색하여 설치

  ② 회원가입

  ③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④ 매입신고(일괄등록, QR코드 입력, 수동등록)

< 회원가입 >

① 사업장 정보 입력 ② 사용자 정보 입력
③ 모바일 문자 아이디 확인 및 

비밀번호 설정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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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신고_일괄매입 >

① 일괄매입 클릭 ② 일괄매입 대기 건 체크 후 매입신고 선택

< 매입신고_QR코드스캔 >

① QR코드 스캔 선택 ② “거래명세표” 또는 “등급판정확인서(지육매입)”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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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신고_수동 >

① “사업자번호” 및 “매입처명” 입력 ② “이력번호”, “부위”, “중량” 입력

③ 정보 확인 후 저장 ④ 매입신고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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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이용방법

주요기능

소 이력정보를 파일로 다운로드

간편조회 서비스(출생, 사육, 폐사, 도축)

개방범위

기 준 일 : '15년 1월 ∼ 전월

개방항목 : 6개 영역(사육, 출생, 폐사, 이동, 도축, 통합)

구분(데이터셋) 개방항목

시도

/

시군별

사육두수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 사육개월령(20이하 40이상), 

사육두수

출생두수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 출생년월, 두수

폐사두수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거세), 폐사개월령, 폐사년월, 

폐사사유, 폐사두수

이동두수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거세), 이동년월, 양도두수, 

양수두수

도축두수
시도, 시군, 소의종류, 성별(암/수/거세), 도축개월령(20이하 40이상), 

육질등급, 평균도체중량, 도축두수

농장별 통합

시도, 농장구분(비식별화), 소의종류, 성별(암/수), 

사육/출생/폐사/이동/도축두수

※ 시도별 사육두수 상위2% 농장 사육두수 평균으로 표시

  ※ 성별(암, 수) : 수는 거세포함

  ※ 개월령(20이하 40이상) : 20개월령 이하, 21~39개월령, 40개월령 이상으로 표시

  ※ 개방 항목은 향후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화면 구성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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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사례

<폐사원인별 비율(%)> <사육 개월령별 폐사원인 추이>

<월별 출생두수 추이> <도축 개월령별 등급출현 두수 추이>

<지역별 사육두수 현황> <개월령별 도체중량 추이>

<등급별 출현율(%)] <지역별 등급출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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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이용 방법

<영상자료>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은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여 엑셀파일(CSV)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소 출생, 사육, 폐사, 이동, 도축등 
45종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엑셀의 피벗 테이블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면은 예시로,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방시스템 이용방법

 ① 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 접속 후 상단 “데이터랩” 클릭

 ②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랩 화면에서 필요한 데이터 검색 후 선택(엑셀파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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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피벗 테이블 이용방법

 ① 시트에서 데이터 선택 후 “삽입/피벗테이블” 버튼 클릭

 ② “피벗 테이블 만들기” 창에서 “확인” 버튼 클릭

 ③ 해당 항목(필드)을 행, 열, 값에 이동하여 통계분석 가능



Ⅴ  참고자료 _ 353

< 매입신고_수동 >

① “사업자번호” 및 “매입처명” 입력 ② “이력번호”, “부위”, “중량” 입력

③ 정보 확인 후 저장 ④ 매입신고내역 확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시행령 별표

•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서식

•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

검사방법

•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한우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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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이
하

 
“법

”이
라

 
한

다
)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에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등
록

기
준

에
 

따
라

 
등

록
된

 
돼

지
”란

 

「축
산

법
」 

제
7
조

제
1
항

에
 
따

라
 
지

정
된

 
검

정

기
관

 
및

 
같

은
 
법

 
제

2
2
조

제
1
항

에
 
따

른
 
종

축
업

 또
는

 정
액

등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가
 
사

육
하

고
 
있

는
 
돼

지
로

서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돼

지
를

 말
한

다
.

  
1
. 

「축
산

법
 
시

행
규

칙
」 

제
9
조

제
1
항

에
 
따

른
 

종
축

등
록

기
관

(이
하

 
“종

축
등

록
기

관
”이

라
 

한
다

)이
 
공

고
한

 
기

준
에

 
따

라
 
혈

통
등

록
되

거
나

 고
등

(高
等

)등
록

된
 돼

지

  
2
. 

종
축

등
록

기
관

이
 공

고
한

 기
준

에
 따

라
 혈

통
이

 확
인

된
 번

식
용

 씨
돼

지

제
2
조

의
2
(씨

알
의

 범
위

) 
법

 제
2
조

제
1
항

제
5
호

의

2
에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닭

 

또
는

 오
리

 간
의

 교
배

에
 의

해
 생

산
된

 알
”이

란
 

「축
산

법
」 

제
2
2
조

제
1
항

에
 

따
른

 
부

화
업

에
서

 
사

용
하

고
 
있

는
 
알

로
서

 
다

음
 
각

 
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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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오
리

 
간

의
 
교

배
에

 
의

해
 
생

산
된

 
알

을
 
말

한
다

.

  
6
. 

“농
장

식
별

번
호

”란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을
 

기
르

는
 

사
육

시
설

(이
하

 
“가

축
사

육
시

설
”이

라
 
한

다
)을

 
식

별
하

기
 
위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가
축

사
육

시
설

마
다

 
부

여
하

는
 

고
유

번
호

를
 말

한
다

.

  
7
. 

“개
체

식
별

번
호

”란
 소

, 
돼

지
(종

돈
에

 한
정

한
다

)의
 
개

체
를

 
식

별
하

기
 
위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가
축

 
한

 
마

리
마

다
 

부
여

하
는

 고
유

번
호

를
 말

한
다

.

  
8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이

란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축

산
물

을
 말

한
다

.

  
  

가
.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1
) 

개
체

식
별

번
호

가
 부

여
된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이

나
 농

장
식

별
번

호
가

 부
여

된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사

육
한

 
돼

지
, 

닭
, 

오
리

를
 도

축
 처

리
하

여
 얻

은
 축

산
물

[지
육

(枝
肉

: 
도

살
하

여
 
머

리
, 

내

장
, 

다
리

를
 

잘
라

내
고

 
아

직
 

부
위

별

로
 

나
누

지
 

않
은

 
고

기
)이

나
 

지
육

을
 

이
용

하
여

 
생

산
한

 
정

육
 

또
는

 
포

장

육
을

 
말

한
다

]로
서

 
식

용
으

로
 
제

공
되

는
 것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알

(식
용

을
 
목

적
으

로
 

하
는

 유
정

란
은

 제
외

한
다

)을
 말

한
다

.

  
1
. 

종
계

ㆍ
종

오
리

의
 알

  
2
. 

「축
산

법
」 

제
2
2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
른

 
종

축
업

 
중

 
종

오
리

업
으

로
 
허

가
받

은
 
자

의
 
종

오
리

사
육

시
설

에
서

 
육

용
 

씨
숫

오
리

와
 

산
란

용
 씨

암
오

리
 간

의
 교

배
에

 의
해

 생
산

된
 알

  
3
. 

「축
산

법
」 

제
2
2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

른
 
가

축
사

육
업

 
중

 
양

계
업

으
로

 
허

가
받

은
 

자
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육

용
 
씨

수
탉

과
 
산

란
용

 

암
탉

 간
의

 교
배

에
 의

해
 생

산
된

 알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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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2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부

여
된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사
육

한
 

닭
에

서
 

판
매

를
 

목

적
으

로
 

생
산

된
 

계
란

 
중

 
식

용
으

로
 

제
공

되
는

 것

  
  

나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 
이

력
번

호
가

 
부

여

된
 수

입
 
쇠

고
기

나
 수

입
 돼

지
고

기
(지

육
이

나
 
지

육
을

 
이

용
하

여
 
생

산
한

 
정

육
 
또

는
 
포

장
육

 
및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산

물
을

 말

한
다

)로
서

 식
용

으
로

 제
공

되
는

 것

  
9
. 

“이
력

번
호

”란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이

력
을

 
관

리
하

기
 
위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에
 
부

여
하

는
 
번

호
를

 말
한

다
.

  
1
0
. 

“귀
표

등
”이

란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이

력
관

리
를

 
위

한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기
 

위
하

여
 
문

자
와

 
숫

자
 
및

 
바

코
드

[전
자

태
그

(R
F
ID

 
ta

g)
를

 
포

함
한

다
] 

등
으

로
 

기
재

하

여
 
귀

나
 
그

 
밖

의
 
곳

에
 
붙

이
거

나
 
표

시
할

 

수
 있

도
록

 제
작

한
 표

 등
을

 말
한

다
.

  
1
1
.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란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유
통

이
력

 
관

리
를

 
위

한
 

이
력

번
호

 
및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관

련
 

정
보

를
 

문
자

와
 

숫
자

 
및

 
바

코
드

[전
자

태
그

(R
F
ID

 
ta

g
)를

 

제
3
조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부
산

물
) 

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나
목

에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산
물

”이
란

 별
표

 1
과

 같
다

.

제
4
조

 삭
제

 <
2
0
1
7
. 

6
. 

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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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포
함

한
다

]로
 

기
재

하
여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포

장
박

스
 
등

 
포

장
에

 
붙

일
 
수

 
있

도
록

 

제
작

한
 표

를
 말

한
다

.

  
1
2
. 

삭
제

 <
2
0
1
6
. 

1
2
. 

2
7
.>

  
1
3
. 

“수
입

”이
란

 
외

국
 

가
축

이
나

 
축

산
물

을
 

우
리

나
라

에
 

반
입

(보
세

구
역

을
 

경
유

하
는

 

경
우

에
는

 
보

세
구

역
으

로
부

터
 
반

입
하

는
 
것

을
 말

한
다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②

 
이

 
법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뜻
은

 
제

1

항
에

서
 

규
정

한
 

것
을

 
제

외
하

고
는

 
「축

산
법

」

과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에
 따

른
다

.

제
3
조

(다
른

 
법

률
과

의
 

관
계

) 
이

 
법

은
 

가
축

 
및

 

축
산

물
의

 
이

력
관

리
에

 
관

하
여

는
 

다
른

 
법

률

에
 우

선
하

여
 적

용
한

다
.

제
2
장

 가
축

 및
 축

산
물

의
 이

력
관

리
 

제
1
절

 사
육

단
계

의
 이

력
관

리
 

제
4
조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부
여

) 
①

 
가

축
사

육
시

설

을
 

경
영

하
는

 
자

(사
실

상
 

관
리

하
는

 
자

를
 

포

함
하

며
, 

이
하

 “
농

장
경

영
자

”라
 한

다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발
급

  

제
5
조

(농
장

식
별

번
호

 신
청

의
 방

법
과

 절
차

 등
) 

①
 

법
 
제

4
조

제
1
항

에
 
따

라
 
가

축
사

육
시

설
을

 
경

영
하

는
 

자
(사

실
상

 
관

리
하

는
 

자
를

 
포

함
하

며
, 

이
하

 “
농

장
경

영
자

”라
 한

다
)는

 이
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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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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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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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을
 신

청
하

여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1
항

의
 

신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해

당
 

가
축

사
육

시

설
을

 
식

별
할

 
수

 
있

는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하
고

 이
를

 농
장

경
영

자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에
 

따
라

 
신

청
한

 
자

는
 

신
청

한
 

내

용
이

 변
경

된
 경

우
에

는
 그

 변
경

사
항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신
청

의
 방

법
, 

절
차

 및
 기

한
, 

부
여

 방
법

, 
부

여
대

상
 

범
위

, 
변

경
신

고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대
상

가
축

의
 
사

육
을

 
시

작
하

기
 
5
일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전
까

지
 
소

, 
돼

지
는

 
별

지
 
제

1
호

서
식

, 
닭

, 
오

리
는

 
별

지
 
제

1
호

의
2

서
식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서

에
 축

산
업

 

허
가

신
청

서
 
사

본
(축

산
업

 
허

가
를

 
받

은
 
경

우

는
 

제
외

한
다

) 
또

는
 

축
산

업
 

등
록

신
청

서
 

사

본
(축

산
업

 
등

록
을

 
한

 
경

우
는

 
제

외
한

다
)을

 

첨
부

하
여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장

(이
하

 
“품

질

평
가

원
장

”이
라

 
한

다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소

의
 
경

우
에

는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이

하
 

“영
”이

라
 

한
다

) 
제

1
2
조

제
5
항

에
 

따
라

 
업

무
를

 
위

탁
받

은
 

기
관

(이
하

 
“위

탁
기

관
”이

라
 

한
다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1
. 

2
1
.,
 2

0
1
9
. 

1
2
. 

3
1
.,
 2

0
2
2
. 

1
. 

2
5
.>

  
1
. 

삭
제

 <
2
0
2
2
. 

1
. 

2
5
.>

  
2
. 

삭
제

 <
2
0
2
2
. 

1
. 

2
5
.>

  
②

 
제

1
항

에
 
따

른
 
신

청
을

 
받

은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전

자
정

부
법

」 
제

3
6
조

제
1
항

에
 

따
른

 

행
정

정
보

의
 

공
동

이
용

을
 

통
하

여
 

축
산

업
 

허

가
증

(축
산

업
 

허
가

를
 

받
은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또
는

 
축

산
업

 
등

록
증

(축
산

업
 
등

록
을

 
한

 

경
우

만
 

해
당

한
다

)을
 

확
인

해
야

 
하

며
, 

신
청

인
이

 
확

인
에

 
동

의
하

지
 

않
는

 
경

우
에

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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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5
조

(출
생

 
등

의
 

신
고

) 
①

 
농

장
경

영
자

[닭
, 

오

리
의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로

부
터

 
출

생
 

등

의
 
신

고
에

 
관

하
여

 
위

임
을

 
받

은
 
「축

산
계

열

서
류

를
 

첨
부

하
도

록
 

해
야

 
한

다
. 

<신
설

 

2
0
1
8
. 

1
1
. 

2
1
.,
 2

0
2
2
. 

1
. 

2
5
.>

  
③

 
제

1
항

에
 
따

른
 
신

청
을

 
받

은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신

청
 
내

용
의

 
사

실
 
여

부
를

 
확

인
한

 
후

 

지
체

 
없

이
 

신
청

인
에

게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하

고
, 

법
 
제

2
7
조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이

하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이
라

 
한

다
)을

 

통
하

여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이

하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이
라

 

한
다

)에
 

기
록

ㆍ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1
. 

2
1
.>

  
④

 
제

1
항

에
 

따
라

 
신

청
한

 
내

용
이

 
변

경
된

 

경
우

에
는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변
경

신
고

서
에

 

변
경

사
항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1
. 

2
1
.>

  
⑤

 제
1
항

부
터

 제
4항

까
지

에
 따

른
 신

청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및
 

통
보

 
방

법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2
와

 같
다

. 
<개

정
 2

0
18

. 
1
1.

 2
1
.>

제
6
조

(출
생

 
등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등
) 

①
 
농

장
경

영
자

[닭
, 

오
리

의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로
부

터
 

출
생

 
등

의
 

신
고

에
 

관
하

여
 

위
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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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화
사

업
에

 
관

한
 

법
률

」 
제

2
조

제
5
호

에
 

따
른

 

계
열

화
사

업
을

 
하

는
 

자
(이

하
 

“계
열

화
사

업

자
”라

 
한

다
)를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씨

알
을

 
수

입
ㆍ

수
출

하
는

 

자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축
산

법
」 

제
3
4
조

에
 
따

른
 

가
축

시
장

을
 

개
설

ㆍ
관

리
하

는
 

자
를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
 
가

축
거

래
상

인
(「

축
산

법
」 

제

3
4
조

의
2
에

 
따

른
 

등
록

된
 

가
축

거
래

상
인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때

에
는

 그
 사

실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2

0
2
0
. 

5
. 

2
6
.>

  
1
. 

소
, 

종
돈

이
 
출

생
(종

돈
의

 
경

우
에

는
 
등

록

을
 말

한
다

)하
는

 경
우

  
2
. 

소
, 

종
돈

이
 폐

사
한

 경
우

  
3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씨

알
을

 
양

도
(도

축

을
 
위

한
 
출

하
를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ㆍ

양
수

하
거

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시

킨
 경

우

  
4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씨

알
을

 
수

입
하

는
 

경
우

  
5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씨

알
을

 
수

출
하

는
 

경
우

  
6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을
 
가

축
시

장
에

서
 
거

래

받
은

 「
축

산
계

열
화

사
업

에
 관

한
 법

률
」 

제
2
조

제
5
호

에
 

따
른

 
계

열
화

사
업

을
 

하
는

 
자

(이
하

 

“계
열

화
사

업
자

”라
 
한

다
)를

 
포

함
한

다
],
 
가

축

거
래

상
인

(「
축

산
법

」 
제

3
4
조

의
2
에

 따
른

 등
록

된
 

가
축

거
래

상
인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은

 

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5
호

까
지

 및
 제

7
호

에
 

따
라

 
출

생
(종

돈
의

 
경

우
에

는
 

등
록

을
 

말
한

다
.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ㆍ
폐

사
, 

양
도

ㆍ
양

수
ㆍ

이
동

 
또

는
 
수

입
ㆍ

수
출

한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씨

알
이

 
있

는
 

경
우

에
는

 
소

는
 

위
탁

기
관

의
 
장

에
게

, 
종

돈
은

 
영

 
제

1
2
조

제
6

항
에

 
따

라
 
업

무
를

 
위

탁
받

은
 
기

관
(이

하
 
“종

돈
등

록
기

관
”이

라
 한

다
)의

 장
에

게
, 

닭
, 

오
리

 

및
 씨

알
(「

축
산

법
」 

제
2
9
조

에
 따

라
 수

출
입

의
 

신
고

를
 

해
야

 
하

는
 

경
우

로
 

한
정

한
다

)은
 

영
 

제
1
2
조

제
7
항

에
 

따
라

 
업

무
를

 
위

탁
받

은
 

기

관
(이

하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이

라
 
한

다
)

의
 
장

에
게

,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한

다
),
 
닭

, 
오

리
, 

씨
알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에
 신

고
하

는
 

종
축

 
등

은
 
제

외
한

다
)은

 
품

질
평

가
원

장
의

 
장

에
게

 각
각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신
고

서
를

 
제

출
해

야
 

한
다

. 
<개

정
 

2
0
1
9
. 

1
2
. 

3
1
.>

  
1
. 

소
의

 경
우

: 
별

지
 제

3
호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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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하
는

 경
우

  
7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을
 

가
축

거
래

상
인

에
게

 

거
래

하
는

 경
우

  
②

 
제

1
항

에
 

따
라

 
신

고
를

 
한

 
자

는
 

신
고

한
 

내
용

이
 변

경
된

 경
우

에
는

 그
 변

경
사

항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ㆍ
절

차
ㆍ

기
한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2
. 

종
돈

의
 경

우
: 

별
지

 제
4
호

서
식

  
3
.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한

다
)의

 경
우

: 
별

지
 제

5
호

서
식

  
4
. 

닭
, 

오
리

, 
씨

알
의

 경
우

  
  

가
. 

수
입

, 
수

출
의

 
경

우
: 

별
지

 
제

5
호

의
2

서
식

  
  

나
. 

양
도

, 
양

수
, 

이
동

 
및

 
입

란
의

 
경

우
: 

별
지

 제
5
호

의
3
서

식

  
②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는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기
한

까
지

 하
여

야
 한

다
.

  
1
. 

출
생

ㆍ
폐

사
 
신

고
: 

출
생

ㆍ
폐

사
한

 
날

부
터

 

5
일

 
이

내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다
만

, 
종

돈
의

 
폐

사
는

 
1
4
일

 
이

내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2
. 

양
도

ㆍ
양

수
ㆍ

이
동

 신
고

: 
양

도
ㆍ

양
수

ㆍ
이

동
한

 
날

부
터

 
5
일

 
이

내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3
. 

수
입

ㆍ
수

출
 신

고
: 

통
관

절
차

가
 완

료
된

 날

  
③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축

산
법

」 
제

3
4
조

에
 

따

른
 
가

축
시

장
을

 
개

설
ㆍ

관
리

하
는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는

 법
 제

5
조

제
1

항
제

6
호

에
 따

라
 가

축
의

 양
도

자
와

 양
수

자
의

 

정
보

를
 확

인
하

고
 거

래
내

역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거
래

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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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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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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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료
된

 
다

음
날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까
지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인

하
여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접
속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거

래
가

 
완

료
된

 
날

부
터

 
3
일

 

이
내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에
 

품
질

평
가

원
장

이
 정

하
는

 서
면

 등
으

로
 신

고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9
. 

1
2
. 

3
1
.>

  
④

 
제

1
항

 
및

 
제

3
항

 
단

서
에

 
따

른
 

신
고

를
 

받
은

 
품

질
평

가
원

장
, 

위
탁

기
관

의
 

장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및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은

 

신
고

 
내

용
의

 
사

실
 
여

부
를

 
확

인
한

 
후

 
지

체
 

없
이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기

록
하

고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9
. 

1
2
. 

3
1
.>

  
⑤

 
법

 
제

5
조

제
2
항

에
 

따
라

 
변

경
신

고
를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변

경
신

고
서

에
 

변
경

사
항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품
질

평
가

원
장

, 
위

탁
기

관
의

 
장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및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9
. 

1
2
. 

3
1
.>

  
⑥

 
제

1
항

부
터

 
제

4
항

까
지

에
 

따
른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3
과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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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6
조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4
호

에
 따

른
 
신

고
를

 
받

은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개

체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하
여

 
신

청
인

에
게

 
통

보
하

고
, 

같
은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신

고

를
 

받
은

 
경

우
에

는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그

 
내

용
을

 
기

록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
항

에
 따

른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방
법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7
조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방
법

 
등

)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방
법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별
표

 4
와

 같
다

.

제
8
조

(귀
표

등
의

 
부

착
기

한
 

등
) 

①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라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통
보

받
은

 
자

는
 

법
 
제

7
조

제
1
항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기

한
까

지
 
소

 
또

는
 
종

돈
에

 
귀

표
등

을
 부

착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제
1
호

 또
는

 제

2
호

의
 
경

우
로

서
 
그

 
기

한
 
전

에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이
동

 
전

에
 

귀
표

등
을

 부
착

하
여

야
 한

다
.

  
1
. 

출
생

 
신

고
된

 
소

의
 
경

우
: 

출
생

 
신

고
 
후

 

3
0
일

(육
우

의
 
경

우
는

 
7
일

) 
이

내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2
. 

등
록

된
 종

돈
의

 경
우

: 
종

돈
 등

록
 후

 7
일

 

이
내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3
. 

수
입

 
신

고
된

 
소

 
또

는
 
종

돈
의

 
경

우
: 

통

관
절

차
가

 완
료

된
 날

  
②

 
출

생
 

신
고

된
 

소
의

 
농

장
경

영
자

가
 

고
령

(高
齡

) 
등

으
로

 
귀

표
를

 
부

착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위
탁

기
관

에
 

귀
표

등
의

 
부

착
을

 
요

청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위

탁
기

관
은

 
그

 
요

청

을
 
받

은
 
날

부
터

 
3
0
일

(육
우

의
 
경

우
는

 
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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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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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7
조

(귀
표

등
의

 
부

착
 
등

) 
①

 
제

6
조

에
 
따

라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통
보

받
은

 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기

한
 

내
에

 
해

당
되

는
 

소
 

또
는

 
종

돈
에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한

 
귀

표

등
을

 붙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2
0
. 

2
. 

1
1
.>

  
②

 농
장

경
영

자
, 

소
 또

는
 종

돈
을

 수
입

하
는

 자
 

등
은

 
소

, 
종

돈
의

 
귀

표
등

이
 
없

어
지

거
나

 
훼

손

되
어

 식
별

이
 곤

란
하

게
 된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같
은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한

 
귀

표
등

을
 

새
로

 붙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20

. 
2
. 

11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귀

표
등

의
 
규

격

과
 부

착
 방

법
 및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8
조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등

) 
①

 
돼

지
를

 
기

다
음

 
각

 
호

의
 
사

육
지

역
에

서
는

 
9
0
일

) 
이

내

에
 귀

표
등

을
 부

착
하

여
야

 한
다

.

  
1
. 

도
서

지
역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본
도

를
 

제
외

한
다

)

  
2
. 

소
를

 방
목

하
여

 사
육

하
는

 소
 방

목
 사

육
지

  
③

 
법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귀

표

등
의

 
규

격
ㆍ

부
착

 
방

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4

와
 같

다
.

제
9
조

(돼
지

에
 대

한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및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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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르
는

 
농

장
경

영
자

는
 
제

4
조

제
2
항

에
 
따

라
 
부

여
받

은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되

는
 
돼

지
에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에
는

 표

시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1
. 

도
축

을
 위

하
여

 출
하

하
는

 돼
지

  
2
.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는
 돼

지

  
②

 농
장

경
영

자
는

 매
월

 돼
지

의
 사

육
현

황
 등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과
 
제

2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내

용
, 

기
한

 
및

 
방

법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등
) 

①
 법

 제
8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서
 

“천
재

지
변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1
. 

천
재

지
변

 
등

으
로

 
긴

급
 

이
동

할
 

필
요

가
 

있
다

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경
우

  
2
. 

출
생

 후
 3

개
월

 이
내

의
 돼

지
인

 경
우

. 
다

만
, 

페
인

트
를

 
이

용
하

는
 

등
 

임
시

적
인

 
방

법
으

로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3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②

 
법

 
제

8
조

제
3
항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별

표
 

5
와

 같
다

.

제
1
0
조

(돼
지

의
 사

육
현

황
 신

고
) 

①
 돼

지
를

 사
육

하
는

 
농

장
경

영
자

는
 
법

 
제

8
조

제
2
항

에
 
따

라
 

별
지

 제
5
호

서
식

의
 돼

지
의

 사
육

현
황

 신
고

서

를
 해

당
 월

의
 마

지
막

일
을

 기
준

으
로

 작
성

하

여
 다

음
 달

 5
일

까
지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종

돈
을

 
사

육
하

는
 

농
장

경
영

자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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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8
조

의
2
(가

금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등
) 

①
 닭

, 

오
리

를
 

기
르

는
 

농
장

경
영

자
는

 
제

4
조

제
2
항

에
 따

라
 부

여
받

은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되

는
 닭

, 
오

리
의

 가

금
(家

禽
: 

집
에

서
 

기
르

는
 

날
짐

승
) 

이
동

신
고

서
, 

거
래

명
세

서
 

등
(이

하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이

라
 

한
다

)에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에

는
 표

시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2
0
. 

5
. 

1
9
.>

  
1
. 

도
축

을
 위

하
여

 출
하

하
는

 닭
, 

오
리

  
2.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는
 닭

, 
오

리
, 

씨
알

  
3
. 

가
축

거
래

상
인

에
게

 판
매

하
는

 닭
, 

오
리

  
②

 
농

장
경

영
자

는
 

매
월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등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과
 
제

2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내

용
, 

기
한

 
및

 
방

법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②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방

법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6

과
 같

다
.

제
1
0
조

의
2
(가

금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등

) 
①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서

 
“천

재
지

변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는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개
정

 2
0
2
2
. 

1
. 

2
5
.>

  
1
. 

천
재

지
변

 
등

으
로

 
긴

급
 

이
동

할
 

필
요

가
 

있
다

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경
우

  
2
. 

닭
, 

오
리

의
 

가
금

(家
禽

: 
집

에
서

 
기

르
는

 

날
짐

승
) 

이
동

신
고

서
, 

거
래

명
세

서
 
등

(이
하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이
라

 
한

다
)이

 
천

재
지

변
이

나
 

교
통

사
고

 
등

으
로

 
훼

손
되

어
 

농
장

식
별

번
호

를
 알

 수
 없

는
 경

우

  
3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부
득

이

한
 사

유
가

 있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②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따
른

 
가

금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별
표

 6
의

2
와

 같
다

.

  
③

 
법

 
제

8
조

의
2
제

2
항

에
 

따
라

 
닭

, 
오

리
를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3

73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
1
8
. 

1
2
. 

3
1
.]

제
9
조

(귀
표

등
이

 
없

는
 
가

축
의

 
이

동
 
등

 
금

지
) 

①
 

누
구

든
지

 
제

7
조

 
및

 
제

8
조

에
 

따
라

 
소

, 
종

돈
에

 붙
여

진
 귀

표
등

 또
는

 돼
지

의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를

 
위

조
ㆍ

변
조

하
거

나
 
떼

어
내

거
나

 

고
의

로
 훼

손
하

여
 식

별
을

 곤
란

하
게

 하
는

 행

위
를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개
정

 
2
0
2
0
. 

2
. 

1
1
.>

  
②

 누
구

든
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을
 

양
도

ㆍ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하
거

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이

동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등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개
정

 2
0
2
0
. 

2
. 

1
1
.>

  
1
.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한
 

귀
표

등
이

 
붙

어
 

있
지

 
아

니
하

거
나

 
훼

손
되

어
 

개
체

식
별

이
 

제
2
조

(귀
표

등
이

 
없

는
 

가
축

의
 

이
동

 
등

 
금

지
의

 

예
외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이

하
 

"법
"이

라
 

한
다

) 
제

9
조

제
2
항

 
단

서
에

서
 
"천

재
지

변
 
등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1
. 

천
재

지
변

이
나

 
교

통
사

고
의

 
발

생
으

로
 

인

한
 경

우

  
2
. 

농
촌

관
광

이
나

 
학

술
연

구
의

 
목

적
으

로
 

사

육
된

 경
우

기
르

는
 

농
장

경
영

자
는

 
별

지
 

제
5
호

의
3
서

식

의
 

사
육

현
황

 
신

고
서

를
 

해
당

 
달

의
 

마
지

막
 

날
을

 
기

준
으

로
 
작

성
하

여
 
다

음
 
달

 
5
일

까
지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④

 제
3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내
용

 및
 방

법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6

의
3
과

 같
다

.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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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곤
란

한
 소

나
 종

돈

  
2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되
어

 
있

지
 

아
니

한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한

다
)

제
9
조

의
2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없

는
 
가

축
의

 
이

동
 
금

지
 

등
) 

①
 
누

구
든

지
 
제

8
조

의
2
에

 
따

라
 
닭

, 
오

리
, 

씨
알

에
 
대

한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의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를

 
위

조
ㆍ

변
조

하
거

나
 
표

시
를

 

하
지

 
않

아
 

식
별

을
 

곤
란

하
게

 
하

는
 

행
위

를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②

 누
구

든
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닭
, 

오
리

, 
씨

알
을

 
양

도
ㆍ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하

거
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이
동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이

나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대

상
이

 
아

닌
 

소
규

모
농

가
에

 

대
한

 경
우

 등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1.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이
 없

는
 닭

, 
오

리
, 

씨
알

  
2
.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되

어
 있

지
 아

니
한

 닭
, 

오
리

, 
씨

알

  
[본

조
신

설
 2

0
1
8
. 

1
2
. 

3
1
.]

제
2
조

의
2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없

는
 

가
축

의
 

이
동

 
금

지
 
등

의
 
예

외
) 

법
 제

9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서
 
"천

재
지

변
이

나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대
상

이
 아

닌
 소

규
모

농
가

에
 대

한
 

경
우

 
등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1
. 

천
재

지
변

이
나

 
교

통
사

고
의

 
발

생
으

로
 

인

한
 경

우

  
2
. 

농
촌

관
광

이
나

 
학

술
연

구
의

 
목

적
으

로
 

사

육
된

 경
우

  
3
. 

「축
산

법
 
시

행
령

」 
제

1
4
조

의
3
제

1
호

에
 
따

라
 등

록
대

상
에

서
 제

외
되

는
 닭

 또
는

 오
리

 

사
육

업
인

 경
우

  
4
. 

「전
통

시
장

 및
 상

점
가

 육
성

을
 위

한
 특

별

법
」 

제
2
조

제
1
호

에
 

따
른

 
전

통
시

장
에

서
 

거
래

하
는

 
경

우
(닭

을
 
도

축
하

는
 
시

설
을

 
설

치
한

 
자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자

와
 거

래
하

는
 경

우
는

 제
외

한
다

)

  
5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7
조

제
1
항

제
2
호

제
1
0
조

의
3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없

는
 
가

축
의

 
이

동
금

지
 

등
) 

영
 제

2
조

의
2
제

4
호

에
서

 “
닭

을
 도

축
하

는
 

시
설

을
 

설
치

한
 

자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란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별

표
 

1
0
 

제
1
호

나
목

(2
)(
가

)1
2
)에

 
따

라
 
닭

을
 
도

축
하

는
 
시

설
을

 
설

치
한

 
자

를
 
말

한
다

.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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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2
절

 도
축

단
계

의
 이

력
관

리
 

제
1
0
조

(귀
표

등
이

 
없

는
 

가
축

의
 

도
축

금
지

) 
①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2
조

에
 
따

른
 
도

축

업
의

 
영

업
허

가
를

 
받

은
 
자

(이
하

 
“도

축
업

자
”

라
 한

다
)는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을

 
도

축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

만
, 

천
재

지
변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득
이

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2

0
2
0
. 

2
. 

1
1
.>

  
1
. 

귀
표

등
이

 
붙

어
 
있

지
 
아

니
한

 
소

 
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되
어

 있
지

 아
니

한
 돼

지

  
2
. 

귀
표

등
 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가

 훼
손

되
어

 
개

체
식

별
 

또
는

 
농

장
식

별
이

 
곤

란
한

 

소
, 

돼
지

  
3
.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아

니
한

 소
, 

종
돈

 또
는

 

에
 

따
라

 
닭

 
또

는
 

오
리

를
 

자
가

소
비

하
기

 

위
하

여
 양

도
·양

수
 또

는
 이

동
하

는
 경

우

  
6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에
 
따

라
 
닭

 
또

는
 
오

리
를

 
소

비
자

에
게

 
직

접
 조

리
하

여
 판

매
하

는
 경

우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1
7
.]

 

 

제
1
1
조

(귀
표

등
이

 
없

는
 

가
축

의
 

처
리

 
등

) 
①

 
법

 

제
1
0
조

제
1
항

 
각

 
호

 
외

의
 

부
분

 
단

서
에

서
 

“천
재

지
변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부
득

이
한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개

정
 

2
0
1
7
. 

6
. 

2
8
.>

  
1
. 

천
재

지
변

이
나

 
교

통
사

고
 

등
으

로
 

귀
표

등

이
 

떨
어

지
거

나
 

훼
손

되
어

 
개

체
식

별
번

호
 

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를
 알

 수
 없

는
 경

우

  
2
. 

잉
크

 
번

짐
 
등

으
로

 
돼

지
에

 
표

시
한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의

 
확

인
이

 
곤

란
하

나
, 

제
6

조
에

 따
른

 신
고

서
를

 통
하

여
 해

당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확
인

할
 수

 있
는

 경
우

  
3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부
득

이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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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같
은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아

니
한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출
하

한
 돼

지
, 

닭
, 

오
리

  
②

 
도

축
업

자
는

 
제

1
항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이
 도

축
 의

뢰
된

 경
우

에
는

 

관
할

 
특

별
시

장
ㆍ

광
역

시
장

ㆍ
특

별
자

치
시

장
ㆍ

도
지

사
ㆍ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이

하
 
“시

ㆍ
도

지
사

”

라
 

한
다

) 
소

속
의

 
검

사
관

에
게

 
즉

시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신
고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1
1
조

(도
축

 
등

의
 

신
고

 
및

 
이

력
번

호
 

표
시

) 
①

 

도
축

업
자

가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을
 

도
축

하
거

나
 

경
매

에
 

부
치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돼

지
, 

닭
, 

오
리

를
 
도

축
하

려
는

 
경

우
에

는
 
미

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1
항

 후
단

에
 따

라
 

돼
지

, 
닭

, 
오

리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이
력

번
호

를
 

정
하

여
 

신
청

인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②

 
법

 
제

1
0
조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신
고

는
 

구
술

, 
전

화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제
1
2
조

(도
축

처
리

 
결

과
 

등
의

 
신

고
) 

①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2
조

에
 

따
른

 
도

축
업

의
 

영

업
허

가
를

 받
은

 자
(이

하
 “

도
축

업
자

”라
 한

다
)

는
 
법

 
제

1
1
조

제
1
항

 
전

단
에

 
따

른
 
도

축
 
또

는
 

경
매

 
결

과
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도
축

 또
는

 경
매

가
 완

료
된

 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의
 

사
유

로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그
 사

유
가

 해
소

된
 날

의
 다

음
 날

까
지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②

 
도

축
업

자
는

 
법

 
제

1
1
조

제
6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정

확
한

 
관

리
를

 
위

하
여

 
「축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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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③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1
1
조

제
1
항

 
및

 

제
1
2
조

제
1
항

에
 

따
라

 
도

축
장

에
서

 
도

축
 

처

리
하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그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대
한

 
검

사
를

 
실

시
한

 
검

사
관

은
 

이
력

번
호

를
 기

재
한

 도
축

검
사

증
명

서
를

 검
사

신
청

인
에

게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④

 
「축

산
법

」 
제

4
0
조

에
 
따

라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대
한

 
등

급
판

정
을

 
한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사

는
 이

력
번

호
를

 기
재

한
 축

산
물

등
급

판
정

확
인

서
를

 
해

당
 

축
산

물
의

 
등

급
판

정
 

신
청

인

에
게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⑤

 
도

축
업

자
는

 
도

축
한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에

게
서

 얻
은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에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⑥

 
제

1
항

부
터

 
제

5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신
청

, 
신

고
방

법
 

및
 

기
한

 
등

과
 

이
력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제
8
조

에
 
따

라
 
도

축

검
사

신
청

서
를

 
작

성
할

 
때

 
귀

표
등

의
 

부
착

, 

개
체

식
별

번
호

 
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및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등

록
 

여
부

를
 

확

인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사

항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7
과

 같
다

.

제
1
3
조

(도
축

업
자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등

) 
①

 

도
축

업
자

는
 

법
 

제
1
1
조

제
1
항

 
후

단
에

 
따

라
 

돼
지

, 
닭

, 
오

리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려
는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서

면
 
또

는
 

전
화

 등
으

로
 이

력
번

호
의

 발
급

을
 신

청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9
. 

1
2
. 

3
1
.>

  
1
. 

돼
지

의
 경

우
: 

별
지

 제
6
호

서
식

  
2
. 

닭
, 

오
리

의
 경

우
: 

별
지

 제
6
호

의
2
서

식

  
②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및

 

법
 제

1
1
조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부

여
 방

법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8
과

 

같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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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1
1
조

의
2
(계

란
의

 
신

고
 
및

 
이

력
번

호
 
표

시
ㆍ

관
리

 

등
) 

①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계

란
에

는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1
. 

최
종

소
비

를
 

목
적

으
로

 
하

는
 

가
정

용
으

로
 

유
통

ㆍ
판

매
하

는
 계

란

  
2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계
란

  
②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이
하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라
 
한

다
)가

 

제
1
항

의
 계

란
을

 거
래

하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계

란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를
 위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2
2
. 

4
. 

2
6
.>

  
1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2
조

에
 

따
른

 

식
용

란
선

별
포

장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2
. 

「친
환

경
농

어
업

 
육

성
 
및

 
유

기
식

품
 
등

의
 

관
리

ㆍ
지

원
에

 관
한

 법
률

」 
제

2
0
조

에
 따

른
 

유
기

식
품

등
의

 
인

증
을

 
받

은
 
농

장
 
및

 
「동

제
2
조

의
3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세
부

종
류

의
 
영

업
”이

란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7
호

바
목

에
 

따
른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이

하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이
라

 

한
다

)을
 말

한
다

.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1
7
.]

제
1
4
조

(도
축

업
자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 

법
 

제
1
1
조

제
5
항

에
 

따
른

 
도

축
업

자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은
 

별
표

 
9

와
 같

다
.

제
1
4
조

의
2
(계

란
의

 
선

별
포

장
 

결
과

 
등

의
 

신
고

) 

①
 

법
 
제

1
1
조

의
2
제

1
항

에
 
따

른
 
계

란
을

 
거

래
하

려
는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이
하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라
 

한
다

)는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에
 

따
른

 
계

란
의

 
선

별
포

장
 

결
과

 
및

 
거

래
 

결
과

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계

란

의
 
선

별
포

장
 
및

 
거

래
가

 
완

료
된

 
날

까
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해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의
 
사

유
로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그

 사
유

가
 해

소
된

 날
의

 다
음

 날
까

지
 신

고
해

야
 한

다
.

  
②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방

법
 
등

은
 
별

표
 
9
의

2
와

 같
다

.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3
1
.]

제
1
4
조

의
3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등
) 

①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는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후

단
에

 
따

라
 
계

란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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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물
보

호
법

」 
제

5
9
조

에
 

따
른

 
동

물
복

지
축

산

농
장

으
로

 
인

증
을

 
받

은
 

농
장

으
로

서
 

직
접

 

판
매

를
 

하
기

 
위

하
여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에
 따

른
 
축

산
물

판
매

업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세
부

 종
류

의
 영

업
에

 한
정

한
다

. 
이

하
 

이
 

조
에

서
 

같
다

)의
 

신
고

를
 

한
 자

  
3.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자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2
항

에
 따

라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이
력

번
호

를
 

정
하

여
 

신
청

인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④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및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에
 

따
라

 
축

산
물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는
 
계

란
 
포

장
지

 
등

에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여
야

 
하

고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영

수
증

 또
는

 거
래

명
세

서
에

 이

력
번

호
를

 기
재

하
여

 발
급

하
여

야
 한

다
.

  
⑤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및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에
 

따
라

 
축

산
물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는

 이
력

번
호

 발
급

 및
 표

시
 등

을
 위

하
여

 계
란

을
 운

송
하

는
 경

우
 농

장
식

별

번
호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을

 
난

좌
(卵

座
: 

가
축

의
 

알
을

 
운

반
ㆍ

판
매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려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

6
호

의
3
서

식
의

 
계

란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서

면
 
또

는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이

력
번

호
의

 발
급

을
 신

청
할

 수
 있

다
.

  
②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는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발

급
신

청
 시

 이
력

번
호

의
 정

확
한

 

관
리

를
 
위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등
록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③

 제
1
항

에
 따

른
 신

청
 및

 법
 제

1
1
조

의
2
제

3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부
여

 
방

법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9
의

3
과

 같
다

.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3
1
.]

제
1
4
조

의
4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의
 

범
위

) 
법

1
1
조

의
2
제

2
항

제
3
호

에
서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란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7
호

바
목

에
 

따

른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라

 
한

다
)로

서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생
산

한
 

계
란

을
 

직
접

 
판

매
하

기
 

위
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계

란
의

 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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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등
의

 
목

적
으

로
 
담

아
두

거
나

 
포

장
하

는
 
용

기
) 

또
는

 
운

송
상

자
에

 
표

시
하

거
나

 
붙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2
0
. 

2
. 

1
1
.,
 2

0
2
0
. 

5
. 

1
9
.>

  
⑥

 
「축

산
법

」 
제

4
0
조

에
 

따
라

 
계

란
에

 
대

한
 

등
급

판
정

을
 한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사

는
 이

력
번

호
를

 기
재

한
 축

산
물

등
급

판
정

확
인

서
를

 해
당

 

계
란

의
 

등
급

판
정

 
신

청
인

에
게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⑦

 
제

1
항

부
터

 
제

6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신
청

, 
신

고
방

법
 

및
 

기
한

 
등

과
 

이
력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본

조
신

설
 2

0
1
8
. 

1
2
. 

3
1
.]

제
3
절

 수
입

단
계

의
 이

력
관

리
 

제
1
2
조

(이
력

번
호

의
 

신
청

) 
①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2
조

에
 

따
른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의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한

 
자

(사
육

하
는

 
닭

의
 

수

가
 

1
만

 
마

리
 

이
하

인
 

경
우

만
 

해
당

한
다

)를
 

말
한

다
.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3
1
.]

제
1
4
조

의
5
(계

란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 

①
 
법

 
제

1
1
조

의
2
제

4
항

에
 
따

른
 
계

란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은
 

별
표

 
9

의
4
와

 같
다

.

  
②

 
법

 
제

1
1
조

의
2
제

4
항

에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영

수
증

 또
는

 거
래

명
세

서
”

란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제

5
1
조

, 

별
표

 
1
2
 
및

 
별

표
 
1
3
에

 
따

라
 
해

당
 
영

업
자

가
 발

급
해

야
 하

는
 영

수
증

 또
는

 거
래

명
세

서

를
 말

한
다

.

  
③

 
법

 
제

1
1
조

의
2
제

5
항

에
서

 
“농

장
식

별
번

호
 

등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사

항
”이

란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말
한

다
.

  
[본

조
신

설
 2

0
1
9
. 

1
2
. 

3
1
.]

제
1
5
조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대
한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 
①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 

제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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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허
가

를
 

받
은

 
자

(이
하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라
 

한
다

) 
및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 

제
1
5
조

제
1
항

에
 
따

라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의
 
등

록
을

 
한

 
자

(이
하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라
 

한
다

)가
 

쇠
고

기
나

 
돼

지
고

기
를

 
수

입
하

려
는

 
경

우
에

는
 
제

1
4
조

에
 
따

른
 

수
입

신
고

 
이

전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②

 
제

1
항

에
 

따
른

 
신

청
의

 
방

법
, 

절
차

, 
기

한
,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1
3
조

(이
력

번
호

의
 부

여
 및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부

착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1
2
조

제
1
항

에
 

따
라

 이
력

번
호

가
 신

청
된

 수
입

 쇠
고

기
나

 수

입
 

돼
지

고
기

에
 

대
하

여
 

이
력

번
호

를
 

부
여

하

고
, 

이
를

 
신

청
인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②

 
제

1
항

에
 
따

라
 
이

력
번

호
를

 
통

보
받

은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및

 
식

육
포

장
처

리

조
제

1
항

에
 

따
라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의
 

등
록

을
 
한

 
자

(이
하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라
 
한

다
)가

 
법

 
제

1
2
조

제
1
항

에
 
따

라
 

수
입

 
쇠

고
기

 
또

는
 

돼
지

고
기

에
 

대
한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려
면

 
별

지
 
제

7
호

서
식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를
 수

입
신

고
 전

까
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이

하
 “

검
역

본
부

장
”이

라
 한

다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서

면
 

등
으

로
 이

력
번

호
의

 발
급

을
 신

청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7
. 

6
. 

2
8
.,
 2

0
1
8
. 

1
1
. 

2
1
.>

  
②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방

법
과

 
절

차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1

0
과

 같
다

.

제
1
6
조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대
한

 
이

력
번

호
 

부

여
방

법
 등

) 
법

 제
1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부
여

방
법

,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표

시
사

항
과

 규
격

, 
부

착
방

법
 및

 관
리

 등

은
 별

표
 1

1
과

 같
다

.



38
2 

_ 
쇠

고
기

이
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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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업
자

는
 

수
입

신
고

 
이

전
에

 
해

당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에

 
그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한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붙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2

0
2
0
. 

2
. 

1
1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부

여
방

법
,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표

시
사

항
과

 
규

격
, 

부
착

방
법

 및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1
4
조

(수
입

신
고

 
시

 
이

력
번

호
 
표

기
) 

①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및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는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 
제

2
0
조

제
1

항
에

 
따

라
 

쇠
고

기
나

 
돼

지
고

기
의

 
수

입
신

고

를
 

하
는

 
경

우
에

 
제

1
3
조

에
 

따
라

 
부

여
받

은
 

이
력

번
호

를
 

표
기

하
여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②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은

 제
1
항

에
 따

라
 쇠

고
기

나
 

돼
지

고
기

의
 

수
입

신
고

를
 

한
 

자
에

게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에
 
따

라
 
수

입
식

품
등

의
 

수
입

신
고

확
인

증
을

 
교

부
할

 
때

 
이

력

번
호

를
 

기
재

하
여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제
1
5
조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위

조
ㆍ

변
조

 
및

 
훼

손
 

제
3
조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부
착

 
등

의
 

예
외

)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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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등
 

금
지

) 
①

 
누

구
든

지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붙
여

진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위

조
ㆍ

변
조

하
거

나
 

떼
어

내
거

나
 

고
의

로
 

훼
손

하
여

 
이

력
번

호

의
 식

별
을

 곤
란

하
게

 하
는

 행
위

를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개

정
 2

0
2
0
. 

2
. 

1
1
.>

  
②

 
누

구
든

지
 

수
입

유
통

식
별

표
가

 
붙

어
 

있
지

 

아
니

하
거

나
 

훼
손

되
어

 
유

통
경

로
의

 
확

인
이

 

곤
란

하
거

나
 

제
2
0
조

에
 

따
른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아

니
한

 수
입

 쇠
고

기

나
 

수
입

 
돼

지
고

기
를

 
양

도
ㆍ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다
만

, 
학

술
연

구
의

 

목
적

 등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2
0
2
0
. 

2
. 

1
1
.>

  
③

 
판

매
 
또

는
 
영

업
 
등

의
 
목

적
으

로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소

유
ㆍ

관
리

하
는

 
자

(해
당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운
송

위
탁

을
 받

은
 운

송
업

자
는

 
제

외
한

다
)는

 
수

입
유

통
식

별
표

가
 

없
어

지
거

나
 훼

손
되

어
 식

별
이

 곤
란

하
게

 된
 경

우

에
는

 
지

체
 

없
이

 
같

은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한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붙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2
0
. 

2
. 

1
1
.>

제
1
6
조

(거
래

신
고

 
등

) 
①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1
5
조

제
2
항

 
단

서
에

서
 
"학

술
연

구
의

 
목

적
 
등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경

우
"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를
 말

한
다

.

  
1
. 

학
술

연
구

의
 목

적
으

로
 수

입
된

 경
우

  
2
. 

「대
외

무
역

법
 

시
행

령
」 

제
2
6
조

제
1
항

제
1

호
, 

제
2
호

 
또

는
 
제

4
호

에
 
따

른
 
방

법
으

로
 

외
화

를
 획

득
하

기
 위

하
여

 수
입

된
 경

우

  
3
. 

자
사

(自
社

)의
 
제

품
을

 
만

들
기

 
위

한
 
원

료

로
 
수

입
된

 
경

우
. 

다
만

, 
포

장
육

을
 
만

들
기

 

위
하

여
 수

입
된

 경
우

는
 제

외
한

다
.

  
4
. 

그
 밖

에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부

착
하

기
 곤

란
한

 
상

황
으

로
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경
우

제
1
7
조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의

 
거

래
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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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매
업

자
는

 수
입

한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양
도

 

또
는

 수
출

하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②

 
제

1
항

에
 

따
라

 
신

고
를

 
한

 
자

는
 

신
고

한
 

사
항

이
 변

경
된

 경
우

에
는

 그
 변

경
사

항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ㆍ

절
차

ㆍ
기

한
,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4
절

 유
통

ㆍ
판

매
단

계
의

 이
력

관
리

 

등
) 

①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가

 
법

 

제
1
6
조

제
1
항

에
 

따
라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양
도

ㆍ
수

출
의

 
거

래
 

신
고

를
 

하
려

면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별
지

 제
8
호

서
식

의
 신

고

서
를

 
검

역
본

부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서

면
 
등

으
로

 
신

고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7
. 

6
. 

2
8
.>

  
②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는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양

도
 
또

는
 
수

출
한

 
날

부
터

 
3
일

 
이

내
(공

휴
일

과
 토

요
일

은
 제

외
한

다
)에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1
항

에
 

따
라

 
거

래
 

신
고

한
 

사
항

을
 

변

경
하

려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
9
호

서
식

의
 변

경

신
고

서
에

 변
경

사
항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검

역
본

부
장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④

 
제

1
항

에
 

따
른

 
거

래
 

신
고

의
 

내
용

과
 

방

법
ㆍ

절
차

 등
에

 관
한

 세
부

적
인

 사
항

은
 별

표
 

1
2
와

 같
다

.

  
[제

목
개

정
 2

0
1
7
. 

6
. 

2
8
.]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3

85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1
7
조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등
의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등

) 
①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및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에
 

따
라

 
축

산
물

판
매

업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세
부

 
종

류
의

 
영

업
에

 
한

정
한

다
) 

또

는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업

자
”라

 
한

다
) 

중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가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거
래

(소
비

자
에

게
 

판
매

하
는

 
경

우
는

 
제

외
한

다
) 

또
는

 
포

장
처

리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사
실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2
0
1
8
. 

1
2
. 

3
1
.>

  
②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및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업

자
가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에

게
 

판
매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사

실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 
기

한
 
등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4
조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의

무
자

) 
①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세
부

 종
류

의
 영

업
"이

란
 다

음
 각

 호
의

 영
업

을
 

말
한

다
. 

<신
설

 
2
0
1
7
. 

6
. 

2
7
.,
 

2
0
1
9
. 

1
2
. 

1
7
.>

  
1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7
호

가
목

에
 따

른
 식

육
판

매
업

  
2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7
호

나
목

에
 따

른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3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7
호

마
목

에
 따

른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4
.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②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란
 
별

표
 
1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를
 

말
한

다
. 

<개
정

 2
0
1
9
. 

1
2
. 

1
7
.>

  
[시

행
일

:2
0
1
5
. 

6
. 

2
8
.]
 
제

4
조

제
1
호

(돼
지

고

기
를

 취
급

하
는

 자
에

 관
한

 사
항

과
 쇠

고
기

를
 

취
급

하
는

 자
의

 거
래

신
고

에
 관

한
 사

항
에

 한

정
한

다
),
 제

4
조

제
2
호

라
목

, 
제

4
조

제
2
호

마
목

제
5
조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판
매

 
신

고
 

대
상

자
) 

법
 

제
1
7
조

제
2
항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자
"란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부

산
물

은
 

제
외

한
다

)을
 취

급
하

는
 자

로
서

 다
음

 각
 호

의
 어

제
1
8
조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의

 방
법

ㆍ
절

차
 등

) 

①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2
조

에
 

따
라

 

식
육

포
장

처
리

업
 

허
가

를
 

받
은

 
자

(이
하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라

 
한

다
),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에
 

따
라

 
식

육
판

매
업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식

육

판
매

업
자

”라
 

한
다

)ㆍ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라

 
한

다
)ㆍ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라
 

한
다

)ㆍ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라
 

한

다
) 

또
는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는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라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거
래

 

신
고

를
 
하

려
면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신
고

서
를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7
. 

6
. 

2
8
.,
 

2
0
1
9
. 

1
2
. 

3
1
.>

  
1
.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경
우

: 
다

음
 

각
 

목

의
 

구
분

에
 

따
른

 
신

고
서

를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가
. 

쇠
고

기
, 

돼
지

고
기

, 
닭

고
기

, 
오

리
고

기
: 

별
지

 제
1
0
호

서
식

  
  

나
. 

계
란

: 
별

지
 제

1
0
호

의
2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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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느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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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시

행
규

칙
」 

제
3
0
조

에
 

따
른

 
수

입
식

품
등

의
 

수
입

신
고

확
인

증
 발

급
번

호

  
3
. 

검
사

장
소

 및
 입

고
일

  
4
. 

총
 
수

량
 
및

 
무

게
(부

위
별

 
수

량
 
및

 
무

게

를
 포

함
한

다
)

  
5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 
제

2
1
조

제
1

항
에

 따
른

 검
사

결
과

 및
 검

사
일

  
6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여

 정
하

는
 사

항

제
2
4
조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사
항

 
변

경
신

고
 

등
) 

①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및

 
법

 
제

2
0
조

에
 
따

른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이
하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이
라

 
한

다
)의

 
기

록
사

항
에

 
대

하
여

 
법

 

제
2
1
조

제
4
항

에
 

따
라

 
변

경
신

고
를

 
하

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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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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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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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는
 방

법
으

로
 필

요
한

 사
항

을
 확

실
하

게
 기

록

하
여

 둘
 수

 있
는

 방
식

을
 포

함
한

다
)으

로
 기

록
ㆍ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신
고

 
또

는
 

변
경

신
고

한
 

사
항

에
 

기
초

하
여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을
 수

정
하

거
나

 삭
제

하
는

 등
의

 조
치

를
 하

고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식
별

대
장

을
 

5
년

의
 범

위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기
간

 동

안
 보

존
하

여
야

 한
다

.

  
④

 
농

장
경

영
자

, 
도

축
업

자
 

등
 

관
계

자
는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사

항
이

 
변

경
된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방
법

에
 따

라
 그

 변

경
사

항
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자
는

 
별

지
 
제

1
2
호

서
식

의
 
변

경
신

고
서

에
 
변

경
사

항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9
. 

1
2
. 

3
1
.>

  
1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한
다

),
 
닭

, 
오

리
, 

씨
알

(제
3
호

와
 
중

복
되

는
 

사
항

은
 제

외
한

다
)의

 경
우

]:
 품

질
평

가
원

장

  
2
.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 
검

역
본

부
장

  
3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종
계

, 
종

오
리

 
및

 

그
 종

란
의

 수
입

신
고

의
 경

우
):
 종

축
등

의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의
 장

  
②

 
법

 
제

2
2
조

제
3
항

에
 

따
라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및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이

하
 
“식

별

대
장

”이
라

 
한

다
)의

 
수

정
을

 
요

구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

1
2
호

서
식

의
 
수

정
요

구
서

에
 
기

록

사
항

의
 
누

락
 
또

는
 
오

류
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하

여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른
 자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소
의

 경

우
 위

탁
기

관
을

 경
유

하
여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돼
지

(종
돈

 
제

외
)

의
 경

우
]:
 품

질
평

가
원

장

  
2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종
돈

의
 
경

우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3
.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 
검

역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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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2
2
조

(식
별

대
장

 
기

록
 
누

락
사

항
의

 
조

치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이

 

사
실

과
 다

르
거

나
 그

 밖
의

 사
유

로
 누

락
되

거

나
 
오

류
가

 
있

는
 
것

을
 
발

견
한

 
경

우
에

는
 
관

련
된

 
자

에
게

 
시

정
명

령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으
로

부
터

 시
정

 등
의

 요
구

를
 받

은
 자

는
 지

체
 없

이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장
경

영
자

, 
도

축
업

자
 

등
 

관
계

자
는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사

항
이

 
누

락
되

거
나

 
오

류
가

 

있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수

정
을

 요
구

할
 수

 있
다

.

  
④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2항

에
 따

른
 시

정

요
구

에
 
불

응
하

거
나

 
제

3항
에

 
따

라
 
기

록
에

 
대

한
 
수

정
요

구
를

 
받

은
 
경

우
에

는
 
이

를
 
현

장
 
확

인
 등

을
 통

하
여

 확
인

하
고

 수
정

할
 수

 있
다

.

제
4
장

 지
도

ㆍ
감

독
 

제
2
3
조

(시
정

명
령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자
치

구
의

 

구
청

장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은

 
가

축
의

 
소

유
자

, 
농

장
경

영
자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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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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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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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

가
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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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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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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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씨
알

을
 
수

입
하

거
나

 
수

출
하

는
 
자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 
도

축
업

자
,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업

자
,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및
 

통
신

판
매

업
자

가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이
 법

 또
는

 이
 법

에
 따

른
 명

령
을

 준
수

하
지

 

아
니

하
는

 
경

우
에

는
 

기
간

을
 

정
하

여
 

시
정

을
 

명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2
0
1
8
. 

1
2
. 

3
1
.,
 2

0
1
9
. 

8
. 

2
7
.>

제
2
4
조

(보
고

 및
 출

입
ㆍ

검
사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은

 이
 법

을
 시

행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가

축
의

 
소

유
자

, 
농

장
경

영
자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씨
알

을
 

수
입

하
거

나
 

수

출
하

는
 자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 

그
 

밖
의

 
관

계
인

에
게

 
필

요
한

 
보

고
를

 
하

게
 

하
거

나
 관

계
 공

무
원

(제
3
0
조

에
 따

라
 위

탁
받

은
 

업
무

에
 

종
사

하
는

 
공

공
기

관
등

의
 

임
직

원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으

로
 
하

여
금

 
해

당
 

가
축

사
육

시
설

, 
사

무
소

, 
사

업
장

, 
그

 밖
의

 장

소
에

 
출

입
하

여
 
관

련
 
서

류
와

 
해

당
 
사

업
 
또

는
 
영

업
과

 
관

련
된

 
물

건
을

 
검

사
하

게
 
할

 
수

 

제
2
5
조

(관
계

 
공

무
원

의
 

증
표

) 
법

 
제

2
4
조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에
 
따

라
 
출

입
ㆍ

검
사

 
또

는
 
수

거

를
 
하

는
 
관

계
 공

무
원

의
 
증

표
는

 
별

지
 제

1
3

호
서

식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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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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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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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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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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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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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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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있
으

며
, 

검
사

에
 

필
요

한
 

최
소

량
의

 
시

료
를

 

무
상

으
로

 
수

거
하

게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2

0
1
9
. 

8
. 

2
7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은

 
이

 
법

을
 

시
행

하
기

 

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도

축
업

자
,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업
자

,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및

 
통

신
판

매
업

자
에

게
 

필
요

한
 

보
고

를
 

하
게

 
하

거
나

 
관

계
 

공
무

원
에

게
 

해
당

 
사

무

소
, 

사
업

장
, 

그
 

밖
의

 
장

소
에

 
출

입
하

여
 

관

련
 
서

류
와

 
해

당
 
사

업
 
또

는
 
영

업
과

 
관

련
된

 

물
건

을
 검

사
하

게
 할

 수
 있

으
며

, 
검

사
에

 필

요
한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시

료
를

 무
상

으
로

 

수
거

하
게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2

0
1
8
. 

1
2
. 

3
1
.,
 2

0
1
9
. 

8
. 

2
7
.>

  
③

 
농

장
경

영
자

, 
가

축
의

 
소

유
자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씨

알
을

 
수

입
하

거
나

 
수

출
하

는
 

자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 
도

축
업

자
,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업
자

,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및

 
통

신
판

매
업

자
, 

그
 

밖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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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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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관
계

인
은

 정
당

한
 
사

유
 
없

이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보

고
, 

출
입

, 
검

사
를

 
거

부
ㆍ

방
해

 

또
는

 
기

피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2

0
1
8
. 

1
2
. 

3
1
.>

  
④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에
 

따
라

 
출

입
ㆍ

검
사

 

또
는

 
수

거
를

 
하

는
 
관

계
 
공

무
원

은
 
그

 
권

한

을
 표

시
하

는
 증

표
를

 지
니

고
 이

를
 관

계
인

에

게
 내

보
여

야
 한

다
.

  
⑤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검

사
의

 
방

법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을
 정

하
여

 고
시

할
 수

 있
다

.

제
5
장

 보
칙

 

제
2
5
조

(이
력

정
보

의
 

공
개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과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이

력
정

보
를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1
항

에
 따

라
 이

력
정

보
를

 
공

개
하

는
 

경
우

 
휴

대
전

화
기

를
 

이

용
하

는
 등

 소
비

자
가

 이
력

정
보

에
 쉽

게
 접

근

할
 수

 있
도

록
 하

여
야

 한
다

.

  
③

 이
 법

에
 따

라
 수

집
된

 정
보

로
서

 개
인

 또

는
 

법
인

ㆍ
단

체
의

 
경

영
상

ㆍ
영

업
상

 
비

밀
에

 

속
하

는
 

사
항

은
 

보
호

되
어

야
 

하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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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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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이

력

정
보

의
 

공
개

) 
①

 
법

 
제

2
5
조

제
1
항

에
 

따
라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과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대
하

여
 

공
개

하
는

 
정

보
의

 
항

목
은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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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1
7
. 

6
. 

2
7
.,
 

2
0
1
9
. 

7
. 

2
.,
 2

0
1
9
. 

1
2
. 

1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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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장

식
별

번
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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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종

돈
의

 개
체

식
별

번
호

  
3
. 

이
력

번
호

  
4
. 

소
의

 출
생

연
월

일
 및

 종
돈

의
 등

록
연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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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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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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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규

칙
 )

효
율

성
이

나
 축

산
산

업
 발

전
 등

의
 목

적
 외

의
 

용
도

에
 사

용
되

어
서

는
 아

니
 된

다
.

  
④

 
이

력
정

보
의

 
처

리
를

 
행

하
는

 
공

무
원

이
나

 

공
무

원
이

었
던

 
자

, 
「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에
 

따
른

 
공

공
기

관
(이

하
 

“공
공

기

관
”이

라
 

한
다

)의
 

직
원

이
나

 
직

원
이

었
던

 
자

 

또
는

 
제

3
0
조

에
 
따

라
 
이

력
정

보
의

 
처

리
업

무

를
 위

탁
받

아
 그

 업
무

에
 종

사
하

거
나

 종
사

하

였
던

 자
는

 직
무

상
 알

게
 된

 개
인

 또
는

 법
인

ㆍ
단

체
의

 
경

영
상

ㆍ
영

업
상

 
비

밀
에

 
속

하
는

 

사
항

을
 

누
설

하
거

나
 

권
한

 
없

이
 

처
리

하
거

나
 

타
인

에
게

 제
공

하
는

 등
 부

당
한

 목
적

으
로

 사

용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⑤

 
제

1
항

에
 

따
라

 
공

개
하

는
 

정
보

의
 

항
목

, 

공
개

기
간

, 
공

개
방

법
, 

그
 
밖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또
는

 소
·종

돈
의

 수
입

연
월

일

  
5
. 

가
축

의
 종

류

  
6
. 

소
·종

돈
의

 암
수

 구
분

  
7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을
 

기
르

는
 

사
육

시
설

(이
하

 "
가

축
사

육
시

설
"이

라
 한

다
)의

 소
재

지

  
8
. 

가
축

사
육

시
설

을
 
경

영
하

는
 
자

(사
실

상
 
관

리
하

는
 자

를
 포

함
하

며
, 

이
하

 "
농

장
경

영
자

"라
 한

다
)의

 이
름

 또
는

 명
칭

  
9
. 

도
축

장
의

 명
칭

 및
 소

재
지

  
1
0
. 

도
축

연
월

일
 

및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1
1
조

제
1
항

에
 

따
른

 
검

사
관

의
 

도
축

 
검

사
 결

과

  
1
0
의

2
. 

계
란

의
 산

란
일

자

  
1
1
. 

「축
산

법
」 

제
3
5
조

제
1
항

에
 
따

른
 
등

급
판

정
 결

과
(돼

지
고

기
는

 개
체

별
 및

 등
급

별
로

, 

닭
고

기
, 

오
리

고
기

, 
계

란
은

 등
급

별
로

 구
분

하
여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포

장
처

리
 

신
고

를
 한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1
2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2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이
하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라

 
한

다
)의

 
명

칭
 및

 소
재

지

  
1
2
의

2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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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의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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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1
2
의

3
.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의
 명

칭
 및

 소
재

지

  
1
3
. 

소
의

 
도

체
(屠

體
: 

도
축

하
여

 
머

리
 
및

 
장

기
 등

을
 제

거
한

 몸
체

) 
중

량

  
1
4
. 

소
·종

돈
의

 구
제

역
 백

신
 접

종
 여

부

  
1
5
. 

소
의

 브
루

셀
라

병
·결

핵
병

 검
사

 결
과

  
1
6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해

당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이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등

재
된

 날
부

터
 도

축
·폐

사
 또

는
 

수
출

된
 

후
 

3
년

까
지

 
인

터
넷

 
등

을
 

통
하

여
 

제
1
항

에
 따

른
 정

보
를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제
9
조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이

력
정

보
의

 
공

개
) 

①
 

법
 
제

2
5
조

제
1
항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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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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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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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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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여
 

공
개

하
는

 
정

보
의

 
항

목
은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개
정

 2
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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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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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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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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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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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

축
업

자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및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도

축
처

리
 
및

 
경

매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포

장
처

리
 

또
는

 
거

래
ㆍ

판
매

 
등

에
 

관
한

 
사

항
을

 
장

부
에

 
기

록
(전

자
적

 
처

리
방

식

을
 

포
함

한
다

)하
고

, 
그

 
기

록
사

항
을

 
보

관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②

 
수

입
식

품
등

 
수

입
ㆍ

판
매

업
자

는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 

제
1
8
조

에
 

따
라

 
작

성

하
여

야
 

하
는

 
거

래
내

역
서

(전
자

적
 

처
리

방
식

으
로

 
작

성
된

 
것

을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를
 

기
록

하
고

 

  
6
. 

수
입

업
체

명
 및

 수
입

연
월

일

  
7
. 

수
출

국
 도

축
장

명
(가

공
장

명
) 

및
 수

출
국

에

서
의

 도
축

연
월

일
(가

공
연

월
일

)

  
8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해

당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이

 
법

 
제

2
0
조

에
 
따

른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이
하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이

라
 

한
다

)에
 

등
재

된
 
날

부
터

 
3
년

까
지

 
인

터
넷

 
등

을
 
통

하

여
 제

1
항

에
 따

른
 정

보
를

 공
개

하
여

야
 한

다
.

제
2
6
조

(장
부

 
및

 
거

래
내

역
서

의
 
기

록
방

법
 
등

) 
법

 

제
2
6
조

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장
부

 
및

 
거

래
내

역
서

의
 

종
류

, 
기

록
방

법
 

및
 
보

관
기

간
 
등

은
 
별

표
 
1
6
과

 
같

다
. 

<개
정

 

2
0
1
9
. 

1
2
. 

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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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그
 기

록
사

항
을

 수
입

일
부

터
 2

년
간

 보
관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③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업
자

는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3
1
조

에
 

따
라

 
작

성
하

여
야

 

하
는

 거
래

내
역

서
 등

에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를
 

기
록

하
고

, 
매

입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입
한

 
날

부
터

 
1
년

간
, 

매
출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출

한
 

날
부

터
 

2
년

간
 

보
관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④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및

 
통

신
판

매
업

자
는

 
제

1
8
조

제
3
항

에
 
따

라
 
발

급
받

은
 

영
수

증
 

또
는

 
거

래
명

세
서

를
 

거
래

일
부

터
 

6
개

월
간

 
보

관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⑤

 
제

1
항

부
터

 
제

4
항

까
지

에
 

따
른

 
장

부
 

및
 

거
래

내
역

서
의

 
종

류
, 

기
록

방
법

 
및

 
보

관
기

간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제
2
7
조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구

축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이

 
법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업
무

의
 효

율
적

인
 처

리
를

 위

하
여

 
종

합
적

인
 

계
획

을
 

수
립

ㆍ
시

행
하

여
야

 

한
다

.

제
1
0
조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보

급
을

 
위

한
 

교
육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2
7
조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보
급

 
대

상
자

에
 

대

하
여

 교
육

을
 실

시
할

 수
 있

다
.

제
2
7
조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처
리

할
 

수
 

있
는

 
업

무
) 

법
 제

2
7
조

제
3
항

에
 따

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처

리
할

 수
 있

는
 업

무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개
정

 2
01

9.
 1

2.
 3

1.
>

  
1
. 

법
 
제

4
조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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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정
보

의
 

효
율

적
인

 
관

리
를

 
위

하
여

 
이

력

정
보

의
 
신

고
, 

기
록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전

자
정

보
처

리
시

스
템

(이
하

 
이

 
조

에
서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이
라

 한
다

)을
 구

축
하

고
 관

련
 프

로

그
램

의
 개

발
 및

 보
급

에
 노

력
하

여
야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이
 법

에
 따

른
 신

고
, 

통
지

 
등

의
 

업
무

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여

 처
리

할
 수

 있
다

.

청
접

수
 및

 부
여

ㆍ
통

보
, 

변
경

신
고

  
2
. 

법
 제

5
조

에
 따

른
 출

생
 등

의
 신

고

  
3
. 

법
 
제

6
조

에
 
따

른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및
 통

보

  
4
. 

법
 제

1
1
조

에
 따

른
 돼

지
, 

닭
, 

오
리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및

 통
보

  
5
. 

법
 
제

1
1
조

제
1
항

에
 
따

른
 
도

축
 
또

는
 
경

매
신

고

  
5
의

2
.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

른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 

통
보

 
및

 

거
래

신
고

  
6
. 

법
 
제

1
2
조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발

급
신

청

  
7
. 

법
 
제

1
3
조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부

여
 및

 통
보

  
8
. 

법
 제

1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거

래
신

고

  
9
.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포

장
처

리
 
또

는
 

거
래

신
고

  
1
0
. 

법
 
제

1
7
조

제
2
항

에
 
따

른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판

매
신

고

  
1
1
. 

법
 
제

2
1
조

에
 
따

른
 
식

별
대

장
의

 
기

록
ㆍ

관
리

  
1
2
. 

법
 제

2
5
조

에
 따

른
 이

력
정

보
의

 공
개



40
2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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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1
3
. 

법
 
제

2
6
조

에
 
따

른
 
장

부
 
및

 
거

래
내

역

서
의

 기
록

  
1
4
. 

삭
제

 <
2
0
1
7
. 

6
. 

2
8
.>

  
1
5
. 

그
 

밖
에

 
원

활
한

 
이

력
관

리
를

 
위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업
무

제
2
8
조

 삭
제

 <
2
0
1
7
. 

6
. 

2
8
.>

제
2
9
조

(규
제

의
 

재
검

토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에
 

대
하

여
 

다
음

 
각

 

호
의

 기
준

일
을

 기
준

으
로

 3
년

마
다

(매
 3

년
이

 

되
는

 
해

의
 
기

준
일

과
 
같

은
 
날

 
전

까
지

를
 
말

한
다

) 
그

 타
당

성
을

 검
토

하
여

 개
선

 등
의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 

1
9
.,
 

2
0
1
7
. 

1
. 

2
.>

  
1
. 

제
8
조

에
 

따
른

 
귀

표
등

의
 

부
착

기
한

: 

2
0
1
7
년

 1
월

 1
일

  
2
. 

제
1
8
조

제
4
항

에
 

따
른

 
거

래
ㆍ

포
장

처
리

 

및
 판

매
 신

고
의

 기
한

: 
2
0
1
7
년

 1
월

 1
일

  
3
. 

제
1
9
조

제
2
항

에
 

따
른

 
묶

음
번

호
의

 
표

시

방
법

: 
2
0
1
7
년

 1
월

 1
일

  
②

 삭
제

 <
2
0
1
8
. 

1
2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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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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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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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력

법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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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

제
2
8
조

(행
정

기
관

 간
의

 업
무

협
조

) 
①

 국
가

 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법
령

 
또

는
 

자
치

법
규

에
 

따
라

 

행
정

권
한

을
 
가

지
고

 
있

거
나

 
위

임
 
또

는
 
위

탁

받
은

 
공

공
단

체
나

 
그

 
기

관
 

또
는

 
사

인
을

 
포

함
한

다
)는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정
보

의
 효

율

적
인

 관
리

를
 위

하
여

 서
로

 협
조

하
여

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정
보

의
 

효
율

적
인

 
관

리
를

 
위

하
여

 
필

요

한
 경

우
에

는
 국

가
 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전

자
정

보
처

리
시

스
템

의
 

정
보

 
이

용
 

등
의

 
협

조

를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에

게
 

요
청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협

조
를

 요
청

받
은

 관
계

 행
정

기
관

의
 

장
,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은
 
특

별
한

 
사

유
가

 
없

으
면

 
이

에
 
따

라
야

 
한

다
. 

<개
정

 2
0
1
9
. 

8
. 

2
7
.>

  
③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협

조
의

 
절

차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2
9
조

 삭
제

 <
2
0
1
6
. 

1
2
. 

2
7
.>

제
3
0
조

(권
한

의
 
위

임
ㆍ

위
탁

 
등

) 
①

 
이

 
법

에
 
따

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나
 

시
ㆍ

도
지

사
의

 

권
한

은
 그

 일
부

를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제
1
1
조

(행
정

기
관

 
간

의
 
업

무
협

조
 
절

차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2
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라
 

협
조

를
 

요
청

할
 

경
우

에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구
체

적
으

로
 밝

혀
야

 한
다

.

  
1
. 

협
조

가
 필

요
한

 사
유

  
2
. 

협
조

 기
간

  
3
. 

협
조

 사
항

  
②

 
제

1
항

에
 

따
라

 
협

조
를

 
요

청
받

은
 

자
는

 

그
 요

청
에

 따
를

 수
 없

는
 특

별
한

 사
유

가
 있

으
면

 지
체

 없
이

 그
 사

유
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제
1
2
조

(권
한

 
또

는
 
업

무
의

 
위

임
·위

탁
 
등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3
0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법

 
제

1
7
조

에
 

따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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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가
축

 및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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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에
 

따
라

 
소

속
 

기
관

의
 

장
,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에
게

 위
임

할
 수

 있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이
 법

에
 따

른
 권

한
의

 일
부

를
 
공

공
기

관
, 

생
산

자
단

체
, 

축
산

 
관

련
 
법

인
 

또
는

 
검

정
전

문
기

관
 

등
(이

하
 

“공
공

기
관

등
”

이
라

 한
다

)에
 위

탁
할

 수
 있

다
.

  
③

 
제

2
항

에
 
따

라
 
위

탁
받

은
 
업

무
에

 
종

사
하

는
 

공
공

기
관

등
의

 
임

직
원

은
 

「형
법

」 
제

1
2
9

조
부

터
 

제
1
3
2
조

까
지

의
 

규
정

을
 

적
용

할
 

때

에
는

 공
무

원
으

로
 본

다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업

자
 

및
 

법
 

제
1
8

조
제

4
항

에
 

따
른

 
식

품
접

객
업

자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통

신
판

매
업

자
에

 관
한

 다
음

 각
 호

의
 

권
한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에
 

관
한

 
경

우
만

 
해

당
한

다
)을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에
게

 
위

임
한

다
. 

<개
정

 
2
0
1
7
. 

6
. 

2
7
.,
 
2
0
1
9
. 

1
2
. 

1
7
.>

  
1
. 

법
 제

2
3
조

에
 따

른
 시

정
명

령

  
2
. 

법
 
제

2
4
조

제
2
항

에
 
따

른
 
보

고
, 

출
입

·검

사
 
및

 
수

거
. 

다
만

, 
제

2
항

제
1
0
호

에
 
따

라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에

게
 

위
임

한
 

사
항

은
 

제
외

한
다

.

  
3
. 

법
 

제
3
4
조

제
1
항

제
1
6
호

부
터

 
제

2
1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과

태
료

의
 부

과
·징

수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3
0
조

제
1
항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권

한
을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에
게

 
위

임
한

다
. 

<개
정

 
2
0
1
7
. 

6
. 

2
7
.,
 2

0
1
9
. 

1
2
. 

1
7
.>

  
1
.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통
보

(수
입

 
신

고
된

 
소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2
. 

법
 
제

1
3
조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부

여
·통

보

  
3
. 

법
 제

1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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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양

도
·수

출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4
. 

법
 제

1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거
래

·포
장

처
리

·판
매

 
신

고
의

 접
수

  
5
.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수

입
 

신
고

된
 

소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6
. 

법
 제

2
0
조

 및
 제

2
1
조

에
 따

른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의
 
기

록
, 

관
리

, 
기

록
 
수

정
·삭

제
 

등
의

 조
치

, 
보

존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7
. 

법
 
제

2
2
조

에
 
따

른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에
 

관
한

 
시

정
명

령
 

등
 

필
요

한
 

조
치

 

및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수

정
 
요

구
의

 
접

수
, 

현
장

 확
인

 등
을

 통
한

 수
정

  
8
.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에
 대

한
 법

 제
2
3
조

에
 따

른
 시

정
명

령

  
  

가
. 

소
 수

입
자

·수
출

자

  
  

나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 
제

1
5
조

제
1
항

에
 

따
라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의

 
등

록
을

 
한

 
자

(이
하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자

"라
 한

다
)

  
  

다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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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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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업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또
는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라
. 

법
 
제

1
8
조

제
4
항

에
 
따

른
 
식

품
접

객
업

자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및
 

통
신

판
매

업

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9
.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에
 
대

한
 
법

 
제

2
4
조

에
 
따

른
 
보

고
, 

출
입

·

검
사

 및
 수

거

  
  

가
. 

소
 수

입
자

·수
출

자

  
  

나
.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자

  
  

다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판

매

업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또
는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라
. 

법
 
제

1
8
조

제
4
항

에
 
따

른
 
식

품
접

객
업

자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및
 

통
신

판
매

업

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1
0
. 

질
병

 
등

에
 

대
한

 
역

학
조

사
와

 
조

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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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을
 
위

한
 
법

 
제

2
4
조

에
 
따

른
 
보

고
 
및

 
출

입
·검

사

  
1
1
. 

법
 
제

2
7
조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구

축
 
및

 
관

련
 
프

로
그

램
의

 
개

발
·보

급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1
2
. 

삭
제

 <
2
0
1
7
. 

6
. 

2
7
.>

  
1
3
. 

법
 
제

3
4
조

제
1
항

제
1
0
호

부
터

 
제

1
5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과

태
료

의
 부

과
·징

수

  
1
4
. 

다
음

 
각

 
목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에

 
대

한
 

법
 

제
3
4
조

제
1
항

제
1
6
호

부
터

 

제
2
1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과

태
료

의
 
부

과
·징

수

  
  

가
. 

소
 수

입
자

·수
출

자

  
  

나
.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자

  
  

다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판

매

업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또
는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라
. 

법
 
제

1
8
조

제
4
항

에
 
따

른
 
식

품
접

객
업

자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및
 

통
신

판
매

업

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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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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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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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1
5
. 

제
1
0
조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보

급
 

대
상

자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자

에
 

대
한

 
경

우
만

 
해

당
한

다
)에

 
대

한
 

교
육

에
 관

한
 업

무

  
1
6
. 

별
표

 
1
 
제

2
호

가
목

2
),
 
같

은
 
호

 
나

목
4
) 

및
 
같

은
 
호

 
다

목
2
)에

 
따

른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의
무

자
 신

청
의

 접
수

  
③

 삭
제

 <
2
0
1
9
. 

1
2
. 

1
7
.>

  
④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3
0
조

제
2
항

에
 따

라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

축
산

법
」 

제

3
6
조

에
 

따
른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에

 
위

탁
한

다
. 

<개
정

 2
0
1
7
. 

6
. 

2
7
.,
 2

0
1
9
. 

1
2
. 

1
7
.>

  
1
. 

법
 
제

4
조

에
 
따

른
 
농

장
경

영
자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의

 
접

수
,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부
여

·통
보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 

다

만
, 

제
5
항

제
1
호

에
 

따
라

 
위

탁
한

 
사

항
은

 

제
외

한
다

.

  
2
. 

법
 제

5
조

제
1
항

제
3
호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
른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한

다
),
 

닭
, 

오

리
, 

씨
알

의
 

양
도

·양
수

·이
동

의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3
. 

법
 제

5
조

제
1
항

제
6
호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

른
 
거

래
의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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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4
. 

법
 
제

8
조

제
2
항

에
 
따

른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한

다
)의

 사
육

현
황

 등
 신

고
의

 접
수

  
4
의

2
. 

법
 
제

8
조

의
2
제

2
항

에
 
따

른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등

 신
고

의
 접

수

  
5
. 

법
 
제

1
1
조

제
1
항

 
후

단
 
및

 
같

은
 
조

 
제

2

항
에

 
따

른
 
돼

지
, 

닭
, 

오
리

 
도

축
 
전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접
수

 및
 이

력
번

호
의

 

부
여

·통
보

  
5
의

2
.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및

 
제

3
항

에
 
따

른
 
계

란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접

수
 
및

 

이
력

번
호

의
 부

여
·통

보

  
6
.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중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의

 접
수

  
7
. 

법
 
제

1
9
조

에
 
따

른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한

다
),
 

닭
, 

오
리

에
 

대
한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의
 기

록

  
8
. 

법
 
제

2
1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의

 
기

록
·관

리
, 

기
록

 
수

정
·삭

제
 

등
의

 

조
치

 및
 보

존

  
9
. 

법
 

제
2
2
조

제
3
항

·제
4
항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수

정
 요

구
의

 접
수

 및
 현

장
 확

인
 
등

을
 
통

한
 수

정
. 

다
만

, 
제

6
항

제

5
호

에
 

따
라

 
축

산
 

관
련

 
법

인
에

 
위

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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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사
항

은
 제

외
한

다
.

  
1
0
. 

법
 

제
2
4
조

에
 

따
른

 
보

고
, 

출
입

·검
사

 

및
 

수
거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1
1
. 

법
 
제

2
7
조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구

축
 
및

 
관

련
 
프

로
그

램
의

 
개

발
·보

급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1
2
. 

삭
제

 <
2
0
1
7
. 

6
. 

2
7
.>

  
1
3
. 

별
표

 1
 제

1
호

에
 따

른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의

무
자

 신
청

의
 접

수

  
1
4
. 

제
1
0
조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보

급
 

대
상

자
에

 
대

한
 

교
육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⑤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3
0
조

제
2
항

에
 

따
라

 
소

에
 

관
한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농
업

·농
촌

 및
 식

품
산

업
기

본
법

 시
행

령
」 

제
4

조
제

1
호

, 
제

5
호

 
또

는
 

「축
산

법
 

시
행

령
」 

제

2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축

산
 관

련
 법

인
 및

 단
체

에
 위

탁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9
. 

1
2
. 

1
7
.>

  
1
. 

법
 
제

4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2
.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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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폐
사

·양
도

·양
수

·이
동

·수
입

·수
출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3
.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통
보

(출
생

 
신

고
된

 
소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4
.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의

 
기

록
(출

생
 

신
고

된
 

소
의

 
경

우
만

 
해

당
한

다
)

  
5
. 

법
 

제
2
2
조

제
3
항

·제
4
항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수

정
 요

구
의

 접
수

 및
 현

장
 확

인
 등

을
 통

한
 수

정

  
⑥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3
0
조

제
2
항

에
 따

라
 종

돈
에

 관
한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축
산

 
관

련
 

법
인

 
중

 
「축

산
법

」 
제

6
조

에
 

따

라
 종

돈
의

 등
록

기
관

으
로

 지
정

된
 법

인
에

 위

탁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9
. 

1
2
. 

1
7
.>

  
1
. 

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에
 

따
른

 
등

록
·폐

사
·양

도
·양

수
·이

동
의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2
. 

법
 

제
6
조

제
1
항

에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통

보

  
3
. 

법
 
제

8
조

제
2
항

에
 
따

른
 
사

육
현

황
 
등

 
신

고
의

 접
수

  
4
.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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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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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장
의

 기
록

  
5
. 

법
 

제
2
2
조

제
3
항

·제
4
항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의

 
수

정
 

요
구

의
 

접
수

 
및

 

현
장

 확
인

 등
을

 통
한

 수
정

  
6
. 

법
 
제

2
7
조

제
2
항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구

축
 및

 관
련

 프
로

그
램

의
 개

발
·보

급

  
⑦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3
0
조

제
2
항

에
 

따
라

 
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에
 

따
른

 
종

계
, 

종
오

리
 
및

 
그

 
종

란
에

 
관

한
 
수

출
입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를

 「
축

산
법

 시
행

령
」 

제
2
6
조

제
2
항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지

정
·고

시
하

는
 법

인
에

 위
탁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9
. 

1
2
. 

1
7
.>

  
⑧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및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장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의

 
승

인
을

 

받
아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라
 
위

임
받

은
 
권

한
의

 일
부

를
 소

속
 기

관
의

 장
에

게
 재

위
임

할
 

수
 있

다
.

  
⑨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5
항

부
터

 
제

7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라
 업

무
위

탁
을

 하
는

 경

우
에

는
 
그

 
수

탁
자

 
및

 
위

탁
업

무
 
등

을
 
고

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9
. 

1
2
. 

1
7
.>

  
[제

목
개

정
 2

0
1
9
. 

1
2
.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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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3
1
조

(비
용

의
 

지
원

 
등

) 
국

가
 

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는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의

 원
활

한
 

시
행

을
 

위
하

여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이
력

관
리

의
 시

행
에

 필
요

한
 비

용
의

 전

부
 또

는
 일

부
를

 지
원

할
 수

 있
다

.

제
1
3
조

(비
용

의
 

지
원

 
범

위
) 

국
가

 
또

는
 

지
방

자

치
단

체
가

 
법

 
제

3
1
조

에
 

따
라

 
비

용
의

 
전

부
 

또
는

 
일

부
를

 
지

원
할

 
수

 
있

는
 
범

위
는

 
다

음
 

각
 호

와
 같

다
. 

<개
정

 2
0
1
9
. 

1
2
. 

1
7
.>

  
1
. 

법
 

제
7
조

에
 

따
른

 
귀

표
등

의
 

부
착

에
 

드

는
 비

용

  
2
. 

법
 
제

8
조

 
및

 
제

8
조

의
2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관
리

에
 드

는
 비

용

  
3
. 

법
 
제

1
1
조

·제
1
1
조

의
2
 
및

 
제

1
8
조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표
시

·관
리

에
 드

는
 비

용

  
4
. 

법
 

제
1
3
조

에
 

따
른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부
착

에
 드

는
 비

용

  
5
. 

법
 

제
1
7
조

에
 

따
른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등
에

 관
한

 시
스

템
을

 전
자

적
 방

법
으

로
 구

축
 및

 운
영

하
는

 데
 드

는
 비

용

  
6
. 

법
 

제
1
9
조

부
터

 
제

2
1
조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및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의
 작

성
·관

리
 등

에
 드

는
 비

용

  
7
. 

법
 
제

2
6
조

에
 
따

른
 
장

부
 
및

 
거

래
내

역
서

의
 기

록
·보

관
 등

에
 필

요
한

 장
비

 구
입

 등

에
 드

는
 비

용

  
8
. 

법
 

제
2
7
조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구
축

 및
 운

영
 등

에
 드

는
 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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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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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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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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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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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1
4
조

(고
유

식
별

정
보

의
 

처
리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제
1
2
조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의
 

권
한

을
 

위
임

·위
탁

받
은

 
자

를
 

포
함

한
다

),
 

시
·도

지
사

(해
당

 
권

한
이

 
위

임
·위

탁
된

 
경

우

에
는

 
그

 
권

한
을

 
위

임
·위

탁
받

은
 
자

를
 
포

함

한
다

) 
및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자
치

구
의

 
구

청

장
을

 말
한

다
)은

 다
음

 각
 호

의
 사

무
를

 수
행

하
기

 
위

하
여

 
불

가
피

한
 
경

우
 
「개

인
정

보
 
보

호
법

 
시

행
령

」 
제

1
9
조

제
1
호

에
 
따

른
 
주

민
등

록
번

호
가

 
포

함
된

 
자

료
를

 
처

리
할

 
수

 
있

다
. 

<개
정

 2
0
1
7
. 

6
. 

2
7
.,
 2

0
1
9
. 

1
2
. 

1
7
.>

  
1
. 

법
 

제
4
조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의
 
접

수
, 

부
여

·통
보

, 
변

경
신

고
 
접

수

에
 관

한
 사

무

  
2
. 

법
 제

5
조

에
 따

른
 출

생
·폐

사
·양

도
·양

수
·

이
동

·수
입

·수
출

·거
래

의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접

수
에

 관
한

 사
무

  
3
. 

법
 
제

6
조

에
 
따

른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및
 통

보
에

 관
한

 사
무

  
4
. 

법
 

제
1
1
조

에
 

따
른

 
돼

지
, 

닭
, 

오
리

 
및

 

법
 

제
1
1
조

의
2
에

 
따

른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접

수
 및

 통
보

에
 관

한
 사

무

  
5
. 

법
 
제

1
3
조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의

 
부

여
 및

 통
보

에
 관

한
 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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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6
장

 벌
칙

 

제
3
2
조

(벌
칙

) 
①

 
제

2
5
조

제
4
항

을
 
위

반
하

여
 
개

인
 

또
는

 
법

인
ㆍ

단
체

의
 

경
영

상
ㆍ

영
업

상
 

비

밀
에

 속
하

는
 사

항
을

 누
설

하
거

나
 권

한
 없

이
 

  
6
. 

법
 제

1
9
조

 및
 제

2
1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의
 

기
록

·관
리

 
및

 
변

경
신

고
 

접
수

 등
에

 관
한

 사
무

  
7
. 

법
 제

22
조

에
 따

른
 식

별
대

장
 기

록
 누

락
사

항
 및

 오
류

 수
정

 등
의

 조
치

에
 관

한
 사

무

  
8
. 

법
 
제

2
4
조

에
 
따

른
 
이

력
정

보
 
조

사
를

 
위

한
 보

고
 및

 출
입

·검
사

 등
에

 관
한

 사
무

  
9
. 

법
 

제
2
5
조

에
 

따
른

 
이

력
정

보
의

 
공

개
에

 

관
한

 사
무

  
1
0
. 

법
 

제
2
7
조

에
 

따
른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구
축

에
 관

한
 사

무

  
1
1
. 

삭
제

 <
2
0
1
7
. 

6
. 

2
7
.>

  
1
2
. 

법
 
제

3
1
조

에
 
따

른
 
비

용
의

 
지

원
에

 
관

한
 사

무

  
1
3
. 

법
 

제
3
5
조

에
 

따
른

 
위

반
사

실
 

공
표

에
 

관
한

 사
무

제
1
5
조

 삭
제

 <
2
0
1
6
. 

1
2
. 

3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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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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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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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력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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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

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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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처
리

하
거

나
 

타
인

에
게

 
제

공
하

는
 

등
 

부
당

한
 

목
적

으
로

 
사

용
한

 
자

는
 

3
년

 
이

하
의

 
징

역
 

또
는

 
3
천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한
다

. 
<개

정
 2

0
1
4
. 

1
0
. 

1
5
.>

  
②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는
 
5
0
0
만

원
 
이

하
의

 
벌

금
에

 
처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2

0
2
0
. 

2
. 

1
1
.>

  
1
. 

제
4
조

제
1
항

의
 신

청
을

 거
짓

으
로

 한
 자

  
2
. 

제
5
조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의
 
신

고
를

 
거

짓

으
로

 한
 자

  
3
. 

제
8
조

제
1
항

에
 
따

른
 
돼

지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를

 거
짓

으
로

 표
시

한
 자

  
3
의

2
.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따

른
 
닭

, 
오

리
, 

씨

알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를
 거

짓
으

로
 표

시
한

 자

  
4
. 

제
9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또
는

 
개

체
식

별
번

호
 

표
시

를
 

위
조

ㆍ
변

조
하

거
나

 고
의

로
 훼

손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또

는
 

개
체

식
별

번
호

의
 식

별
을

 곤
란

하
게

 한
 자

  
4
의

2
. 

제
9
조

의
2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를

 
위

조
ㆍ

변
조

하
거

나
 
표

시
를

 

하
지

 
않

아
 

농
장

식
별

번
호

의
 

식
별

을
 

곤
란

하
게

 한
 자

  
5
. 

제
1
1
조

제
1
항

에
 

따
른

 
도

축
 

또
는

 
경

매
 

신
고

나
 
돼

지
, 

닭
, 

오
리

의
 
이

력
번

호
 
발

급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4

17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신
청

을
 거

짓
으

로
 한

 자

  
6
. 

제
1
1
조

제
5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표
시

한
 자

  
6
의

2
. 

제
1
1
조

의
2
제

2
항

에
 

따
른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거
짓

으
로

 한
 자

  
6
의

3
. 

제
1
1
조

의
2
제

4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를

 거
짓

으
로

 표
시

한
 자

  
6
의

4
. 

제
1
1
조

의
2
제

5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난

좌
 

또
는

 
운

송
상

자
에

 
거

짓
으

로
 표

시
한

 자

  
7
. 

제
1
2
조

제
1
항

에
 
따

른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거
짓

으
로

 한
 자

  
8
. 

제
1
3
조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가

 

표
시

된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붙

이
지

 
아

니
하

거
나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에
 
이

력
번

호
를

 
거

짓

으
로

 표
시

한
 자

  
9
. 

제
1
4
조

제
1
항

에
 
따

른
 
수

입
신

고
 
시

 
이

력

번
호

를
 거

짓
으

로
 표

기
하

여
 신

고
한

 자

  
1
0
. 

제
1
5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위

조
ㆍ

변
조

하
거

나
 
떼

어
내

거
나

 
고

의
로

 
훼

손
하

여
 

이
력

번
호

의
 

식
별

을
 

곤
란

하
게

 한
 자

  
1
1
. 

제
1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를

 
거

짓
으

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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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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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1
2
. 

제
1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포

장
처

리
 및

 거
래

ㆍ
판

매
 신

고
를

 거
짓

으
로

 한
 자

제
3
3
조

(양
벌

규
정

) 
법

인
의

 
대

표
자

나
 
법

인
 또

는
 

개
인

의
 
대

리
인

, 
사

용
인

, 
그

 
밖

의
 
종

업
원

이
 

그
 법

인
 
또

는
 
개

인
의

 업
무

에
 
관

하
여

 
제

3
2

조
의

 위
반

행
위

를
 하

면
 그

 행
위

자
를

 벌
하

는
 

외
에

 
그

 
법

인
 
또

는
 
개

인
에

게
도

 
해

당
 
조

문

의
 

벌
금

형
을

 
과

(科
)한

다
. 

다
만

, 
법

인
 

또
는

 

개
인

이
 그

 위
반

행
위

를
 방

지
하

기
 위

하
여

 해

당
 

업
무

에
 

관
하

여
 

상
당

한
 

주
의

와
 

감
독

을
 

게
을

리
하

지
 

아
니

한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제
3
4
조

(과
태

료
) 

①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에
게

는
 

5
0
0
만

원
 

이
하

의
 

과
태

료
를

 
부

과
한

다
. 

<개
정

 
2
0
1
6
. 

1
2
. 

2
7
.,
 

2
0
1
8
. 

1
2
. 

3
1
.,
 2

0
2
0
. 

2
. 

1
1
.>

  
1
. 

제
4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지
 아

니
한

 자

  
2
. 

제
4
조

제
3
항

을
 
위

반
하

여
 
변

경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한
 자

  
3
. 

제
5
조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신

고
하

지
 아

니
한

 자

제
1
6
조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 

법
 
제

3
4
조

제
1
항

에
 

따
른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은
 별

표
 2

와
 같

다
. 

<개
정

 2
0
1
9
. 

1
2
.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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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4
. 

제
7
조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개

체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된

 
귀

표
등

을
 

붙
이

지
 

아
니

한
 자

  
5
. 

제
8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돼

지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지

 아
니

한
 자

  
6
. 

제
8
조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매

월
 

돼
지

의
 

사
육

현
황

 
등

을
 

신
고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신

고
한

 자

  
6
의

2
. 

제
8
조

의
2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지
 

아
니

한
 자

  
6
의

3
. 

제
8
조

의
2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매

월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등

을
 

신
고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신
고

한
 자

  
7
. 

제
9
조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개

체
식

별
 
또

는
 

농
장

식
별

이
 
곤

란
한

 
소

, 
돼

지
를

 
양

도
ㆍ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하

거
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이
동

하
게

 한
 자

  
7
의

2
. 

제
9
조

의
2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이

 
곤

란
한

 
닭

, 
오

리
, 

씨
알

을
 
양

도
ㆍ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하

거
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이
동

하
게

 한
 자

  
8
. 

제
1
0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개

체
식

별
 

또

는
 
농

장
식

별
이

 
곤

란
하

거
나

 
가

축
및

축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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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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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아
니

한
 

가
축

 

또
는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아

니
한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출
하

한
 

돼
지

, 
닭

, 
오

리
를

 도
축

한
 자

  
9
. 

제
1
1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도

축
 
또

는
 
경

매
 

신
고

나
 

돼
지

, 
닭

, 
오

리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하

지
 아

니
한

 자

  
9
의

2
. 

제
1
1
조

의
2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하

지
 아

니
한

 자

  
9
의

3
. 

제
1
1
조

의
2
제

4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지

 아
니

한
 자

  
9
의

4
. 

제
1
1
조

의
2
제

5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난

좌
 

또
는

 
운

송
상

자
에

 
표

시
하

지
 아

니
한

 자

  
1
0
. 

제
1
2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지

 아
니

한
 자

  
1
1
. 

제
1
4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수

입
신

고
 
시

 

이
력

번
호

를
 표

기
하

지
 아

니
한

 자

  
1
2
. 

제
1
5
조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수

입
유

통
식

별
표

가
 

훼
손

되
어

 
유

통
경

로
의

 
확

인
이

 
곤

란
하

거
나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아
니

한
 수

입
 쇠

고
기

나
 수

입
 돼

지
고

기
를

 양
도

ㆍ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한
 자

  
1
3
. 

제
1
5
조

제
3
항

을
 
위

반
하

여
 
같

은
 
이

력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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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호
를

 
표

시
한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붙
이

지
 

아
니

한
 자

  
1
4
. 

제
1
6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양

도
 

또
는

 
수

출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한
 자

  
1
5
. 

제
1
6
조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변

경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한

 자

  
1
6
. 

제
1
7
조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포
장

처
리

 및
 거

래
ㆍ

판
매

 신
고

를
 하

지
 아

니
한

 자

  
1
7
. 

제
1
8
조

제
1
항

ㆍ
제

2
항

 또
는

 제
4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의

 게
시

 또
는

 표
시

를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한
 자

  
1
8
. 

제
1
8
조

제
3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를

 

기
재

한
 

거
래

명
세

서
 

등
을

 
발

급
하

지
 

아
니

한
 자

  
1
9
. 

제
2
3
조

에
 따

른
 시

정
명

령
을

 위
반

한
 자

  
2
0
. 

제
2
4
조

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보

고
를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보
고

를
 
하

거
나

 
검

사
 
또

는
 
검

사
물

건
수

거
, 

시
료

수
거

를
 거

부
 및

 방
해

하
거

나
 기

피
한

 자

  
2
1
. 

제
2
6
조

를
 
위

반
하

여
 
장

부
 
또

는
 
거

래
내

역
서

 등
에

 기
록

하
여

야
 하

는
 사

항
을

 기
록

하
지

 
아

니
하

거
나

 
거

짓
으

로
 

기
록

하
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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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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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정
하

여
진

 
기

한
까

지
 

장
부

를
 

보
관

하
지

 
아

니
한

 자

  
②

 
제

1
항

에
 

따
른

 
과

태
료

는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바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 
시

ㆍ
도

지
사

 
또

는
 
시

장
ㆍ

군
수

ㆍ
구

청
장

이
 
부

과

ㆍ
징

수
한

다
.

제
3
5
조

(위
반

사
실

 
공

표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나
 

시
ㆍ

도
지

사
는

 
제

3
2
조

제
2
항

제
5
호

ㆍ

제
6
호

ㆍ
제

6
호

의
2
ㆍ

제
6
호

의
3
ㆍ

제
6
호

의
4
 및

 

제
7
호

부
터

 
제

1
2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벌

금
 

또
는

 
제

3
4
조

제
1
항

제
1
3
호

부
터

 
제

2
0
호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과

태
료

 
처

분
이

 
연

 
2

회
 이

상
 확

정
된

 영
업

자
에

 대
하

여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및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소
속

 기

관
, 

시
ㆍ

도
, 

시
ㆍ

군
ㆍ

구
, 

한
국

소
비

자
원

 
및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주

요
 

인
터

넷
 

정
보

제

공
 사

업
자

의
 홈

페
이

지
에

 그
 사

실
을

 공
표

하

여
야

 한
다

. 
<개

정
 2

0
1
8
. 

1
2
. 

3
1
.>

  
②

 제
1
항

에
 따

른
 
공

표
의

 기
준

, 
방

법
, 

내
용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한

다
.

제
1
7
조

(위
반

사
실

의
 

공
표

) 
①

 
법

 
제

3
5
조

제
1
항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소
속

 
기

관
"이

란
 농

림
축

산
검

역
본

부
 및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을
 말

한
다

.

  
②

 
법

 
제

3
5
조

제
1
항

에
서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는

 주
요

 
인

터
넷

 정
보

제
공

 사
업

자
"란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의
 

정
보

통
신

서
비

스
 

제
공

자
로

서
 

공
표

일
이

 
속

하
는

 
연

도
의

 
전

년

도
 
말

 
기

준
 
직

전
 
3
개

월
간

의
 
하

루
 
평

균
 
이

용
자

 
수

가
 

1
천

만
명

 
이

상
인

 
포

털
서

비
스

(다

른
 

인
터

넷
주

소
·정

보
 

등
의

 
검

색
과

 
전

자
우

편
·커

뮤
니

티
 등

을
 제

공
하

는
 서

비
스

를
 말

한

다
) 

제
공

사
업

자
를

 말
한

다
.

  
③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나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도
지

사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이
하

 
"시

·도
지

사
"라

 
한

다
)는

 
법

 
제

3
5
조

제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4

23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부
  

칙
  

<제
1
2
1
1
9
호

, 
2
0
1
3
. 

1
2
. 

2
7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후

 1
년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 

제
3
2
조

제
2
항

제
1
2

호
, 

제
3
4
조

제
1
항

제
1
6
호

부
터

 
제

1
8
호

까
지

 

및
 
같

은
 
조

 
제

2
1
호

의
 
개

정
규

정
 
중

 
돼

지
고

1
항

에
 

따
른

 
벌

금
 

및
 

과
태

료
 

처
분

을
 

합
하

여
 
연

 
2
회

 
이

상
 
확

정
된

 
날

부
터

 
1
2
개

월
간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시
·도

, 
시

·군
·구

(자
치

구
를

 

말
한

다
),
 한

국
소

비
자

원
, 

제
1
항

에
 따

른
 기

관

의
 
홈

페
이

지
와

 
제

2
항

에
 
따

른
 
사

업
자

의
 
홈

페
이

지
에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공
표

하
여

야
 

한
다

.

  
1
.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위
반

사
실

의
 공

표
"라

는
 내

용
의

 표
제

  
2
. 

영
업

의
 종

류

  
3
. 

영
업

소
의

 명
칭

 및
 소

재
지

와
 대

표
자

 성
명

  
4
. 

위
반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등

의
 명

칭

  
5
. 

위
반

 내
용

  
6
. 

처
분

권
자

, 
처

분
일

 및
 처

분
 내

용

  
7
.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는

 사
항

부
  

칙
  

<제
2
5
8
9
1
호

, 
2
0
1
4
. 

1
2
. 

2
6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영

은
 
2
0
1
4
년

 
1
2
월

 
2
8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 

다
음

 
각

 
호

의
 

개
정

규

정
은

 
2
0
1
5
년

 
6
월

 
2
8
일

부
터

 
시

행
하

고
, 

제

1
5
조

의
 

개
정

규
정

은
 

2
0
1
5
년

 
1
월

 
1
일

부
터

 

부
  

칙
  

<제
1
2
0
호

, 
2
0
1
4
. 

1
2
. 

3
0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칙
은

 
2
0
1
4
년

 
1
2
월

 
3
0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다
른

 
법

령
의

 
개

정
) 

축
산

법
 
시

행
규

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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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기
에

 
관

한
 
사

항
과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 
통

신
판

매
업

자
의

 
이

력
번

호
 

게
시

, 

표
시

, 
기

록
, 

보
관

에
 관

한
 사

항
은

 공
포

 
후

 
1

년
 6

개
월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하

고
, 

부
칙

 

제
9
조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국
내

산
 

돼
지

고
기

의
 

이
력

관
리

 
등

에
 

관
한

 

적
용

례
) 

국
내

산
 

돼
지

고
기

의
 

이
력

관
리

에
 
관

하
여

는
 
이

 
법

 
시

행
 
후

 
최

초
로

 
제

8
조

제
1
항

의
 

개
정

규
정

에
 

따
라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한
 국

내
산

 돼
지

고
기

부
터

 적
용

한
다

. 

제
3
조

(일
반

적
 

경
과

조
치

) 
①

 
이

 
법

 
시

행
 

전
에

 

종
전

의
 「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의
 

규
정

에
 
따

라
 
한

 
신

고
 
등

 
행

정
기

관
에

 
대

하

여
 한

 행
위

는
 그

에
 해

당
하

는
 이

 법
의

 규
정

에
 따

라
 행

한
 것

으
로

 본
다

.

  
②

 이
 법

 시
행

 전
에

 종
전

의
 「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의

 규
정

에
 따

라
 행

한
 처

분
·절

차
, 

그
 

밖
에

 
행

정
기

관
이

 
한

 
행

위
는

 

그
에

 
해

당
하

는
 
이

 
법

의
 
규

정
에

 
따

라
 
행

한
 

것
으

로
 본

다
.

  
③

 이
 법

 시
행

 전
에

 종
전

의
 「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의

 규
정

에
 따

라
 소

의
 소

시
행

한
다

.

  
1
. 

제
4
조

제
1
호

의
 

개
정

규
정

(돼
지

고
기

를
 

취

급
하

는
 자

에
 관

한
 사

항
과

 쇠
고

기
를

 취
급

하
는

 자
의

 거
래

신
고

에
 관

한
 사

항
에

 한
정

한
다

)

  
2
. 

제
4
조

제
2
호

라
목

·마
목

의
 개

정
규

정

  
3
. 

제
5
조

의
 개

정
규

정

  
4
. 

별
표

 
제

2
호

너
목

부
터

 
러

목
까

지
 
및

 
같

은
 

호
 
서

목
의

 
개

정
규

정
(돼

지
고

기
에

 
관

한
 
사

항
과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 

통
신

판
매

업
자

의
 이

력
번

호
 게

시
, 

표
시

, 
기

록
, 

보
관

에
 관

한
 사

항
에

 한
정

한
다

)

제
2
조

(다
른

 
법

령
과

의
 

관
계

) 
이

 
영

 
시

행
 

당
시

 

다
른

 
법

령
에

서
 
종

전
의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또

는
 
그

 
규

정
을

 
인

용
한

 경
우

 이
 법

 중
 그

에
 해

당
하

는
 규

정
이

 

있
으

면
 
종

전
의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또
는

 그
 규

정
을

 갈
음

하
여

 이
 

영
 또

는
 이

 영
의

 해
당

 규
정

을
 인

용
한

 것
으

로
 본

다
.

부
  

칙
  

<제
2
6
9
3
6
호

, 
2
0
1
6
. 

1
. 

2
2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시

행
령

)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별
지

 
제

3
6
호

서
식

 
앞

쪽
 
중

 
“⑬

고
유

번
호

”

를
 

“⑬
농

장
식

별
번

호
”로

, 
“<

1
6
>개

체
식

별

번
호

”를
 

“<
1
6
>이

력
번

호
”로

 
하

고
, 

같
은

 

서
식

 
뒤

쪽
 
유

의
사

항
란

 
제

4호
 
중

“축
산

관
련

 

법
령

 
등

에
 
따

라
 
부

여
한

 
고

요
번

호
”를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제
2조

제
1항

제
6호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로

 

하
며

, 
같

은
 
란

 
제

6
호

 
중

 
“<

1
6
>‧<1

8
>”

을
 

<1
8
>로

 한
다

. 
  

  

  
  

별
지

 
제

3
8
호

서
식

 
앞

쪽
 
및

 
별

지
 
제

4
3
호

서
식

 
중

 
"개

체
식

별
번

호
"를

 
각

각
 
"이

력
번

호
"로

 한
다

. 

  
  

별
지

 
제

4
4
호

서
식

 
중

 
"도

체
번

호
"를

 
각

각
 

"이
력

번
호

 및
 도

체
번

호
"로

 한
다

.

부
  

칙
  

<제
1
3
6
호

, 
2
0
1
5
. 

2
. 

2
7
.>

  

(농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규

칙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칙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다
른

 
법

령
의

 
개

정
) 

①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를

 다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4

25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유
자

등
이

 
한

 
귀

표
의

 
부

착
 
행

위
는

 
그

에
 
해

당
하

는
 
이

 
법

의
 
규

정
에

 
따

라
 
행

한
 
것

으
로

 

본
다

.

제
4
조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부
여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이
 법

 시
행

 당
시

 제
4
조

제
1
항

에
 

해
당

하
는

 
농

장
을

 
경

영
하

고
 

있
는

 

농
장

경
영

자
에

게
 
농

장
식

별
번

호
를

 
정

하
여

 
이

 

법
 시

행
일

 이
전

에
 이

를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제
5
조

(판
매

표
지

판
 

등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등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법

 
시

행
 
전

에
 
종

전
의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의

 
규

정
에

 
따

라
 

개
체

식
별

번
호

 
및

 
수

입
유

통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한
 것

은
 이

 법
 제

1
8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개

정
규

정
 따

라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한
 것

으

로
 본

다
.

제
6
조

(벌
칙

 
및

 
과

태
료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법

 

시
행

 
전

의
 

행
위

에
 

대
하

여
 

벌
칙

이
나

 
과

태
료

를
 적

용
할

 때
에

는
 종

전
의

 규
정

에
 따

른
다

.

제
7
조

(다
른

 
법

률
의

 
개

정
) 

①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영

은
 
2
0
1
6
년

 
2
월

 
4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생
략

제
3
조

(다
른

 
법

령
의

 
개

정
) 

①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4
조

제
2
호

라
목

 
중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에
 

따
른

 
축

산
물

수
입

판
매

업
의

 
신

고

를
"을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 
제

1
5
조

에
 따

른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의

 영
업

등

록
을

"로
 한

다
.

  
②

부
터

 ⑤
까

지
 생

략

제
4
조

 생
략

부
  

칙
  

<제
2
7
7
5
1
호

, 
2
0
1
6
. 

1
2
. 

3
0
.>

  

(규
제

 재
검

토
기

한
 설

정
 등

을
 위

한
 

가
맹

사
업

거
래

의
 공

정
화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등

 일
부

개
정

령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영

은
 
2
0
1
7
년

 
1
월

 
1
일

부
터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별

표
 
4
 
제

1
호

의
 
귀

표
등

의
 
관

리
 등

란
 
다

목
 

중
 

"농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를

 
"농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농

협
경

제
지

주
회

사
를

 
포

함
한

다
)"
로

 

한
다

.

  
②

부
터

 ④
까

지
 생

략

부
  

칙
  

<제
1
8
9
호

, 
2
0
1
6
. 

1
. 

6
.>

  

이
 규

칙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1
9
2
호

, 
2
0
1
6
. 

1
. 

1
9
.>

  

(규
제

 재
검

토
기

한
 설

정
을

 위
한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등
 

일
부

개
정

령
)

이
 규

칙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2
3
7
호

, 
2
0
1
7
. 

1
. 

2
.>

  

(일
몰

도
래

 규
제

 정
비

를
 위

한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등
 

일
부

개
정

령
)



42
6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4
8
조

제
3
항

제
4
호

 
중

 
"「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제
4
조

제
1
항

"을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제
5
조

제
1

항
"으

로
 한

다
.

  
②

 
농

수
산

물
의

 
원

산
지

 
표

시
에

 
관

한
 

법
률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8
조

 
중

 
"「

소
 

및
 

축
산

물
추

적
에

 
관

한
 

법

률
」 

제
1
1
조

"를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제
1
8
조

"로
 한

다
.

제
8
조

(다
른

 
법

률
과

의
 

관
계

) 
이

 
법

 
시

행
 

당
시

 

다
른

 
법

령
에

서
 
종

전
의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또
는

 
그

 
규

정
을

 
인

용
한

 
경

우
 이

 법
 중

 그
에

 해
당

하
는

 규
정

이
 있

으
면

 

종
전

의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또
는

 그
 규

정
을

 갈
음

하
여

 이
 법

 또
는

 이
 법

의
 해

당
 규

정
을

 인
용

한
 것

으
로

 본
다

.

제
9
조

(법
률

 
제

1
1
4
3
1
호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의

 
개

정
) 

법
률

 
제

1
1
4
3
1
호

 
소

 
및

 
축

산
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일
부

개
정

법
률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2
3
조

제
3
항

을
 

삭
제

하
고

, 
같

은
 

조
 

제
4
항

시
행

한
다

. 
<단

서
 생

략
>

제
2
조

부
터

 제
1
2
조

까
지

 생
략

부
  

칙
  

<제
2
8
1
5
3
호

, 
2
0
1
7
. 

6
. 

2
7
.>

  

이
 영

은
 2

0
1
7
년

 6
월

 2
8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2
9
9
5
0
호

, 
2
0
1
9
. 

7
. 

2
.>

  

(어
려

운
 법

령
용

어
 정

비
를

 위
한

 2
1
0
개

 

법
령

의
 일

부
개

정
에

 관
한

 대
통

령
령

)

이
 영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단
서

 생
략

>

부
  

칙
  

<제
3
0
2
4
7
호

, 
2
0
1
9
. 

1
2
. 

1
7
.>

  

제
1
조

(시
행

일
) 

이
 
영

은
 
2
0
2
0
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 

별
표

 2
 제

2
호

어
목

부
터

 처

목
까

지
 

및
 

퍼
목

의
 

개
정

규
정

 
중

 
닭

, 
오

리
, 

계
란

에
 
관

한
 
사

항
은

 
2
0
2
0
년

 
7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칙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생
략

부
  

칙
  

<제
2
7
3
호

, 
2
0
1
7
. 

6
. 

2
8
.>

  

이
 규

칙
은

 2
0
1
7
년

 6
월

 2
8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3
4
1
호

, 
2
0
1
8
. 

1
1
. 

2
1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칙
은

 
2
0
1
8
년

 
1
2
월

 
2
8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 

제
5
조

제
1
항

부
터

 제
5

항
까

지
, 

별
표

 
2
, 

별
지

 
제

1
호

서
식

 
및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개

정
규

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농
장

식
별

번
호

 
신

청
에

 
관

한
 

적
용

례
) 

제
5

조
제

1
항

부
터

 제
5
항

까
지

, 
별

표
 2

, 
별

지
 제

1

호
서

식
 

및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개
정

규
정

은
 

이
 

규
칙

 
시

행
 

이
후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는

 경
우

부
터

 적
용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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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부
터

 
제

6
항

까
지

를
 

각
각

 
제

3
항

부
터

 
제

5
항

까
지

로
 한

다
.

  
제

3
2
조

제
1
항

 
중

 
"제

2
3
조

제
5
항

"을
 
"제

2
3
조

제
4
항

"으
로

 한
다

.

부
  

칙
  

<제
1
2
8
1
3
호

, 
2
0
1
4
. 

1
0
. 

1
5
.>

  

이
 법

은
 공

포
 후

 3
개

월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1
4
4
7
8
호

, 
2
0
1
6
. 

1
2
. 

2
7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후

 6
개

월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나

목
, 

제
1
2
조

제
1
항

, 
제

1
3
조

제
1
항

, 
제

1
4

조
, 

제
1
5
조

제
2
항

 
및

 
제

3
4
조

제
1
항

제
1
2
호

의
 
개

정
규

정
(수

입
 
돼

지
고

기
에

 
관

한
 
부

분
에

 

한
정

한
다

)과
 
부

칙
 
제

3
조

는
 
공

포
 
후

 
2
년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수
입

 
돼

지
고

기
의

 
이

력
관

리
에

 
관

한
 
적

용
례

) 

수
입

 
돼

지
고

기
의

 
이

력
관

리
에

 
관

한
 

개
정

규
정

은
 

이
 

법
 

시
행

 
후

 
최

초
로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및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자
가

 

제
1
2
조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제
2
조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영
 

시
행

 
전

에
 

받
은

 
과

태
료

의
 

부
과

처
분

은
 

별
표

 
2
의

 
개

정
규

정
에

 
따

른
 
위

반
행

위
의

 
횟

수
 산

정
에

 포
함

한
다

.

부
  

칙
  

<제
3
4
6
호

, 
2
0
1
8
. 

1
2
. 

2
4
.>

  

(규
제

 재
검

토
기

한
 설

정
 등

을
 위

한
 4

개
 

법
령

의
 일

부
개

정
에

 관
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

이
 규

칙
은

 2
0
1
9
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3
9
1
호

, 
2
0
1
9
. 

8
. 

2
6
.>

  

(어
려

운
 법

령
용

어
 정

비
를

 위
한

 3
7
개

 법
령

의
 

일
부

개
정

에
 관

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

이
 규

칙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4
0
4
호

, 
2
0
1
9
. 

1
2
. 

3
1
.>

  

이
 규

칙
은

 2
0
2
0
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5
1
7
호

, 
2
0
2
2
. 

1
. 

2
5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칙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규

칙
 시

행
 당

시
 종

전
의

 규
정

에
 따

라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발
급

을
 신

청
한

 경
우

에
는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개

정
규

정
에

도
 
불

구
하

고
 종

전
의

 규
정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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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는
 분

부
터

 적
용

한
다

.

제
3
조

(다
른

 법
률

의
 개

정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2
3
조

제
1
항

 
본

문
 

중
 

"수
입

 
쇠

고
기

는
"

을
 

"수
입

 
쇠

고
기

 
및

 
수

입
 

돼
지

고
기

는
"으

로
 한

다
.

부
  

칙
  

<제
1
6
1
1
4
호

, 
2
0
1
8
. 

1
2
. 

3
1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후

 1
년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 

제
3
2
조

제
2
항

제
1
2

호
, 

제
3
4
조

제
1
항

제
1
6
호

부
터

 
제

1
8
호

까
지

 

및
 
같

은
 
조

 
제

2
1
호

의
 
개

정
규

정
 
중

 
닭

, 
오

리
, 

계
란

에
 
관

한
 
사

항
은

 
공

포
 
후

 
1
년

 
6
개

월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국
내

산
 

닭
고

기
·오

리
고

기
·계

란
에

 
관

한
 

적

용
례

) 
국

내
산

 닭
고

기
·오

리
고

기
·계

란
의

 이
력

관
리

에
 
관

하
여

는
 
이

 
법

 
시

행
 
이

후
 
최

초
로

 

제
1
1
조

 
및

 
제

1
1
조

의
2
의

 
개

정
규

정
에

 
따

라
 

이
력

번
호

를
 

부
여

한
 

국
내

산
 

닭
고

기
·오

리
고

기
·계

란
부

터
 적

용
한

다
.

제
3
조

(계
란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이

 규
칙

 시
행

 전
에

 제
1
4
조

의
3
제

3
항

에
 
따

라
 
계

란
의

 
이

력
번

호
가

 
부

여
된

 
경

우
 
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에

 
관

하
여

는
 
별

표
 

9
의

4
 
및

 
별

표
 
1
3
의

 
개

정
규

정
에

도
 
불

구
하

고
 종

전
의

 규
정

에
 따

른
다

.

부
  

칙
  

<제
5
8
4
호

, 
2
0
2
3
. 

4
. 

2
7
.>

  

(동
물

보
호

법
 시

행
규

칙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칙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단

서
 생

략
>

제
2
조

 부
터

 제
1
5
조

까
지

 생
략

제
1
6
조

(다
른

 
법

령
의

 
개

정
) 

①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별

지
 

제
1
호

의
2
서

식
 

뒤
쪽

 
유

의
사

항
란

 
제

6

호
 
중

 
“「

동
물

보
호

법
」 

시
행

규
칙

 
별

표
 
6
”을

 

“「
동

물
보

호
법

 
시

행
규

칙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령

 

제
4
8
2
호

를
 말

한
다

) 
별

표
 6

”으
로

 한
다

.

  
②

 및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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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제
3
조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에

 
관

한
 

경
과

조
치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이
 

법
 

시
행

 
당

시
 

제

4
조

제
1
항

에
 

해
당

하
는

 
농

장
을

 
경

영
하

고
 

있
는

 
농

장
경

영
자

에
게

 
농

장
식

별
번

호
를

 
정

하
여

 이
 법

 시
행

일
 전

에
 이

를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제
1
6
5
3
6
호

, 
2
0
1
9
. 

8
. 

2
7
.>

  

이
 법

은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1
6
9
6
0
호

, 
2
0
2
0
. 

2
. 

1
1
.>

 이
 

법
은

 
공

포
 

후
 

6
개

월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1
7
2
6
8
호

, 
2
0
2
0
. 

5
. 

1
9
.>

  

이
 법

은
 2

0
2
0
년

 8
월

 1
2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1
7
3
2
4
호

, 
2
0
2
0
. 

5
. 

2
6
.>

  

(축
산

법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후

 6
개

월
이

 경
과

제
1
7
조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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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다
른

 
법

률
의

 
개

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5
조

제
1
항

 
중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축

산
법

」 

제
3
4
조

에
 

따
른

 
가

축
시

장
을

 
개

설
·관

리
하

는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
를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

축
산

법
」 

제
3
4
조

에
 

따
른

 

가
축

시
장

을
 

개
설

·관
리

하
는

 
자

를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
로

 한
다

.

부
  

칙
  

<제
1
8
4
4
5
호

, 
2
0
2
1
. 

8
. 

1
7
.>

(식
품

 등
의

 표
시

ㆍ
광

고
에

 관
한

 법
률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2
0
2
3
년

 
1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단

서
 생

략
>

제
2
조

 및
 제

3
조

 생
략

제
4
조

(다
른

 
법

률
의

 
개

정
) 

①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2
0
조

제
2
호

 
중

 
“유

통
기

한
”을

 
각

각
 
“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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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령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약
칭

: 
축

산
물

이
력

법
 시

행
규

칙
 )

기
한

”으
로

 한
다

.

  
②

부
터

 ⑦
까

지
 생

략

부
  

칙
  

<제
1
8
8
5
3
호

, 
2
0
2
2
. 

4
. 

2
6
.>

  

(동
물

보
호

법
)

제
1
조

(시
행

일
) 

이
 법

은
 공

포
 후

 1
년

이
 경

과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단
서

 생
략

>

제
2
조

 부
터

 제
2
5
조

까
지

 생
략

제
2
6
조

(다
른

 
법

률
의

 
개

정
) 

①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

.

  
제

1
1
조

의
2
제

2
항

제
2
호

 
중

 
“「

동
물

보
호

법
」 

제
2
9
조

”를
 “

「동
물

보
호

법
」 

제
5
9
조

”로
 한

다
.

  
②

부
터

 ⑥
까

지
 생

략

제
2
7
조

 생
략





시
행

령
 별

표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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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 

<신
설

 2
0
1
9
. 

1
2
. 

1
7
.>

포
장

처
리

 및
 거

래
 신

고
 의

무
자

(제
4
조

제
2
항

 관
련

)

1
.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자

취
급

하
는

 축

산
물

의
 종

류
 

신
고

 의
무

자

쇠
고

기
·돼

지

고
기

·닭
고

기
·

오
리

고
기

가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로
서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1
) 

도
축

업
의

 
작

업
장

 
시

설
과

 
일

체
를

 
이

루
는

 
시

설
이

나
 

연
접

(連
接

)한
 시

설
에

서
 영

업
하

는
 자

 2
) 

영
업

장
의

 전
년

도
 연

간
(1

월
 1

일
부

터
 1

2
월

 3
1
일

까
지

를
 말

한
다

) 
평

균
(휴

업
 등

의
 이

유
로

 전
년

도
 연

간
 기

준
을

 산
정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분

기
별

 또
는

 월
별

 기
준

으
로

 산
정

하
고

, 

신
규

허
가

의
 

경
우

에
는

 
허

가
권

자
가

 
해

당
 

작
업

장
의

 
시

설
규

모
나

 사
업

계
획

 물
량

 등
을

 고
려

한
 연

간
 예

상
 평

균
으

로
 산

정
한

다
) 

종
업

원
이

 5
명

 이
상

인
 자

 3
) 

1
) 

또
는

 
2
)에

 
해

당
하

지
 
않

는
 
자

로
서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나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

식
육

판
매

업
자

"라
 한

다
)로

서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1
) 

「식
품

위
생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5
호

나
목

6
)에

 
따

른
 

기
타

 

식
품

판
매

업
으

로
 

신
고

한
 

영
업

장
에

서
 

영
업

을
 

하
는

 
자

로
서

 

종
업

원
이

 
5
명

 
이

상
이

거
나

 
영

업
장

 
면

적
이

 
5
0
제

곱
미

터
 
이

상
인

 자

 2
) 

1
)에

 
해

당
하

지
 
않

는
 
자

로
서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다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라

 

한
다

)로
서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1
) 

「식
품

위
생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5
호

나
목

6
)에

 
따

른
 

기
타

 

식
품

판
매

업
으

로
 

신
고

한
 

영
업

장
에

서
 

영
업

을
 

하
는

 
자

로
서

 

종
업

원
이

 
5
명

 
이

상
이

거
나

 
영

업
장

 
면

적
이

 
5
0
제

곱
미

터
 
이

상
인

 자

 2
) 

1
)에

 
해

당
하

지
 
않

는
 
자

로
서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쇠
고

기
·돼

지

고
기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라
 
한

다
) 

또
는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라
 한

다
)로

서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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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계
란

가
.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나
.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로
서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1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9
조

제
3
항

에
 따

른
 안

전
관

리
인

증
작

업
장

 또
는

 안
전

관
리

인
증

업
소

로
 인

증
 받

거
나

 같
은

 조
 제

4

항
에

 따
른

 안
전

관
리

통
합

인
증

업
체

로
 인

증
 받

은
 자

 2
) 

1
)에

 
해

당
하

지
 
않

는
 
자

로
서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2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자

구
분

신
고

 의
무

자

쇠
고

기
·돼

지
고

기

가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로
서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1
) 

영
업

장
의

 전
년

도
 연

간
(1

월
 1

일
부

터
 1

2
월

 3
1
일

까
지

를
 말

한

다
) 

평
균

(휴
업

 
등

의
 
이

유
로

 
전

년
도

 
연

간
 
기

준
을

 
산

정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분

기
별

 
또

는
 
월

별
 
기

준
으

로
 
산

정
하

고
, 

신
규

허
가

의
 경

우
에

는
 
허

가
권

자
가

 해
당

 작
업

장
의

 시
설

규
모

나
 사

업
계

획
 

물
량

 
등

을
 

고
려

한
 

연
간

 
예

상
 

평
균

으
로

 
산

정
한

다
) 

종
업

원
이

 5
명

 이
상

인
 자

 2
) 

1
)에

 
해

당
하

지
 
않

는
 
자

로
서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나
.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또

는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로
서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1
) 

영
업

장
의

 전
년

도
 연

간
(1

월
 1

일
부

터
 1

2
월

 3
1
일

까
지

를
 말

한

다
) 

평
균

(휴
업

 
등

의
 
이

유
로

 
전

년
도

 
연

간
 
기

준
을

 
산

정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분

기
별

 
또

는
 
월

별
 
기

준
으

로
 
산

정
하

고
, 

신
규

허
가

의
 경

우
에

는
 허

가
권

자
가

 해
당

 
작

업
장

의
 시

설
규

모
나

 
사

업
계

획
 

물
량

 
등

을
 

고
려

한
 

연
간

 
예

상
 

평
균

으
로

 
산

정
한

다
) 

종
업

원
이

 5
명

 이
상

인
 자

 2
) 

「식
품

위
생

법
 시

행
령

」 
제

2
1
조

제
5
호

나
목

6
)에

 따
른

 기
타

 식
품

판
매

업
으

로
 신

고
한

 영
업

장
에

서
 영

업
을

 하
는

 자

 3
)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자

 4
) 

1
)부

터
 
3
)까

지
에

 
해

당
하

지
 
않

는
 
자

로
서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다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로

서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1
) 

가
목

1
)에

 
해

당
하

는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에
게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포
장

처
리

를
 의

뢰
한

 자

 2
) 

1
)에

 
해

당
하

지
 

않
는

 
자

 
중

 
법

 
제

1
7
조

제
1
항

에
 

따
른

 
신

고
 

의
무

자
가

 
되

기
를

 
원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청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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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2
] 

<개
정

 
2
0
1
9
. 

1
2
. 

1
7
.>

 
[시

행
일

:2
0
2
0
. 

7
. 

1
.]
 
제

2
호

어
목

, 
저

목
, 

처
목

, 
퍼

목
의

 개
정

규
정

 중
 닭

, 
오

리
, 

계
란

에
 관

한
 사

항

과
태

료
의

 부
과

기
준

(제
1
6
조

 관
련

)

1
. 

일
반

기
준

  
가

. 
위

반
행

위
의

 
횟

수
에

 
따

른
 
과

태
료

의
 
가

중
된

 
부

과
기

준
은

 
사

육
장

 
또

는
 

영
업

장
 단

위
로

 적
용

하
며

, 
최

근
 3

년
간

 같
은

 위
반

행
위

로
 과

태
료

 부
과

처
분

을
 
받

은
 
경

우
에

 
적

용
한

다
. 

이
 
경

우
 
기

간
의

 
계

산
은

 
위

반
행

위
에

 

대
하

여
 과

태
료

 부
과

처
분

을
 받

은
 날

과
 그

 처
분

 후
 다

시
 같

은
 위

반
행

위
를

 하
여

 적
발

된
 날

을
 기

준
으

로
 한

다
.

  
나

. 
가

목
에

 따
라

 가
중

된
 부

과
처

분
을

 하
는

 경
우

 가
중

처
분

의
 적

용
 차

수
는

 

그
 위

반
행

위
 전

 부
과

처
분

 차
수

(가
목

에
 따

른
 기

간
 내

에
 과

태
료

 부
과

처
분

이
 둘

 이
상

 있
었

던
 경

우
에

는
 높

은
 차

수
를

 말
한

다
)의

 다
음

 차
수

로
 한

다
.

  
다

. 
부

과
권

자
는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에
 

따
른

 

과
태

료
 

금
액

의
 

2
분

의
 

1
 

범
위

에
서

 
그

 
금

액
을

 
줄

일
 

수
 

있
다

. 
다

만
, 

과
태

료
를

 체
납

하
고

 있
는

 위
반

행
위

자
의

 경
우

는
 그

렇
지

 않
다

.

  
  

1
) 

위
반

행
위

가
 사

소
한

 부
주

의
나

 오
류

로
 인

한
 것

으
로

 인
정

되
는

 경
우

  
  

2
) 

위
반

행
위

자
가

 
법

 
위

반
상

태
를

 
시

정
하

거
나

 
해

소
하

기
 
위

하
여

 
노

력
한

 

사
실

이
 인

정
되

는
 경

우

  
  

3
) 

그
 
밖

에
 
위

반
행

위
의

 
정

도
, 

위
반

행
위

의
 
동

기
와

 
그

 
결

과
 
등

을
 
고

려

하
여

 과
태

료
를

 감
경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라

. 
과

태
료

의
 부

과
권

자
는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에
 따

른
 과

태
료

 금
액

의
 2

분
의

 1
 범

위
에

서
 그

 금
액

을
 가

중
할

 수
 있

다
. 

다
만

, 
법

 
제

3
4
조

제
1
항

에
 

따
른

 
과

태
료

 
금

액
의

 
상

한
을

 
넘

을
 

수
 

없
다

.

  
  

1
) 

위
반

의
 내

용
 및

 정
도

가
 중

대
하

여
 이

로
 인

한
 피

해
가

 크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2
) 

그
 
밖

에
 
위

반
행

위
의

 
정

도
, 

위
반

행
위

의
 
동

기
와

 
그

 
결

과
 
등

을
 
고

려

하
여

 과
태

료
를

 가
중

할
 필

요
가

 있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2
. 

개
별

기
준

(단
위

: 
만

원
)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위
반

 횟
수

별
 과

태
료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
 

위
반

4차
 

이
상

위
반

 가
. 

법
 제

4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호

10
0

20
0

4
0
0

5
0
0

나
. 

법
 제

4
조

제
3
항

을
 위

반
하

여
 변

경
신

고

를
 하

지
 않

거
나

 거
짓

으
로

 한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2호

10
0

20
0

4
0
0

5
0
0

다
. 

법
 제

5조
제

1항
 또

는
 제

2항
을

 위
반

하

여
 신

고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3호

5
0

10
0

2
0
0

4
0
0

라
. 

법
 제

7조
제

1항
 또

는
 제

2항
을

 위
반

하

여
 개

체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된
 귀

표
등

을
 

부
착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4호

5
0

10
0

2
0
0

4
0
0

마
. 

법
 

제
8조

제
1항

을
 

위
반

하
여

 
돼

지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5호

5
0

10
0

2
0
0

4
0
0

바
. 

법
 제

8조
제

2항
을

 위
반

하
여

 매
월

 돼

지
의

 사
육

현
황

 등
을

 신
고

하
지

 않
거

나
 거

짓
으

로
 신

고
한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6호

5
0

10
0

2
0
0

4
0
0

사
. 

법
 제

8
조

의
2
제

1항
을

 위
반

하
여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6
호

의
2

5
0

10
0

2
0
0

4
0
0

아
. 

법
 제

8
조

의
2
제

2항
을

 위
반

하
여

 매
월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등

을
 신

고
하

지
 

않
거

나
 거

짓
으

로
 신

고
한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6
호

의
3

5
0

10
0

2
0
0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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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위
반

 횟
수

별
 과

태
료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4
차

 

이
상

위
반

자
. 

법
 제

9조
제

2항
을

 위
반

하
여

 개
체

식
별

 

또
는

 농
장

식
별

이
 곤

란
한

 소
, 

돼
지

를
 

양
도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하

거
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이

동
하

게
 한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5
0

1
00

20
0

40
0

차
. 

법
 제

9조
의

2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이
 곤

란
한

 닭
, 

오
리

, 
씨

알
을

 양

도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하
거

나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이
동

하
게

 한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7
호

의
2

5
0

1
00

20
0

40
0

카
. 

법
 제

10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개

체
식

별
 또

는
 농

장
식

별
이

 곤
란

하
거

나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않

은
 가

축
 또

는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않
은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서

 
출

하
한

 
돼

지
, 

닭
, 

오

리
를

 도
축

한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8
호

1
00

2
00

40
0

50
0

타
. 

법
 제

1
1조

제
1항

을
 위

반
하

여
 도

축
 또

는
 경

매
 신

고
나

 돼
지

, 
닭

, 
오

리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9
호

5
0

1
00

20
0

40
0

파
. 

법
 
제

11
조

의
2
제

2항
을

 
위

반
하

여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을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9
호

의
2

5
0

1
00

20
0

40
0

하
. 

법
 
제

11
조

의
2
제

4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9
호

의
3

5
0

1
00

20
0

40
0

거
. 

법
 
제

11
조

의
2
제

5항
을

 
위

반
하

여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난
좌

 또
는

 운
송

상
자

에
 

표
시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9
호

의
4

5
0

1
00

20
0

40
0

너
. 

법
 제

12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발

급
을

 신
청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10

호

5
0

1
00

20
0

40
0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위
반

 횟
수

별
 과

태
료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차
 

위
반

4차
 

이
상

위
반

더
. 

법
 제

1
4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수

입
신

고
 

시
 

이
력

번
호

를
 

표
기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1
호

5
0

10
0

2
0
0

4
0
0

러
. 

법
 제

1
5
조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수

입
유

통
식

별
표

가
 훼

손
되

어
 유

통
경

로
의

 확

인
이

 
곤

란
하

거
나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어
 있

지
 않

은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양

도
·양

수
하

거
나

 
수

출
한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2
호

10
0

20
0

4
0
0

5
0
0

머
. 

법
 제

15
조

제
3
항

을
 위

반
하

여
 같

은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한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부
착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3
호

5
0

10
0

2
0
0

4
0
0

버
. 

법
 제

1
6
조

제
1
항

을
 위

반
하

여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양
도

 또
는

 수
출

 신
고

를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4
호

5
0

10
0

2
0
0

4
0
0

서
. 

법
 제

1
6
조

제
2
항

을
 위

반
하

여
 변

경
신

고
를

 하
지

 않
거

나
 거

짓
으

로
 한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5
호

5
0

10
0

2
0
0

4
0
0

어
. 

법
 제

1
7
조

제
1
항

 또
는

 제
2항

을
 위

반

하
여

 포
장

처
리

 및
 거

래
·판

매
 신

고
를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6
호

7
0

14
0

2
8
0

5
0
0

저
. 

법
 제

18
조

제
1항

·제
2항

 또
는

 제
4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의
 게

시
 또

는
 표

시
를

 하
지

 않
거

나
 거

짓
으

로
 한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7
호

7
0

14
0

2
8
0

5
0
0

처
. 

법
 제

1
8
조

제
3
항

을
 위

반
하

여
 이

력
번

호
를

 기
재

한
 거

래
명

세
서

 등
을

 발
급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
4
조

 

제
1항

제
1
8
호

7
0

14
0

2
8
0

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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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위
반

 횟
수

별
 과

태
료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

4
차

 

이
상

위
반

커
. 

법
 제

2
3조

에
 따

른
 시

정
명

령
을

 위
반

한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19

호

1
00

2
00

40
0

50
0

터
. 

법
 

제
24

조
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의
 

규
정

에
 따

른
 보

고
를

 하
지

 않
거

나
 거

짓
으

로
 보

고
를

 하
거

나
 검

사
 또

는
 검

사
물

건
수

거
, 

시
료

수
거

를
 거

부
 및

 방

해
하

거
나

 기
피

한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0

호

1
00

2
00

40
0

50
0

퍼
. 

법
 제

26
조

를
 위

반
하

여
 장

부
 또

는
 거

래
내

역
서

 등
에

 기
록

해
야

 하
는

 사
항

을
 기

록
하

지
 않

거
나

 거
짓

으
로

 기
록

하
거

나
 정

해
진

 기
한

까
지

 장
부

를
 보

관
하

지
 않

은
 경

우

법
 제

34
조

 

제
1
항

제
21

호

5
0

1
00

20
0

40
0





시
행

규
칙

 별
표

·별
지

서
식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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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 

<개
정

 2
0
1
8
. 

1
1
. 

2
1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부

산
물

 범
위

(제
3
조

 관
련

)

순
번

품
명

영
문

명
비

고

1
 쇠

고
기

 기
타

(고
기

가
 붙

어
 있

는
 뼈

)
O

th
e
r 

B
e
e
f

2
 쇠

고
기

 기
타

O
th

e
r 

B
e
e
f 

제
1
호

에
 

해
당

하
지

 
않

는
 것

3
 소

 식
도

B
e
e
f 

E
so

p
h

a
g
u
s

4
 소

 간
B

ee
f 

L
iv

er

5
 소

 갑
상

샘
B

e
e
f 

T
h

yr
o
id

 G
la

n
d

6
 소

 건
B

e
e
f 

T
e
n
d
o
n

7
 소

 골
수

B
e
e
f 

B
o
n
e
 M

a
rr

o
w

8
 소

 꼬
리

B
e
e
f 

T
a
il

9
 소

 뇌
B

e
e
f 

B
ra

in

1
0

 소
 뇌

하
수

체
B

e
e
f 

P
it

u
it

a
ry

 B
o
d
y

1
1

 소
 대

망
막

B
e
e
f 

O
m

e
n
tu

m

1
2

 소
 머

리
고

기
B

e
e
f 

H
e
a
d
 M

e
a
t

1
3

 소
 목

B
e
e
f 

N
e
ck

1
4

 소
 방

광
B

e
e
f 

B
la

d
d
e
r

1
5

 소
 비

장
B

e
e
f 

Sp
le

e
n

1
6

 소
 생

식
기

B
e
e
f 

R
e
p

ro
d
u
ct

iv
e
 O

rg
a
n

1
7

 소
 식

용
 가

죽
B

e
e
f 

E
d
ib

le
 S

k
in

1
8

 소
 신

장
B

e
e
f 

K
id

n
e
y

1
9

 소
 심

장
B

e
e
f 

H
e
a
rt

2
0

 소
 위

B
e
e
f 

T
ri

p
e

2
1

 소
 유

방
B

e
e
f 

B
re

a
st

2
2

 소
 입

술
B

e
e
f 

L
ip

s

2
3

 소
 자

궁
B

e
e
f 

U
te

ru
s

순
번

품
명

영
문

명
비

고

2
4

 염
장

 소
장

/ 
염

수
장

 
소

장
(케

이
싱

)
 S

a
lt

e
d
/B

ri
n
e
d
 B

e
e
f 

G
u
t(

C
a
si

n
g
)

2
5

 소
 장

간
막

 B
e
e
f 

M
e
se

n
te

ry

2
6

 소
 족

 B
e
e
f 

F
e
e
t

2
7

 소
 지

방
 B

e
e
f 

F
a
t

2
8

 소
 창

자
 B

e
e
f 

G
u
t

2
9

 소
 척

수
 B

e
e
f 

Sp
in

a
l 

C
o
rd

3
0

 소
 췌

장
 B

e
e
f 

P
a
n
cr

e
a
s

3
1

 소
 편

도
 B

e
e
f 

T
o
n
si

l

3
2

 소
 허

파
 B

e
e
f 

L
u
n
g

3
3

 소
 혀

 B
e
e
f 

T
o
n
g
u
e

3
4

 소
 횡

격
막

 B
e
e
f 

D
ia

p
h

ra
g
m

3
5

 소
 가

슴
샘

 B
e
e
f 

T
h

ym
u
s

3
6

 돼
지

고
기

 기
타

 (
고

기
가

 붙
어

 있
는

 뼈
)

 O
th

e
r 

P
o
rk

3
7

 돼
지

고
기

 기
타

 O
th

e
r 

P
o
rk

제
3
6
호

에
 

해
당

하
지

 
않

는
 것

3
8

 돼
지

 식
도

 P
o
rk

 E
so

p
h

a
g
u
s

3
9

 돼
지

 간
 P

o
rk

 L
iv

e
r

4
0

 돼
지

 갑
상

선
 P

o
rk

 T
h

yr
o
id

 G
la

n
d

4
1

 돼
지

 건
 P

o
rk

 T
e
n
d
o
n

4
2

 돼
지

 골
수

 P
o
rk

 B
o
n
e
 M

a
rr

o
w

4
3

 돼
지

 꼬
리

 P
o
rk

 T
a
il

4
4

 돼
지

 뇌
 P

o
rk

 B
ra

in

4
5

 돼
지

 뇌
하

수
체

 P
o
rk

 P
it

u
it

a
ry

 B
o
d
y

4
6

 돼
지

 대
망

막
 P

o
rk

 O
m

e
n
tu

m

4
7

 돼
지

 머
리

고
기

 P
o
rk

 H
e
a
d
 M

e
a
t

4
8

 돼
지

 목
 P

o
rk

 N
e
ck

4
9

 돼
지

 방
광

 P
o
rk

 B
la

d
d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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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별
표

 2
] 

<개
정

 2
0
1
9
. 

1
2
. 

3
1
.>

농
장

식
별

번
호

 신
청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등

(제
5
조

제
5
항

 관
련

)

1
. 

농
장

식
별

번
호

 신
청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가

.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발

급
을

 
신

청
하

거
나

 
신

청
사

항
의

 
변

경
신

고
를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
1
호

서
식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서

 
또

는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변
경

신
고

서
를

 
서

면
, 

팩
스

(F
a
x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품
질

평
가

원
장

(소
는

 위
탁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나

. 
품

질
평

가
원

장
(소

는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서

면
, 

팩
스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하
는

 경
우

에
는

 신
고

인
으

로
부

터
 서

명
 또

는
 날

인
을

 받
아

야
 하

며
, 

그
 신

고
 사

실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신
청

 내
용

항
목

내
용

신
청

인
(농

장
경

영
자

)

가
. 

성
명

나
.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주
소

(거
주

지
)

라
. 

전
화

번
호

가
축

사
육

시
설

 정
보

가
. 

사
육

가
축

의
 종

류
(소

, 
돼

지
, 

닭
, 

오
리

)
나

. 
농

장
명

칭
다

. 
사

육
시

설
 주

소
라

. 
관

리
자

 성
명

, 
주

민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마

. 
G

P
S좌

표
바

. 
사

육
개

시
일

 연
월

일

사
육

규
모

가
축

의
 종

류
별

 사
육

 마
릿

수

순
번

품
명

영
문

명
비

고

5
0

 돼
지

 비
장

 P
o
rk

 S
p

le
e
n

5
1

 돼
지

 생
식

기
 P

o
rk

 R
e
p

ro
d
u
ct

iv
e
 O

rg
a
n

5
2

 돼
지

 식
용

 가
죽

 P
o
rk

 E
d
ib

le
 S

k
in

5
3

 돼
지

 신
장

 P
o
rk

 K
id

n
e
y

5
4

 돼
지

 심
장

 P
o
rk

 H
e
a
rt

5
5

 돼
지

 위
 P

o
rk

 T
ri

p
e

5
6

 돼
지

 유
방

 P
o
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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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a
st

5
7

 돼
지

 입
술

 P
o
rk

 L
ip

s

5
8

 돼
지

 자
궁

 P
o
rk

 U
te

ru
s

5
9

 염
장

 돼
지

장
/ 

염
수

장
 

돼
지

장
(케

이
싱

)
 S

a
lt

e
d
/B

ri
n
e
d
 P

o
rk

 
G

u
t(

C
a
si

n
g)

6
0

 돼
지

 장
간

막
 P

o
rk

 M
e
se

n
te

ry

6
1

 돼
지

 족
 P

o
rk

 F
e
e
t

6
2

 돼
지

 지
방

 P
o
rk

 F
a
t

6
3

 돼
지

 장
 P

o
rk

 I
n
te

st
in

e

6
4

 돼
지

 척
수

 P
o
rk

 S
p

in
a
l 

C
o
rd

6
5

 돼
지

 췌
장

 P
o
rk

 P
a
n
cr

e
a
s

6
6

 돼
지

 편
도

 P
o
rk

 T
o
n
si

l

6
7

 돼
지

 허
파

 P
o
rk

 L
u
n
g

6
8

 돼
지

 혀
 P

o
rk

 T
o
n
g
u
e

6
9

 돼
지

 횡
격

막
 P

o
rk

 D
ia

p
h

ra
g
m

7
0

 돼
지

 가
슴

샘
 P

o
rk

 T
h

ym
u
s

7
1

 그
 밖

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지

정
한

 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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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및

 통
보

방
법

  
가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신

청
된

 
시

설
에

 
대

하
여

 
현

장
방

문
 
등

을
 

통
해

 
신

청
 
내

용
의

 
사

실
 
여

부
를

 
확

인
한

 
후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하

고
, 

신
청

자
에

게
 신

청
서

 접
수

일
부

터
 5

일
 이

내
에

 별
지

 제
1
6
호

서
식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증
을

 
발

급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한

 
통

지
를

 
포

함
한

다
)해

야
 

한
다

. 
다

만
, 

닭
, 

오
리

의
 경

우
에

는
 축

산
업

 허
가

 또
는

 등
록

 대
상

 가
축

사

육
시

설
만

 해
당

한
다

.

  
나

. 
농

장
식

별
번

호
는

 
권

역
코

드
(1

자
리

)와
 
일

련
번

호
(5

자
리

)로
 
구

성
된

 
6
자

리
로

 

부
여

한
다

.

  
  

* 
권

역
코

드
: 

서
울

·인
천

·경
기

(1
),
 강

원
(2

),
 충

북
(3

),
 세

종
·대

전
·충

남
(4

),
 전

북

(5
),
 광

주
·전

남
(6

),
 대

구
·경

북
(7

),
 부

산
·울

산
·경

남
(8

),
 제

주
(9

)

  
다

. 
농

장
식

별
번

호
는

 
축

종
에

 
관

계
없

이
 

땅
(지

번
)을

 
중

심
으

로
 

1
개

의
 

번
호

를
 

부
여

한
다

. 

  
라

. 
다

목
에

도
 
불

구
하

고
 
같

은
 
지

번
의

 
가

축
사

육
시

설
을

 
다

수
의

 
농

장
경

영
자

가
 

물
리

적
으

로
 분

할
하

여
 경

영
하

고
 있

는
 경

우
에

는
 추

가
로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을

 받
아

 다
른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해

야
 한

다
.

4
. 

농
장

식
별

번
호

의
 기

록
·관

리
  

가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한
 경

우
에

는
 별

지
 제

1
7
호

서
식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및

 
등

록
대

장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기

록
·관

리
해

야
 한

다
.

  
나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법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품

질
평

가
원

장
으

로
 
하

여
금

 
농

장
식

별
번

호
가

 
가

축
사

육
시

설
에

 
정

확
히

 
부

여
되

어
 

있
는

지
를

 
확

인
하

게
 할

 수
 있

다
.

  
다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제
1
호

 단
서

에
 따

라
 구

술
, 

전
화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신
청

 
또

는
 

신
고

를
 

받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그
 내

용
을

 기
록

·관
리

해
야

 한
다

.

5
. 

그
 밖

에
 농

장
식

별
번

호
의

 신
청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 

기
록

·관
리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별
표

 3
] 

<개
정

 2
0
1
9
. 

1
2
. 

3
1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출

생
 등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등

(제
6
조

제
6
항

 관
련

)

1
. 

신
고

의
 방

법
 및

 절
차

  
가

. 
소

의
 경

우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공
통

사
항

1
)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소

 출
생

 등
의

 
신

고
를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

3
호

서
식

의
 

신
고

서
를

 
서

면
, 

팩
스

(F
a
x
) 

또
는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해

당
 지

역
의

 

위
탁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서

면
, 

팩
스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같

은
 
내

용
을

 신
고

할
 수

 있
다

. 

2
) 

신
고

서
를

 제
출

받
은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신

고
인

의
 서

명
 또

는
 날

인
 여

부
와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다

만
,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를
 

받
은

 

위
탁

기
관

의
 
장

은
 
관

할
 
구

역
 
내

 
농

장
경

영
자

(신
고

 
대

리
인

을
 
포

함
한

다
),

 
가

축
거

래
상

인
 등

을
 식

별
할

 수
 있

는
 경

우
에

는
 위

탁
기

관
의

 신
고

 접
수

자
로

 하

여
금

 대
리

 날
인

하
게

 할
 수

 있
고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신
고

자
, 

신
고

 일
시

, 
신

고
 내

용
 등

을
 기

록
·보

관
(전

자
적

 자
료

를
 포

함
한

다
)해

야
 한

다
.

3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농

장
경

영
자

와
 가

축
거

래
상

인
 등

이
 신

고
한

 소
의

 출
생

·폐
사

·

양
도

·양
수

·이
동

·거
래

·수
입

·수
출

 내
역

 및
 가

축
시

장
의

 거
래

내
역

 등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으
로

 
처

리
된

 
결

과
를

 
해

당
자

에
게

 
문

자
 
메

시
지

 
등

의
 
전

자
적

 
방

법
 

등
으

로
 통

보
해

야
 한

다
.

4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소

 
출

생
·폐

사
 
등

의
 
신

고
내

용
의

 
보

완
을

 
위

한
 
서

류
를

 
농

장
경

영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등

에
게

 요
청

할
 수

 있
으

며
, 

농
장

경
영

자
 등

이
 불

성

실
하

게
 신

고
하

거
나

 증
빙

자
료

를
 미

제
출

 하
는

 등
의

 경
우

에
는

 해
당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에
게

 보
고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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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출
생

신
고

1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소

가
 

출
생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및

 
나

목
의

 
내

용
과

 

가
축

사
육

시
설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제

2
호

가
목

과
 
나

목
의

 
신

고
내

용
이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에
게

 
신

고
내

용
을

 
보

완
할

 
것

을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출

생
에

 관
한

 처
리

를
 해

서
는

 안
 된

다
.

3
) 

소
 
출

생
 
신

고
를

 
하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은
 
소

 
귀

표
를

 
부

착
하

기
 
전

에
는

 
농

장
 

내
에

서
 소

 개
체

를
 구

분
하

는
 데

 필
요

한
 조

치
를

 해
야

 한
다

.

4
) 

소
 
농

장
경

영
자

는
 
소

 
출

생
 
신

고
 
후

에
 
소

 
귀

표
를

 
관

할
 
위

탁
기

관
의

 
장

으
로

부
터

 
수

령
해

야
 
하

며
, 

신
고

기
한

 
내

에
 
소

 
귀

표
 
부

착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귀

표
가

 부
착

된
 소

 사
진

을
 관

할
 위

탁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5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제

6
조

4
항

에
 
따

라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한

 
후

, 
소

 
귀

표
 
부

착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자

료
를

 
포

함
한

다
.)

를
 

농
장

경
영

자
 등

에
 요

청
하

여
 기

록
·보

관
 해

야
 한

다
. 

다
만

, 
소

 귀
표

를
 스

스
로

 

부
착

하
지

 
않

는
 
농

장
에

 
대

해
서

는
 
신

고
기

한
 
내

에
 
소

 
귀

표
 
부

착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귀

표
가

 
부

착
된

 
소

 
사

진
(전

자
적

 
자

료
를

 
포

함
한

다
)을

 
위

탁
기

관
의

 장
이

 직
접

 기
록

·보
관

 할
 수

 있
다

.

폐
사

신
고

1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소

가
 
폐

사
한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및

 
마

목
의

 
신

고
내

용
,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및
 해

당
 소

가
 등

록
된

 농
장

식
별

번
호

와
 일

치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제

2
호

가
목

 및
 마

목
의

 신
고

내
용

이
 확

인
되

지
 않

는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에
게

 
폐

사
에

 
필

요
한

 
신

고
내

용
의

 
보

완
을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폐
사

에
 관

한
 처

리
를

 해
서

는
 

안
 된

다
.

3
) 

소
가

 법
정

 전
염

병
으

로
 폐

사
한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은
 폐

사
 사

실
을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및

 
위

탁
기

관
의

 
장

에
게

 
통

보
해

야
 
하

며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를

 
통

하
여

 
법

정
전

염
병

에
 
따

른
 
폐

사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서

류
 및

 자
료

를
 포

함
한

다
)를

 요
청

하
여

 기
록

·보
관

해
야

 한
다

.

4
) 

일
반

 
폐

사
의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이
 
소

 
폐

사
 
신

고
 
시

에
 
아

래
의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서

류
 
및

 
자

료
를

 
포

함
한

다
.)
 
중

 
1
가

지
 
이

상
을

 
제

출

해
야

 
하

며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제

6
조

4
항

에
 
따

라
 
신

고
 
내

용
의

 
사

실
 
여

부
를

 

확
인

한
 
후

, 
일

반
 
폐

사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아

래
의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서

류
 
및

 
자

료
를

 
포

함
한

다
.)
를

 
농

장
경

영
자

 
등

에
게

 
요

청
하

여
 
기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록
·보

관
해

야
 한

다
.

  
가

) 
귀

표
 포

함
 폐

사
 사

진

  
나

) 
폐

사
진

단
서

  
다

) 
검

안
서

  
라

) 
렌

더
링

 처
리

(r
e
n
d
e
ri

n
g
 처

리
, 

고
온

·고
압

 멸
균

처
리

) 
처

리
 확

인
서

  
마

) 
소

각
(매

몰
) 

증
명

서

양
도

·

양
수

·

이
동

신
고

 

및 가
축

거
래

신
고

1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소

 개
체

를
 양

도
·양

수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또
한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와

 
해

당
 
소

가
 
등

록
된

 
농

장
식

별
번

호
와

 
일

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 

가
축

거
래

상
인

이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에

 등
록

되
었

는
지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해

당
 
소

의
 
양

도
자

나
 
양

수
자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양

도
·양

수
·이

동
·가

축
거

래
 
신

고
에

 
필

요
한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양

도
·양

수
·

이
동

·가
축

거
래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3
) 

농
장

경
영

자
와

 
가

축
거

래
상

인
 
등

이
 
소

 
개

체
를

 
양

도
·양

수
하

거
나

 
가

축
을

 
거

래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명

확
하

게
 
제

출
해

야
 
하

며
, 

양
도

자
는

 
양

도
신

고
서

, 
양

수
자

는
 

양
수

신
고

서
를

 
해

당
 

위
탁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가

) 
농

장
 
경

영
자

간
에

 
거

래
를

 
하

는
 
경

우
에

는
 
소

를
 
양

도
하

는
 
농

장
경

영
자

는
 

양
도

 
신

고
를

 
해

야
 

하
며

, 
소

를
 

양
수

하
는

 
경

영
자

는
 

양
수

 
신

고
를

 
해

야
 

한
다

. 

  
나

) 
가

축
거

래
상

인
과

 
농

장
경

영
자

간
에

 
거

래
를

 
하

는
 
경

우
에

는
 
소

를
 
양

도
하

는
 

농
장

경
영

자
는

 
양

도
 
신

고
를

 
해

야
 
하

고
, 

가
축

거
래

상
인

은
 
양

도
시

에
는

 
양

도
신

고
, 

양
수

시
에

는
 
양

수
신

고
를

 
모

두
 
해

야
 
하

며
, 

소
를

 
양

수
하

는
 
농

장

경
영

자
는

 
양

수
 
신

고
를

 
해

야
 
한

다
. 

다
만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있

는
 
가

축
상

인
의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로

서
 양

수
·양

도
 신

고
를

 해
야

 한
다

. 

  
다

) 
가

축
거

래
상

인
과

 
가

축
거

래
상

인
 
간

에
 
거

래
를

 
하

는
 
경

우
에

는
 
소

를
 
양

도

하
는

 가
축

거
래

상
인

은
 양

도
 신

고
를

 해
야

 하
며

 소
를

 양
수

하
는

 가
축

거
래

상
인

은
 
양

수
 
신

고
를

 
해

야
 
한

다
. 

다
만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있

는
 
가

축
상

인

의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로
서

 양
수

·양
도

 신
고

를
 해

야
 한

다
. 

4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을

 소
유

하
고

 있
는

 농
장

경
영

자
가

 
소

 
개

체
를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동

 
신

고
서

를
 

제
출

해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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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종

돈
의

 출
생

·폐
사

·양
도

·양
수

·이
동

·수
입

·수
출

 등
 신

고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수
입

·

수
출

신
고

1
) 

검
역

본
부

장
 
및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소

 
개

체
가

 
수

입
되

거
나

 
수

출
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다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하

며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대

한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와
 가

축
거

래
상

인
의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등
록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검
역

본
부

장
 
및

 
위

탁
기

관
의

 
장

은
 
수

입
 
또

는
 
수

출
하

는
 
자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수

·출
입

자
에

게
 수

입
·수

출
에

 필
요

한
 신

고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수

입
·수

출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3
) 

농
장

경
영

자
 
등

은
 
소

 
개

체
를

 
수

입
·수

출
 
하

는
에

는
 
경

우
 
제

2
호

가
목

과
 
다

목

의
 신

고
 내

용
을

 명
확

하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가
축

시
장 의 거
래

내
역

신
고

1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는

 소
 개

체
가

 거
래

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바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하

며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대
한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와

 

해
당

 
소

가
 
등

록
된

 
농

장
식

별
번

호
와

 
일

치
 
여

부
, 

가
축

거
래

상
인

의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등
록

 여
부

, 
소

 소
유

자
 정

보
의

 일
치

 여
부

 등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위
탁

기
관

의
 

장
은

 
가

축
거

래
 
당

사
자

(양
도

자
 

및
 

양
수

자
)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가
축

거
래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3
) 

가
축

시
장

을
 통

해
 
가

축
을

 거
래

코
자

 
하

는
 농

장
경

영
자

 또
는

 가
축

거
래

상
인

은
 

가
축

시
장

개
설

자
에

게
 해

당
 소

 개
체

의
 양

도
 또

는
 양

수
에

 필
요

한
 정

보
를

 제

공
해

야
 
한

다
. 

다
만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있

는
 
가

축
상

인
의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로

서
의

 정
보

를
 제

공
해

야
 한

다
. 

4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는

 소
 거

래
를

 
하

는
 
경

우
에

는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바

목
에

 따

른
 
거

래
내

역
 
신

고
(전

자
적

인
 
방

법
의

 
신

고
를

 
포

함
한

다
)를

 
해

야
 
한

다
. 

다
만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있

는
 
가

축
상

인
의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로
서

 
양

수
·양

도
 
신

고
 

정
보

를
 

처
리

해
야

 
한

다
. 

이
때

 
가

축
시

장
개

설
자

가
 

신
고

한
 

거
래

내
역

으
로

 

농
장

경
영

자
 또

는
 가

축
거

래
상

인
의

 양
도

·양
수

 신
고

를
 갈

음
할

 수
 있

다
.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공
통

사
항

1
)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종

돈
의

 
출

생
 등

 신
고

를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

4
호

서
식

의
 신

고
서

를
 서

면
으

로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하

며
, 

서
면

, 
팩

스

(F
ax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같

은
 내

용
을

 신
고

할
 수

 있
다

. 
다

만
 다

음
의

 경
우

에
는

 별
지

 제
4

호
서

식
의

 신
고

서
 제

출
을

 생
략

할
 수

 있
다

.

  
가

) 
「축

산
법

」에
 
다

른
 
종

돈
의

 
등

록
을

 
위

하
여

 
종

축
등

록
기

관
에

 
제

출
하

는
 
종

돈
의

 
혈

통
·등

록
·고

등
등

록
 

신
청

서
 

및
 

번
식

용
씨

돼
지

 
혈

통
증

명
신

청
서

에
 

별
지

 제
4
호

서
식

의
 신

고
내

용
이

 포
함

된
 경

우

  
나

)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시

행
규

칙
」 

제
1
7
조

 
및

 
제

1
9
조

에
 
따

른
 
돼

지
의

 
이

동
을

 위
하

여
 시

·군
·구

 등
 관

계
기

관
에

 제
출

하
는

 임
상

예
찰

서
에

 별
지

 제

4
호

서
식

의
 신

고
내

용
이

 포
함

되
어

 해
당

내
용

이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등

록
이

 

되
는

 경
우

2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농

장
경

영
자

 등
이

 신
고

한
 종

돈
의

 출
생

·폐
사

·양
도

·양
수

·이
동

·

거
래

·수
입

·수
출

 
내

역
 
등

의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으
로

 
처

리
된

 
결

과
를

 
해

당
자

에
게

 

문
자

 메
시

지
 등

의
 전

자
적

 방
법

 등
으

로
 통

보
해

야
 한

다
. 

3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종

돈
 출

생
·폐

사
 등

의
 신

고
내

용
의

 보
완

을
 위

한
 서

류
 또

는
 증

빙
자

료
를

 농
장

경
영

자
 등

에
게

 요
청

할
 수

 있
으

며
, 

농
장

경
영

자
 등

이
 불

성

실
하

게
 신

고
하

거
나

 증
빙

자
료

를
 미

제
출

 하
는

 등
의

 경
우

에
는

 해
당

 시
장

·군
수

·

구
청

장
에

게
 보

고
할

 수
 있

다
. 

출
생

신
고

1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종

돈
의

 
개

체
가

 
출

생
(종

돈
의

 
경

우
에

는
 
등

록
을

 
말

한

다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나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하

며
, 

가
축

사
육

시
설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제

2
호

 가
목

과
 나

목
의

 신
고

내
용

이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에
게

 
출

생
에

 
필

요
한

 
신

고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출

생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3
) 

종
돈

의
 출

생
신

고
를

 하
는

 종
축

업
 또

는
 정

액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는

 종

돈
의

 출
생

 후
 귀

표
 등

을
 부

착
하

기
 전

까
지

는
 종

돈
 개

체
를

 구
분

할
 수

 있
도

록
 필

요
한

 조
치

를
 해

야
 한

다
.

4
) 

종
돈

의
 
농

장
경

영
자

는
 
종

돈
 
출

생
 
신

고
 
후

에
 
종

돈
 
귀

표
를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으

로
부

터
 
수

령
해

야
 
하

며
, 

신
고

기
한

 
내

에
 
종

돈
 
귀

표
 
부

착
 
사

실
을

 
증

빙



44
8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할
 
수

 
있

는
 
귀

표
가

 
부

착
된

 
종

돈
 
사

진
을

 
관

할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또
한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제

6
조

4
항

에
 따

라
 신

고
내

용
의

 사

실
여

부
를

 
확

인
한

 
후

, 
종

돈
 

귀
표

 
부

착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서

류
 및

 자
료

를
 포

함
한

다
.)

를
 
농

장
경

영
자

 등
에

 요
청

하
여

 

기
록

·보
관

해
야

 한
다

.

5
) 

다
만

, 
종

돈
 
귀

표
를

 
자

가
 
부

착
하

지
 
않

는
 
농

장
에

 
대

해
서

는
 
신

고
기

한
 
내

에
 

종
돈

 귀
표

 부
착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귀

표
가

 부
착

된
 종

돈
 사

진
(전

자
적

 

자
료

를
 포

함
한

다
)을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이
 직

접
 기

록
·보

관
 할

 수
 있

다
.

폐
사

신
고

1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종

돈
 개

체
가

 폐
사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마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하

며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와
 종

돈
이

 등
록

된
 농

장
식

별
번

호
와

 일
치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제

2
호

 가
목

과
 마

목
의

 신
고

내
용

이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에
게

 
폐

사
에

 
필

요
한

 
신

고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출

생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3
) 

종
돈

이
 
법

정
전

염
병

으
로

 
폐

사
하

는
 
경

우
에

는
 종

축
업

 
또

는
 정

액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는

 폐
사

 사
실

을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장
 및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에

게
 

통
보

해
야

 
하

며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관

할
 

지
방

자
치

단
체

를
 

통
하

여
 
법

정
전

염
병

에
 
따

른
 
폐

사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서

류
 및

 자
료

를
 포

함
한

다
.)
를

 요
청

하
여

 기
록

·보
관

해
야

 한
다

.

4
) 

일
반

 폐
사

의
 경

우
에

는
 종

축
업

 또
는

 정
액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가
 종

돈
 

폐
사

 신
고

 시
에

는
 아

래
의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서

류
 및

 자
료

를
 포

함
한

다
.)

중
 
1
가

지
 
이

상
을

 
제

출
해

야
 
하

며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제

6
조

4
항

에
 

따
라

 
신

고
 

내
용

의
 

사
실

여
부

를
 

확
인

한
 

후
, 

일
반

 
폐

사
 

사
실

을
 

증
빙

할
 

수
 있

는
 아

래
의

 서
류

 또
는

 증
거

자
료

(전
자

적
 서

류
 및

 자
료

를
 포

함
한

다
.)
를

 

요
청

하
여

 기
록

·보
관

해
야

 한
다

.

  
가

) 
귀

표
 등

이
 포

함
된

 폐
사

 사
진

  
나

) 
폐

사
진

단
서

  
다

) 
검

안
서

  
라

) 
렌

더
링

 처
리

 확
인

서

  
마

) 
소

각
(매

몰
) 

증
명

서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양
도

·

양
수

·

이
동

신
고

1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종

돈
 개

체
를

 양
도

·양
수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또
한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와

 
해

당
 
종

돈
이

 
등

록
된

 
농

장
식

별
번

호
와

 
일

치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해

당
 
종

돈
의

 
양

도
자

나
 
양

수
자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양

도
·양

수
·이

동
에

 필
요

한
 신

고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양

도
·양

수
·이

동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3
) 

종
축

업
 또

는
 정

액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는

 종
돈

 개
체

를
 양

도
·양

수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명

확
하

게
 제

출
해

야
 하

며
, 

양

도
자

는
 양

도
신

고
서

를
, 

양
수

자
는

 양
수

신
고

서
를

 제
출

해
야

 한
다

.

4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을

 
소

유
하

고
 
있

는
 
농

장
경

영
자

가
 
해

당
 

종
돈

 개
체

를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동

신
고

서
를

 
제

출

해
야

 한
다

.

수
입

·

수
출

신
고

1
) 

검
역

본
부

장
 

및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종

돈
 

개
체

가
 

수
입

되
거

나
 

수
출

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다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하

며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대
한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검
역

본
부

장
 
및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수

입
 
또

는
 
수

출
하

는
 
자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수

입
 또

는
 수

출
하

는
 자

에
게

 수
입

·수
출

에
 

필
요

한
 

신
고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수

입
·수

출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사
육

현
황

·
변

경
신

고
·

이
동

금
지

 
등

1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또

는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의
 

내
용

 
중

에
 

기
록

이
 

누
락

되
었

거
나

 
오

류
사

항
을

 수
정

하
려

는
 종

축
업

 또
는

 정
액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는

 
별

지
 
제

1
2
호

서
식

의
 
변

경
신

고
서

나
 
수

정
요

구
서

를
 
작

성
하

여
 
검

역
본

부

장
 또

는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이
 경

우
에

는
, 

변
경

사
항

을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및

 
기

록
사

항
 
누

락
 
또

는
 
오

류
를

 
증

명
할

 
수

 
있

는
 
서

류
를

 첨
부

해
야

 한
다

.

2
) 

종
축

업
 
또

는
 
정

액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는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한

 
귀

표
 
등

이
 
부

착
되

어
 
있

지
 
아

니
하

거
나

 
훼

손
되

어
 
개

체
식

별
이

 
곤

란
한

 
종

돈
을

 

양
도

·양
수

, 
수

출
 또

는
 이

동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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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돼

지
(종

돈
은

 제
외

하
다

)의
 양

도
·양

수
·이

동
 등

 신
고

  
라

. 
닭

, 
오

리
, 

씨
알

의
 양

도
·양

수
·이

동
·입

란
(入

卵
: 

암
탉

에
게

 알
을

 안
기

거
나

 부

화
기

에
 알

을
 넣

는
 것

)·
수

입
·수

출
 등

 신
고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공
통

사
항

1
)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돼

지
의

 양
도

 등
 신

고
를

 하
려

는
 농

장
경

영
자

는
 별

지
 제

5

호
서

식
의

 
신

고
서

를
 
서

면
, 

팩
스

(F
a
x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서

면
, 

팩
스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같
은

 내
용

을
 신

고
할

 수
 있

다
. 

2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서

면
, 

팩
스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된
 해

당
 서

류
에

 신
고

인
으

로
부

터
 
서

명
 
또

는
 
날

인
을

 
받

아
야

 
하

며
, 

그
 
신

고
 
사

실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다
만

,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를

 받
은

 품
질

평
가

원
장

은
 
관

할
 
구

역
 
내

 
농

장
경

영
자

(신
고

 
대

리
인

을
 
포

함
한

다
),

 
가

축
거

래
상

인
 
등

을
 
식

별
할

 
수

 
있

는
 
경

우
에

는
 신

고
 접

수
자

가
 대

리
 날

인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 

신
고

 일
시

, 
신

고
자

, 
신

고
 내

용
 등

을
 기

록
·보

관
(전

자
적

 자
료

를
 포

함
한

다
)해

야
 한

다
.

3
)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시

행
규

칙
」 

제
1
7
조

 
및

 
제

1
9
조

에
 
따

른
 
돼

지
의

 
이

동
을

 

위
하

여
 
시

·군
·구

 
등

 
관

계
기

관
에

 
제

출
하

는
 
임

상
예

찰
서

에
 
별

지
 
제

5
호

서
식

의
 

신
고

내
용

이
 

포
함

되
어

 
해

당
내

용
이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등
록

이
 

되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
5
호

서
식

의
 신

고
서

 제
출

을
 생

략
할

 수
 있

다
.

4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농

장
경

영
자

 
등

이
 
신

고
한

 
돼

지
 
양

도
·양

수
·이

동
 
내

역
 
등

의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으
로

 처
리

된
 결

과
를

 해
당

자
에

게
 문

자
 메

시
지

 등
의

 전
자

적
 방

법

으
로

 통
보

해
야

 한
다

.

양
도

·

양
수

·

이
동

신
고

1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돼

지
 
양

도
·양

수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또
한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와
 해

당
 돼

지
가

 등
록

된
 농

장
식

별
번

호
와

 일
치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돼
지

의
 

양
도

자
나

 
양

수
자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양

도
·양

수
·이

동
 

신
고

에
 

필
요

한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양

도
·양

수
·이

동
에

 관
한

 처
리

를
 

해
서

는
 안

 된
다

.

3
) 

농
장

경
영

자
 
등

이
 돼

지
의

 
양

도
·양

수
를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명

확
하

게
 
제

출
해

야
 
하

며
, 

양
도

자
는

 
양

도
신

고
서

를
, 

양
수

자
는

 
양

수
신

고
서

를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4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을

 
소

유
하

고
 
있

는
 
농

장
경

영
자

가
 
돼

지
를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동
 

신
고

서
를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공
통

사
항

1
)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닭

, 
오

리
의

 종
축

 및
 씨

알
을

 수
입

·수
출

 등
의

 신
고

를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

5
호

의
2
서

식
의

 
신

고
서

를
 

서
면

, 
팩

스
(F

a
x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의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서
면

, 
팩

스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제

출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같
은

 내
용

을
 신

고
할

 수
 있

다
.

2
)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종

축
이

 
아

닌
 
닭

, 
오

리
를

 
양

도
·양

수
 
등

 
신

고
를

 
하

려
는

 

자
는

 별
지

 제
5
호

의
3
서

식
의

 신
고

서
를

 서
면

, 
팩

스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서

면
, 

팩
스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제

출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할

 
수

 

있
다

.

3
)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의

 
장

과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서

면
, 

팩
스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된

 해
당

 서
류

에
 신

고
인

으
로

부
터

 서
명

 또
는

 날
인

을
 받

아
야

 하
며

, 
그

 

신
고

 사
실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다
만

, 
구

술
, 

전
화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를
 받

은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의

 
장

과
 
품

질
평

가
원

장
은

 
관

할
 
구

역
 
내

 
농

장
경

영

자
(신

고
 
대

리
인

을
 
포

함
한

다
),
 
가

축
거

래
상

인
 
등

을
 
식

별
할

 
수

 
있

는
 
경

우
에

는
 

신
고

 
접

수
자

가
 
대

리
 
날

인
을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 

신
고

 
일

시
, 

신
고

자
, 

신

고
 내

용
 등

을
 기

록
·보

관
(전

자
적

 자
료

를
 포

함
한

다
)해

야
 한

다
.

4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농

장
경

영
자

와
 가

축
거

래
상

인
 등

의
 닭

, 
오

리
, 

씨
알

의
 양

도
·양

수
·이

동
·거

래
·수

입
·수

출
 신

고
내

역
 등

이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으
로

 처
리

된
 결

과
를

 

해
당

자
에

게
 문

자
 메

시
지

 등
의

 전
자

적
 방

법
으

로
 통

보
해

야
 한

다
.

양
도

·

양
수 ·

이
동

신
고

1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닭

, 
오

리
 또

는
 씨

알
을

 양
수

·양
도

·이
동

(부
화

장
으

로
 이

동
도

 포

함
한

다
.)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한

다
. 

또
한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와
 해

당
 닭

·오
리

 또
는

 씨
알

이
 

등
록

된
 농

장
식

별
번

호
와

 일
치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닭
, 

오
리

 
또

는
 
씨

알
의

 
양

도
자

나
 
양

수
자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양
도

·양
수

·이
동

 신
고

에
 필

요
한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양

도
·양

수
·이

동
에

 

관
한

 처
리

를
 하

여
서

는
 안

 된
다

.

3
) 

농
장

경
영

자
 등

이
 닭

·오
리

 또
는

 씨
알

의
 양

도
·양

수
를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라

목
의

 
신

고
내

용
을

 
명

확
하

게
 

제
출

해
야

 
하

며
, 

양
도

자
는

 
양

도
신

고
서

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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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2
. 

신
고

의
 종

류
 및

 내
용

  
가

. 
공

통
 신

고
사

항

  
1
) 

농
장

경
영

자
의

 성
명

(법
인

의
 경

우
 명

칭
, 

대
표

자
 성

명
)

  
2
) 

농
장

경
영

자
의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3
) 

농
장

경
영

자
의

 주
소

(법
인

의
 경

우
 대

표
자

 주
소

)

  
4
) 

전
화

번
호

 또
는

 휴
대

전
화

번
호

  
5
) 

농
장

식
별

번
호

  
6
) 

사
육

시
설

의
 주

소

  
7
) 

사
육

개
시

 연
월

일

구
분

신
고

방
법

 및
 절

차
 등

양
수

자
는

 양
수

신
고

서
를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씨
알

이
 부

화

장
으

로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입

란
신

고
로

 양
도

·양
수

를
 갈

음
할

 수
 있

다
.

4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을

 
소

유
하

고
 
있

는
 
농

장
경

영
자

가
 
닭

·오
리

 

또
는

 씨
알

을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동

 신
고

서
를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제

출
해

야
 한

다
.

입
란

신
고

1
) 

씨
알

을
 부

화
시

키
고

자
 하

는
 자

는
 별

지
 제

5
호

의
2
서

식
의

 신
고

서
를

 작
성

하
여

 품

질
평

가
원

장
에

게
 신

고
해

야
 한

다
. 

2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하
여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등
록

해
야

 한
다

.

수
입

·

수
출

신
고

1
)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의
 장

은
 닭

, 
오

리
 또

는
 씨

알
이

 수
입

 또
는

 수
출

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다

목
의

 신
고

 내
용

을
 확

인
해

야
 하

며
, 

가
축

사
육

시
설

에
 

대
한

 농
장

식
별

번
호

 부
여

 여
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2
) 

닭
, 

오
리

의
 종

축
 또

는
 씨

알
을

 수
출

입
하

는
 자

는
 별

지
 제

5
호

의
2
서

식
의

 신
고

서

를
 작

성
하

여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의

 장
에

게
 신

고
해

야
 한

다
.

3
) 

종
축

 등
 수

출
입

 신
고

기
관

의
 장

은
 수

입
 또

는
 수

출
하

는
 자

 중
 어

느
 하

나
라

도
 

확
인

되
지

 않
는

 경
우

에
는

 수
입

 또
는

 수
출

하
는

 자
에

게
 수

입
·수

출
에

 필
요

한
 신

고
 
내

용
을

 
보

완
토

록
 
요

청
해

야
 
하

며
, 

보
완

되
지

 
않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수

입
·수

출
에

 관
한

 처
리

를
 해

서
는

 안
 된

다
.

4
) 

수
입

 
또

는
 
수

출
하

는
 
자

가
 
닭

, 
오

리
 
또

는
 
씨

알
을

 
수

입
·수

출
 
하

는
 
경

우
에

는
 

제
2
호

 가
목

과
 다

목
의

 신
고

내
용

을
 명

확
하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나

. 
출

생
 신

고
(소

, 
종

돈
만

 해
당

한
다

)

구
분

소
종

돈

신
고

내
용

1
) 

출
생

 연
월

일

2
) 

암
수

 구
분

[암
, 

수
, 

거
세

우
, 

프
리

마
틴

(F
re

e
d
m

a
rt

in
, 

이
성

쌍
태

의
 암

컷
에

서
 생

식
기

 

기
형

이
 나

타
나

는
 소

의
 종

류
)]

3
) 

소
의

 종
류

(한
우

, 
젖

소
, 

육
우

, 

수
입

소
, 

기
타

)

4
) 

부
의

 개
체

식
별

번
호

5
) 

모
의

 개
체

식
별

번
호

1
) 

출
생

 연
월

일

2
) 

혈
통

등
록

 또
는

 고
등

등
록

, 
번

식
용

씨
돼

지
 

혈
통

확
인

 연
월

일

3
) 

혈
통

 또
는

 고
등

등
록

, 
번

식
용

씨
돼

지
 

혈
통

확
인

 증
명

서
 번

호

4
) 

암
수

 구
분

(암
, 

수
)

5)
 종

돈
의

 종
류

: 
순

종
, 

수
입

종
돈

, 

번
식

용
씨

돼
지

, 
기

타

- 
대

요
크

셔
(L

ar
ge

 Y
o
rk

sh
ir

e)
, 

랜
드

레
이

스
(L

an
d
ra

ce
),
 두

록
(D

u
ro

c)
, 

햄
프

셔
(H

am
p
sh

ir
e)

, 
웰

시
(W

el
sh

),
 

피
어

트
레

인
(P

ie
tr

ai
n
),
 스

포
티

드
(S

p
o
tt

ed
),
 

버
크

셔
(B

er
ks

h
ir

e)
, 

재
래

종

6
) 

부
의

 개
체

식
별

번
호

7
) 

모
의

 개
체

식
별

번
호

  
다

. 
수

입
·수

출
 신

고

  
1
) 

수
입

·수
출

 연
월

일

  
2
) 

개
체

식
별

번
호

 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수
입

 농
장

 또
는

 검
역

시
행

지
정

 농
장

)

  
3
) 

암
수

 구
분

(암
, 

수
, 

거
세

, 
기

타
) 

및
 마

리
 수

  
4
) 

소
, 

종
돈

, 
닭

·오
리

의
 종

류

  
5
) 

원
산

지
(국

가
명

)

  
6
) 

종
축

회
사

명

  
7
) 

검
역

시
행

장
 지

정
 여

부

  
8
) 

선
하

증
권

번
호

  
라

. 
양

도
·양

수
·이

동
(반

입
·반

출
)·

가
축

거
래

 신
고

  
1
) 

농
장

식
별

번
호

 또
는

 가
축

거
래

상
인

의
 고

유
번

호

  
2
) 

개
체

식
별

번
호

  
3
) 

양
도

·양
수

·이
동

(반
입

·반
출

)·
가

축
거

래
 신

고
 구

분

  
4
) 

양
도

자
·양

수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성

명
(사

업
체

인
 경

우
 명

칭
, 

대
표

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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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4
] 

<개
정

 2
0
1
7
. 

6
. 

2
8
.>

개
체

식
별

번
호

 부
여

 및
 귀

표
등

 부
착

 방
법

 등

(제
7
조

 및
 제

8
조

제
3
항

 관
련

)

1
. 

소
의

 개
체

식
별

번
호

 부
여

 및
 귀

표
등

의
 부

착
·관

리
 방

법

  
5
) 

생
년

월
일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6
) 

양
도

·양
수

 또
는

 가
축

거
래

 연
월

일

  
7
) 

돼
지

, 
닭

·오
리

의
 경

우
 종

류
별

 마
리

 수
, 

씨
알

의
 갯

수

  
8
) 

도
축

을
 
위

한
 
출

하
의

 
경

우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제
8
조

에
 
따

라
 
도

축

업
자

가
 도

축
검

사
신

청
서

를
 제

출
하

는
 것

으
로

 갈
음

한
다

.

  
마

. 
폐

사
 신

고
(소

, 
종

돈
만

 해
당

한
다

)

  
1
) 

개
체

식
별

번
호

  
2
) 

폐
사

일

  
3
) 

가
축

의
 종

류
(소

, 
종

돈
)

  
4
) 

폐
사

 원
인

  
5
) 

폐
사

처
리

방
법

  
바

. 
가

축
시

장
의

 거
래

내
역

 신
고

  
1
) 

가
축

시
장

정
보

(가
축

시
장

명
, 

주
소

,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2
) 

거
래

 연
월

일

  
3
) 

개
체

식
별

번
호

(소
의

 종
류

, 
성

별
, 

출
생

연
월

일
)

  
4
) 

농
장

식
별

번
호

(사
육

시
설

 주
소

),
 가

축
거

래
상

인
의

 고
유

번
호

  
5
) 

양
도

·양
수

 신
고

 구
분

  
6
) 

양
도

자
·양

수
자

, 
거

축
거

래
상

인
의

 성
명

(법
인

의
 경

우
 명

칭
, 

대
표

자
 성

명
),
 연

락
처

  
7
) 

양
도

자
·양

수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의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8
) 

양
도

자
·양

수
자

, 
가

축
거

래
상

인
의

 주
소

, 
전

화
번

호

  
사

. 
입

란
신

고

  
1
) 

농
장

식
별

번
호

  
2
) 

씨
알

의
 품

종

  
3
) 

알
의

 종
류

  
4
) 

씨
알

의
 개

수

3
. 

그
 밖

에
 출

생
 등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개
체

식
별

번
호

 

부
여

방
법

가
. 

위
탁

기
관

의
 장

 또
는

 검
역

본
부

장
은

 출
생

 또
는

 수
입

 신
고

된
 소

에
 대

하
여

 

개
체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하

고
 이

를
 신

고
자

에
게

 알
려

주
어

야
 한

다
.

나
. 

출
생

 신
고

된
 소

에
는

 국
가

코
드

(K
O

R
),
 바

코
드

 및
 고

유
의

 숫
자

 1
2
자

리
를

 

포
함

한
 1

5
자

리
의

 개
체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한

다
.

다
. 

수
입

 신
고

된
 소

는
 해

당
 국

가
에

서
 부

여
된

 개
체

식
별

번
호

를
 사

용
하

되
, 

개
체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되

어
 
있

지
 
않

거
나

, 
개

체
식

별
번

호
와

 
호

환
되

지
 
않

는
 
번

호

체
계

인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귀
표

등
의

 

규
격

가
. 

규
격

  
1)

 귀
표

의
 크

기
  

  
가

) 
일

반
형

: 
(가

로
) 

55
㎜

∼
7
0㎜

, 
(세

로
) 

6
5
㎜

∼
85

㎜
  

  
나

) 
단

추
형

: 
원

형
으

로
 지

름
 2

5㎜
∼

3
5
㎜

  
2)

 글
자

 색
상

: 
검

은
색

  
3)

 바
탕

 색
상

: 
밝

은
 노

란
색

나
. 

재
부

착
용

 귀
표

의
 규

격
  

1)
 크

기
: 

(가
로

) 
5
5
㎜

∼
70

㎜
, 

(세
]로

) 
6
5
㎜

∼
85

㎜
  

2)
 K

O
R

, 
관

리
번

호
 인

쇄
다

. 
귀

표
의

 모
양

일
반

형
단

추
형

재
부

착
용

 

라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필

요
하

다
고

 
판

단
할

 
경

우
 
귀

표
등

의
 
규

격
을

 
변

경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귀
표

등
의

 

부
착

·

표
시

방
법

가
. 

소
의

 개
체

식
별

번
호

 표
시

는
 귀

표
를

 소
의

 귀
에

 부
착

하
는

 방
식

으
로

 한
다

.
나

. 
귀

표
는

 소
의

 오
른

쪽
 귀

에
 일

반
형

을
, 

왼
쪽

 귀
에

 단
추

형
을

 각
각

 부
착

한
다

.
다

. 
귀

 없
는

 기
형

이
거

나
 
농

촌
관

광
 
또

는
 학

술
연

구
 등

으
로

 
사

육
되

어
 
귀

표
의

 
부

착
이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개

체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된
 목

줄
을

 이
용

하
여

 표
시

하
고

, 
해

당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자
치

구
의

 구
청

장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에
게

 그
 사

실
을

 알
려

야
 한

다
.



45
2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2
. 

종
돈

의
 개

체
식

별
번

호
 부

여
 및

 귀
표

등
의

 부
착

·관
리

 방
법

귀
표

등
의

 

관
리

 등

가
. 

검
역

본
부

장
 또

는
 위

탁
기

관
의

 
장

은
 귀

표
를

 
수

령
하

여
 
배

부
한

 경
우

 
별

지
 

제
1
8
호

서
식

의
 귀

표
 수

령
·배

부
 관

리
대

장
을

 기
록

하
여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나
. 

검
역

본
부

장
 
또

는
 
위

탁
기

관
의

 
장

은
 
귀

표
 
훼

손
·탈

락
 
신

고
 
등

을
 
받

은
 
경

우
 

별
지

 제
19

호
서

식
에

 따
른

 귀
표

 훼
손

·탈
락

 신
고

 접
수

 및
 처

리
대

장
을

 기

록
하

여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다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농

업
협

동
조

합
법

」 
제

2
조

제
4
호

에
 
따

른
 
농

업
협

동

조
합

중
앙

회
(농

협
경

제
지

주
회

사
를

 
포

함
한

다
)로

 
하

여
금

 
귀

표
의

 
구

매
·공

급
, 

부
착

방
법

 교
육

 등
을

 하
게

 할
 수

 있
다

.

그
 밖

에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방
법

 및
 귀

표
등

의
 규

격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개
체

식
별

번
호

의
 

구
성

가
.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출

생
 또

는
 
수

입
 신

고
된

 
종

돈
에

 대
하

여
 개

체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하
고

 이
를

 신
고

자
에

게
 알

려
주

어
야

 한
다

.
나

. 
출

생
 
신

고
 또

는
 수

입
 신

고
된

 
종

돈
에

는
 
국

가
코

드
(K

O
R

),
 
바

코
드

 및
 
농

장
식

별
번

호
(6

자
리

),
 
개

체
관

리
번

호
(6

자
리

)로
 
구

성
된

 
1
5자

리
의

 
개

체
식

별
번

호
를

 부
여

한
다

.
다

. 
수

입
 
신

고
된

 
종

돈
은

 
해

당
 
국

가
에

서
 
부

여
된

 
개

체
식

별
번

호
를

 
사

용
하

되
, 

개
체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되

어
 있

지
 않

거
나

, 
개

체
식

별
번

호
와

 호
환

되
지

 않
는

 
번

호
체

계
인

 경
우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귀
표

등
의

 
규

격

가
. 

귀
표

의
 규

격
  

1)
 귀

표
등

의
 크

기
  

  
가

) 
일

반
형

: 
(가

로
) 

2
5㎜

∼
5
5
㎜

, 
(세

로
) 

45
㎜

∼
7
0㎜

  
  

나
) 

단
추

형
: 

원
형

으
로

 지
름

 2
5
㎜

∼
35

㎜
  

  
다

) 
재

부
착

용
: 

일
반

형
으

로
 (

가
로

) 
2
5
㎜

∼
55

㎜
, 

(세
로

) 
4
5㎜

∼
7
0
㎜

  
2)

 귀
표

등
의

 글
자

 색
상

: 
검

은
색

  
3)

 
귀

표
등

의
 
바

탕
 
색

상
: 

밝
은

 
노

란
색

을
 
기

본
으

로
 
하

되
, 

종
돈

의
 
종

류
에

 
따

라
 달

리
할

 수
 있

다
.

  
4)

 귀
표

등
의

 표
시

사
항

: 
K

O
R
, 

바
코

드
, 

개
체

식
별

번
호

, 
기

타
 종

돈
장

의
 로

고
 등

나
. 

귀
표

는
 일

반
형

, 
단

추
형

을
 각

각
 양

쪽
 귀

에
 부

착
하

거
나

, 
둘

 중
에

 하
나

만
 

한
 쪽

 귀
에

 사
용

하
여

 부
착

할
 수

 있
다

.
다

. 
이

각
(耳

殼
, 

돼
지

의
 귀

를
 절

개
하

여
 절

개
된

 모
양

 등
 에

 따
라

 숫
자

로
 표

현
되

는
 방

식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의
 규

격
은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이
 정

하
는

 
기

준
에

 따
른

다
.

라
. 

입
묵

(入
墨

, 
돼

지
 
귀

에
 
문

신
을

 
찍

어
 
표

시
 
방

식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으

로
 

표
시

되
는

 숫
자

 하
나

의
 크

기
 규

격
은

 (
가

로
)5

㎜
 (

세
로

)7
㎜

 이
내

로
 한

다
.

마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필

요
하

다
고

 
판

단
할

 
경

우
 
귀

표
등

의
 
규

격
을

 
변

경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귀
표

등
의

 
부

착
·

표
시

방
법

가
. 

종
돈

의
 개

체
식

별
번

호
 표

시
는

 귀
표

등
을

 종
돈

의
 귀

에
 부

착
 또

는
 표

시
하

는
 

방
식

으
로

 한
다

.
나

. 
종

돈
의

 개
체

식
별

번
호

 표
시

를
 위

한
 귀

표
등

에
는

 귀
표

, 
이

각
, 

입
묵

의
 방

법
을

 
사

용
할

 
수

 
있

으
며

, 
이

각
 
또

는
 
입

묵
의

 
방

법
으

로
 
표

시
하

는
 
경

우
 
K

O
R

, 
기

타
 종

돈
장

의
 로

고
 등

을
 생

략
할

 수
 있

다
.

다
. 

귀
에

 이
각

으
로

 표
시

하
는

 경
우

에
는

 종
돈

등
록

기
관

이
 정

하
는

 규
격

에
 따

라
 

표
시

하
되

, 
이

각
번

호
에

 
해

당
하

는
 

개
체

식
별

번
호

를
 

종
축

등
록

기
관

이
 

발
행

하
는

 증
명

서
에

 기
록

하
여

야
 한

다
.

라
. 

귀
에

 
입

묵
을

 
사

용
하

는
 
경

우
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6

자
리

),
 
개

체
관

리
번

호
(6

자
리

)를
 귀

에
 표

시
할

 수
 있

다
.

마
. 

귀
에

 입
묵

과
 이

각
을

 병
행

하
여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할

 수
 있

다
.

바
. 

귀
 없

는
 기

형
이

거
나

 
농

촌
관

광
 
또

는
 학

술
연

구
 목

적
으

로
 사

육
되

어
 귀

표
등

 
부

착
이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개

체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된

 
목

줄
을

 
이

용
하

여
 

표
시

하
고

, 
해

당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에
게

 알
려

야
 한

다
.

그
 밖

에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방
법

 및
 귀

표
등

의
 규

격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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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5
]

돼
지

에
 대

한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제
9
조

제
2
항

 관
련

)

1
.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방
법

가
. 

법
 제

8조
제

1
항

에
 따

라
 돼

지
를

 기
르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은

 

별
표

 2
에

 따
라

 
부

여
된

 농
장

식
별

번
호

(6
자

리
)를

 
돼

지
를

 

출
하

하
거

나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기
 
전

에
 
돼

지
의

 

오
른

쪽
 엉

덩
이

에
 표

시
하

여
야

 한
다

.

나
. 

농
장

식
별

번
호

를
 
돼

지
에

 
표

시
할

 
수

 
있

는
 
기

구
(이

하
 
"농

장
식

별
표

시
기

"라
 

한
다

)를
 

사
용

하
는

 
경

우
에

는
 

「동
물

용
 

의
약

품
등

 
취

급
규

칙
」에

 
따

라
 

검
역

본
부

장
이

 
고

시
하

는
 

바
에

 
따

라
 
허

가
를

 
받

은
 
기

기
를

 
사

용
하

여
야

 
하

며
, 

돼

지
가

 
입

는
 

상
해

 
또

는
 

스
트

레
스

를
 

최
소

화
할

 
수

 
있

는
 

표
시

방
법

을
 사

용
하

여
야

 한
다

.

다
. 

농
장

식
별

번
호

가
 

표
시

된
 

귀
표

등
을

 
돼

지
에

 
부

착
 

또
는

 

표
시

하
는

 경
우

에
는

 가
목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라
. 

이
동

하
는

 
모

든
 
돼

지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각

각
 
표

시
하

여
야

 

하
되

, 
하

나
의

 차
량

에
 농

장
식

별
번

호
가

 같
은

 농
장

의
 
돼

지
만

을
 
실

어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출

하
돼

지
의

 
일

부
(6

0

두
 이

하
의

 경
우

 1
0두

 이
상

 표
시

, 
61

두
 이

상
인

 경
우

 전
체

 

출
하

돼
지

의
 2

0
퍼

센
트

 이
상

 표
시

)만
 표

시
할

 수
 있

다
.

 2
. 

농
장

식
별

 

표
시

기
 의

 

규
격

 등

가
. 

농
장

식
별

표
시

기
 규

격

  
1
) 

숫
자

판
 크

기
: 

(가
로

) 
2
0
㎜

∼
2
5
㎜

이
내

, 
(세

로
) 

8
0
㎜

∼

1
0
2
㎜

이
내

  
2
) 

사
용

 잉
크

: 
식

용
색

소
 적

색
 3

호

  
3
) 

표
시

기
 모

양
(예

)

나
.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귀
표

등
의

 규
격

  
1
) 

크
기

: 
별

표
 4

에
 따

른
 종

돈
의

 귀
표

등
 규

격
을

 따
른

다
.

  
2
) 

표
시

: 
농

장
식

별
번

호
 
6자

리
를

 
크

게
 
표

시
하

고
, 

그
 
밖

에
 

돼
지

의
 순

번
 등

을
 추

가
로

 표
시

할
 수

 있
다

.

다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필

요
하

다
고

 
판

단
할

 
경

우
 

농
장

식
별

표
시

기
 

또
는

 
귀

표
등

의
 

규
격

을
 

변
경

하
여

 
사

용
할

 

수
 있

다
.

 3
. 

농
장

식
별

 

표
시

기
 

등
의

 관
리

 

등

가
. 

돼
지

를
 기

르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은
 농

장
식

별
번

호
가

 적
절

하
게

 돼
지

에
 표

시
 될

 수
 있

도
록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나
. 

농
장

식
별

표
시

기
는

 
질

병
 
등

의
 
전

파
를

 
차

단
할

 
수

 
있

도
록

 

항
상

 위
생

적
으

로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4
. 

그
 밖

에
 돼

지
의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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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6
] 

<개
정

 2
0
1
9
. 

1
2
. 

3
1
.>

돼
지

의
 사

육
현

황
 신

고
의

 방
법

 등
(제

1
0
조

제
2
항

 관
련

)

1
. 

신
고

의
 방

법
 및

 절
차

  
농

장
경

영
자

는
 

매
월

 
돼

지
의

 
사

육
현

황
을

 
별

지
 
제

5
호

서
식

의
 
돼

지
 
사

육
현

황
 

신
고

서
로

 
품

질
평

가
원

장
(종

돈
의

 
경

우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을
 
말

한
다

)에
 
신

고

해
야

 
한

다
. 

이
 

경
우

 
「가

축
전

염
병

 
예

방
법

 
시

행
규

칙
」 

제
1
9
조

제
1
항

에
 

따
른

 

돼
지

열
병

·구
제

역
 

예
방

접
종

증
명

서
에

 
별

지
 

제
5
호

서
식

의
 

신
고

내
용

이
 

포
함

된
 

경
우

에
는

 
돼

지
열

병
·구

제
역

 
예

방
접

종
증

명
서

로
 
신

고
할

 
수

 
있

으
며

, 
서

면
으

로
 

신
고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같

은
 

내
용

을
 신

고
할

 수
 있

다
.

 2
. 

신
고

 내
용

항
목

내
용

공
통

 신
고

사
항

가
. 

농
장

경
영

자
의

 성
명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체
의

 명
칭

, 
대

표
자

 성
명

)

나
. 

생
년

월
일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농
장

식
별

번
호

라
. 

농
장

경
영

자
의

 주
소

(법
인

의
 경

우
 대

표
자

 주
소

)

마
. 

전
화

번
호

 또
는

 휴
대

전
화

번
호

바
. 

사
육

시
설

의
 주

소

사
. 

사
육

개
시

 연
월

일

사
육

현
황

가
. 

돼
지

의
 종

류
(일

반
종

, 
재

래
종

, 
멧

돼
지

)

나
. 

돼
지

(모
돈

, 
후

보
돈

, 
웅

돈
, 

자
돈

, 
육

성
돈

, 
비

육
돈

) 
사

육
단

계
별

 세
부

 

내
역

(마
릿

수
)

다
. 

사
육

 총
 마

릿
수

3
. 

사
육

현
황

 변
경

 시
 

  
돼

지
의

 
사

육
현

황
 
신

고
인

 
등

은
 
신

고
한

 
내

용
이

 
변

경
된

 
경

우
에

는
 
법

 
제

2
1
조

제
4
항

 
및

 
이

 
규

칙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기

록
사

항
의

 

변
경

을
 신

고
해

야
 한

다
. 

이
 경

우
 별

지
 제

1
2
호

서
식

의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기
록

사
항

 
변

경
신

고
서

를
 

제
출

하
되

, 
서

면
으

로
 

신
고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할

 수
 있

다
.

4
. 

기
록

·관
리

  
제

1
호

에
 
따

라
 
신

고
를

 
받

은
 
품

질
평

가
원

장
 
또

는
 
종

돈
등

록
기

관
의

 
장

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그

 내
용

을
 입

력
해

야
 한

다
.

5
. 

그
 밖

에
 돼

지
의

 사
육

현
황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 
관

리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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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6
의

2
] 

<개
정

 2
0
2
2
. 

1
. 

2
5
.>

닭
, 

오
리

 및
 씨

알
의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사
항

(제
1
0
조

의
2
제

2
항

 관
련

)

1
. 

닭
, 

오
리

가
.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따

라
 
닭

, 
오

리
를

 
기

르
는

 
농

장
경

영
자

 
등

이
 

닭
·오

리
를

 출
하

하
거

나
, 

닭
, 

오
리

를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할
 

경
우

에
는

 
별

표
 
2
에

 
따

라
 
부

여
된

 
농

장
식

별
번

호
(6

자
리

)를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닭
·오

리
를

 
이

동
할

 
경

우
에

는
 
케

이
지

(c
a
g
e
, 

닭
을

 
가

두
어

 
사

육
하

는
 
철

망
으

로
 
된

 
우

리
),

 
상

자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만

, 
닭

, 
오

리
의

 
날

개
인

식
표

, 
발

목
링

, 
발

목
밴

드
 
등

의
 
방

법

으
로

 
농

장
 
구

분
을

 
하

는
 
경

우
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표

시
를

 
생

략
할

 

수
 있

다
.

다
. 

서
로

 
다

른
 
농

장
의

 
닭

, 
오

리
를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농

장
별

로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고
, 

농
장

별
로

 
구

분
하

여
 케

이
지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2
. 

씨
알

가
. 

법
 제

8
조

의
2
제

1
항

에
 따

라
 닭

, 
오

리
를

 기
르

는
 농

장
경

영
자

는
 다

른
 

가
축

사
육

시
설

로
 

이
동

하
는

 
씨

알
에

 
별

표
 

2
에

 
따

라
 

부
여

된
 

농
장

식
별

번
호

(6
자

리
)를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씨
알

을
 
이

동
할

 
경

우
에

는
 
난

좌
(卵

座
: 

가
축

의
 
알

을
 
운

반
·판

매
 
등

의
 

목
적

으
로

 
담

아
두

거
나

 
포

장
하

는
 

용
기

),
 

상
자

 
등

에
 

해
당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 

서
로

 
다

른
 
농

장
의

 
씨

알
을

 
이

동
하

는
 
경

우
에

는
 
농

장
별

로
 
가

금
이

동

신
고

서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하

고
, 

농
장

별
로

 
구

분
하

여
 
난

좌
, 

상
자

 등
에

 농
장

식
별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3
. 

그
 밖

에
 닭

, 
오

리
, 

씨
알

의
 농

장
식

별
번

호
의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관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별
표

 6
의

3
] 

<개
정

 2
0
2
2
. 

1
. 

2
5
.>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신

고
내

용
 및

 방
법

 등

(제
1
0
조

의
2
제

4
항

 관
련

)

1
. 

신
고

의
 방

법
 및

 절
차

  
법

 
제

8
조

의
2
제

2
항

에
 
따

라
 
농

장
경

영
자

는
 
매

월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등

을
 

별
지

 
제

5
호

의
3
서

식
의

 닭
, 

오
리

 
사

육
현

황
 
신

고
서

로
 
품

질
평

가
원

장
에

 
신

고
해

야
 

한
다

. 
다

만
, 

서
면

으
로

 
신

고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같
은

 내
용

을
 신

고
할

 수
 있

다
.

2
. 

신
고

내
용

항
목

내
용

공
통

 

신
고

사
항

가
. 

농
장

경
영

자
의

 성
명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체
의

 명
칭

, 
대

표
자

 성
명

)

나
. 

생
년

월
일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농
장

식
별

번
호

라
. 

농
장

경
영

자
의

 주
소

(법
인

의
 경

우
 대

표
자

 주
소

)

마
. 

전
화

번
호

 또
는

 휴
대

전
화

번
호

바
. 

사
육

시
설

의
 주

소

사
. 

사
육

개
시

 연
월

일

사
육

현
황

가
. 

가
금

의
 종

류
(육

계
, 

산
란

계
, 

토
종

닭
, 

오
리

)

나
. 

가
금

(실
용

계
, 

삼
계

, 
종

계
, 

원
종

계
, 

순
계

, 
육

용
오

리
, 

종
오

리
, 

원
종

오

리
) 

주
령

[주
(週

) 
수

로
 헤

아
리

는
 나

이
]별

 세
부

내
용

(마
릿

수
)

다
. 

사
육

 총
 마

릿
수

3
. 

사
육

현
황

 변
경

 시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신
고

인
 

등
은

 
신

고
한

 
내

용
이

 
변

경
된

 
경

우
에

는
 

법
 

제
2
1
조

제
4
항

 
및

 
이

 
규

칙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기

록

사
항

의
 변

경
을

 신
고

해
야

 한
다

. 
이

 경
우

 별
지

 제
1
2
호

서
식

의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변

경
신

고
서

를
 제

출
해

야
 한

다
. 

다
만

, 
서

면
으

로
 신

고
하

기
 곤

란
한

 경
우

에
는

 구
술

, 
전

화
, 

전
자

적
 처

리
 등

의
 방

법
으

로
 신

고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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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
록

·관
리

  
제

1
호

에
 
따

라
 
신

고
를

 
받

은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그

 

내
용

을
 입

력
해

야
 한

다
.

5
. 

그
 
밖

에
 
닭

, 
오

리
의

 
사

육
현

황
 
신

고
의

 
방

법
과

 
절

차
, 

관
리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별
표

 7
] 

<개
정

 2
0
1
9
. 

1
2
. 

3
1
.>

도
축

처
리

 결
과

 등
의

 신
고

(제
1
2
조

제
3
항

 관
련

)

신
고

의
 

종
류

신
고

 내
용

도
축

처
리

 

결
과

1
. 

검
사

신
청

인

  
가

. 
성

명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업

소
명

  
  

  
라

. 
주

소
(전

화
번

호
) 

  

2
. 

도
축

의
뢰

인

  
가

. 
성

명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업

소
명

  
  

  
라

. 
주

소
(전

화
번

호
) 

  
  

마
. 

인
허

가
(등

록
)번

호

3
. 

도
축

 목
적

4
. 

출
하

 농
장

  
가

. 
성

명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등

록
된

 농
장

경
영

자
 성

명
 등

을
 말

한
다

)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주

소
  

  
 라

. 
농

장
식

별
번

호

5
. 

접
수

번
호

6
. 

가
축

의
 종

류
(소

, 
돼

지
, 

닭
, 

오
리

)

7
. 

소
의

 종
류

(한
우

, 
젖

소
, 

육
우

, 
수

입
소

)

8
. 

닭
의

 종
류

(육
계

, 
삼

계
, 

토
종

닭
, 

산
란

노
계

, 
산

란
종

계
, 

육
용

종
계

, 
겸

용
종

)

9
. 

성
별

(소
, 

종
돈

만
 해

당
) 

  
  

  
  

  
 

1
0
. 

연
령

(소
만

 해
당

)

1
1
. 

생
체

량
  

  
  

  
  

  
  

  
  

  
  

  
  

1
2
. 

총
수

량

1
3
. 

도
체

중
량

1
4
. 

개
체

식
별

번
호

(소
, 

종
돈

만
 해

당
)

1
5
. 

이
력

번
호

1
6
. 

수
입

가
축

의
 경

우

  
가

. 
수

출
국

가
명

  
  

  
  

  
  

  
  

나
. 

검
역

계
류

장
 도

착
일

1
7
. 

신
청

 연
월

일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4

57

[별
표

 8
] 

<개
정

 2
0
1
9
. 

1
2
. 

3
1
.>

도
축

업
자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및

 이
력

번
호

 부
여

 방
법

 등

(제
1
3
조

제
2
항

 관
련

)

1
. 

신
청

내
용

신
청

인

  
가

. 
성

명
(법

인
의

 경
우

 대
표

자
 성

명
 또

는
 명

칭
)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주

소
(연

락
처

)

도
축

의
뢰

인

  
가

. 
성

명
(법

인
의

 경
우

 대
표

자
 성

명
 또

는
 명

칭
)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주

소
(연

락
처

)

출
하

 농
장

정
보

(공
통

)

  
가

. 
농

장
명

  
나

. 
성

명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등

록
된

 농
장

경
영

자
 성

명
 또

는
 명

칭
)

  
다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라

. 
농

장
식

별
번

호

  
마

. 
주

소
(G

P
S좌

표
, 

연
락

처
)

출
하

 돼
지

정
보

  
가

. 
출

하
 마

릿
수

출
하

 닭
, 

오
리

정
보

  
가

. 
출

하
 마

릿
수

나
. 

닭
, 

오
리

의
 종

류

다
. 

품
종

라
. 

성
별

마
. 

일
령

바
. 

평
균

체
중

2
.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기

록
·관

리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제

1
3
조

제
1
항

 
단

서
에

 
따

라
 
서

면
 
또

는
 
전

화
 
등

으
로

 
발

급

신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그
 내

용
을

 입
력

해
야

 한
다

.

경
매

 

결
과

1
. 

개
체

식
별

번
호

(소
만

 해
당

)

2
. 

이
력

번
호

(돼
지

만
 해

당
)

3
. 

접
수

번
호

(도
체

순
번

)

4
. 

지
육

·부
분

육
 중

량

5
. 

자
체

 도
축

이
 아

닌
 지

육
·부

분
육

의
 경

우

 가
. 

지
육

·부
분

육
 구

분

 나
. 

반
입

처
 정

보
(업

소
·도

축
장

명
,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등

)

6
. 

중
도

매
인

  
가

. 
성

명
  

  
나

. 
생

년
월

일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업

소
명

  
라

. 
주

소
(전

화
번

호
)

7
. 

경
매

 거
래

·반
출

처

  
가

. 
성

명
  

  
나

. 
생

년
월

일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업

소
명

  
라

. 
주

소
(전

화
번

호
)

 
그

 
밖

에
 
도

축
처

리
 
결

과
 
및

 
경

매
 
결

과
 
신

고
의

 
내

용
, 

방
법

 
및

 
절

차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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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3
. 

이
력

번
호

 부
여

 방
법

  
가

. 
돼

지

이
력

번
호

는
 축

종
코

드
 1

자
리

, 
농

장
식

별
번

호
 6

자
리

, 
일

련
(출

하
순

번
)번

호
 

5
자

리
 등

 총
 1

2
자

리
 숫

자
로

 구
성

하
여

 부
여

한
다

. 

  
나

. 
닭

, 
오

리

  
  

 이
력

번
호

는
 
축

종
코

드
 
1
자

리
, 

도
축

일
자

 
6
자

리
, 

도
축

장
코

드
 
3
자

리
, 

일

련
번

호
 2

자
리

 총
 1

2
자

리
 숫

자
로

 구
성

하
여

 부
여

한
다

. 

  
다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인

하
여

 
전

자
적

 
방

법
으

로
 
이

력
번

호
를

 
부

여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라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신

청
인

에
게

 
이

력
번

호
를

 
통

보
해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인
하

여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신

청
인

에
게

 전
화

 등
을

 통
하

여
 통

보
할

 수
 있

다
.

4
. 

이
력

번
호

 축
종

코
드

구
분

소
돼

지
닭

계
란

오
리

축
종

코
드

0
1

2
3

5

5
. 

그
 밖

에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및

 이
력

번
호

 부
여

의
 방

법
과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별
표

 9
] 

<개
정

 2
0
1
9
. 

1
2
. 

3
1
.>

도
축

업
자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제

1
4
조

 관
련

)

1
. 

소
, 

돼
지

 

이
력

번
호

의
 

표
시

 방
법

 가
. 

도
축

업
자

는
 
소

를
 
도

축
한

 
경

우
에

는
 
그

 
소

에
 
표

시
된

 
개

체
식

별
번

호

를
 해

당
 도

체
에

 동
일

하
게

 이
력

번
호

로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도
축

업
자

는
 돼

지
를

 도
축

한
 경

우
에

는
 해

당
 돼

지
의

 농
장

식
별

번
호

가
 

포
함

된
 이

력
번

호
를

 해
당

 도
체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 

도
체

에
 
표

시
하

는
 
이

력
번

호
는

 
이

동
 
또

는
 
환

경
의

 
변

화
로

 
훼

손
되

거

나
 
탈

락
되

지
 
않

도
록

 
해

야
 
하

며
, 

사
용

되
는

 
표

시
라

벨
 
등

은
 
위

생
상

 

위
해

가
 없

는
 것

이
어

야
 한

다
.

 라
. 

돼
지

의
 

경
우

 
이

력
번

호
 

표
시

라
벨

을
 

대
신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인

정
하

는
 
기

계
적

인
 
방

식
으

로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잉

크
 등

은
 식

품
위

생
상

 위
해

가
 없

는
 것

이
어

야
 

하
며

, 
인

쇄
용

 
색

소
는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규

격
에

 따
른

다
.

 마
. 

라
목

에
 

따
른

 
기

계
적

인
 

방
식

으
로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도
축

장
은

 

이
력

번
호

가
 
정

확
히

 
표

시
되

는
지

를
 
정

기
적

(가
급

적
 
매

일
)으

로
 
확

인
·

관
리

해
야

 한
다

.

 바
. 

도
체

를
 2

분
체

 또
는

 4
분

체
로

 분
할

하
여

 이
동

하
는

 경
우

 분
할

된
 도

체

마
다

 같
은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사
. 

도
축

업
자

는
 

천
재

지
변

이
나

 
교

통
사

고
 

등
으

로
 

귀
표

등
이

 
떨

어
지

거
나

 

훼
손

되
어

 
개

체
식

별
번

호
 
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를

 
알

 
수

 
없

는
 
가

축
의

 

도
축

을
 
의

뢰
받

은
 
경

우
에

는
 
해

당
 
시

·도
 
소

속
 
검

사
관

에
 
신

고
하

고
, 

검
사

관
의

 
확

인
을

 
받

아
 

별
지

 
제

2
0
호

서
식

의
 

도
축

장
 

개
체

식
별

번
호

 

및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확

인
대

장
을

 
통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으

로
부

터
 발

급
받

은
 개

체
식

별
번

호
 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가

 포
함

된
 이

력

번
호

를
 도

체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2
. 

닭
, 

오
리

이
력

번
호

의
 

표
시

방
법

 가
. 

도
축

업
자

는
 닭

 또
는

 오
리

를
 도

축
한

 경
우

에
는

 해
당

 가
금

의
 농

장
식

별
번

호
 
등

의
 
정

보
를

 
포

함
하

여
 
발

급
 
신

청
된

 
이

력
번

호
를

 
최

소
포

장

지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최
소

포
장

지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는

 이
동

 또
는

 환
경

의
 변

화
로

 훼
손

·

탈
락

되
지

 
않

도
록

 
해

야
 
하

며
, 

사
용

되
는

 
표

시
라

벨
 
등

은
 
위

생
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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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9
의

2
] 

<신
설

 2
0
1
9
. 

1
2
. 

3
1
.>

계
란

의
 선

별
포

장
 결

과
 등

의
 신

고
방

법
(제

1
4
조

의
2
제

2
항

 관
련

)

신
고

의
 종

류
신

고
 내

용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의

 

거
래

 등
의

 결
과

1.
 신

고
인

  
가

. 
성

명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업

소
명

  
 라

. 
주

소
(전

화
번

호
)

2.
 선

별
포

장
 의

뢰
인

  
가

. 
성

명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업

소
명

  
 라

. 
주

소
(전

화
번

호
) 

  
 마

. 
허

가
(등

록
)번

호

3.
 출

하
 농

장

  
가

. 
성

명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등

록
된

 농
장

경
영

자
 성

명
 등

을
 말

한
다

)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주

소
 

라
. 

농
장

식
별

번
호

4.
 접

수
번

호

5.
 계

란
 용

도

6.
 산

란
일

자

7.
 산

란
주

령
[계

란
을

 낳
을

 수
 있

는
 닭

을
 주

(週
) 

수
로

 헤
아

리
는

 나
이

]

8.
 보

관
방

법

9.
 유

통
기

한

10
. 

선
별

포
장

 중
량

별
 수

량
  

  
  

  
  

  
  

  
  

  
  

  
 

11
. 

총
수

량

12
. 

이
력

번
호

13
. 

신
청

 연
월

일

그
 
밖

에
 
계

란
 
포

장
처

리
 
결

과
 
신

고
의

 
내

용
, 

방
법

 
및

 
절

차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해
가

 없
는

 것
이

어
야

 한
다

.

 다
. 

이
력

번
호

 
표

시
라

벨
을

 
대

신
하

여
 

최
소

포
장

지
에

 
기

계
적

인
 

방
식

으
로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잉

크
 

등
은

 식
품

위
생

상
 위

해
가

 없
는

 것
이

어
야

 하
며

, 
인

쇄
용

 색
소

는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규

격
에

 따
른

다
.

 라
. 

다
목

에
 

따
른

 
기

계
적

인
 

방
식

으
로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도
축

장
은

 

이
력

번
호

가
 
정

확
히

 
표

시
되

는
지

를
 
정

기
적

(가
급

적
 
매

일
)으

로
 
확

인
·

관
리

해
야

 한
다

.

 마
. 

도
축

업
자

는
 
농

장
식

별
번

호
를

 
알

 
수

 
없

는
 
가

금
의

 
도

축
을

 
의

뢰
받

은
 

경
우

에
는

 
해

당
 
시

·도
 
소

속
 
검

사
관

에
 
신

고
하

고
, 

검
사

관
의

 
확

인
을

 

받
아

 
별

지
 

제
2
0
호

서
식

의
 

도
축

장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확
인

대
장

을
 

통
하

여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으
로

부
터

 
발

급
받

은
 
농

장
식

별
번

호
 
정

보

가
 포

함
된

 이
력

번
호

를
 최

소
포

장
지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3
. 

이
력

번
호

 

관
리

 등

 가
. 

소
와

 돼
지

의
 경

우
에

는
 도

축
장

과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소
의

 시
설

이
 직

접
 

연
결

되
어

 
도

축
 

후
 

곧
바

로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소

로
 

도
체

가
 

이
동

되
는

 

경
우

에
는

 
그

 
이

동
 
시

 
이

력
번

호
 
대

신
 
임

의
의

 
도

축
번

호
를

 
표

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도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소

에
서

 포
장

처
리

를
 마

치
고

 시

설
 밖

으
로

 도
체

를
 반

출
할

 때
에

는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소
 또

는
 돼

지
 도

축
업

자
는

 도
체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가
 오

염
 또

는
 

훼
손

되
어

 
확

인
이

 
어

려
운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를
 

다
시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 

소
 도

축
업

자
는

 지
체

 없
이

 귀
표

를
 수

거
하

여
 소

각
, 

파
쇄

 등
의

 방
법

으
로

 
폐

기
처

분
해

야
 
하

며
, 

귀
표

가
 
다

시
 
사

용
되

지
 않

도
록

 
관

리
해

야
 

한
다

.

 라
. 

가
금

 
도

축
업

자
는

 
최

소
포

장
지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가

 
오

염
 
또

는
 
훼

손
되

어
 확

인
이

 어
려

운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를

 다
시

 표
시

해
야

 한
다

.

 4
. 

그
 
밖

에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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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
0
2
2
. 

1
. 

2
5
.>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의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및
 

부
여

 방
법

 등
(제

1
4
조

의
3
제

3
항

 관
련

)

1
.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내

용

신
청

인

  
가

. 
성

명
(법

인
의

 경
우

 대
표

자
 성

명
 또

는
 명

칭
)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주

소
(연

락
처

)

선
별

포
장

의
뢰

인

  
가

. 
성

명
(법

인
의

 경
우

 대
표

자
 성

명
 또

는
 명

칭
)

  
나

. 
생

년
월

일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주

소
(연

락
처

)

출
하

 농
장

정
보

(공
통

)

  
가

. 
농

장
명

  
나

. 
성

명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등

록
된

 농
장

경
영

자
 성

명
 등

을
 말

한
다

)

  
다

. 
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의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라

. 
농

장
식

별
번

호

  
마

. 
주

소
(G

P
S좌

표
, 

연
락

처
)

출
하

 계
란

 

정
보

  
가

. 
출

하
 수

량
(개

수
)

  
나

. 
계

란
의

 용
도

  
다

. 
「식

품
 

등
의

 
표

시
·광

고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제
5
조

제
3
항

에
 

따
라

 계
란

 껍
데

기
에

 표
시

해
야

 하
는

 산
란

일
, 

고
유

번
호

(「
축

산
법

」

제
2
2
조

에
 

따
라

 
발

급
받

은
 

축
산

업
 

허
가

증
 

또
는

 
축

산
업

 
등

록
증

에
 기

재
된

 고
유

번
호

를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 

및
 사

육
환

경
번

호

  
라

. 
산

란
주

령

  
마

. 
보

관
방

법

  
바

. 
식

용
란

의
 중

량
별

 수
량

(왕
란

, 
특

란
, 

대
란

, 
중

란
, 

소
란

)

2
.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의

 기
록

·관
리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제
1
4
조

의
2
제

1
항

 단
서

에
 따

라
 서

면
 또

는
 전

화
 등

으
로

 발
급

신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그
 내

용
을

 입
력

하
여

야
 한

다
.

3
. 

이
력

번
호

 부
여

 방
법

  
가

. 
이

력
번

호
는

 「
식

품
 등

의
 표

시
·광

고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제

5
조

제
3
항

에
 
따

라
 
계

란
 
껍

데
기

에
 
표

시
해

야
 
하

는
 
산

란
일

(월
일

 
4
자

리
),
 
고

유
번

호

(5
자

리
) 

및
 사

육
환

경
번

호
(1

자
리

)로
 구

성
하

여
 부

여
한

다
.

  
나

.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신

청
인

에
게

 이
력

번
호

를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인
하

여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신

청
인

에
게

 전
화

 등
을

 통
하

여
 통

보
할

 수
 있

다
.

  
다

. 
전

산
장

애
 등

으
로

 인
하

여
 전

자
적

 방
법

으
로

 이
력

번
호

를
 부

여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4.
 그

 밖
에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및
 이

력
번

호
 부

여
의

 방
법

과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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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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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
0
2
2
. 

1
. 

2
5
.>

계
란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제

1
4
조

의
5
제

1
항

 관
련

)

1
. 

표
시

방
법

가
. 

최
종

 
소

비
를

 
목

적
으

로
 
하

는
 
가

정
용

으
로

 
유

통
·판

매
하

는
 
계

란
을

 

선
별

 
포

장
한

 
경

우
에

는
 
해

당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를

 
계

란
 
껍

데
기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계
란

 
껍

데
기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는

 
이

동
 

또
는

 
환

경
의

 
변

화
로

 

훼
손

되
지

 않
도

록
 해

야
 한

다
.

다
. 

계
란

 
껍

데
기

에
 
기

계
적

인
 
방

식
으

로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잉
크

 
등

은
 

식
품

위
생

상
 

위

해
가

 
없

는
 

것
이

어
야

 
하

며
, 

인
쇄

용
 

색
소

는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제

5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규

격
에

 따
른

다
.

라
. 

다
목

에
 
따

른
 
기

계
적

인
 
방

식
으

로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가

 
정

확
히

 
표

시
되

는
지

를
 
새

로
운

 
이

력
번

호
가

 
표

시

될
 때

마
다

 확
인

·관
리

해
야

 한
다

.

2
. 

이
력

번
호

 

관
리

 등

계
란

 껍
데

기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가

 오
염

 또
는

 훼
손

되
어

 확
인

이
 어

려
운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를
 다

시
 표

시
해

야
 한

다
.

3
. 

그
 밖

에
 이

력
번

호
 표

시
방

법
 및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별
표

 1
0
] 

<개
정

 2
0
2
2
. 

1
. 

2
5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대

한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방
법

·
절

차
 등

(제
1
5
조

제
2
항

 관
련

)

1
.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의
 내

용

신
청

인

  
가

. 
성

명
(상

호
 또

는
 법

인
명

)

  
나

. 
생

년
월

일
(사

업
체

인
 경

우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다

. 
소

재
지

  
  

  
  

  
  

  
  

라
. 

전
화

번
호

  
마

. 
영

업
신

고
(허

가
)번

호
  

  
  

바
. 

팩
스

번
호

  
사

. 
업

종

검
사

(반
입

)장
소

  
가

. 
검

사
(반

입
) 

장
소

명
 

수
입

품
목

  
가

. 
한

글
명

  
  

  
  

  
  

  
 나

. 
영

문
명

  
다

. 
포

장
수

량
  

  
  

  
  

  
 라

. 
순

무
게

(k
g
, 

t)

부
위

  
가

. 
부

위
명

  
  

  
  

  
  

  
 나

. 
부

위
별

 수
량

  
다

. 
부

위
별

 무
게

(k
g
, 

t)

수
입

내
역

  
가

. 
화

물
관

리
번

호
  

  
  

  
  

나
. 

선
하

증
권

번
호

(b
il
l 

o
f 

la
d
in

g
 №

)

  
다

. 
생

산
국

  
  

  
  

  
  

  
  

라
. 

상
대

국
의

 도
축

장
명

 및
 가

공
장

명

2
. 

신
청

서
의

 기
록

·관
리

  
 검

역
본

부
장

은
 제

1
5
조

제
1
항

 단
서

에
 따

라
 서

면
, 

전
화

, 
구

술
, 

팩
스

 등
으

로
 

발
급

신
청

을
 
받

은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그

 
내

용
을

 
입

력
하

여
야

 한
다

.

3
. 

그
 밖

에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방

법
과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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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1
] 

<개
정

 2
0
2
2
. 

1
. 

2
5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에
 대

한
 이

력
번

호
 부

여
방

법
 등

(제
1
6
조

 관
련

)

1.
 이

력
번

호
의

 부

여
·통

보
 방

법

 가
. 

이
력

번
호

는
 
가

축
종

류
코

드
 
1
자

리
, 

원
산

지
코

드
 
2
자

리
, 

수
입

업

자
코

드
 

4
자

리
, 

수
입

유
통

식
별

일
련

번
호

 
5
자

리
 

등
 

총
 

1
2
자

리
 

코
드

로
 구

성
하

여
 부

여
한

다
.

 나
. 

검
역

본
부

장
은

 이
력

번
호

를
 부

여
한

 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신
청

인
에

게
 통

보
해

야
 한

다
.

2.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표

시
사

항

과
 규

격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에

는
 

이
력

번
호

가
 

표
시

되
어

야
 

하
고

, 
이

력
번

호
는

 

소
비

자
가

 
쉽

게
 
알

아
볼

 
수

 
있

도
록

 
눈

에
 
띄

게
 
바

탕
색

과
 
구

별
되

는
 

색
상

으
로

 
표

시
하

여
야

 
하

며
 

활
자

의
 

크
기

는
 

1
0
포

인
트

 
이

상
으

로
 

해
야

 한
다

.

3.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부
착

방
법

 가
.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는

 수
출

지
 라

벨
이

 부
착

된
 면

에
 부

착
할

 수
 있

으
나

, 
원

래
의

 
용

기
·포

장
에

 표
시

된
 
제

품
명

, 
원

재
료

명
, 

유
통

기

한
 등

 날
짜

표
시

에
 관

한
 사

항
 등

 주
요

 표
시

 사
항

을
 가

려
서

는
 

안
 된

다
.

 나
.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부

착
하

였
으

나
, 

전
산

장
애

 
또

는
 

사
용

자
의

 

실
수

 
등

으
로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에
 
오

류
가

 
있

는
 
경

우
에

는
 
검

역

본
부

장
의

 승
인

을
 받

아
 그

 오
류

를
 수

정
할

 수
 있

다
.

 다
. 

「식
품

 등
의

 표
시

·광
고

에
 관

한
 법

률
」 

제
4
조

에
 따

라
 한

글
표

시

스
티

커
(붙

임
딱

지
)를

 사
용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를
 포

함
하

여
 

부
착

해
야

 한
다

.

4.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관
리

 검
역

본
부

장
은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자
가

 
수

입
유

통
식

별
표

를
 
적

합
하

게
 표

시
하

여
 부

착
하

였
는

지
를

 확
인

해
야

 한
다

.

5
. 

그
 밖

에
 이

력
번

호
의

 부
여

방
법

 및
 수

입
유

통
식

별
표

의
 표

시
사

항
과

 규
격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별
표

 1
2
] 

<개
정

 2
0
1
9
. 

1
2
. 

3
1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거
래

, 
포

장
처

리
 또

는
 판

매
 신

고
의

 

내
용

 등
(제

1
7
조

제
4
항

 및
 제

1
8
조

제
6
항

 관
련

)

1
. 

거
래

 신
고

 내
용

항
목

내
용

신
고

인

가
. 

성
명

(법
인

명
) 

  
  

  
  

  
  

  
  

  
  

 

나
. 

대
표

자

다
.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라
. 

영
업

허
가

(신
고

)번
호

  
  

  
  

  
  

  
 

마
. 

주
소

바
. 

연
락

처

출
고

(입
고

)처

가
. 

영
업

장
 명

칭
(상

호
) 

  
  

  
  

  
  

나
. 

영
업

허
가

(신
고

)번
호

다
.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거
래

처

(입
고

·출
고

)

가
. 

상
호

(법
인

명
) 

  
  

  
  

  
 

나
. 

대
표

자

다
.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라
. 

영
업

허
가

(신
고

)번
호

  

마
. 

주
소

  
  

 

바
. 

연
락

처

거
래

내
역

(입
고

·출
고

)

가
. 

거
래

일
 

나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종

류
(소

, 
돼

지
, 

닭
, 

오
리

, 
계

란
)

다
. 

이
력

(묶
음

)번
호

라
. 

제
품

명
(부

위
명

) 
  

  
  

  
  

 

마
. 

수
량

바
. 

무
게

  
  

  
  

  
  

사
. 

소
, 

돼
지

의
 도

체
순

번
(도

체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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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포
장

처
리

 신
고

 내
용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만
 해

당
한

다
)

 가
. 

업
체

명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나
. 

전
화

번
호

 다
. 

주
소

  
  

  
  

  
  

  
  

  
  

  
  

  
 

 라
. 

포
장

처
리

일

 마
. 

이
력

(묶
음

)번
호

  
  

  
  

  
  

  
  

  
 

 바
. 

원
료

 또
는

 부
위

명

 사
. 

무
게

(k
g,

 t
)

 아
. 

입
고

·출
고

(상
호

,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바
. 

의
뢰

업
체

명
(상

호
,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전
화

번
호

)

3
. 

판
매

 신
고

 내
용

(수
입

이
력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의
 경

우
)

항
목

내
용

신
고

인

가
. 

성
명

(법
인

명
) 

  
  

  
 

나
. 

대
표

자

다
.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라
. 

주
소

  
  

  
  

  
  

  
 

마
. 

연
락

처

출
고

처
가

. 
영

업
장

 명
칭

(상
호

) 
  

  
  

 

나
.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판
매

처
(양

도
)

가
. 

성
명

(법
인

명
) 

  
  

  
 

나
. 

대
표

자

다
.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

라
. 

주
소

  
  

  
  

  
  

  
 

마
. 

연
락

처

판
매

내
역

(양
도

)

가
. 

판
매

일
  

  
  

  
  

  
 

나
. 

이
력

(묶
음

)번
호

다
. 

제
품

명
(부

위
명

) 
  

  

라
. 

수
량

  
  

  
  

  

마
. 

무
게

4
. 

신
고

서
의

 기
록

·관
리

  
제

1
7
조

제
1
항

 
단

서
 

및
 

제
1
8
조

제
5
항

에
 

따
라

 
서

면
으

로
 

신
고

를
 

받
은

 
경

우
 

검
역

본
부

장
 또

는
 품

질
평

가
원

장
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그

 내
용

을
 입

력
해

야
 한

다
.

5
. 

그
 
밖

에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거

래
, 

포
장

처
리

 
또

는
 
판

매
 
신

고
의

 
방

법
 

및
 절

차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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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3
] 

<개
정

 2
0
2
2
. 

1
. 

2
5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 

식
용

란
선

별
포

장
업

자
·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및
 관

리
 방

법
(제

1
9
조

제
1
항

 관
련

)

1
.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구
분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식
육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식
용

란
선

별
포

장
업

자
·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이
력

번
호

의
 

표
시

방
법

가
. 

도
체

, 
포

장
처

리
된

 
부

분
육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를

 
확

인
한

 
후

, 
축

산
물

을
 

재
포

장
하

거
나

 
식

육
판

매

업
소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소
로

 

판
매

 등
 이

동
을

 할
 경

우
 동

일
한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돼
지

고
기

를
 
포

장
처

리
할

 
경

우
 
농

장
 

간
 

혼
입

이
 

없
도

록
 

이
력

번
호

 

단
위

로
 
구

분
·가

공
해

야
 
하

며
, 

등

외
등

급
은

 별
도

로
 구

분
하

여
 포

장

처
리

해
야

 한
다

.

다
. 

닭
고

기
, 

오
리

고
기

를
 

포
장

처
리

할
 

경
우

 
이

력
번

호
 

단
위

로
 

구
분

·가

공
해

야
 한

다
.

라
. 

소
비

자
에

게
 

판
매

하
는

 
포

장
육

의
 

이
력

번
호

 
표

시
는

 
최

소
 

단
위

의
 

용
기

·포
장

에
 

대
하

여
 

동
일

한
 

이

력
번

호
로

 표
시

해
야

 한
다

.

마
.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는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등

계
란

 껍
데

기
에

 이
력

번
호

가
 있

는
지

를
 

확
인

한
 
후

, 
이

력
번

호
가

 
없

는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해
 

통
보

된
 

해
당

 
계

란
의

 
이

력
번

호
를

 
제

1
4
조

의
5

제
1
항

에
 따

라
 다

시
 표

시
해

야
 한

다
. 

으
로

부
터

 
매

입
한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판
매

할
 

경
우

 
포

장
육

 
등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를
 

확
인

한
 

후
 

식
육

판
매

 
표

시
판

 
등

에
 

같
은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바
. 

이
력

번
호

가
 

다
른

 
여

러
 

개
의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하

나
로

 
포

장

할
 

경
우

 
묶

음
번

호
를

 
표

시
할

 
수

 

있
다

.

사
. 

닭
고

기
, 

오
리

고
기

의
 

경
우

 
도

축

일
자

가
 동

일
한

 이
력

번
호

를
 하

나

로
 

포
장

할
 

경
우

 
묶

음
번

호
를

 
표

시
할

 
수

 
있

다
. 

다
만

, 
부

분
육

 
생

산
을

 위
해

서
는

 전
일

 
도

축
일

자
(1

일
 
이

내
)까

지
 
포

장
 
원

료
육

을
 
묶

음
번

호
로

 구
성

할
 수

 있
다

. 

아
. 

이
력

번
호

는
 

국
가

코
드

(K
O

R
)를

 

제
외

한
 1

2
자

리
로

 표
시

한
다

.

이
력

번
호

의
 

관
리

가
. 

표
시

된
 
이

력
번

호
는

 
환

경
의

 
변

화
 
등

으
로

 
훼

손
되

거
나

 
지

워
지

지
 
않

도

록
 
하

며
, 

이
력

번
호

가
 
오

염
 
또

는
 
훼

손
되

어
 
확

인
이

 
어

려
운

 
경

우
에

는
 

다
시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거
래

·판
매

 후
 남

은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을

 보
관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여
 보

관
해

야
 한

다
.

그
 밖

에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방
법

과
 그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다

만
,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 

식
용

란
선

별
포

장
업

자
,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가

 
식

육
판

매
 
표

지
판

 
또

는
 
라

벨
 
등

을
 
이

용
하

여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세

부
적

인
 

방
법

에
 

관
하

여
는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과

 협
의

하
여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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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구
분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식
육

판
매

업
자

·식
육

부
산

물
판

매
업

자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이
력

번
호

의
 

표
시

방
법

가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포

장
 
처

리

하
려

는
 

경
우

에
는

 
해

당
 

영
업

장

에
 
입

고
된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와
 

같
은

 
이

력
번

호
를

 

포
장

육
 등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이
력

번
호

의
 

표
시

는
 

판
매

하
는

 

포
장

육
의

 최
소

 단
위

의
 용

기
·포

장
에

 해
야

 한
다

.

다
. 

이
력

번
호

가
 서

로
 다

른
 여

러
 개

의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한
 

개

의
 

최
소

 
단

위
의

 
용

기
·포

장
에

 

표
시

하
려

는
 

경
우

 
묶

음
번

호
를

 

사
용

할
 수

 있
다

.

라
. 

용
기

·포
장

에
 

표
시

된
 

이
력

번
호

가
 오

염
 또

는
 훼

손
되

어
 확

인
이

 

어
려

운
 

경
우

 
원

래
의

 
이

력
번

호

를
 

다
시

 
표

시
할

 
수

 
있

다
. 

이
 

경
우

 
식

별
하

기
 

쉽
게

 
표

시
해

야
 

한
다

.

마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원

료
로

 
사

용
하

기
 

위
하

여
 

보
관

하
는

 
경

우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여
 
보

관
해

야
 

한
다

.

가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진
열

대
에

 

진
열

하
거

나
 
비

닐
 
등

으
로

 
포

장
하

여
 

판
매

하
려

는
 

경
우

에
는

 
해

당
 

영
업

장
에

 
입

고
된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와

 
같

은
 
이

력
번

호
를

 
식

육
판

매
 

표
지

판
 

또
는

 
비

닐
 포

장
 등

에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이
력

번
호

가
 

서
로

 
다

른
 

여
러

 
개

의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하
나

의
 

묶
음

번
호

로
 표

시
할

 수
 있

다
. 

다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진
열

하
여

 

판
매

하
는

 
경

우
 
식

별
하

기
 
쉽

도
록

 

식
육

 
판

매
표

시
판

을
 
해

당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전

면
에

 
설

치
해

야
 

한
다

.

라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보
관

하
는

 

경
우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여
 
보

관

해
야

 한
다

.

이
력

번
호

의
 

관
리

표
시

된
 
이

력
번

호
는

 
환

경
의

 
변

화
 
등

으
로

 
훼

손
되

거
나

 
지

워
지

지
 
않

도
록

 

해
야

 한
다

.

그
 밖

에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방
법

과
 그

 관
리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다

만
,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가

 
식

육
판

매
표

지
판

 
또

는
 
라

벨
 
등

을
 
이

용
하

여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는
 
세

부
적

인
 
방

법
에

 
관

하
여

는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이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과
 협

의
하

여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별
표

 1
4
] 

<개
정

 2
0
2
2
. 

1
. 

2
5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묶
음

번
호

 표
시

 및
 관

리
 방

법

(제
1
9
조

제
2
항

 관
련

)

1
.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묶
음

번
호

의
 

표
시

방
법

가
. 

(공
통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가
 

여
러

 
개

의
 

다
른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계
란

은
 

제
외

한
다

)을
 

한
 

개
로

 
포

장
 

처
리

·판
매

할
 

경
우

 
이

력
번

호
를

 

전
부

 
표

시
하

거
나

 
별

지
 
제

2
1
호

서
식

에
 
따

른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서

를
 

기
록

한
 후

 묶
음

번
호

를
 사

용
할

 수
 있

다
.

나
. 

(공
통

) 
여

러
 
개

의
 
다

른
 
이

력
번

호
를

 
하

나
의

 
포

장
지

로
 
묶

은
 
경

우
 
소

포
장

지
마

다
 해

당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 

(공
통

)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한

 
이

력
번

호
는

 
다

시
 
묶

음
번

호
로

 
사

용
할

 
수

 

없
다

. 
다

만
,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에
 대

하
여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으

로
 전

산
신

고
를

 하
는

 돼
지

고
기

의
 경

우
 한

 번
 더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할

 수
 있

다
.

라
. 

(쇠
고

기
) 

국
내

산
 쇠

고
기

 등
급

표
시

 의
무

 부
위

는
 「

식
품

 등
의

 표
시

·광

고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별
표

 
1
 
제

5
호

가
목

에
 
저

촉
되

지
 
않

는
 
범

위
에

서
 묶

음
번

호
로

 표
시

할
 수

 있
다

.

마
. 

(쇠
고

기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또
는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는
 소

의
 종

류
가

 같
을

 때
에

만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할
 수

 있
다

.

바
. 

(돼
지

고
기

) 
돼

지
고

기
의

 묶
음

번
호

 가
공

 시
 성

별
, 

등
급

별
로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할

 것
을

 권
장

한
다

.

사
. 

(닭
고

기
, 

오
리

고
기

) 
도

축
일

자
가

 
동

일
한

 
경

우
에

만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할
 
수

 
있

다
. 

다
만

, 
부

분
육

 
생

산
을

 
위

해
서

는
 
전

일
 
도

축
일

자
(1

일
 
이

내
)까

지
 포

장
 원

료
육

을
 묶

음
번

호
로

 구
성

할
 수

 있
다

. 

묶
음

번
호

의
 

관
리

 

가
.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하

는
 
쇠

고
기

의
 
개

체
는

 
2
0
마

리
 
이

하
로

 
한

다
. 

다
만

, 

여
러

 
마

리
의

 
쇠

고
기

를
 
혼

합
하

여
 
포

장
하

는
 
갈

비
, 

세
절

육
(잘

게
 
자

른
 

고
기

),
 분

쇄
육

 등
은

 5
0
마

리
 이

하
로

 구
성

할
 수

 있
다

.

나
.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하

는
 돼

지
고

기
의

 이
력

번
호

는
 3

0개
 이

하
로

 해
야

 한
다

.

다
.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하

는
 
닭

고
기

·오
리

고
기

의
 
이

력
번

호
는

 
1
0
개

 
이

하
로

 

해
야

 한
다

.

라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와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는
 구

매
자

 

등
이

 요
청

한
 경

우
 별

지
 제

2
1
호

서
식

의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서

를
 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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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2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없
이

 제
공

해
야

 한
다

.

마
. 

영
 제

4
조

제
1
호

에
 따

른
 전

산
신

고
 대

상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는

 
소

비
자

가
 

인
터

넷
 

등
으

로
 

묶
음

번

호
를

 조
회

하
여

 이
력

정
보

를
 확

인
할

 수
 있

도
록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서

를
 전

산
신

고
 해

야
 한

다
.

묶
음

번
호

의
 

구
성

체
계

가
. 

묶
음

번
호

는
 
아

래
 
구

성
체

계
와

 
같

이
 
L을

 
포

함
한

 
1
5
자

리
 
문

자
·숫

자
로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만

,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에
서

 
부

여
받

은
 
영

업
장

의
 

고
유

번
호

가
 
없

는
 
경

우
에

는
 
영

업
자

코
드

를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의
 
조

합
으

로
 
표

시
할

 수
 있

다
.

나
. 

묶
음

번
호

 구
성

체
계

구
분

묶
음

고
정

코
드

구
분

코
드

묶
음

날
짜

코
드

영
업

자
코

드
일

련
번

호
길

이
1

1
6

4
3

타
입

영
문

자
(L

)
숫

자
숫

자
숫

자
숫

자
  

1
) 

묶
음

고
정

코
드

는
 영

문
자

 ‘
L’

을
 표

기
한

다
.

  
2
) 

구
분

코
드

는
 쇠

고
기

는
 
 
‘0

’으
로

, 
돼

지
고

기
는

 ‘
1
’로

, 
닭

고
기

는
 
‘2

’로
, 

오
리

고
기

는
 ‘

5
’로

 표
기

한
다

.

  
3
) 

묶
음

날
짜

는
 연

도
 2

자
리

, 
월

 2
자

리
, 

일
 2

자
리

로
 표

기
한

다
.

  
4
) 

영
업

자
코

드
는

 다
음

과
 같

이
 부

여
한

다
.

  
  

가
) 

영
 제

4
조

제
1
호

에
 따

른
 전

산
신

고
 대

상
 영

업
자

의
 경

우
: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으

로
 부

여
 받

은
 영

업
장

의
 고

유
번

호
를

 사
용

한
다

.

  
  

나
) 

영
 
제

4
조

제
1
호

에
 
따

른
 
전

산
신

고
 
대

상
 
영

업
자

가
 
아

닌
 
경

우
: 

세

무
서

에
 부

여
 받

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0
자

리
 숫

자
 중

 끝
에

서
 마

지

막
 한

 자
리

 숫
자

를
 제

외
한

 4
자

리
 숫

자
를

 사
용

한
다

.

  
5
) 

일
련

번
호

는
 
묶

음
상

품
의

 
날

짜
별

로
 
중

복
되

지
 
않

도
록

 
영

업
자

가
 
자

체

적
으

로
 부

여
한

다
.

그
 
밖

에
 
묶

음
번

호
의

 
표

시
 
및

 
관

리
 
방

법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과

 협
의

하
여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묶
음

번
호

의
 

표
시

방
법

가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가

 
여

러
 
개

의
 
다

른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한

 
개

로
 
포

장
 
처

리
·판

매
할

 
경

우
 
이

력
번

호
를

 
전

부
 

표
시

하
거

나
 
별

지
 
제

2
1
호

서
식

에
 
따

른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서

를
 
기

록

한
 후

 묶
음

번
호

를
 사

용
할

 수
 있

다
. 

나
. 

이
력

번
호

가
 
다

른
 
여

러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하

나
의

 
포

장
지

로
 
묶

은
 

경
우

 소
포

장
지

마
다

 해
당

 이
력

번
호

 전
부

 또
는

 묶
음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 

원
산

지
가

 같
은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만
 묶

음
번

호
로

 구
성

할
 수

 있
다

.

묶
음

번
호

의
 

관
리

가
.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하

는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는

 
5
개

 
이

하
로

 

한
다

.

나
. 

묶
음

번
호

로
 
구

성
된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이

용
하

여
 다

시
 묶

음
번

호
를

 

구
성

해
서

는
 안

 된
다

.

다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는
 

구
매

자
 

등
의

 
요

청
이

 

있
을

 
경

우
 
별

지
 
제

2
1
호

서
식

의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서

를
 

지
체

 
없

이
 

제
공

해
야

 한
다

.

묶
음

번
호

의
 

구
성

체
계

가
. 

묶
음

번
호

는
 
아

래
 
구

성
체

계
와

 
같

이
 2

4
자

리
 
문

자
 
또

는
 
숫

자
로

 
표

시

해
야

 한
다

.

  
다

만
,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하

지
 
않

고
 
수

기
로

 
식

육
판

매
 
표

지
판

 
등

에
 

표
기

할
 

경
우

에
는

 
묶

음
번

호
 

표
시

는
 

IL
o
t를

 
포

함
한

 
묶

음
날

짜
와

 

일
련

번
호

를
 조

합
하

여
 표

시
할

 수
 있

다
(I

는
 수

입
을

 의
미

한
다

).

나
. 

묶
음

번
호

 구
성

체
계

구
분

기
관

코
드

구
분

코
드

영
업

자
코

드
영

업
장

코
드

묶
음

날
짜

일
련

번
호

길
이

1
2

1
0

3
6

2
타

입
영

문
자

숫
자

숫
자

숫
자

숫
자

숫
자

코
드

A
고

정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변
동

변
동

변
동

  
1
) 

구
분

코
드

는
 각

각
 수

입
 쇠

고
기

를
 ‘

4
1
’로

 하
고

, 
수

입
 돼

지
고

기
를

 ‘
4
2
’

로
 한

다
.

  
2
) 

영
업

자
코

드
는

 
세

무
서

에
 
사

업
자

등
록

을
 
신

청
하

여
 
부

여
받

은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의

 숫
자

만
 표

기
한

다
.

  
3
) 

영
업

장
코

드
는

 
영

업
자

가
 
자

체
적

으
로

 
부

여
하

여
 
활

용
하

며
, 

단
일

 
영

업

장
인

 경
우

 "
0
0
0"

으
로

 표
기

한
다

.

  
4
) 

묶
음

날
짜

는
 연

도
 2

자
리

, 
월

 2
자

리
, 

일
 2

자
리

로
 표

기
한

다
.

  
5
) 

일
련

번
호

는
 묶

음
상

품
의

 날
짜

별
로

 중
복

되
지

 않
도

록
 영

업
자

가
 자

체
적

으
로

 부
여

한
다

.

그
 
밖

에
 
묶

음
번

호
의

 
표

시
 
및

 
관

리
 
방

법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과

 협
의

하
여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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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5
] 

<개
정

 2
0
2
2
. 

1
. 

2
5
.>

영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

통
신

판
매

업
자

의
 이

력
번

호
 게

시
 또

는
 표

시
방

법
(제

2
1
조

 관
련

)

1
. 

영
 제

5
조

제
1
호

에
 해

당
하

는
 휴

게
음

식
점

영
업

자
 또

는
 일

반
음

식
점

영
업

자

  
가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부
산

물
을

 
제

외
한

다
. 

이
하

 
이

 
표

에
서

 
같

다
)을

 
조

리
·판

매

하
려

는
 

경
우

 
다

음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수

단
에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하

고
 게

시
해

야
 한

다
.

  
  

1
) 

메
뉴

판
 또

는
 메

뉴
게

시
판

  
  

2
) 

거
래

명
세

서
 또

는
 거

래
영

수
증

  
  

3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시

행
규

칙
」제

3
0
조

에
 따

른
 수

입
식

품
 등

의
 수

입
신

고
확

인
증

  
  

4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출
력

물

  
  

5
) 

별
도

 게
시

판
 또

는
 푯

말

  
  

6
) 

인
터

넷
 홈

페
이

지
(해

당
 영

업
장

 정
보

가
 포

함
된

 홈
페

이
지

)

  
  

7
) 

「식
품

 
등

의
 표

시
·광

고
에

 
관

한
 
법

률
」 

제
4
조

에
 따

른
 
제

품
 
표

시
사

항
을

 포
함

한
 스

티
커

 또
는

 라
벨

  
나

. 
제

1
호

가
목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이
력

번
호

 표
시

를
 메

뉴
판

, 
메

뉴
게

시
판

 

또
는

 
인

터
넷

 
홈

페
이

지
 
외

의
 
방

법
으

로
 
게

시
하

는
 
경

우
에

는
 
다

음
의

 
장

소
 
중

 

한
 곳

 이
상

에
 비

치
하

여
 소

비
자

가
 쉽

게
 알

아
볼

 수
 있

도
록

 해
야

 한
다

.

  
  

1
) 

계
산

대

  
  

2
) 

출
입

문
 주

변

  
  

3
) 

그
 밖

에
 소

비
자

가
 쉽

게
 알

아
볼

 수
 있

는
 장

소

  
다

. 
이

력
번

호
는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공
급

받
은

 
일

자
를

 
기

준
으

로
 

7
일

 
이

내
에

 

모
두

 
게

시
하

고
, 

해
당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소
진

한
 

시
점

까
지

 
게

시
하

도
록

 

한
다

. 
다

만
, 

영
업

자
가

 
공

급
받

은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모

두
를

 
게

시
하

기
 
어

려

운
 경

우
에

는
 음

식
으

로
 판

매
·제

공
할

 때
 게

시
할

 수
 있

다
.

  
라

. 
이

력
번

호
가

 
다

른
 
2
개

 
이

상
의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사

용
하

는
 
경

우
에

는
 
모

든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2
. 

영
 
제

5
조

제
2
호

 
및

 
제

3
호

에
 
해

당
하

는
 
위

탁
급

식
영

업
자

 
및

 
집

단
급

식
소

 
설

치
·운

영
자

  
가

. 
「학

교
급

식
법

」 
제

4
조

 각
 호

에
 따

른
 학

교
에

서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급

식
에

 

제
공

하
는

 
경

우
에

는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를

 
제

1
호

가
목

에
 

따
른

 

방
법

으
로

 
급

식
일

을
 
기

준
으

로
 
7
일

 
이

내
에

 
표

시
하

고
 
게

시
해

야
 
한

다
. 

다
만

, 

인
터

넷
 
홈

페
이

지
 
등

(학
교

 
홈

페
이

지
 
등

 
학

교
명

이
 
포

함
된

 
곳

만
 
해

당
한

다
)을

 

통
하

여
 
해

당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를

 
조

회
할

 
수

 
있

는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게
시

를
 대

신
할

 수
 있

다
.

  
나

. 
이

력
번

호
가

 다
른

 2
개

 이
상

의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사

용
하

는
 경

우
에

는
 모

든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3
. 

영
 제

5
조

제
4
호

에
 따

른
 통

신
판

매
업

자

  
가

. 
통

신
판

매
업

자
는

 
통

신
판

매
 
수

단
을

 
통

하
여

 
이

력
번

호
 
표

시
제

품
임

을
 
표

시
·고

지
하

고
 배

송
 상

품
에

 해
당

 이
력

번
호

를
 표

시
해

야
 한

다
.

  
나

. 
인

터
넷

, 
T

V
, 

잡
지

 
등

 
통

신
판

매
 
수

단
의

 
특

성
상

 
문

자
로

 
정

보
를

 
표

시
할

 
수

 

있
는

 경
우

에
는

 
「원

산
지

 
표

시
에

 관
한

 
법

률
」에

 따
른

 
원

산
지

 표
시

정
보

 
주

위
에

 

자
막

, 
별

도
의

 칸
 등

을
 이

용
하

여
 ‘

이
력

번
호

 표
시

 제
품

임
’을

 표
시

해
야

 한
다

.

  
  

1
) 

표
시

 시
기

: 
전

자
매

체
의

 경
우

 상
품

이
 화

면
에

 표
시

되
는

 시
점

부
터

 표
시

  
  

2
) 

표
시

 문
구

(예
시

):
 이

력
번

호
 표

시
제

품
임

. 
이

력
번

호
는

 배
송

된
 상

품
에

 표
시

됨
.

  
다

. 
전

화
 등

 통
신

판
매

 수
단

의
 특

성
상

 문
자

로
 정

보
를

 표
시

할
 수

 없
는

 경
우

에
는

 

이
력

번
호

 
표

시
에

 
관

한
 
정

보
를

 
소

비
자

가
 
알

기
 
쉽

도
록

 
반

복
적

으
로

 
말

로
 
설

명
해

야
 한

다
.

  
  

1
) 

설
명

 방
법

: 
말

의
 속

도
 및

 소
리

의
 크

기
는

 상
품

 설
명

과
 동

일
하

게
 하

고
, 

반

복
적

(1
회

당
 2

번
 이

상
)으

로
 설

명

  
  

2
) 

설
명

 문
구

(예
시

):
 본

 상
품

은
 이

력
번

호
가

 표
시

된
 제

품
이

며
, 

이
력

번
호

는
 배

송
되

는
 상

품
에

 표
시

됩
니

다
.

4
. 

그
 
밖

에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의
 
게

시
 
및

 
표

시
방

법
 
등

에
 
필

요
한

 
사

항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과
 

협
의

하
여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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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별
표

 1
6
] 

<개
정

 2
0
2
2
. 

1
. 

2
5
.>

장
부

 및
 거

래
내

역
서

의
 기

록
방

법
 등

(제
2
6
조

 관
련

)

1
. 

법
 제

2
6
조

제
1
항

에
 따

른
 기

록
·관

리

  
가

. 
가

축
거

래
상

인

  
  

가
축

거
래

상
인

은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출

생
·폐

사
·양

도
·양

수
·이

동
이

 있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이

 
있

는
 경

우
에

는
 
그

 
결

과
를

 
장

부
(「

축
산

법
 
시

행
규

칙
」 

제
3
7
조

의
4

제
2
호

에
 
따

른
 
관

리
대

장
을

 
의

미
한

다
) 

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날

짜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기
록

일
로

부
터

 1
년

 이
상

 보
관

해
야

 한
다

.

  
나

. 
가

축
시

장
개

설
자

  
  

가
축

시
장

개
설

자
는

 제
6
조

제
3
항

에
 따

른
 가

축
의

 거
래

내
역

을
 장

부
 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날
짜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기

록
일

로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다

. 
도

축
업

자
 

  
  

도
축

업
자

는
 
제

1
2
조

제
1
항

에
 
따

른
 
도

축
처

리
 
및

 
경

매
 
결

과
를

 
장

부
 
또

는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날

짜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기
록

일
로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라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1
) 

영
 

제
4
조

에
 

따
른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는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포
장

 
처

리

한
 
경

우
 
별

지
 
제

1
1
호

서
식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포

장
처

리
 
실

적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포

장
처

리
일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한

다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거

래
하

는
 
경

우
에

는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은

 
별

지
 
제

1
0
호

서
식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은
 

별
지

 
제

8
호

서
식

에
 

따
른

 
실

적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거
래

일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기
록

일
로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2
) 

영
 

제
4
조

에
 

따
른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외

의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는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포

장
 

처
리

하
거

나
 

거
래

하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

1
1
호

서
식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포

장
처

리
 
실

적
과

 
별

지
 
제

2
2
호

서
식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반

출
 
실

적
을

 
자

체
적

으
로

 
장

부
에

 
날

짜
별

로
 
기

록
·

관
리

하
거

나
 이

력
관

리
스

템
을

 통
하

여
 기

록
·관

리
해

야
 한

다
. 

다
만

, 
포

장
처

리
 

및
 

판
매

·반
출

 
실

적
의

 
기

록
·관

리
는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별
표

 

1
2
에

 따
라

 
원

료
수

불
, 

생
산

·작
업

 
및

 거
래

내
역

 등
에

 
관

한
 서

류
의

 작
성

(별

지
 
제

1
1
호

서
식

 
및

 
별

지
 제

2
2
호

서
식

의
 
기

재
사

항
 모

두
를

 
기

록
·관

리
한

 경

우
만

 해
당

한
다

)으
로

 갈
음

할
 수

 있
으

며
, 

기
록

일
로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3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가

 
영

 
제

5
조

에
 

따
른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 

통
신

판
매

업
자

에
게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판
매

하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

8
호

서
식

에
 따

른
 판

매
 실

적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판

매
일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기

록
일

로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마

. 
계

란
이

력
번

호
표

시
의

무
자

  
  

1
) 

영
 
제

4
조

에
 
따

른
 
식

용
란

선
별

포
장

업
자

,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법
 
제

1
1
조

의

2
제

2
항

 
및

 
영

 
제

2
조

의
3
에

 
따

른
 
유

기
식

품
등

의
 
인

증
을

 
받

은
 
농

장
 
및

 
동

물
복

지
축

산
 
인

증
을

 
받

은
 
농

장
으

로
서

 
직

접
판

매
를

 
하

기
 
위

하
여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신

고
를

 
한

 
자

를
 
포

함
한

다
. 

이
하

 
같

다
)는

 
계

란
을

 
선

별
·포

장
 
처

리
한

 
경

우
 
별

표
 
9
의

2
에

 
따

른
 
계

란
의

 
선

별
포

장
 
결

과
 
등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선

별
포

장
처

리
일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한
다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계

란
)을

 
거

래
하

는
 
경

우
에

는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은

 
별

지
 
제

1
0
호

의
2
서

식

에
 
따

른
 
실

적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거

래
일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한

다
. 

식
용

란
선

별
포

장
업

자
는

 
선

별
·포

장
 
처

리
에

 
관

한
 
사

항
을

 
기

록
일

로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하

고
,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는

 
식

용
란

의
 
수

집
·포

장
 
및

 
판

매
내

역
 중

 매
입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입

한
 날

로
부

터
 1

년
간

, 
매

출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출

한
 날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2
. 

법
 제

2
6
조

제
2
항

에
 따

른
 기

록
·관

리

  
수

입
식

품
등

 
수

입
·판

매
업

자
는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제

1
8
조

에
 

따
른

 

거
래

내
역

서
에

 이
력

번
호

를
 거

래
일

별
로

 구
분

하
여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기

록
사

항
을

 수
입

일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3
. 

법
 제

2
6
조

제
3
항

에
 따

른
 기

록
·관

리

  
 가

. 
영

 제
4
조

에
 따

른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및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는
 
이

력
관

리
대

상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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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을

 매
입

한
 경

우
에

는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제

1
8
조

 및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3
1
조

에
 따

른
 거

래
내

역
서

에
 기

재
된

 이
력

번
호

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날
짜

별
로

 기
록

·관
리

하
고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제

2
0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9
호

까
지

에
 해

당
하

는
 자

에
게

 판
매

·반
출

한
 경

우
에

는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은

 별
지

 제
8
호

서
식

,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은

 별
지

 제
1
0
호

서
식

 또
는

 

별
지

 
제

1
0
호

의
2
서

식
에

 
따

른
 
판

매
·반

출
 
실

적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매

입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입
한

 날
로

부
터

 1
년

간
, 

매
출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출
한

 날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나

. 
영

 제
4
조

에
 따

른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부
산

물
전

문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및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외

의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취

급
하

는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부
산

물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및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는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매
입

한
 경

우
 「

수
입

식
품

안
전

관
리

 특
별

법
」제

1
8
조

 및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 

제
3
1
조

에
 따

른
 거

래
내

역
서

에
 이

력
번

호
를

 자
체

적
으

로
 기

록
·관

리
하

거
나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기

록
·관

리
하

고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을

 제
2
0

조
제

1
항

제
1
호

부
터

 제
9
호

까
지

에
 해

당
하

는
 자

에
게

 판
매

·반
출

한
 경

우
에

는
 별

지
 제

2
2
호

서
식

에
 따

른
 판

매
·반

출
 실

적
을

 자
체

적
으

로
 장

부
에

 거
래

일
별

로
 기

록
·관

리
하

거
나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매
입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입
한

 날
로

부
터

 1
년

간
, 

매
출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출

한
 날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다

만
, 

판
매

·반
출

 실
적

의
 기

록
·관

리
는

 「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시
행

규
칙

」 
별

표
 1

3
에

 따
른

 거
래

내
역

서
의

 작
성

(별
지

 제
2
2
호

서
식

의
 기

재
사

항
 모

두
 기

록
·관

리
한

 경
우

만
 해

당
한

다
)으

로
 갈

음
할

 수
 있

다
.

  
 다

. 
식

육
판

매
업

자
, 

식
육

부
산

물
판

매
업

자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및

 식
용

란
수

집
판

매
업

자
가

 영
 제

5
조

에
 따

른
 식

품
접

객
업

자
, 

집
단

급
식

소
운

영
자

, 
통

신
판

매
업

자
에

게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을

 
판

매
하

는
 
경

우
에

는
 

별
지

 제
8
호

서
식

에
 따

른
 판

매
 실

적
을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통
하

여
 판

매
일

별
로

 

기
록

·관
리

해
야

 하
고

, 
매

입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입
한

 날
로

부
터

 1
년

간
, 

매
출

에
 

관
한

 기
록

은
 매

출
한

 날
부

터
 2

년
간

 보
관

해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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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호서

식]
 <개

정 
202

2. 
1. 

25.
>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서
(소

·
돼

지
)

※ 
뒷쪽

의 
유의

사항
을 

읽고
 작

성하
시기

 바
라며

, [
  ]

에는
 해

당되
는 

곳에
 √

표를
 합

니다
.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처리
기간

  
5일

신청
인

①
성명

② 
주민

등록
번호

(사
업자

등록
번호

 또
는 

법인
등록

번호
)

③
주소

(거
주지

)
④

전화
번호

⑤ 
사육

가축
의 

종류
   

및 
사육

방식
 [ 

] 소
 [ 

]자
가사

육 
   [

 ]위
탁사

육 
   [

 ]자
가사

육+
위탁

사육
   [

 ] 
방목

지 
 [ 

]종
축장

 [ 
]돼

지
 [ 

]자
가사

육 
   [

 ]위
탁사

육 
   [

 ]자
가사

육+
위탁

사육
   [

 ]종
돈장

   [
 ]기

타

⑥ 
가축

사육
시설

농장
 명

칭:
 

사육
시설

 주
소:

 
관리

자 
성명

:  
   

   
   

   
　　　

　　관
리자

 주
민등

록번
호:

 
관리

자 
주소

:  
   

   
   

   
   

   
   

  (
전화

번호
:  

   
   

   
  휴

대전
화번

호:
   

   
   

   
 )

GP
S좌

표:
　

사육
개시

 연
월일

:  
   

.  
 . 

  .
   

 
⑦ 

허가
등록

사항
[ ]

허가
  [ 

]등
록  

[ ]
기타

⑧ 
고유

번호

⑨ 
사육

규모
 

소
돼지

종류
마릿

수
종류

세부
 명

세(
마릿

수)
소계

소계
모돈

후보
돈

웅돈
자돈

육성
돈

비육
돈

한우
일반

종
육우

재래
종

젖소
멧돼

지

「가
축 

및 
축산

물 
이력

관리
에 

관한
 법

률」
 제

4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5

조제
1항

에 
따라

 위
와 

같이
 신

청합
니다

.
  년

   
   

   
 월

   
   

   
 일

   
신청

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청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청인

 전
화번

호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위
탁기

관의
 장

   
   

   
귀하

신청
인 

제출
서류

 축
산업

 허
가신

청서
 사

본(
축산

업 
허가

를 
받은

 경
우는

 제
외합

니다
) 또

는 
축산

업 
등록

신청
서 

사본
(축

산업
 등

록을
 한

 경
우는

 제
외합

니다
)

수수
료

없음
담당

 직
원 

확인
사항

 축
산업

 허
가증

(축
산업

 허
가를

 받
은 

경우
만 

해당
합니

다)
 또

는 
축산

업 
등

록증
(축

산업
 등

록을
 한

 경
우만

 해
당합

니다
)

21
0m

m×
29

7m
m[

백상
지(

80
g/㎡

) 또
는 

중질
지(

80
g/㎡

)]

(뒤
쪽)

개인
정보

 및
 제

3자
 제

공·
활용

 동
의서

1. 
이 

신청
서에

 기
재한

 신
청인

의 
개인

정보
 및

 위
치정

보,
 사

육정
보 

등을
 「

개인
정보

보호
법」

,「
정보

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

보보
호 

등에
 관

한 
법률

」 
및 

「위
치정

보의
 보

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가
축이

력관
리,

 축
산물

수급
관리

, 축
산물

안전
관리

, 가
축방

역지
원 

등을
  위

한 
기초

자료
로 

수집
·이

용하
는 

것
에 

동의
합니

다.
 

2. 
이 

신청
서에

 기
재한

 신
청인

의 
개인

정보
 등

을 
이용

하여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제
30

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12조

에 
따라

 가
축이

력관
리,

 축
산물

안전
관리

, 방
역 

효율
성 

등 
축산

업 
및 

관련
 산

업 
발전

과 
소비

자의
 이

익 
보호

 및
 증

진 
등을

 위
해 

농림
축산

식품
부와

 권
한의

 위
임·

위탁
된 

기관
에게

 제
공 

및 
활용

하는
 데

 동
의합

니다
. 

※ 
위 

개인
정보

 수
집·

이용
 및

 제
3자

 제
공·

활용
 동

의는
 농

장식
별번

호 
등록

이 
말소

되는
 날

까지
 유

효하
며(

등
록정

보를
 변

경하
는 

경우
에도

 동
일합

니다
), 

농림
축산

식품
부는

 등
록 

말소
 후

에도
 가

축이
력 

정보
관리

 등
을 

위하
여 

위 
개인

정보
를 

보유
·이

용할
 수

 있
습니

다.
※ 

위 
개인

정보
의 

수집
·이

용 
및 

제3
자 

제공
·활

용에
 관

한 
동의

는 
거부

할 
수 

있습
니다

. 다
만,

 동
의하

지 
않을

 
경우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에

 따
른 

가축
 사

육·
이동

, 도
축 

등 
가축

이력
 정

보를
 활

용하
는 

가축
질병

 및
 축

산 
관련

 각
종 

지원
 사

업에
 영

향을
 줄

 수
 있

습니
다.

   
   

   
   

   
   

   
   

   
   

   
  년

   
   

 월
   

   
 일

(개
인정

보 
수집

·이
용·

제공
·활

용 
동의

자)
(신

청인
)

(서
명 

또는
 인

)
행정

정보
 공

동이
용 

동의
서

 신
청인

은 
이 

건의
 업

무처
리와

 관
련하

여 
담당

직원
이 

「전
자정

부법
」제

36조
제1

항에
 따

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위의

 담
당직

원 
확인

사항
을 

확인
하는

 것
에 

동의
합니

다.
 * 

동의
하지

 않
는 

경우
에는

 민
원인

이 
직접

 관
련 

서류
를 

제출
해야

 합
니다

.
   

   
   

   
   

   
   

   
   

   
   

  년
   

   
 월

   
   

 일
(행

정정
보 

공동
이용

 동
의자

)
(신

청인
)

(서
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1. 

①∼
④란

은 
신청

인에
 대

한 
기초

정보
를 

기재
하되

, 위
탁사

육인
 경

우 
위탁

자의
 기

초정
보도

 기
재해

야 
합니

다.
2. 

⑤란
에는

 사
육가

축의
 종

류 
및 

신청
인이

 자
가·

위탁
사육

을 
분명

히 
하고

, 종
축장

 또
는 

종돈
장일

 경
우에

 [ 
 ]에

 
√표

를 
합니

다.
3. 

⑥란
에는

 신
청인

이 
소유

 및
 관

리하
는 

가축
사육

시설
에 

기초
정보

를 
기재

하고
 관

리자
는 

농장
경영

자와
 계

약 
또는

 
가족

관계
 등

에 
의해

 실
질적

으로
 농

장을
 관

리하
는 

자를
 말

합니
다.

4. 
⑧란

에는
 축

산업
 허

가증
 또

는 
축산

업 
등록

증에
 기

재된
 고

유번
호 

5자
리를

 적
습니

다.
5. 

사육
규모

는 
⑨란

에 
소 

또는
 돼

지의
 사

육마
릿수

를 
기재

합니
다.

 돼
지의

 경
우 

항목
별 

기재
내용

은 
아래

와 
같습

니다
.

가.
 일

반종
: 우

리나
라 

고유
의 

재래
종을

 제
외한

 서
양종

 및
 모

든 
교잡

종
   

 * 
서양

종:
 대

요크
셔(

Lar
ge 

Yor
ksh

ire)
, 랜

드레
이스

(La
ndr

ace
), 두

록(
Du

roc
), 햄

프셔
(Ha

mp
shi

re),
 웰

시(
We

lsh
), 

피어
트레

인(
Pie

trai
n),

 스
포티

드(
Spo

tted
), 버

크셔
(Be

rks
hire

)
나.

 재
래종

(Ko
rea

n n
ativ

e p
ig)

: 한
국종

축개
량협

회가
 정

하는
 기

준에
 따

른 
재래

종 
고유

의 
외모

기준
을 

유지
하

는 
돼지

이어
야 

하고
, 실

격조
건에

 해
당하

지 
않아

야 
함

다.
 멧

돼지
: 가

축화
되어

 집
에서

 사
육하

는 
멧돼

지
라.

 모
돈:

 자
돈을

 생
산하

고 
있는

 번
식용

씨돼
지 

마릿
수

마.
 후

보돈
: 번

식에
 이

용할
 목

적으
로 

사육
 중

인 
후보

돈 
마릿

수
바.

 웅
돈:

 번
식에

 이
용할

 목
적으

로 
사육

 중
인 

종모
돈 

마릿
수

사.
 자

돈(
2개

월 
미만

), 
육성

돈(
2∼

4개
월 

미만
), 

비육
돈(

4∼
6개

월 
이상

)
처 

리 
절 

차

신청
서 

작성


접 
수


적정

 여
부 

검토
 및

 확
인


농장

식별
번호

 및
 발

급증
 교

부

신청
인

처 
리 

기 
관

(축산
물품

질평
가원

,
소 

위탁
기관

)
처 

리 
기 

관
(축산

물품
질평

가원
)

발 
급 

기 
관

(축산
물품

질평
가원

)

21
0m

m×
29

7m
m[

백상
지(

80
g/㎡

) 또
는 

중질
지(

80
g/㎡

)]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4

71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호의

2서
식]

 <개
정 

202
3. 

4. 
27.

>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서

(닭
ㆍ

오
리

)
※ 

뒤쪽
의 

유의
사항

을 
읽고

 작
성하

시기
 바

라며
, [

  ]
에는

 해
당되

는 
곳에

 √
표를

 합
니다

.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처리

기간
 5

일

신청
인

①
성

명(
경영

자)
② 

전화
번호

③ 
주민

등록
번호

(사
업자

등록
번호

 또
는 

법인
등록

번호
)

④
주소

(거
주지

)

⑤ 
축산

업 
분

류 
및 

사
육

가
축

의 
종류

축산
업 

분류
[ ]

가축
사육

업 
   

[ ]
종축

업 
   

[ ]
 부

화업
가금

의 
종류

[ ]
육계

   
  [

 ]산
란계

   
 [ 

]토
종닭

   
 [ 

]오
리

세부
종류

육계
[ ]

실용
계 

   
  [

 ]삼
계 

   
  [

 ]종
계 

   
   

  [
 ]원

종계
산란

계
[ ]

실용
계 

   
  [

 ]종
계 

   
   

  [
 ]원

종계
토종

닭
[ ]

실용
계 

   
  [

 ]종
계 

   
   

  [
 ]원

종계
   

   
 [ 

]순
계

오리
[ ]

육용
오리

   
 [ 

] 종
오리

   
   

[ ]
원종

오리
   

⑥ 
가축

사육
시설

농장
명칭

: 
사육

시설
 소

재지
: 

관리
자 

성명
:  

   
   

   
  　

　　　
　관

리자
 주

민등
록번

호:
 

관리
자 

주소
: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GP

S좌
표:

　
사육

개시
 연

월일
:  

   
.  

 . 
  .

   
 

⑦ 
사육

규모
(평

균)
 

사육
현황

⑧허
가등

록사
항

[ ]
허가

  [
 ]등

록 
 [ 

]기
타

⑨고
유번

호
⑩사

육환
경

[ ]
방사

사육
   

  [
 ]축

사 
내 

평사
[ ]

개선
된 

케이
지 

[ ]
기존

 케
이지

⑪인
증여

부
(선

택사
항)

 [ 
]H

AC
CP

 [ 
]친

환경
 [ 

]동
물복

지
 [ 

]무
항생

제 
  [

 ]유
기축

산 

⑫ 사육 규모 (상
세)

육계
실용

계
삼계

종계
원종

계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산란
계

실용
계

종계
원종

계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토종
닭

실용
계

종계
원종

계
순계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오리
육용

오리
종오

리
원종

오리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4
조제

1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5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청
합니

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청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청인

 전
화번

호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귀

하
21

0m
m×

29
7m

m[
(백

상지
(80

g/㎡
) 또

는 
중질

지(
80

g/㎡
)]

(뒤
쪽)

신청
인 

제출
서류

 축
산업

 허
가신

청서
 사

본(
축산

업 
허가

를 
받은

 경
우는

 제
외합

니다
) 또

는 
축산

업 
등록

신청
서 

사본
(축

산업
 등

록을
 한

 경
우는

 제
외합

니다
)

수수
료 

없음
담당

 직
원 

확인
사항

 축
산업

 허
가증

(축
산업

 허
가를

 받
은 

경우
만 

해당
합니

다)
 또

는 
축산

업 
등록

증(
축산

업 
등록

을 
한 

경우
만 

해당
합니

다)
개인

정보
 및

 제
3자

 제
공ㆍ

활용
 동

의서
1. 

이 
신청

서에
 기

재한
 신

청인
의 

개인
정보

 및
 위

치정
보,

 사
육정

보 
등을

 「
개인

정보
보호

법」
,「

정보
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
보보

호 
등에

 관
한 

법률
」 

및 
「위

치정
보의

 보
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

률」
에 

따
라 

 가
축이

력관
리,

 축
산물

수급
관리

, 축
산물

안전
관리

, 가
축방

역지
원 

등을
 위

한 
기초

자료
로 

수집
ㆍ이

용하
는 

것에
 동

의합
니다

. 
2. 

이 
신청

서에
 기

재한
 신

청인
의 

개인
정보

 등
을 

이용
하여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제

30
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12
조에

 따
라 

가축
이력

관리
, 축

산물
안전

관리
, 방

역 
효율

성 
등 

축산
업 

및 
관련

 산
업 

발전
과 

소비
자의

 이
익 

보호
 및

 증
진 

등을
 위

해 
농림

축산
식품

부와
 권

한의
 위

임ㆍ
위탁

된 
기관

에게
 제

공 
및 

활용
하는

 데
 동

의합
니다

. 
※ 

위 
개인

정보
 수

집ㆍ
이용

 및
 제

3자
 제

공ㆍ
활용

 동
의는

 농
장식

별번
호 

등록
이 

말소
되는

 날
까지

 유
효하

며(
등록

정보
를 

변경
하는

 경
우에

도 
동일

합니
다)

, 농
림축

산식
품부

는 
등록

 말
소 

후에
도 

가축
이력

 정
보

관리
 등

을 
위하

여 
위 

개인
정보

를 
보유

ㆍ이
용할

 수
 있

습니
다.

※ 
위 

개인
정보

의 
수집

ㆍ이
용 

및 
제3

자 
제공

ㆍ활
용에

 관
한 

동의
는 

거부
할 

수 
있습

니다
. 다

만,
 동

의하
지 

않을
 경

우 
「가

축 
및 

축산
물 

이력
관리

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가
축 

사육
ㆍ이

동,
 도

축 
등 

가축
이력

 정
보를

 활
용하

는 
가축

질병
 및

 축
산 

관련
 각

종 
지원

 사
업에

 영
향을

 줄
 수

 있
습니

다.
   

   
   

   
   

   
   

   
   

   
   

   
년 

   
   

월 
   

   
일

(개
인정

보 
수집

ㆍ이
용ㆍ

제공
ㆍ활

용 
동의

자)
(신

청인
)

(서
명 

또는
 인

)
행정

정보
 공

동이
용 

동의
서

 신
청인

은 
이 

건의
 업

무처
리와

 관
련하

여 
담당

 직
원이

 「
전자

정부
법」

제3
6조

제1
항에

 따
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위의
 담

당 
직원

 확
인사

항을
 확

인하
는 

것에
 동

의합
니다

. *
 동

의하
지 

않는
 경

우에
는 

민원
인이

 직
접 

관련
 서

류를
 제

출해
야 

합니
다.    

   
   

   
   

   
   

   
   

   
   

   
년 

   
   

월 
   

   
일

(행
정정

보 
공동

이용
 동

의자
)

(신
청인

)
(서

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1. 
①∼

④란
은 

신청
인(

위탁
농장

은 
위탁

자,
 자

가+
위탁

농장
은 

경영
주 

및 
위탁

자)
에 

대한
 기

초정
보를

 적
습니

다.
 

2. 
⑤란

에는
 축

산업
 분

류 
및 

사육
가축

의 
종류

에 
따라

 해
당되

는 
곳에

 √
표를

 합
니다

.
3. 

⑥란
에는

 신
청인

이 
소유

 및
 관

리하
는 

가축
사육

시설
에 

대한
 기

초정
보를

 적
습니

다(
관리

자는
 농

장경
영

자와
 계

약 
또는

 가
족관

계 
등에

 의
해 

실질
적으

로 
농장

을 
관리

하는
 자

를 
말합

니다
).

4. 
⑦란

에는
 가

축사
육시

설에
서 

사육
 가

능한
 평

균 
마릿

수를
 적

습니
다.

5. 
⑨란

에는
 축

산업
 허

가증
 또

는 
축산

업 
등록

증에
 기

재된
 고

유번
호 

5자
리를

 적
습니

다.
6. 

⑩(
방사

사육
)「

동물
보호

법 
시행

규칙
」(

농림
축산

식품
부령

 제
48

2호
를 

말한
다)

 별
표 

6의
 산

란계
의 

자
유방

목 
기준

을 
충족

하는
 경

우,
 (축

사 
내 

평사
)축

사내
 개

방형
 케

이지
를 

포함
, (

개선
된 

케이
지)

사육
밀

도가
 마

리당
 0.

07
5㎡

 이
상인

 경
우,

 (기
존 

케이
지)

사육
밀도

가 
마리

당 
0.0

5㎡
 이

상인
 경

우
7. 

⑪인
증여

부:
 안

전관
리인

증기
준(

HA
CC

P) 
등 

해당
 가

축사
육시

설에
 해

당하
는 

인증
사항

을 
선택

합니
다

(선
택사

항)
.

8. 
⑫사

육규
모(

상세
): 

농장
경영

주(
관리

자)
 등

이 
신고

하는
 현

재 
사육

하고
 있

는 
마릿

수
육계

,
토종

닭
◦ 

고기
를 

이용
할 

목적
으로

 사
육하

는 
닭 

및 
그 

닭의
 종

계ㆍ
원종

계ㆍ
순계

산란
계

◦ 
식용

계란
(판

매를
 위

한 
식용

 유
정란

도 
포함

)을
 생

산하
기 

위하
여 

사육
하는

 닭
 및

 그
 닭

의 
종계

ㆍ원
종계

오리
◦ 

고기
를 

이용
할 

목적
으로

 사
육하

는 
오리

 및
 그

 오
리의

 종
오리

ㆍ원
종오

리
처 

리 
절 

차

신청
서 

작성


접 
수


적정

 여
부 

검토
 및

 확
인


농장

식별
번호

 및
 발

급
증 

교부
신청

인
처 

리 
기 

관
(축

산물
품질

평가
원)

처 
리 

기 
관

(축
산물

품질
평가

원)
발 

급 
기 

관
(축

산물
품질

평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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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2
호서

식]
 <개

정 
202

2. 
1. 

25.
>

[ 
 ]

농
장

식
별

번
호

의
 발

급
 신

청
사

항
[ 

 ]
소

, 
종

돈
의

 출
생

[ 
 ]

소
, 

종
돈

의
 폐

사
[ 

 ]
양

도
·

양
수

·
이

동
  

  
신

고
사

항
 변

경
신

고
서

[ 
 ]

수
입

·
수

출
[ 

 ]
가

축
시

장
의

 거
래

내
역

 ※
 [ 

 ]는
 해

당란
에 

√ 
표시

하며
,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고
인

성명
(법

인명
)

주민
등록

번호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농장
식별

번호
전화

번호
주소    

   
   

   
   

   
   

   
   

   
   

   
   

   
   

   
   

  (
전화

번호
)

영업
의 

종류
 및

 허
가(

신고
)번

호
개체

식별
번호

 또
는 

이력
번호

담당
자

성명
전화

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

유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4
조3

항,
 제

5조
제2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5

조제
4항

, 제
6조

제5
항에

 
따라

 신
청사

항 
또는

 신
고사

항의
 변

경을
 신

고합
니다

.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위탁
기관

의 
장

   
종돈

등록
기관

의 
장

   
종축

등수
출입

 신
고기

관의
 장

   
귀하

신청
인 

제출
서류

 및
담당

직원
 확

인사
항

변경
사항

을 
증명

할 
수 

있는
 서

류
수수

료
없음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
g/㎡

)

(뒤
쪽)

개인
정보

 및
 제

3자
 제

공·
활용

 동
의서

1. 
이 

신청
서에

 기
재한

 신
청인

의 
개인

정보
 및

 위
치정

보,
 사

육정
보 

등을
 「

개인
정보

보호
법」

,「
정보

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

보보
호 

등에
 관

한 
법률

」 
및 

「위
치정

보의
 보

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
률」

에 
따라

  가
축

이력
관리

, 축
산물

수급
관리

, 축
산물

안전
관리

, 가
축방

역지
원 

등을
  

위한
 기

초자
료로

 수
집·

이용
하는

 것
에 

동의
합니

다.
 

2. 
이 

신청
서에

 기
재한

 신
청인

의 
개인

정보
 등

을 
이용

하여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제
30

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12조

에 
따라

 가
축이

력관
리,

 축
산물

안전
관리

, 방
역 

효율
성 

등 
축산

업 
및 

관련
 산

업 
발전

과 
소비

자의
 이

익 
보호

 및
 증

진 
등을

 위
해 

농림
축산

식품
부와

 권
한의

 위
임·

위탁
된 

기관
에게

 제
공 

및 
활용

하는
 데

 동
의합

니다
. 

※ 
위 

개인
정보

 수
집·

이용
 및

 제
3자

 제
공·

활용
 동

의는
 농

장식
별번

호 
등록

이 
말소

되는
 날

까지
 유

효하
며(

등
록정

보를
 변

경하
는 

경우
에도

 동
일합

니다
), 

농림
축산

식품
부는

 등
록 

말소
 후

에도
 가

축이
력 

정보
관리

 등
을 

위하
여 

위 
개인

정보
를 

보유
·이

용할
 수

 있
습니

다.
※ 

위 
개인

정보
의 

수집
·이

용 
및 

제3
자 

제공
·활

용에
 관

한 
동의

는 
거부

할 
수 

있습
니다

. 다
만,

 동
의하

지 
않을

 
경우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에

 따
른 

가축
 사

육·
이동

, 도
축 

등 
가축

이력
 정

보를
 활

용
하는

 가
축질

병 
및 

축산
 관

련 
각종

 지
원 

사업
에 

영향
을 

줄 
수 

있습
니다

.
   

   
   

   
   

   
   

   
   

   
   

  년
   

   
 월

   
   

 일
(개

인정
보 

수집
·이

용·
제공

·활
용 

동의
자)

(신
청인

)
(서

명 
또는

 인
)

행정
정보

 공
동이

용 
동의

서
 신

청인
은 

이 
건의

 업
무처

리와
 관

련하
여 

담당
직원

이 
「전

자정
부법

」제
36조

제1
항에

 따
른 

행정
정보

의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위의
 담

당직
원 

확인
사항

을 
확인

하는
 것

에 
동의

합니
다.

 * 
동의

하지
 않

는 
경우

에는
 민

원인
이 

직접
 관

련 
서류

를 
제출

해야
 합

니다
.

   
   

   
   

   
   

   
   

   
   

   
  년

   
   

 월
   

   
 일

(행
정정

보 
공동

이용
 동

의자
)

(신
청인

)
(서

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1. 
공통

사항
가.

 축
산농

장의
 경

우 
농장

식별
번호

는 
반드

시 
기재

합니
다.

나.
 변

경되
는 

변경
 전

 등
록내

용을
 왼

쪽에
 기

록하
고 

변경
 후

 등
록내

용을
 오

른쪽
에 

기록
합니

다.
2. 

농장
식별

번호
 변

경신
고 

시
가.

 행
정정

보 
공동

이용
을 

동의
하지

 않
거나

, 해
당하

는 
정보

를 
확인

할 
수 

없는
 경

우에
는 

해당
 정

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
류를

 제
출해

야 
합니

다.
나.

 축
산물

품질
평가

원은
 변

경되
는 

사항
에 

따라
 행

정정
보 

공동
이용

을 
통하

여 
해당

 정
보를

 확
인하

거나
 

관련
 서

류를
 확

인해
야 

합니
다.

처 
리 

절 
차

신청
서 

작성


접 
수


적정

 여
부 

검토
 및

 확
인


결과

 반
영 

및 
발급

증 
교부

신청
인

처 
리 

기 
관

(축산
물품

질평
가원

,
위탁

기관
, 종

축등
록기

관,
 종

축 등
 수출

입 신
고기

관)

처 
리 

기 
관

(축산
물품

질평
가원

,
위탁

기관
, 종

축등
록기

관,
 

종축
 등 

수출
입 신

고기
관)

처 
리 

기 
관

(축산
물품

질평
가원

,
위탁

기관
, 종

축등
록기

관,
 

종축
 등 

수출
입 신

고기
관)

21
0m

m×
29

7m
m[

백상
지(

80
g/㎡

) 또
는 

중질
지(

8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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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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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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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3
호서

식]
 <개

정 
20

19
. 1

2. 
31

.>

소
의

  [
  

]출
생

·
수

입
·

수
출

 [
  

]양
도

·
양

수
·

이
동

 [
  

]폐
사

신
고

서

※ 
뒤쪽

의 
신고

서 
작성

 유
의사

항을
 참

고하
시기

 바
라며

,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

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③ 

법인
 명

칭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

④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가축 사육
시설

 
정보

⑤ 
농장

식별
번호

⑥ 
위탁

기관
명

⑦ 
사육

시설
 주

소
⑧ 

사육
 개

시 
연월

일
⑨ 

관리
자 

성명
⑩ 

관리
자 

생년
월일

⑪ 
관리

자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⑫ 
출생

·수
입·

수출
 연

월일
⑬ 

소의
 종

류
1. 

한우
   

 2.
 젖

소 
   

3. 
육우

   
 4.

 수
입소

   
 5.

 기
타

⑭ 
암수

 구
분

1. 
암 

   
2. 

수 
   

3. 
거세

   
 4.

 프
리마

틴
⑮ 

부 
개체

식별
번호

⑯ 
모 

개체
   

  
식별

번호
 자

가 
생산

 대
리모

 생
산

※ 
송아

지 
개체

식별
번호

※ 
원산

지

양도
·양

수
이동

(입
고·

출고
)

신고

⑰ 
양도

(출
고)

·양
수(

입고
) 구

분
   

1. 
양도

(출
고)

   
2. 

양수
(입

고)
⑱ 

개체
식별

번호

⑲ 
양도

(출고
)·양

수(
입고

) 연
월일

 및
 장

소
⑳ 

농장
식별

번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양도
자(출

고자
)·양

수자
(입고

자) 
성명

(상호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폐사
 신

고
 

개체
식별

번호
 

폐사
일

㉖ 
폐사

 원
인 

   
   

 1.
 법

정가
축전

염병
 살

처분
   

   
 2.

 일
반질

병 
   

   
3. 

사고
   

   
 4.

 기
타

 
폐사

처리
방법

   
  1

. 매
몰(

장소
:  

   
  )

   
   

2. 
폐기

처리
(업

체명
:  

   
   

 , 
전화

번호
: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5
조제

1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고
합니

다.
  년

   
   

   
 월

   
   

   
 일

   
신고

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전
화번

호
   

○○
축산

업협
동조

합장
   

○○
농업

협동
조합

장
   

○○
협동

조합
   

○○
법인

(축
산 

관련
 법

인)
   

귀하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

g/㎡
)

(뒤
쪽)

유의
사항

1. 
출생

·수
입·

수출
신고

는 
①∼

⑯란
을 

적습
니다

. ①
∼④

란에
는 

농장
경영

자의
 인

적사
항을

 적
고,

 ⑤
∼⑪

란은
 가

축사
육시

설의
 정

보인
 농

장식
별번

호,
 관

리자
의 

인적
사항

 등
을 

적습
니다

. ⑬
란의

 소
의 

종류
 및

 ⑭
란의

 암
수 

구분
은 

해당
되는

 번
호에

 ○
를 

표시
해야

 하
며,

 ⑮
란은

 본
인이

 알
 수

 있
는 

경우
에만

 적
고,

 ※
 송

아지
 개

체식
별번

호는
 귀

표가
 부

착되
어 

있는
 경

우에
만 

적으
며,

 원
산지

란은
 수

입소
만 

해당
합니

다.
 ⑯

 모
 개

체식
별번

호는
 "자

가 
생산

란"
에

는 
송아

지의
 모

(母
)의

 개
체식

별번
호를

 적
습니

다.
 다

만,
 자

가 
생산

이 
아닌

 대
리모

를 
통해

 생
산한

 경
우,

 자
가생

산
란에

는 
난소

를 
제공

한 
암소

의 
개체

식별
번호

를 
적고

, "대
리모

 생
산"

란에
는 

실제
 출

산한
 암

소의
 개

체식
별번

호를
 

적습
니다

.
2. 

양도
·양

수 
및 

이동
(반

입·
반출

) 신
고는

 ①
∼⑪

란과
 ⑰

∼
란을

 적
습니

다.
 또

한,
 ⑰

란의
 양

도(
반입

)·양
수(

반출
) 

구분
은 

해당
되는

 번
호에

 ○
를 

표시
해야

 하
며,

 ⑳
란의

 농
장식

별번
호(

또는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는

 양
도·

양
수·

이동
되는

 상
대 

가축
사육

시설
의 

농장
식별

번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를 

기재
합니

다.
3. 

폐사
신고

는 
①∼

⑪란
과 

란
을 

적고
, ㉖

란의
 폐

사 
원인

은 
해당

되는
 번

호에
 ○

를 
표시

하며
, 

란의
 폐

사처
리방

법은
 매

몰인
 경

우 
장소

를 
적고

, 폐
기(

소각
, 재

활용
)인

 경
우 

업체
명과

 연
락처

를 
적습

니다
.

4. 
이 

신고
서는

 경
영자

등이
 직

접 
작성

하되
, 본

인이
 작

성하
기 

곤란
한 

경우
는 

대리
인이

 작
성하

고 
대리

인의
 성

명과
 

연락
처를

 적
습니

다.
5. 

전화
 및

 구
술의

 방
법으

로 
신고

를 
접수

받은
 경

우에
는 

신고
를 

받은
 즉

시 
신고

서의
 해

당란
에 

그 
내용

을 
적어

서 
보관

해야
 하

며,
 부

득이
한 

경우
 신

고접
수자

가 
대리

 날
인할

 수
 있

습니
다.

6. 
여러

 마
리의

 출
생 

등 
신고

(기
존 

소의
 신

고를
 포

함합
니다

)를
 할

 경
우 

해당
 신

고 
항목

을 
표시

한 
별도

의 
서식

으로
 

작성
할 

수 
있습

니다
.

7. 
그 

밖의
 작

성 
참고

사항
  가

. 개
체식

별번
호 

   
 - 

12자
리 

기재
(KO

R 국
가코

드를
 제

외한
 나

머지
 12

자리
)

   
 - 

기입
 예

) K
OR

 00
2 1

23 
456

 78
5 ⇒

 00
2 1

23 
456

 78
5

  나
. 소

의 
종류

: 해
당하

는 
숫자

에 
○표

 표
시(

1.한
우,

 2.
젖소

, 3
.육

우,
 4.

수입
소)

   
 - 

한우
: 종

축등
록기

관의
 장

이 
정하

여 
공고

하는
 한

우기
준에

 부
합하

는 
소

   
 - 

젖소
: 착

유하
고 

있거
나 

착유
를 

위하
여 

사육
중인

 소
, 젖

소 
암소

 중
 송

아지
를 

낳은
 경

험이
 있

는 
소

   
 - 

육우
: 젖

소 
중 

착유
한 

경험
이 

없는
 암

소,
 젖

소 
암소

 중
 송

아지
를 

낳은
 경

험이
 없

는 
소,

 젖
소수

소,
 그

 
밖의

 식
용 

소
   

 - 
수입

소(
수입

국명
): 동

물검
역관

이 
수입

소로
 인

정하
는 

소
  다

. 부
 개

체식
별번

호:
 해

당 
소의

 아
비 

소의
 개

체식
별번

호(
정액

번호
를 

포함
한다

)
  라

. 모
 개

체식
별번

호:
 해

당 
소를

 분
만한

 어
미 

소의
 개

체식
별번

호(
수정

란 
이식

의 
경우

 난
소를

 제
공한

 암
소의

 개
체

식별
번호

를 
포함

한다
)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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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돈

  [
  

]출
생

·
수

입
·

수
출

 [
  

]양
도

·
양

수
·

이
동

 [
  

]폐
사

신
고

서

※ 
뒤쪽

의 
신고

서 
작성

 유
의사

항을
 참

고하
시기

 바
라며

,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
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

월일
(사업

자 
또는

 법
인 

등록
번호

)
③ 

법인
 명

칭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

④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가축 사육
시설

 
정보

⑤ 
농장

식별
번호

⑥ 
사육

 주
소

⑦ 
사육

 개
시 

연월
일

⑧ 
관리

자 
성명

⑨ 
관리

자 
생년

월일
⑩ 

관리
자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출생 수입 수출 신고

⑪ 
개체

식별
번호

⑮ 
종돈

의 
종류

(1.순
종,

  2
.수

입종
돈,

 3.
번식

용씨
돼지

, 4
.기

타)
□ 

대요
크셔

(La
rge

 Yo
rksh

ire)
, □

 랜
드레

이스
(La

ndr
ace

), □
두 

록(
Dur

oc)
, □

 햄
프셔

(Ha
mp

shir
e), 

□ 
웰시

(We
lsh)

, □
 피

어트
레인

(Pie
trai

n), 
□ 

스포
티이

드(
Spo

tted
), □

 버
크셔

(Be
rksh

ire)
 □

 재
래종

⑫ 
1. 

혈통
·고

등 
등록

일(
등록

번호
):

   
2. 

번식
용씨

돼지
 혈

통 
확인

일(
확인

번호
):

⑬ 
출생

(수
입·

수출
) 연

월일
 ※

 수
입 

또는
 수

출 
원산

지(
국가

명)
⑭ 

암수
   

구분
1. 

암 
(  

   
 두

) 
2. 

수 
(  

   
 두

)
⑯ 

부 
개체

식별
번호

⑰ 
모 

개체
식별

번호

양도
·양수

이동
(출고

·입고
)

신고

⑱ 
양도

(출
고)

·양
수(

입고
) 구

분
1. 

양도
(  

  두
)  

2. 
양수

(  
  두

)
⑲ 

개체
식별

번호
⑳ 

양도
(출

고)
·양

수(
입고

) 연
월일

 및
 장

소
 

농장
식별

번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양도
자(출

고자
)·양

수자
(입고

자) 
성명

(상호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폐사
 신

고
 

개체
식별

번호
㉖ 

폐사
일

㉗ 
폐사

 원
인 

   
1. 

법정
가축

전염
병 

살처
분 

2. 
일반

질병
   

   
 3.

 사
고 

   
   

4. 
기타

 
폐사

처리
방법

 1.
 매

몰(
장소

:  
   

   
)  

 2.
 폐

기처
리(

업체
명:

   
   

,전
화번

호: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5
조제

1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고
합니

다.
년 

   
   

   
월 

   
   

   
일

   
신고

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전
화

번호
   

종돈
등록

기관
의 

장 
  귀

하
210

mm
×2

97m
m(

일반
용지

 60
g/㎡

(재
활용

품)
)

(뒤
쪽)

유의
사항

1. 
출생

·수
입·

수출
신고

는 
①∼

⑰란
을 

적습
니다

. ①
∼④

란에
는 

농장
경영

자의
 인

적사
항을

 적
고,

 ⑤
∼⑩

란은
 가

축사
육시

설의
 정

보인
 농

장식
별번

호,
 관

리자
의 

인적
사항

 등
을 

적습
니다

. ⑫
란의

 혈
통·

고등
 등

록일
(등

록번
호)

 또
는 

번식
용씨

돼지
 혈

통확
인일

(확
인번

호)
 적

으며
, ⑭

란의
 암

수구
분 

및 
⑮란

의 
종돈

 종
류는

 해
당되

는 
번호

에 
○를

 표
시해

야 
하며

, 종
돈의

 품
종을

 아
는 

경우
 √

 를
 표

시합
니다

. ⑯
∼⑰

란은
 본

인이
 알

 수
 있

는 
경우

에만
 적

습니
다.

2. 
양도

·양
수·

이동
(반

입·
반출

) 신
고는

 ①
∼⑩

란과
 ⑱

∼
란을

 적
습니

다.
 또

한,
 ⑱

란의
 양

도(
반입

)·양
수(

반출
) 구

분
은 

해당
되는

 번
호에

 ○
를 

표시
해야

 하
며,

 ㉑
란의

 농
장식

별번
호(

또는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는

 양
도·

양수
·이

동
되는

 상
대 

가축
사육

시설
의 

농장
식별

번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를 

기재
합니

다.
3. 

폐사
신고

는 
①∼

⑩란
과 

란
을 

적고
, ㉗

란의
 폐

사 
원인

은 
해당

되는
 번

호에
 ○

를 
표시

하며
, 

란의
 폐

사처
리방

법은
 매

몰인
 경

우 
장소

를 
적고

, 폐
기처

리(
소각

, 재
활용

)인
 경

우 
업체

명과
 연

락처
를 

적습
니다

.
4. 

이 
신고

서는
 경

영자
등이

 직
접 

작성
하되

 본
인이

 작
성하

기 
곤란

한 
경우

는 
대리

인이
 작

성하
고 

성명
과 

연락
처를

 적
습니

다.
5. 

전화
 및

 구
술의

 방
법으

로 
신고

를 
접수

받은
 경

우에
는 

신고
를 

받은
 즉

시 
신고

서의
 해

당란
에 

그 
내용

을 
적어

서 
보관

해야
 하

며,
 부

득이
한 

경우
 신

고접
수자

가 
대리

 날
인할

 수
 있

습니
다.

6. 
여러

 마
리의

 출
생 

등 
신고

를 
할 

경우
 해

당 
신고

 항
목을

 표
시한

 별
도의

 서
식으

로 
작성

할 
수 

있습
니다

.
7. 

그 
밖의

 작
성 

참고
사항

  가
. 개

체식
별번

호
   

 - 
12자

리(
농장

식별
번호

 6자
리 

+ 농
장별

 개
체관

리번
호 

6자
리)

 
   

 - 
기입

 예
) 1

000
010

000
01

  나
. 종

돈의
 종

류 
구분

   
 - 

대요
크셔

(La
rge

 Yo
rks

hire
), 랜

드레
이스

(La
ndr

ace
), 두

록(
Du

roc
), 햄

프셔
(Ha

mp
shi

re)
, 웰

시(
We

lsh
), 피

어트
레인

(Pi
etra

in),
 스

포티
이드

(Sp
ott

ed)
, 버

크셔
(Be

rks
hire

), 
재래

종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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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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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지

(종
돈

 제
외

) 
 [

  
]양

도
·

양
수

·
이

동

 신
고

서
 [

  
]수

입
·

수
출

돼
지

(종
돈

 포
함

)
 [

  
]사

육
 현

황
※ 

뒤쪽
의 

신고
서 

작성
 유

의사
항을

 참
고하

시기
 바

라며
,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

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

월일
(사업

자 
또는

 법
인 

등록
번호

)
③ 

법인
 명

칭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

④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가축 사육
시설

 
정보

⑤ 
농장

식별
번호

⑥ 
사육

 주
소

⑦ 
사육

 개
시 

연월
일

⑧ 
관리

자 
성명

⑨ 
관리

자 
생년

월일
⑩ 

관리
자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⑪ 

농장
유형

□종
돈장

   
   

   
□A

I센
터 

   
   

  □
검정

소 
   

   
 □

번식
전문

농장
  

□비
육전

문농
장 

 □
일괄

사육
농장

  □
기 

타

사육
현황

 신
고 

⑫계
(두

)
 ⑬

 종
류

 ⑭
 세

부내
역(

두)
소계

모돈
후보 돈

웅돈
자돈

육성 돈
비육

돈
일반

종
재래

종
멧돼

지

양도
·양

수
이동

(반
입·반

출)
신고

⑮ 
구분

:
 □

 양
도·

반출
  □

 양
수·

반입
 

⑯ 
이동

 일
자:

⑰ 
이동

 두
수:

 총
   

  두
□모

돈( 
 ) □

후보
돈( 

 ) □
웅돈

(  ) 
□자

돈( 
 ) □

육성
돈( 

 ) □
비육

돈( 
 )

  ※
 자

돈의
 임

시표
시(페

인트
 색

상, 
표시

모양
 등

:   
   

   
  )

⑱ 
경영

자명
:

⑲ 
농장

식별
번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 
⑳ 

사육
지 

주소
:

(전
화번

호:
   

   
   

   
 ) 승;

수입
·수

출 
신고

㉑ 
구분

 : 
□ 

수입
  □

 수
출

㉔ 
수입

·수
출 

두수
: 총

   
  두

 □
모돈

(  )
 □

후보
돈( 

 ) □
웅돈

(  )
 □자

돈( 
 ) □

육성
돈( 

 ) □
비육

돈( 
)

㉒ 
수입

·수
출 

연월
일 

: 
㉓ 

수입
·수

출 
원산

지(
국가

명)

「가
축 

및 
축산

물 
이력

관리
에 

관한
 법

률」
 제

5조
제1

항 
또는

 제
8조

제2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6
조제

1항
 또

는 
제1

0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고
합니

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연

락처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종돈
등록

기관
의 

장 
  귀

하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

g/㎡
)

(뒤
쪽)

유의
사항

1. 
①∼

⑪란
은 

공통
신고

사항
으로

 모
든 

신고
 시

에 
작성

하며
, 돼

지의
 경

영자
, 관

리자
에 

대한
 기

초정
보를

 기
재합

니다
.

2. 
사육

현황
 신

고는
 ⑫

∼⑭
란에

 해
당 

내용
을 

기재
합니

다.
 항

목별
 기

재내
용은

 아
래와

 같
습니

다.
가.

 일
반종

: 우
리나

라 
고유

의 
재래

종을
 제

외한
 서

양종
 및

 모
든 

교잡
종

   
 *서

양종
: 대

요크
셔(

Lar
ge

 Yo
rks

hire
), 

랜드
레이

스(
Lan

dra
ce)

, 두
록(

Du
roc

), 
햄프

셔(
Ha

mp
shi

re)
, 

웰시
(W

els
h),

 피
어트

레인
(Pi

etr
ain

), 
스포

티드
(Sp

ott
ed)

, 버
크셔

(Be
rks

hire
)

나.
 재

래종
(Ko

rea
n n

ativ
e p

ig)
: 한

국종
축개

량협
회가

 정
하는

 기
준에

 따
른 

재래
종 

고유
의 

외모
기준

을 
유지

하는
 돼

지이
어야

 하
고,

 실
격조

건에
 해

당하
지 

않아
야 

함 
 

다.
 멧

돼지
: 가

축화
되어

 집
에서

 사
육하

는 
멧돼

지
라.

 모
돈:

 자
돈을

 생
산하

고 
있는

 번
식용

씨돼
지 

마릿
수

마.
 후

보돈
: 번

식에
 이

용할
 목

적으
로 

사육
 중

인 
후보

돈 
마릿

수
바.

 웅
돈:

 번
식에

 이
용할

 목
적으

로 
사육

 중
인 

숫돼
지 

마릿
수

사.
 자

  돈
: 2

개월
령 

미만
아.

 육
성돈

: 2
∼4

개월
령 

미만
자.

 비
육돈

: 4
∼6

개월
령 

이상
3. 

이동
신고

는 
⑮란

에 
양도

(반
입)

·양
수(

반출
) 구

분의
 □

에 
√ 

를 
표시

하고
, ⑯

∼⑳
란에

 해
당 

내용
을 

기재
합니

다.
가.

 이
동일

자:
 돼

지의
 양

도(
반입

)·양
수(

반출
)일

자 
   

   
   

  
나.

 이
동 

두수
: 양

도(
반입

)·양
수(

반출
) 두

수(
모돈

, 후
보돈

, 웅
돈,

 자
돈,

 육
성돈

, 비
육돈

 구
분의

 □
에 

√ 
를 

표시
하고

 두
수기

록)
다.

 경
영자

명:
 신

고인
 입

장에
서 

이동
 전

·후
 경

영자
 성

명
라.

 농
장식

별번
호(

또는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 양

도·
양수

·이
동되

는 
상대

 가
축사

육시
설의

 농
장식

별번
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를 
기재

마.
 사

육지
 주

소:
 이

동 
전·

후 
사육

지 
주소

4. 
수입

·수
출신

고는
 ①

∼⑪
란과

 ㉑
∼㉔

란을
 적

습니
다.

 
5. 

이 
신고

서는
 경

영자
 등

이 
직접

 작
성하

되 
본인

이 
작성

하기
 곤

란한
 경

우는
 대

리인
이 

작성
하고

 대
리인

의 
성명

과 
연락

처를
 적

습니
다.

6. 
전화

 및
 구

술의
 방

법으
로 

신고
를 

접수
받은

 기
관은

 신
고를

 받
은 

즉시
 신

고서
의 

해당
란에

 그
 내

용을
 적

어
서 

보관
해야

 하
며,

 부
득이

한 
경우

 신
고접

수자
가 

대리
 날

인할
 수

 있
습니

다.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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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5
호의

2서
식]

 <신
설 

20
19

. 1
2. 

31
.>

  
  

  
  

  
 [

  
]닭

, 
[ 

 ]
오

리
 

  
  

  
  

  
 [

  
]씨

알

 [
  

] 
수

입
 [

  
] 

수
출

 신
고

서

※ 
뒤쪽

의 
신고

서 
작성

 유
의사

항을
 참

고하
시기

 바
라며

, [
  ]에

는 
해당

되는
 곳

에 
√표

를 
합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
자

등 
정보

① 
성명

② 
생년

월일
(사업

자 
또는

 법
인 

등록
번호

)
③ 

법인
 명

칭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

④ 
주소

(전
화번

호:
   

   
   

   
   

휴대
전화

번호
:  

   
   

   
   

 )

가축 사육
시설

 
정보

⑤ 
농장

식별
번호

⑥ 
사육

 주
소

⑦ 
사육

 개
시 

연월
일

⑧ 
관리

자 
성명

⑨ 
관리

자 
생년

월일
⑩ 

관리
자 

주소
   

(전
화번

호:
   

   
   

   
   

휴대
전화

번호
:  

   
   

   
   

 )

수입 수출 신고

⑪ 
수입

·수
출 

연월
일:

 

※ 
수입

·수
출 

원산
지(

국가
명)

: 

※ 
수입

·수
출 

회사
명:

 

⑭ 
닭·

오리
·씨

알의
 종

류(
1.순

계,
 2.

원종
계,

 3.
 종

계,
 

4.원
종오

리,
 5.

종오
리,

 6.
기타

)
산란

계: 
[ ]하

이라
인 

백색
, [ 

]하
이라

인 
갈색

, [ 
]이

사브
라운

, 
[ ]

바브
콕,

 [ 
]닉

칙 
백색

, [
 ]데

칼브
와렌

, 
[ ]

하이
섹스

갈색
, [

 ]로
만백

색,
 [ 

]로
만갈

색,
 

[ ]
데칼

브브
라운

, [
 ]보

반스
브라

운,
 [ 

]브
라운

닉
육용

계:
 [ 

]하
이브

로,
 [ 

]인
디안

리버
, [

 ]하
바드

, 
[ ]

아바
에이

카,
 [ 

]로
스,

 [ 
]코

브,
 [ 

]로
만,

[ ]
에이

비안
오리

(페
킨종

): 
[ ]

 스
타 

53,
 [ 

]SM
 3,

 ST
 5

⑫ 
마릿

수(
씨알

 개
수)

 : 

⑬ 
암수

   
구분

1. 
암 

(  
   

 마
리)

 
2. 

수 
(  

   
 마

리)
⑮ 

검역
시행

장 
지정

 여
부:

 
⑯ 

선하
증권

번호
(B/

L):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5
조제

1항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6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고
합니

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연

락처
종축

등수
출입

신고
기관

의 
장 

귀하

(뒤
쪽)

유의
사항

1. 
①∼

⑩란
은 

공통
신고

사항
으로

 모
든 

신고
 시

에 
작성

하며
, 닭

·오
리 

또는
 씨

알의
 농

장경
영자

, 관
리자

에 
대한

 기
초

정보
를 

기재
합니

다.
2. 

수입
·수

출 
신고

는 
⑪∼

⑯란
에 

해당
 내

용을
 기

재합
니다

. 항
목별

 기
재내

용은
 아

래와
 같

습니
다.

가.
 수

입·
수출

: 수
입·

수출
 연

월일
, 수

입·
수출

 원
산지

(국
가명

)와
 수

입·
수출

 회
사명

나.
 마

릿수
(씨

알 
개수

): 
수입

·수
출신

고 
대상

이 
되는

 닭
·오

리의
 마

릿수
 또

는 
씨알

의 
개수

 
다.

 암
수 

구분
: 가

금의
 암

수구
분이

 가
능한

 경
우에

는 
구분

하여
 작

성하
고,

 구
분이

 어
려울

 경
우에

는 
‘암

’
에 

총 
마릿

수 
기재

라.
 닭

·오
리·

씨알
의 

종류
: 순

계,
 원

종계
, 종

계,
 원

종오
리,

 종
오리

 중
 해

당되
는 

닭·
오리

·씨
알의

 종
류에

 ○
 

표시
합니

다.
   

해당
되는

 닭
·오

리·
씨알

의 
종류

가 
없는

 경
우에

는 
기타

에 
○ 

표시
합니

다.
   

 *산
란계

: 하
이라

인 
백색

, 하
이라

인 
갈색

, 이
사브

라운
, 바

브콕
, 닉

칙 
백색

, 데
칼브

와렌
, 하

이섹
스 

갈색
, 

로만
백색

, 데
칼브

브라
운,

보반
스브

라운
, 브

라운
닉

   
 *육

용계
: 하

이브
로,

 인
디안

리버
, 하

바드
, 아

바에
이카

, 로
스,

 코
브,

 로
만,

 에
이비

안
   

 *오
  리

(페
킨종

): 
스타

 53
, S

M 
3, 

ST
 5

마.
 검

역시
행장

 지
정 

여부
: ⑤

 농
장식

별번
호를

 부
여받

은 
가축

사육
시설

이 
검역

시행
장으

로 
지정

된 
경우

에 
‘여’

로 
표시

합니
다.

바.
 선

하증
권번

호(
B/L

): 
수입

 가
금에

 대
한 

선하
증권

번호
를 

기입
합니

다.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g

/㎡
)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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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5
호의

3서
식]

 <개
정 

202
2. 

1. 
25.

>
  

  
 [

  
]닭

, 
[ 

 ]
오

리

  
  

 [
  

]씨
알

 [
  

]사
육

현
황

 신
고

서
 [

  
]양

도
·

양
수

·
이

동
 [

  
]입

란
※ 

뒤쪽
의 

신고
서 

작성
 유

의사
항을

 참
고하

시기
 바

라며
, [

  ]
에는

 해
당되

는 
곳에

 √
표를

 합
니다

.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농장 경영
자

등 정
보

① 
성명

② 
생년

월일
(사

업자
등록

번호
 또

는 
법인

등록
번호

)
③ 

법인
 명

칭
④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⑤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가축 사육 시설  정보

⑥ 
농장

식별
번호

⑦ 
사육

 개
시 

연월
일

⑧ 
사육

 주
소

⑨ 
관리

자 
성명

⑩ 
관리

자 
생년

월일
⑪ 

관리
자 

주소
(전

화번
호:

   
   

   
   

   
휴대

전화
번호

:  
   

   
   

  )
⑫ 

축산
업 

분류
 및

 사
육가

축의
 종

류

축산
업 

분류
[ ]

가축
사육

업 
   

   
[ ]

종축
업 

   
   

[ ]
 부

화업
가금

의종
류

[ ]
육계

   
  [

 ]산
란계

   
   

[ ]
 토

종닭
   

   
 [ 

]오
리

세부
종류

육계
[ ]

실용
계 

  [
 ]삼

계 
   

[ ]
종계

   
 [ 

]원
종계

산란
계

[ ]
실용

계 
  [

 ]종
계 

   
[ ]

원종
계

토종
닭

[ ]
실용

계 
  [

 ]종
계 

   
[ ]

원종
계 

   
[ ]

순계
오리

[ ]
육용

오리
 [ 

]종
오리

  [
 ]원

종오
리

사육
현황 신고

 

육계
실용

계
삼계

종계
원종

계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산란
계

실용
계

종계
원종

계
주령

마릿
수

1일
 계

란 
생산

량
(월

말 
기준

)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토종
닭

실용
계

종계
원종

계
순계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오리
육용

오리
종오

리
원종

오리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주령

마릿
수

[ ]
양도

·
이동

(반
출)

[ ]
양수

·
이동

(반
입)

[ ]
입란 신고

⑬ 
닭·

오리
 마

릿수
 또

는 
씨알

의 
개수

(암
·수

 구
분,

 씨
알은

 알
의 

종류
)

  1
. 총

 마
릿수

/개
수:

   
   

   
  마

리/
개,

 (암
 :  

   
마리

, 수
 :  

   
마리

)  
 

  2
. 알

의 
종류

 : 
씨알

, 백
세미

용 
알

⑭ 
닭·

오리
·씨

알의
 종

류
산란

계
 [ 

]하
이라

인백
색 

 [ 
]하

이라
인갈

색 
 [ 

]이
사브

라운
  [

 ]바
브콕

   
   

[ ]
닉칙

백색
 [ 

]데
칼브

와렌
   

 [ 
]하

이섹
스갈

색 
 [ 

]로
만백

색 
   

[ ]
로만

갈색
 [ 

]데
칼브

브라
운 

 [ 
]보

반스
브라

운 
 [ 

]브
라운

닉,
   

[ ]
기타

 
육계

 [ 
]하

이브
로 

   
  [

 ]인
디안

리버
   

 [ 
]하

바드
   

   
[ ]

아바
에이

카 
 [ 

]로
스 

 
 [ 

]코
브 

   
   

   
 [ 

]로
만 

   
   

  [
 ]에

이비
안 

   
[ ]

기타
 

토종
닭

 [ 
] 한

협 
   

   
  [

 ] 
소래

   
   

   
[ ]

 우
리맛

닭 
  [

 ] 
기타

오리
 [ 

] 스
타 

53 
   

  [
 ]S

M 
3  

ST
 5 

 [ 
]기

타 
⑮ 

양도
(반

입)
·양

수(
반출

)·입
란 

연월
일

⑯ 
농장

식별
번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⑰ 
양도

자(반
입자

)·양
수자

(반출
자) 

성명
(상호

)
⑱ 

생년
월일

(사
업자

등록
번호

 또
는 

법인
등록

번호
)

⑲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가
축 및

 축산
물 이

력관
리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1
항 또

는 제
8조

의2
제2

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6

조제
1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신

고합
니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대리
 신

고인
 연

락처
  

 축
산물

품질
평가

원장
   

귀하
21

0m
m×

29
7m

m[
(백

상지
(80

g/㎡
) 또

는 
중질

지(
80

g/㎡
)]

(뒤
쪽)

유 
의 

사 
항

1. 
①∼

⑫란
은 

공통
신고

사항
으로

 모
든 

신고
 시

에 
작성

하며
, 가

금의
 농

장경
영자

, 관
리자

에 
대한

 기
초정

보를
 적

습니
다.

2. 
사육

현황
신고

는 
가금

의 
종류

를 
육계

, 산
란계

, 토
종닭

, 오
리로

 구
분하

여 
기준

일(
매월

 말
일)

의 
주령

별 
사육

 마
릿수

를 
적습

니다
.

육계
,

토종
닭

◦ 
고기

를 
이용

할 
목적

으로
 사

육하
는 

닭 
및 

그 
닭의

 종
계·

원종
계·

순계

산란
계

◦ 
식용

계란
(판

매를
 위

한 
식용

 유
정란

도 
포함

)을
 생

산하
기 

위해
 사

육하
는 

닭 
및 

그 
닭

의 
종계

·원
종계

오리
◦ 

고기
를 

이용
할 

목적
으로

 사
육하

는 
오리

 및
 그

 오
리의

 종
오리

·원
종오

리

3. 
양도

·양
수·

이동
·입

란 
신고

는 
⑬~

⑲란
에 

해당
 내

용을
 적

습니
다.

 항
목별

 기
재내

용은
 아

래와
 같

습니
다.

 
가.

 양
도(

반출
)·양

수(
반입

)·입
란 

구분
: 해

당되
는 

신고
항목

의 
[  

]에
 √

를 
표시

합니
다.

나.
 양

도·
양수

하는
 닭

·오
리의

 마
릿수

 또
는 

입란
하는

 씨
알의

 개
수를

 적
습니

다(
도축

출하
 신

고는
 도

축신
청서

 제
출로

 갈
음할

 수
 있

으며
, 씨

알의
 이

동신
고는

 부
화장

 입
란신

고로
 갈

음할
 수

 있
습

니다
). 

다.
 암

·수
 구

분:
 양

도·
양수

하는
 닭

·오
리의

 암
·수

를 
알 

수 
있을

 경
우에

 적
습니

다.
라.

 씨
알의

 경
우 

해당
되는

 알
의 

종류
에 

○ 
표시

합니
다.

마.
 닭

·오
리·

씨알
의 

종류
: 해

당하
는 

품종
에 

√를
 표

시하
고,

 해
당하

는 
품종

이 
없는

 경
우에

는 
기타

에 
√를

 표
시합

니다
.

바.
 연

월일
: 양

도·
양수

·입
란한

 연
월일

자를
 적

습니
다.

사.
 농

장식
별번

호(
또는

 가
축거

래상
인 

고유
번호

): 
닭·

오리
를 

양도
하거

나 
양수

받은
 가

축사
육시

설의
 

농장
식별

번호
(또

는 
가축

거래
상인

 고
유번

호)
를 

적고
 씨

알은
 씨

알을
 생

산한
 농

장식
별번

호를
 

적습
니다

.
아.

 양
도자

·양
수자

: 농
장식

별번
호를

 부
여받

은 
가축

사육
시설

의 
농장

경영
자 

및 
농장

명,
 가

축거
래상

인
의 

성명
을 

적습
니다

.
자.

 생
년월

일:
 거

래 
농장

경영
자의

 생
년월

일,
 사

업자
등록

번호
 또

는 
법인

등록
번호

를 
알 

수 
있는

 경
우 

적습
니다

.
차.

 사
육지

 주
소:

 거
래 

농장
식별

번호
의 

가축
사육

시설
의 

주소
, 가

축거
래상

인의
 주

소를
 적

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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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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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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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6
호서

식]

돼
지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 
아래

 신
청서

 작
성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라
며,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청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
인

성명
(대

표자
 또

는 
명칭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연락

처

도축
 의

뢰인
성명

(대
표자

 또
는 

상호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연락

처

출하
 

농장
정보

농장
명

성명
(주

민등
록번

호)

주민
등록

번호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농장

식별
번호

주소
  

GP
S좌

표
연락

처

출하
 

돼지
정보

출하
 두

수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1
1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
3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청

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

명 
또는

 인
)

  축
산물

품질
평가

원장
 귀

하

유의
사항

 신
청서

는 
도축

 출
하시

 농
장식

별번
호 

또는
 도

축 
의뢰

인별
 단

위로
 작

성합
니다

.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6
호의

2서
식]

 <신
설 

20
19

. 1
2. 

31.
>

닭
, 

오
리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 
아래

 신
청서

 작
성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라
며,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청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
인

성명
(대

표자
 또

는 
명칭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연락

처

도축
 

의뢰
인

성명
(대

표자
 또

는 
상호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연락

처

출하
 농 장 정보

농장
명

농장
경영

자
주민

등록
번호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농장
식별

번호
주소

  
(GP

S좌
표:

   
   

   
   

   
   

   
   

   
   

   
 )

연락
처

신청 내용
가금

의 
종류

품종
성별

일령
평균

체중
마릿

수

「가
축 

및 
축산

물 
이력

관리
에 

관한
 법

률」
 제

11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

3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청
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
명 

또는
 인

)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귀

하

유의
사항

 신
청서

는 
도축

 출
하시

 농
장식

별번
호 

또는
 도

축 
의뢰

인별
 단

위로
 작

성합
니다

.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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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6
호의

3서
식]

 <개
정 

20
22

. 1
. 2

5.>

계
란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 
아래

 신
청서

 작
성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라
며,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청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
인

성명
(대

표자
 또

는 
명칭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연락

처

선별
·포장

 의
뢰인

성명
(대

표자
 또

는 
상호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인허
가번

호
인증

연락
처(

휴대
전화

)

출하
 농

장정
보

농장
명

농장
경영

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농장

식별
번호

사육
방식

사육
과정

 중
 동

물용
의약

품 
등 

사용
 여

부
주소

  
(GP

S좌
표:

   
   

   
   

   
   

   
   

   
   

   
 )

인증
연락

처

계란
 정

보
용도

계란
 

껍데
기 

표시
정보

산란 주령
보관 방법

유통 기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계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1
1조

의2
제2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

4조
의3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청

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

명 
또는

 인
)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귀
하

유의
사항

 신
청서

는 
선별

포장
의뢰

 농
장 

식별
번호

 또
는 

선별
포장

 의
뢰인

별 
단위

로 
작성

합니
다.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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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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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7
호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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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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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이
력

번
호

 발
급

신
청

서

※ 
아래

 및
 뒤

쪽의
 신

청서
 작

성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라

며,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청인
이 

적지
 

않습
니다

.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
인

성명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주소

연락
처

검역
 시

행장

수입
 품

목
한글

명
영문

명
포장

수량
   

  
 (단

위:
   

   
 )

순무
게(

kg,
 t) 

   
   

  

부위
부위

명
수량

   
   

  
 (단

위:
   

   
 )

순무
게(

kg,
 t) 

   

수입
 내

역

화물
관리

번호
선하

증권
번호

(bil
l o

f la
din

g №
)

생산
국

상대
국의

 도
축장

명 
및 

가공
장명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1
2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
5조

제1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신청

합니
다.

  년
   

   
   

 월
   

   
   

 일
 신

청인
(서

명 
또는

 인
)

  농
림축

산검
역본

부장
 귀

하

구비
서류

 없
음

수수
료

없음

유의
사항

1. 
신청

서는
 수

입 
당시

 선
하증

권번
호(

bill
 of

 la
din

g №
)당

 상
대국

의 
가공

장별
 품

목 
단위

로 
작성

합니
다.

2. 
다수

의 
부위

가 
있는

 경
우 

부위
명에

는 
‘뒤

쪽 
참조

’라
고 

적고
, 뒤

쪽에
 부

위별
 목

록을
 작

성합
니다

.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

g/㎡
)

(뒤
쪽)

번호
부위

명
수량

(단
위:

   
 )

무게
(kg

, t)

유의
사항

1. 
수입

품목
에 

다수
의 

부위
가 

포함
되어

 있
는 

경우
에 

작성
하며

, 각
 부

위별
 수

량 
및 

무게
[단

위는
 kg

 또
는 

t(톤
)으

로 
표시

가능
]를

 적
습니

다.
2. 

부위
명은

 대
분할

 부
위명

을 
적으

나,
 소

분할
 부

위 
명칭

을 
사용

하는
 경

우 
소분

할 
부위

 명
칭을

 적
을 

수 
있습

니
다.

 국
내기

준에
 맞

지 
않는

 부
위의

 경
우 

수출
국에

서 
표시

된 
대로

의 
부위

 명
칭을

 적
을 

수 
있으

나 
이 

경우
에는

 
국내

기준
에 

해당
되는

 부
위명

칭이
 많

이 
포함

된 
부위

부터
 먼

저 
적습

니다
.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_
 4

81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8
호서

식]
 <개

정 
20

18
. 1

1. 
21.

>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의
 

[ 
 ]

거
래

[ 
 ]

판
매

신
고

서

※ 
아래

 및
 뒤

쪽의
 신

고서
 작

성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라

며,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고
인

성명
(법

인명
)

대표
자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연락
처

주소
업종

출고
처

입고
처

영업
장의

 명
칭(

상호
)

영업
허가

(신
고)

번호
사업

자 
또는

 법
인 

등록
번호

거래
(판

매)
처

성명
(법

인명
)

대표
자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연락
처

주소

거래
(판

매)
내역

거래
(판

매)
일

이력
번호

제품
명(

부위
명)

수량
(BO

X)
무게

(㎏
, t)

   
「가

축 
및 

축산
물 

이력
관리

에 
관한

 법
률」

 제
16조

·제
17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7조

제1
항·

제1
8조

제1
항제

2
호 

및 
제3

항에
 따

라 
수입

산이
력축

산물
의 

거래
내역

을 
신고

합니
다.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농

림축
산검

역본
부장

 귀
하

유의
사항

1. 
(출

고·
입고

)처
란은

 양
도(

매출
)신

고의
 경

우에
는 

"출
고"

에,
 양

수(
매입

)신
고의

 경
우에

는 
"입

고"
에 

"O"
표를

 하
고,

 
수입

산이
력축

산물
이 

보관
되어

 있
는 

창고
의 

영업
장 

명칭
(상

호)
 및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를

 적
습니

다.
2. 

수입
산이

력축
산물

 거
래(

판매
) 신

고서
는 

거래
처별

로 
작성

합니
다.

3. 
거래

(판
매)

가 
여러

 건
인 

경우
에는

 뒤
쪽의

 거
래(

판매
) 목

록을
 작

성합
니다

.
4. 

이력
번호

는 
거래

 당
시 

수입
산이

력축
산물

에 
표시

된 
이력

번호
를 

적습
니다

. 다
만,

 묶
음번

호를
 적

는 
경우

에는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2

1호
서식

에 
따른

 묶
음번

호 
구성

내역
서를

 
첨부

합니
다.

5. 
제품

명은
 수

입 
축산

물의
 신

고필
증에

 적
힌 

내용
을 

기준
으로

 부
위별

(예
: 갈

비,
 목

살,
 제

4위
, 목

뼈 
등)

로 
최대

한 
세부

적으
로 

적습
니다

.
6. 

수량
 및

 무
게는

 양
도한

 물
량을

 박
스 

갯수
와 

무게
 단

위[
kg 

또는
 t(

톤)
]로

 적
습니

다.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뒤
쪽)

거래
(판

매)
일(

연월
일)

이력
번호

원료
 또

는 
부위

명
수량

(BO
X)

무게
(kg

, t)

유의
사항

 거
래(

판매
)내

역이
 다

수인
 경

우에
 작

성하
며,

 거
래일

별로
 각

 이
력번

호,
 원

료 
또는

 부
위명

, 거
래 

수량
 및

 무
게 

단위
[kg

 또
는 

t(톤
)으

로 
표시

]를
 적

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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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9
호서

식]
 <개

정 
20

16
.1.

6.>

수
입

산
이

력
축

산
물

[ 
 ]

거
래

 신
고

사
항

[ 
 ]

판
매

 신
고

사
항

변
경

신
고

서

 ※
 [ 

 ]는
 해

당란
에 

√ 
표시

하며
,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1

신고
인

성명
(법

인명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농장
식별

번호
전화

번호
주소    

   
   

   
   

   
   

   
   

   
   

   
   

   
   

   
   

  (
전화

번호
)

영업
의 

종류
 및

 허
가(

신고
)번

호
이력

번호 담당
자

성명
전화

번호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

유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1
6조

제2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
7조

제3
항에

 따
라 

신고
사항

 변
경을

 
신고

합니
다.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농림
축산

검역
본부

장 
 귀

하

구비
서류

 변
경사

항을
 증

명할
 수

 있
는 

서류
수수

료
없 

음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0호

서식
] <

개정
 20

19.
 12

. 3
1.>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거

래
 신

고
서

(소
·

돼
지

·
닭

·
오

리
 고

기
)

※ 
아래

 및
 뒤

쪽의
 신

고서
 작

성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라

며,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습니
다.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고
인

성명
(법

인명
)

대표
자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연락
처

영업
허가

(신
고)

번호
주소

(출고
·입고

)처
영업

장의
 명

칭(
상호

)
영업

허가
(신

고)
번호

사업
자 

또는
 법

인 
등록

번호

거래
처

성명
(법

인명
)

대표
자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연락
처

영업
허가

(신
고)

번호
주소

거래
내역

거래
일

도축
일

가공
일

이력
번호

도축
번호

원료
 또

는 
부위

명
수량

(BO
X, 

마리
)

무게
(㎏

, t)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1
7조

 및
 같

은 
법 

시행
규칙

 제
18조

제1
항제

1호
에 

따라
 국

내산
이력

축산
물의

 거
래내

역을
 신

고합
니다

.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축

산물
품질

평가
원장

   
귀하

유의
사항

1. 
(출

고·
입고

)처
란은

 판
매·

반출
신고

의 
경우

에는
 “출

고”
에,

 매
입·

반입
신고

의 
경우

에는
 “입

고”
에 

“O”
표를

 하
고,

 국
내산

이력
축산

물이
 포

장처
리 

또는
 보

관되
어 

있는
 창

고의
 영

업장
 명

칭(
상호

) 및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를
 

적습
니다

.
2. 

국내
산이

력축
산물

 거
래내

역 
신고

서는
 거

래처
별로

 작
성합

니다
.

3. 
거래

내역
이 

다수
인 

경우
에는

 뒤
쪽의

 거
래내

역 
목록

을 
작성

합니
다.

4. 
이력

번호
는 

거래
 당

시 
국내

산이
력축

산물
에 

표시
된 

이력
번호

를 
적습

니다
. 다

만,
 묶

음번
호를

 적
는 

경우
에는

 「
가

축 
및 

축산
물 

이력
관리

에 
관한

 법
률 

시행
규칙

」 
별지

 제
21호

서식
에 

따른
 묶

음번
호 

구성
내역

서를
 첨

부합
니다

.
5. 

원료
 또

는 
부위

명은
 거

래한
 국

내산
이력

축산
물 

또는
 거

래내
역서

 등
에 

적힌
 내

용을
 기

준으
로 

부위
별(

예:
 갈

비,
 

목살
, 제

4위
, 목

뼈 
등)

로 
최대

한 
세부

적으
로 

적습
니다

.
6. 

수량
 및

 무
게는

 거
래한

 물
량을

 박
스 

수량
과 

무게
[㎏

 또
는 

t(톤
)] 

단위
로 

적습
니다

. 다
만,

 도
체 

지육
으로

 거
래

하는
 경

우 
도축

일,
 가

공일
, 도

축번
호를

 적
고,

 수
량에

 두
수(

마리
)와

 무
게(

Kg)
로 

적습
니다

.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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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0호

의2
서식

] <
신설

 20
19

. 1
2. 

31.
>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거

래
 신

고
서

(계
란

)

※ 
아래

 및
 뒤

쪽의
 신

고서
 작

성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라

며,
 바

탕색
이 

어두
운 

칸은
 

신고
인이

 적
지 

않습
니다

.
(앞

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공통 신고 사항

신고
인

성명
(법

인명
)

대표
자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연락
처 

   
영업

허가
(신

고)
번호

주소

가축 사육
시설

 
정보

농장
식별

번호
사육

 소
재지

사육
 개

시 
연월

일
관리

자 
성명

⑪ 
관리

자 
생년

월일
관리

자 
주소

(전
화번

호:
   

   
   

   
 휴

대전
화번

호:
   

   
   

   
 )

(출고
·입고

)
거래

처

성명
(법

인명
)

대표
자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연락
처

영업
허가

(신
고)

번호
농장

식별
번호

(거
래상

인 
고유

번호
)

주소

거래
내역

거래
일

농장
식별

번호
계란

의 
용도

이력
번호

냉장
출하

 여
부

폐기
방법

유통
기한

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계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1
1조

의2
제2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

8조
제1

항제
1호

에 
따라

 계
란의

 거
래내

역을
 신

고합
니다

.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귀

하

유의
사항

1. 
(출

고·
입고

)처
란은

 판
매·

반출
신고

의 
경우

에는
 “출

고”
에,

 매
입·

반입
신고

의 
경우

에는
 “입

고”
에 

“O”
표를

 하
고,

 
국내

산이
력축

산물
이 

선별
․포장

 또
는 

보관
되어

 있
는 

창고
의 

영업
장 

명칭
(상

호)
 및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를 
적습

니다
.

2. 
국내

산이
력축

산물
 거

래내
역 

신고
서는

 거
래처

별로
 작

성합
니다

.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g

/㎡
)

(뒤
쪽)

거래
일

(연
월일

)
계란

의 
용도

이력
번호

냉장
출하 여부

유통
기한

왕란 (개
수)

특란 (개
수)

대란 (개
수)

중란 (개
수)

소란 (개
수)

계 (개
수)

유의
사항

 거
래내

역이
 다

수인
 경

우에
 작

성하
며,

 거
래일

별로
 계

란의
 용

도,
 이

력번
호,

 냉
장출

하 
여부

, 유
통기

한 
및 

계란
의 

거
래 

중량
별 

개수
를 

적습
니다

.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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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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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1호

서식
] <

개정
 20

19.
 12

. 3
1.>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포

장
처

리
 신

고
서

※ 
작성

 시
 아

래 
유의

사항
을 

참고
하시

기 
바랍

니다
.

업체
명

전화
번호

주소 ① 
포장

 
처리

일
② 

이력
(묶

음)
번호

③ 
원료

 또
는 

부위
명

④ 
무게 (kg
, t)

⑤ 
매입

·반
입처

⑥ 
의뢰

업체
명

상호
사업

자 
또는

 
법인

 등
록번

호
전화

번호
상호

사업
자 

또는
 

법인
 등

록번
호

전화
번호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1
7조

제1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1
8조

제2
항에

 따
라 

이력
관리

대상
축

산물
의 

포장
처리

 내
역을

 신
고합

니다
.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농
림축

산검
역본

부장
, 축

산물
품질

평가
원장

 귀
하

유의
사항

① 
포장

 처
리일

은 
매입

 또
는 

반입
된 

이력
관리

대상
축산

물을
 포

장 
처리

한 
날짜

를 
적습

니다
.

② 
이력

번호
는 

매입
 당

시 
해당

 이
력관

리대
상축

산물
에 

표시
된 

이력
번호

 12
자리

를 
적습

니다
. 다

만,
 묶

음번
호를

 적
은 

경우
 별

지 
제2

1호
서식

에 
따른

 묶
음번

호 
구성

내역
서를

 작
성하

고 
보관

(이
력관

리시
스템

 전
산신

고 
포함

)해
야 

합니
다.

③ 
원료

 또
는 

부위
명은

 해
당 

식육
포장

처리
업체

에서
 매

입한
 도

체 
또는

 부
분육

의 
명칭

을 
적습

니다
.

④ 
무게

는 
해당

 이
력관

리대
상축

산물
의 

무게
(kg

 또
는 

t)를
 적

습니
다.

⑤ 
매입

·반
입처

는 
이력

관리
대상

축산
물을

 구
입한

 업
체의

 상
호,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및 
전화

번호
를 

적습
니다

. 
다만

, 도
축장

에서
 직

접 
매입

·반
입한

 경
우에

는 
도축

장의
 상

호,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및 

전화
번호

를 
적습

니다
.

⑥ 
의뢰

업체
명은

 축
산물

유통
전문

판매
업자

 등
에 

의하
여 

의뢰
되어

 포
장처

리된
 이

력관
리대

상축
산물

에 
대하

여 
의뢰

업체
의 

상호
,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및 

전화
전호

를 
적습

니다
.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2호

서식
] <

개정
 20

17
. 6

. 2
8.>

  
  

  
  

[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 
 ]

수
입

유
통

식
별

대
장

기
록

사
항

[ 
 ]

변
경

신
고

서
[ 

 ]
수

정
요

구
서

 ※
 바

탕색
이 

어두
운 

난은
 신

고인
이 

적지
 않

으며
, [

  ]
에는

 해
당되

는 
곳에

 √
 표

시를
 합

니다
.

접수
번호

접수
일

발급
일 

처리
기간

 
즉시

신고
인

성명
(법

인명
)

주민
등록

번호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 

수입
유통

식별
대장

은 
생년

월일
로 

기재

농장
식별

번호
전화

번호
주소    

   
   

   
   

   
   

   
   

   
   

   
   

   
   

   
   

  (
전화

번호
)

영업
의 

종류
 및

 허
가(

신고
)번

호
개체

식별
번호

 또
는 

이력
번호

담당
자

성명
전화

번호

변경
(수

정)
사항

구 
분

변경
(수

정)
 전

변경
(수

정)
 후

변경
(수

정)
 사

유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2

1조
제4

항 
및 

같은
 법

 시
행규

칙 
제2

4조
제1

항 
또는

 제
2항

 따
라 

([ 
 ]가

축및
축산

물식
별대

장,
 [ 

 ]수
입유

통식
별대

장)
의 

기록
사항

 변
경 

또는
 수

정을
 요

구합
니다

.
  년

   
   

   
 월

   
   

   
 일

 신
고인

(서
명 

또는
 인

)
농림

축산
검역

본부
장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종돈

등록
기관

의 
장 

 귀
하

유의
사항

 1.
 가

축및
축산

물식
별대

장의
 기

록사
항 

중 
돼지

의 
사육

현황
에 

관한
 기

록사
항을

 변
경하

려는
 경

우에
도 

이 
서식

을 
사용

하여
도 

됩니
다.

구비
서류

1. 
변경

신고
: 변

경사
항을

 증
명할

 수
 있

는 
서류

2. 
수정

요구
: 기

록사
항의

 누
락 

또는
 오

류를
 증

명할
 수

 있
는 

서류
수수

료
없음

210
mm

×2
97m

m(백
상지

 80
g/㎡

 또
는 

중질
지 

8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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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3호

서식
] 

(앞
쪽)

  제
   

 호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조
사

공
무

원
(조

사
원

)증
 

사 
 진

3㎝
×4

㎝
(모

자를
 벗

은 
상반

신으
로 

뒤 
그림

 없
이 

6개
월 

이내
에 

촬영
한 

것)

성 
   

명 
기 

 관
  명

6
0
㎜

×
9
0
㎜

[보
존

용
지

(1
종

) 
1
2
0
g/

㎡
]

(색
상:

 연
노란

색)

  
  

  
  

  
  

  
  

  
  

 (
뒤

쪽
)

조사
공무

원(
조사

원)
증 

소속
/직

급:
성 

   
 명

:
생년

월일
:  

   
  위

 사
람은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2
4조

에 
따른

 가
축 

및 
축산

물 
이력

관리
제 

조사
공무

원 
또는

 조
사원

임을
 증

명합
니다

.
년 

   
 월

   
 일

기 
관 

장 
명 

직
인

 1.
 이

 증
은 

다른
 사

람에
게 

대여
하거

나 
양도

할 
수 

없습
니다

.
 2.

 이
 증

을 
습득

한 
경우

에는
 가

까운
 우

체통
에 

넣어
 주

십시
오.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4호

서식
] 삭

제 
<2

01
7. 

6. 
28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5호
서식

] 삭
제 

<2
01

7. 
6. 

28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6호

서식
]

제 
   

 호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증

농장
식별

번호
: 

가축
사육

시설
 명

칭:
 

가축
사육

시설
 소

재지
:

가축
의 

종류
:  

   
   

   
   

   
농장

경영
자 

성명
:  

   
   

   
   

  
생년

월일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
록번

호)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

 제
4조

제2
항에

 따
라 

위와
 같

이 
가축

사육
시설

에 
대한

 농
장식

별번
호를

 부
여하

였음
을 

증명
합니

다.

   
 년

   
   

월 
   

  일

축산
물품

질평
가원

장
직인

 ※
 농

장식
별번

호를
 통

보받
은 

농장
경영

자는
 사

육 
가축

의 
출생

, 양
수·

양도
·이

동,
 폐

사,
 변

경신
고,

 돼
지의

 농
장식

별번
호 

표시
 등

에 
활용

할 
수 

있도
록 

해
당 

농장
식별

번호
를 

숙지
하여

야 
합니

다.

21
0m

m×
29

7m
m[

백상
지 

1종
 12

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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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7호

서식
] <

개정
 20

19
. 1

2. 
31

.>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및
 등

록
대

장

발급 (등
록)

연월
일

발급 (등
록) 번호

농장 식별 번호
사육 가축

의 
종류

신청
자 

성명
농장

 명
칭

사육 개시 연월
일

사육
 두

수
비고

주민
등록

번호
(법인

인 
경우

 사업
자 또

는 법
인 

등록
번호

)
사육

시설
 주

소
(GP

S좌
표)

 소
돼지

 닭
오리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8호

서식
]

귀
표

 수
령

·
배

부
 관

리
대

장

(단
위:

 조
)

연월
일

수령
배부

재고
량

귀표
번호

(개
체식

별번
호)

수량
귀표

번호
(개

체식
별번

호)
수량

수령
자

(경
영자

명)
시작

끝
시작

끝
전면

 이
월

누계
(월

계)

유의
사항

  1
. 연

월일
: 귀

표를
 수

령(
인수

) 또
는 

배부
(출

고)
한 

연월
일을

 적
습니

다.
  2

. 귀
표번

호(
개체

식별
번호

)
   

가.
 소

: 인
수받

은 
귀표

번호
의 

처음
과 

끝 
번호

를 
적습

니다
.

   
 - 

12
자리

 기
재(

KO
R 

국가
코드

를 
제외

한 
나머

지 
12

자리
)

   
 - 

기입
 예

) K
OR

 00
2 1

23
45

67
85

 ⇒
 00

2 1
23

45
67

85
   

나.
 종

돈:
 농

장식
별번

호 
6자

리 
+ 농

장별
 개

체관
리번

호 
6자

리
   

 - 
12

자리
 기

재(
(KO

R 
국가

코드
를 

제외
한 

나머
지 

12
자리

)
   

 - 
기입

 예
) 1

00
00

10
00

00
1

  3
. 수

령자
(경

영자
명)

: 위
탁기

관 
또는

 사
육농

가에
서 

귀표
를 

부착
한 

가축
의 

농장
경영

자 
등을

 적
습니

다.
 

  4
. 재

고량
: 현

 재
고량

(직
전 

재고
량 

+ 인
수량

 - 
출고

수량
)을

 적
습니

다.
  5

. 월
계,

 누
계를

 산
출하

여 
적습

니다
.

21
0m

m×
29

7m
m(

일반
용지

 60
g/㎡

(재
활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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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1
9호

서식
]

귀
표

 훼
손

·
탈

락
 신

고
 접

수
 및

 처
리

대
장

신고
 접

수
처리

 결
과

① 접수
일

② 
경영

자명
③ 

개체
식별

번호
④ 

접수
자

⑤ 
재부

착일
⑥ 

재부
착용

 
귀표

 관
리번

호
⑦ 

부착
자

⑧ 
탈락

귀표
 회

수 
여부

유의
사항

  ①
 접

수일
: 농

장경
영자

 등
으로

부터
 귀

표 
훼손

·탈
락 

신고
를 

접수
한 

날짜
를 

적습
니다

.
  ②

 경
영자

명:
 소

를 
기르

는 
농장

경영
자 

등의
 성

명을
 적

습니
다.

  ③
 개

체식
별번

호:
 훼

손·
탈락

된 
귀표

에 
인쇄

된 
귀표

번호
를 

적습
니다

.
   

 - 
12자

리 
기재

[국
가코

드(
KO

R)를
 제

외한
 나

머지
 12

자리
]

  ④
 접

수자
: 농

장경
영자

 등
으로

부터
 신

고를
 접

수한
 직

원명
을 

적습
니다

.
  ⑤

 재
부착

일:
 재

부착
용 

귀표
를 

부착
한 

날짜
를 

적습
니다

.
   

  -
 자

가부
착 

농장
경영

자 
등의

 경
우 

재부
착용

 귀
표를

 경
영자

 등
에게

 내
준 

날짜
를 

적습
니다

.
  ⑥

 재
부착

용 
귀표

 관
리번

호:
 재

부착
용 

귀표
의 

뒷면
에 

인쇄
된 

일련
번호

를 
적습

니다
.

  ⑦
 부

착자
: 재

부착
용 

귀표
를 

부착
한 

직원
명을

 적
습니

다.
   

  -
 자

가부
착 

농장
경영

자 
등에

게 
재부

착용
 귀

표를
 내

준 
경우

는 
"자

가부
착"

이라
고 

적습
니다

.
  ⑧

 탈
락 

귀표
 회

수 
여부

: 훼
손·

탈락
 귀

표의
 회

수 
여부

를 
○,

 ×
로 

표시
합니

다.
   

  -
 미

회수
 시

에는
 그

 사
유를

 적
습니

다.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2
0호

서식
] <

개정
 20

19
. 1

2. 
31.

>
도

축
장

 개
체

식
별

번
호

 및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확

인
대

장

(  
   

   
   

 ) 
도축

장

연월
일

가축
의

종류
(소

, 돼
지,

 
닭,

 오
리)

암수
 구

분
(돼

지,
 닭

,
오리

는 
마릿

수)

신청
인

 개
체식

별번
호

또는
 

농장
식별

번호
재발

급
사유

검사
관

성명
농장 명칭

주민
등록

번호
(법인

인 
경우

 사
업자

 또
는 

법인
 

등록
번호

)
성명

기존
재발

급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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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2
1호

서식
] <

개정
 20

19
. 1

2. 
31

.>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서

① 
연월

일
② 

구분
③ 

묶음
번호

 ④
 부

위명
 

 ⑤
 이

력번
호

 ⑥
 구

성개
체수

(구
성이

력번
호수

)
⑦ 

등급

유의
사항

  ①
 연

월일
은 

묶음
번호

를 
구성

한 
연월

일을
 적

습니
다.

  ②
 구

분은
 이

력관
리대

상축
산물

의 
종류

인 
국내

산쇠
고기

, 국
내산

돼지
고기

, 국
내산

닭고
기,

 국
내산

오리
고기

, 수
입산

쇠
고기

, 수
입산

돼지
고기

를 
구분

하여
 적

습니
다.

  ③
 묶

음번
호는

 별
표 

14에
 따

라 
조합

한 
숫자

를 
적습

니다
.

  ④
 부

위명
은 

묶음
번호

를 
구성

하는
 모

든 
부위

를 
적습

니다
. 다

만,
 국

내산
돼지

고기
 또

는 
수입

산이
력축

산물
의 

경우
에

는 
제외

할 
수 

있습
니다

.
  ⑤

 이
력번

호는
 묶

음을
 구

성하
는 

이력
관리

대상
축산

물에
 해

당되
는 

모든
 이

력번
호를

 적
습니

다.
  ⑥

 구
성개

체수
는 

묶음
을 

구성
하는

 해
당 

쇠고
기의

 마
릿수

를 
적습

니다
. 예

를 
들어

 다
른 

쇠고
기의

 이
력번

호의
 수

가 
5마

리인
 

경우
에는

 “5
”로

 적
습니

다. 
국내

산이
력축

산물
 중

 돼
지고

기 
또는

 수
입산

이력
축산

물의
 경

우에
는 

이력
번호

의 
수를

 적
습니

다.
  ⑦

 국
내산

이력
축산

물의
 경

우 
등급

별 
구성

인 
경우

에 
해당

 이
력번

호별
 등

급을
 적

습니
다.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 
가축

 및
 축

산물
 이

력관
리에

 관
한 

법률
 시

행규
칙 

[별
지 

제2
2호

서식
] <

개정
 20

19
. 1

2. 
31

.>

이
력

관
리

대
상

축
산

물
 판

매
·

출
고

 실
적

※ 
작성

 시
 아

래의
 유

의사
항을

 참
고하

시기
 바

랍니
다.

업체
명

전화
번호

주소
허가

(등
록)

번호

①판
매일

·반출
일

② 
이력

(묶
음)

번호
③ 

원료
 또

는 
부위

명
④ 판

매량
(kg,

 t, 
두)

⑤ 
판매

처·
출고

처
상호

허가
(등

록)
번호

전화
번호

유의
사항

① 
판매

일·
반출

일은
 해

당 
이력

관리
대상

축산
물을

 판
매하

거나
 반

출한
 날

짜를
 적

습니
다.

② 
이력

번호
는 

판매
·반

출 
당시

 해
당 

이력
관리

대상
축산

물에
 표

시된
 이

력번
호를

 적
습니

다.
 다

만,
 묶

음번
호를

 적
은 

경우
 별

지 
제2

1호
서식

에 
따른

 묶
음번

호 
구성

내역
서를

 작
성하

고 
보관

해야
 합

니다
.

③ 
원료

 또
는 

부위
명은

 해
당 

식육
포장

처리
업소

 등
에서

 판
매하

거나
 반

출한
 원

료(
도체

) 또
는 

부분
육의

 명
칭을

 적
습니

다.
④ 

판매
량은

 판
매한

 물
량의

 수
량(

박스
)과

 무
게(

㎏ 
또는

 t) 
단위

로 
적습

니다
.

⑤ 
판매

처·
반출

처는
 해

당 
이력

관리
대상

축산
물을

 거
래한

 업
체의

 상
호,

 허
가(

등록
)번

호 
및 

전화
번호

를 
적습

니다
.

210
mm

×2
97m

m(일
반용

지 
60g

/㎡
(재

활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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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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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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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시
행

 2
0
1
8
. 

5
. 

8
.]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고

시
 제

2
0
1
8
-3

4
호

, 

2
0
1
8
. 

5
. 

8
.,
 일

부
개

정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축

산
경

영
과

) 
0
4
4
-2

0
1
-2

3
4
7

제
1조

(목
적

) 
이

 고
시

는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이
하

 "
법

"

이
라

 한
다

) 
제

2
4
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
2
조

의
 규

정
에

 따
라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등
에

 관
한

 세
부

사
항

을
 규

정
함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제
2
조

(용
어

의
 정

의
) 

이
 고

시
에

서
 사

용
하

는
 용

어
의

 정
의

는
 다

음
과

 같
다

.

  
1
. 

"시
료

채
취

"라
 

함
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같

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에
 따

른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일

부
를

 
검

사
할

 목
적

으
로

 
제

6
조

의
 시

료
채

취
 
방

법
에

 의
거

하
여

 
채

취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2
. 

"유
전

자
감

식
"이

라
 
함

은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조

직
·혈

액
 
및

 
모

근
 
등

의
 
일

부
로

부
터

 
유

전
자

(D
N

A
)를

 
분

리
하

여
 
특

정
부

위
를

 
증

폭
·분

석
한

 
후

 
유

전
적

 
특

이
성

을
 
판

단
하

는
 
기

법

을
 말

한
다

.

  
3
. 

"사
육

지
 

시
료

"라
 

함
은

 
사

육
되

고
 

있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또
는

 

도
축

 
전

(前
)단

계
에

 
있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으

로
부

터
 
채

취
한

 
시

료

를
 말

한
다

.

  
4
. 

"보
관

용
 시

료
"라

 함
은

 도
축

장
에

서
 도

축
 처

리
되

는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로
부

터
 채

취
한

 시
료

를
 말

한
다

.

  
5
. 

"검
사

용
 
시

료
"라

 
함

은
 
보

관
용

 
시

료
와

 
대

조
하

여
 
동

일
성

 
여

부
를

 

검
사

할
 

목
적

으
로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식

육
판

매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등
의

 
영

업
장

에
서

 
진

열
·보

관
·

포
장

처
리

·판
매

중
인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일

부
에

서
 채

취
한

 시
료

를
 

말
한

다
.

  
6
. 

"D
N

A
동

일
성

검
사

"라
 

함
은

 
개

체
마

다
 

유
전

자
(D

N
A

)구
조

가
 

다
르

다
는

 
점

을
 
이

용
하

여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로

부
터

 
채

취
한

 
시

료
에

 
대

해
 유

전
자

 감
식

기
법

을
 활

용
한

 제
9
조

제
2
항

에
 따

른
 검

사
방

법
으

로
 

검
사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7
. 

"마
커

(M
a
rk

er
)"
라

 
함

은
 
유

전
자

내
 
염

기
가

 
연

쇄
적

으
로

 
반

복
되

는
 

구
간

이
 

포
함

된
 

부
위

로
서

 
유

전
자

 
감

식
에

 
이

용
되

는
 

특
정

부
위

를
 

말
한

다
.

  
8
.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P

C
R

)"
이

라
 

함
은

 
유

전
자

의
 

특
정

 
부

분
만

을
 

백
만

 배
 이

상
 증

폭
하

는
 방

법
을

 말
한

다
.

  
9
. 

"D
N

A
 
판

독
"이

라
 
함

은
 
D

N
A

동
일

성
검

사
 
결

과
를

 
판

정
하

기
 
위

해
 

개
체

마
다

 고
유

한
 마

커
들

의
 특

성
을

 판
별

하
는

 것
을

 말
한

다
.

  
1
0
. 

"표
준

 사
이

즈
 자

"라
 함

은
 D

N
A

의
 크

기
를

 알
고

 있
는

 절
편

들
의

 

조
합

으
로

 
증

폭
된

 
마

커
의

 
크

기
를

 
측

정
하

기
 

위
해

 
사

용
하

는
 

표
준

물
질

을
 말

한
다

.

제
3
조

(시
료

채
취

 
기

관
) 

①
 
시

료
채

취
는

 
법

 
제

9
조

, 
제

1
8
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
2
조

에
 
따

라
 
개

체
식

별
번

호
 
및

 
이

력
번

호
 
표

시
사

항
 
등

의
 

적
정

 여
부

를
 확

인
하

기
 위

하
여

 다
음

 각
 기

관
이

 담
당

한
다

.

  
1
.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은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제

2
2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의

 허
가

를
 받

은
 자

(이
하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라
 한

다
)의

 영
업

장
에

서
 포

장
 처

리
된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과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제

2
4
조

제
1
항

에
 
따

라
 
식

육
판

매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식

육
판

매
업

자
"라

 
한

다
)·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신

고
를

 
한

 
자

(이
하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라

 
한

다
)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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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업
의

 신
고

를
 한

 자
(이

하
 "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라
 한

다
)의

 영
업

장
에

서
 판

매
하

는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로

부
터

 시
료

를
 채

취
한

다
.

  
2
.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
별

자
치

시
장

·도
지

사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이
하

 

"시
·도

지
사

"라
 

한
다

) 
또

는
 

시
장

·군
수

·구
청

장
(자

치
구

의
 

구
청

장
을

 

말
한

다
. 

이
하

 같
다

)은
 소

 및
 돼

지
의

 경
영

자
 등

이
 사

육
하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의

 
영

업
장

에
서

 
포

장
 

처
리

된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과
 

식
육

판
매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의
 영

업
장

에
서

 판
매

하
는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로
부

터
 
시

료
를

 
채

취
한

다
. 

다
만

, 
사

육
지

 
시

료
는

 
시

·도
지

사
가

 
위

임
·위

탁
한

 기
관

에
서

 채
취

할
 수

 있
다

.

  
3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은
 

도
축

장
에

서
 

도
축

 
처

리
된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로

부
터

 
시

료
를

 
채

취
한

다
. 

다
만

, 
법

을
 

시
행

하
면

서
 

필
요

하
다

고
 

인
정

될
 

때
에

는
 

모
니

터
링

을
 

목
적

으
로

 
사

육
지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

식
육

판
매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의
 영

업
장

에
서

 시
료

를
 채

취
할

 수
 있

다
.

  
②

 법
 제

2
4
조

에
 따

른
 세

부
적

인
 출

입
·검

사
방

법
 및

 절
차

 등
은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 

시
·도

지
사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장

이
 
정

하
여

 
시

행
할

 수
 있

다
.

제
4
조

(D
N

A
동

일
성

검
사

 
기

관
) 

①
 
D

N
A

동
일

성
검

사
기

관
(이

하
 
"검

사
기

관
"

이
라

 한
다

)은
 법

 시
행

령
 제

1
2
조

에
 따

라
 위

임
·위

탁
받

은
 다

음
의

 각
 

기
관

이
 담

당
한

다
.

  
1
. 

사
육

지
 
시

료
는

 
시

·도
지

사
 
또

는
 
시

·도
지

사
가

 
위

임
·위

탁
한

 
기

관

에
서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위

한
 개

체
별

 유
전

자
형

 검
사

를
 한

다
.

  
2
. 

보
관

용
 
시

료
는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에

서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위

한
 

개
체

별
 
유

전
자

형
 
검

사
를

 
한

다
. 

다
만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제
의

 
모

니
터

링
을

 
목

적
으

로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사

육
지

 
또

는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식

육
판

매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의
 영

업
장

에
서

 
채

취
한

 
시

료
도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위

한
 개

체
별

 유
전

자
형

 검
사

를
 할

 수
 있

다
.

  
3
. 

검
사

용
 

시
료

는
 

시
·도

지
사

 
또

는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이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위

한
 개

체
별

 유
전

자
형

 검
사

를
 한

다
.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

에
 
따

른
 
검

사
기

관

의
 

검
사

능
력

 
또

는
 

장
비

 
등

이
 

미
비

하
여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위

한
 

개
체

별
 
유

전
자

형
 
검

사
를

 
수

행
하

기
 
어

렵
다

고
 
판

단
될

 
경

우
에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으
로

 
하

여
금

 
해

당
 
검

사
기

관
으

로
부

터
 
시

료
를

 
직

접
 
받

아
 검

사
하

게
 할

 수
 있

다
.

제
5
조

(시
료

채
취

 
대

상
) 

①
 

법
 

제
2
조

제
1
항

제
4
호

에
 

따
른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및
 같

은
 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

에
 따

른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을

 말

한
다

.

  
②

 
시

료
는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경

영
자

 
등

의
 
사

육
지

에
서

 
사

육
되

고
 

있
거

나
 
도

축
 전

(前
) 

단
계

의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또

는
「축

산
물

 위
생

관

리
법

」제
2
2
조

제
1
항

에
 
따

라
 
도

축
업

의
 
영

업
허

가
를

 
받

은
 
자

(이
하

 
"도

축
업

자
"라

 
한

다
)·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자

·식
육

판
매

업
자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자

 및
 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자
의

 영
업

장
에

서
 도

축
·식

육
포

장
처

리
·진

열
·보

관
·판

매
되

고
 있

는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에

서
 채

취
한

다
.

제
6
조

(시
료

채
취

 
방

법
 
등

) 
①

 시
료

는
 사

육
지

·보
관

용
·검

사
용

 시
료

 등
으

로
 구

분
하

여
 채

취
한

다
.

  
②

 
사

육
지

 
시

료
의

 
검

사
물

량
은

 
제

1
2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검

사
계

획

에
 따

르
며

,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의

 모
근

·혈
액

·조
직

 등
에

서
 시

료
를

 채

취
한

다
.

  
③

 
보

관
용

 
시

료
는

 
도

축
업

자
가

 
도

축
한

 
이

력
관

리
대

상
가

축
에

서
 
얻

은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의
 
조

직
 
등

에
서

 
해

당
 
시

료
를

 
이

력
번

호
별

로
 
채

취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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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

.

  
④

 
검

사
용

 
시

료
의

 
검

사
물

량
은

 
제

1
2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의
 
검

사
계

획

에
 
따

른
다

. 
다

만
, 

사
육

지
 
또

는
 
검

사
용

 
시

료
의

 
채

취
기

관
에

서
 
원

활

한
 
채

취
를

 
위

하
여

 
검

사
계

획
의

 
변

경
이

 
필

요
하

다
고

 
판

단
될

 
경

우
에

는
 

채
취

대
상

 
시

료
의

 
대

표
성

에
 

영
향

을
 

미
치

지
 

않
는

 
범

위
 

내
에

서
 

검
사

계
획

을
 조

정
하

여
 실

시
할

 수
 있

다
.

  
⑤

 
검

사
용

 
시

료
 
채

취
자

는
 
피

채
취

자
(해

당
업

주
 
또

는
 
그

 
대

리
인

 
등

)

의
 
입

회
하

에
 
살

코
기

 
부

분
을

 
약

 
2
0
g 

채
취

하
고

, 
이

를
 
약

 
1
0
g정

도

로
 2

등
분

하
여

 각
각

의
 시

료
 채

취
봉

투
에

 넣
어

 채
취

자
와

 피
채

취
자

가
 

모
두

 
봉

인
한

 
후

에
 
1
점

은
 
피

채
취

자
에

게
 
인

계
하

여
 
검

사
가

 
끝

날
 
때

까
지

 변
질

되
지

 않
게

 보
관

하
도

록
 조

치
하

고
 별

지
 제

1
호

서
식

의
 시

료

채
취

 확
인

서
(전

자
적

 방
법

을
 포

함
한

다
)를

 작
성

하
여

 관
리

한
다

. 
다

만
,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

 
단

서
에

 
따

라
 
모

니
터

링
을

 
목

적
으

로
 
시

료
를

 
채

취

하
는

 
경

우
 

해
당

 
시

료
를

 
피

채
취

자
에

게
 

인
계

하
는

 
것

을
 

생
략

할
 

수
 

있
다

.

  
⑥

 
제

5
항

에
 
따

른
 
검

사
용

 
시

료
 
채

취
 
시

 
이

해
관

계
인

 
또

는
 
그

 
대

리

인
이

 입
회

요
구

에
도

 불
구

하
고

 응
하

지
 아

니
한

 때
에

는
 관

계
공

무
원

 1

명
 이

상
의

 입
회

 아
래

 그
 사

실
을

 확
인

하
게

 하
고

 시
료

를
 채

취
한

다
.

제
7
조

(시
료

관
리

 
및

 검
사

신
청

) 
①

 사
육

지
 및

 보
관

용
 시

료
 채

취
자

는
 시

료
봉

투
에

 
개

체
식

별
번

호
 
또

는
 
이

력
번

호
 
등

을
 
기

재
하

고
 
시

료
가

 
변

질
 또

는
 손

상
되

지
 않

도
록

 보
관

·관
리

한
다

.

  
1
. 

사
육

지
 시

료
 채

취
자

는
 그

 내
역

을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시
료

채
취

 
및

 
송

부
대

장
에

 
기

록
하

고
 

해
당

 
검

사
기

관
에

 
시

료
를

 송
부

한
다

.

  
2
. 

보
관

용
 

시
료

는
「축

산
법

」제
3
7
조

에
 

따
른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사
 

또
는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제

2
4
조

에
 
따

른
 
조

사
공

무
원

(조
사

원
)이

 
도

축
장

에
서

 
해

당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이
 

반
출

되
기

 

전
에

 
채

취
하

여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시

료
채

취
 
및

 

송
부

대
장

을
 

기
록

한
 

후
에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본
원

에
 

주
간

단
위

로
 

시
료

를
 

송
부

한
다

. 
다

만
, 

필
요

에
 

따
라

 
송

부
하

는
 

주
기

는
 

조
정

할
 

수
 있

다
.

  
②

 
제

6
조

제
5
항

에
 
따

라
 
검

사
용

 
시

료
를

 
채

취
한

 
자

는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시

료
채

취
 
및

 
송

부
대

장
을

 
기

록
하

고
, 

채
취

된
 

시
료

와
 별

지
 제

1
호

서
식

의
 시

료
채

취
 확

인
서

 사
본

을
 해

당
 검

사
기

관

으
로

 송
부

한
다

.

  
③

 
제

2
항

에
 
따

른
 
시

료
를

 
송

부
 
받

은
 
검

사
기

관
의

 
장

은
 
별

지
 
제

3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신

청
서

를
 작

성
하

여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에

서
 

채
취

하
여

 
보

관
중

인
 

동
일

한
 

시
료

에
 

대
해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위

한
 

개
체

별
 유

전
자

형
 검

사
를

 지
체

 없
이

 신
청

한
다

. 
이

 경
우

 신
청

방
법

은
 

법
 
제

2
7
조

제
2
항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이
하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이
라

 
한

다
)을

 
이

용
한

 
전

자
적

 
방

법
으

로
 

한
다

. 
다

만
, 

전
자

적
방

법
의

 
이

용
이

 
어

려
울

 
경

우
에

는
 
서

면
 
등

의
 
방

법
을

 
이

용
할

 

수
 있

다
.

  
④

 제
6
조

제
2
항

, 
제

3
항

 및
 제

5
항

에
 따

라
 시

료
를

 채
취

한
 자

는
 시

료

가
 

운
반

과
정

에
서

 
변

질
되

거
나

 
오

염
·파

손
·손

상
·변

형
 

등
이

 
되

지
 

않

도
록

 
냉

장
·냉

동
 
상

태
 
유

지
, 

견
고

한
 
포

장
 
등

 
필

요
한

 
조

치
를

 
하

여
 

지
체

 없
이

 해
당

 검
사

기
관

에
 송

부
하

여
야

 한
다

.

  
⑤

 
검

사
기

관
의

 
장

은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에

는
 

D
N

A
동

일
성

검
사

 
신

청
기

관
에

게
 

시
료

를
 

다
시

 
채

취
·송

부
하

도
록

 

요
청

할
 수

 있
다

.

  
1
. 

시
료

의
 개

체
식

별
번

호
 또

는
 이

력
번

호
가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에
 등

록
되

지
 않

은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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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2
. 

시
료

가
 훼

손
 또

는
 부

패
되

어
 검

사
를

 할
 수

 없
는

 경
우

  
3
. 

제
6
조

에
서

 
정

한
 

시
료

채
취

 
방

법
 

또
는

 
제

1
항

부
터

 
제

3
항

까
지

의
 

규
정

을
 준

수
하

지
 않

고
 시

료
를

 채
취

한
 경

우

  
4
. 

검
사

기
관

의
 장

이
 기

타
의

 사
유

로
 해

당
 시

료
가

 검
사

에
 부

적
합

하

다
고

 판
단

하
는

 경
우

  
⑥

 
D

N
A

동
일

성
 
여

부
의

 
판

정
을

 
위

해
 
검

사
기

관
의

 
장

은
 
검

사
용

 
시

료
의

 
검

사
가

 
완

료
되

는
 
즉

시
 
해

당
 
시

료
의

 
검

사
결

과
를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에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통

보
 
방

법
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한

 
전

자
적

 
방

법
으

로
 
한

다
. 

다
만

, 
전

자
적

방
법

의
 
이

용
이

 
어

려
울

 경
우

에
는

 서
면

 등
의

 방
법

을
 이

용
할

 수
 있

다
.

제
8
조

(시
료

접
수

 
및

 
폐

기
 

등
) 

①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은
 

보
관

용
 

시
료

가
 

접
수

되
면

 
별

지
 
제

4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보

관
용

 
시

료
 
관

리
대

장
을

 기
록

하
고

, 
접

수
일

로
부

터
 시

료
 등

을
 2

년
 동

안
 보

관
·관

리
한

다
. 

이
후

 
보

존
기

간
이

 
만

료
되

면
 
별

지
 
제

4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보

관
용

 
시

료
 
관

리
대

장
에

 
폐

기
일

자
 
등

을
 
기

록
하

고
 
폐

기
물

관
리

법
 
제

1
3
조

(폐
기

물
의

 처
리

기
준

 등
)에

 따
라

 시
료

를
 폐

기
한

다
. 

다
만

, 
폐

기
 

결
정

된
 시

료
를

 축
산

발
전

 등
의

 목
적

으
로

 축
산

관
련

 대
학

 또
는

 연
구

기
관

 
등

이
 

인
계

를
 

요
청

할
 

경
우

에
는

 
폐

기
하

지
 

않
고

 
해

당
 

시
료

를
 

제
공

할
 수

 있
다

.

  
②

 
검

사
기

관
의

 
장

이
 
사

육
지

 
시

료
 
또

는
 
검

사
용

 
시

료
를

 
접

수
한

 
때

에
는

 
별

지
 
제

5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검

사
용

 
시

료
 
관

리
대

장
과

 

별
지

 
제

6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사

육
지

 
시

료
 
관

리
대

장
을

 
각

각
 

기
록

하
여

 보
존

·관
리

한
다

.

  
③

 제
2
항

에
 따

른
 사

육
지

 시
료

와
 검

사
용

 시
료

의
 보

존
기

간
 및

 폐
기

에
 대

하
여

는
 검

사
기

관
의

 장
이

 따
로

 정
하

여
 관

리
한

다
.

  
④

 제
7
조

제
3
항

에
 따

라
 검

사
신

청
을

 받
은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은
 검

사

신
청

 내
역

 등
을

 별
지

 제
7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신

청
 접

수
 및

 

관
리

대
장

에
 기

록
하

여
 보

존
·관

리
한

다
.

제
9
조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등
) 

①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을

 이
용

하
여

 유

전
자

를
 
증

폭
하

고
 
마

커
별

 
대

립
유

전
자

의
 
크

기
를

 
분

석
하

는
 
유

전
자

감

식
기

법
인

 
D

N
A

검
사

 
방

법
을

 
이

용
하

여
 

각
각

의
 

시
료

에
서

 
추

출
된

 

D
N

A
의

 분
석

결
과

를
 비

교
하

는
 동

일
성

검
사

를
 실

시
한

다
.

  
②

 
제

1
항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의

 
세

부
적

인
 

방
법

은
 별

표
 1

에
 따

른
다

.

제
1
0
조

(D
N

A
동

일
성

검
사

 
결

과
 
판

정
) 

①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은

 
제

9
조

제
2

항
에

 
따

른
 
검

사
방

법
 
등

에
 
의

해
 
검

사
하

고
, 

보
관

용
 
시

료
와

 
검

사
용

 

시
료

의
 검

사
결

과
를

 비
교

하
여

 대
립

유
전

자
가

 일
치

할
 경

우
에

는
 "

일
치

",
 

대
립

유
전

자
가

 
일

치
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불

일
치

"로
 
판

정
한

다
. 

다
만

 

시
료

의
 
오

염
 
및

 
부

패
 
등

으
로

 
검

사
결

과
를

 
판

정
하

기
 
어

려
울

 
경

우
 

"판
정

불
능

"으
로

 통
보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도

 불
구

하
고

 사
육

지
 시

료
에

 대
한

 검
사

는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

른
 검

사
기

관
의

 장
이

 제
9
조

제
2
항

에
 따

른
 검

사
방

법
에

 따
라

 

검
사

하
여

 판
정

한
다

.

제
1
1
조

(검
사

 
및

 
판

정
결

과
 

통
보

) 
①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은

 
제

1
0
조

제
1
항

에
 
따

른
 

D
N

A
동

일
성

 
판

정
결

과
를

 
제

8
조

제
4
항

에
 
따

라
 

검
사

신
청

을
 

접
수

받
은

 
날

로
부

터
 
1
0
일

(토
요

일
과

 
공

휴
일

은
 
제

외
한

다
) 

이
내

에
 
판

정
을

 
완

료
하

고
, 

그
 

결
과

를
 

검
사

신
청

기
관

에
 

별
지

 
제

8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결
과

 통
보

서
에

 의
하

여
 통

보
하

여
야

 한
다

. 
이

 경
우

 

통
보

 
방

법
은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한
 

전
자

적
 

방
법

으
로

 
정

한
다

. 

다
만

, 
전

자
적

방
법

의
 이

용
이

 어
려

울
 경

우
에

는
 서

면
 등

의
 방

법
을

 이

용
할

 수
 있

다
.

  
②

 
제

1
항

에
 
따

라
 
판

정
결

과
를

 
통

보
받

은
 
검

사
기

관
의

 
장

은
 
제

5
조

에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_

 4
95

따
른

 시
료

채
취

 대
상

자
에

게
 7

일
(토

요
일

과
 공

휴
일

은
 제

외
한

다
) 

이
내

에
 알

려
주

어
야

 한
다

.

  
③

 
검

사
기

관
의

 
장

은
 
제

1
항

 
및

 
제

2
항

에
서

 
정

한
 
기

한
 
내

에
 
결

과
를

 

통
보

할
 수

 없
다

고
 판

단
되

는
 때

에
는

 통
보

예
정

일
을

 따
로

 정
하

여
 지

연
사

유
 및

 완
료

 예
정

일
을

 서
면

 등
의

 방
법

으
로

 알
려

주
어

야
 한

다
.

제
1
2
조

(검
사

계
획

 
및

 
결

과
 

보
고

) 
①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매

년
 
사

육

지
 시

료
와

 검
사

용
 시

료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효

율
적

으
로

 실
시

하
기

 

위
하

여
 
기

본
방

향
, 

검
사

기
관

별
 
연

간
 
검

사
물

량
 
등

이
 
포

함
된

 
기

본
계

획
을

 
수

립
하

여
 
검

사
기

관
에

 
통

보
한

다
. 

이
때

 
연

간
 
검

사
물

량
은

 
추

출

된
 표

본
이

 모
집

단
별

로
 대

표
성

을
 유

지
할

 수
 있

도
록

 구
성

하
여

야
 하

며
, 

전
년

도
 불

일
치

 비
율

, 
분

석
 능

력
 등

을
 종

합
적

으
로

 고
려

한
다

.

  
②

 
각

 
검

사
기

관
의

 
장

은
 
제

1
항

의
 
기

본
계

획
을

 
토

대
로

 
D

N
A

동
일

성

검
사

 
세

부
추

진
계

획
을

 수
립

하
여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실

시
한

다
. 

이
때

 

세
부

추
진

계
획

에
는

 
추

출
된

 
표

본
이

 
모

집
단

별
로

 
대

표
성

을
 
유

지
할

 
수

 

있
도

록
 
구

성
된

 
지

역
별

 
검

사
물

량
이

 
포

함
되

어
야

 
하

며
, 

전
년

도
 
불

일

치
 비

율
, 

분
석

능
력

 등
을

 종
합

적
으

로
 고

려
하

여
 수

립
한

다
.

  
③

 
제

2
항

에
 
따

라
 
검

사
를

 
실

시
한

 
검

사
기

관
의

 
장

은
 
D

N
A

동
일

성
검

사
 
추

진
실

적
을

 
매

분
기

 
종

료
 
후

 
별

지
 
제

9
호

서
식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실
적

 
보

고
서

를
 

서
면

 
등

의
 

방
법

으
로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제
1
3
조

(D
N

A
동

일
성

검
사

 운
영

협
의

회
 구

성
 등

) 
①

 D
N

A
동

일
성

검
사

에
 관

한
 
제

반
사

항
 
등

을
 
심

의
하

기
 
위

하
여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내

에
 
D

N
A

동
일

성
검

사
 운

영
협

의
회

(이
하

 "
협

의
회

"라
 한

다
)를

 둔
다

.

  
②

 
협

의
회

는
 
위

원
장

을
 
포

함
하

여
 
1
0
명

 
이

상
 
1
5
명

 
이

내
의

 
위

원
으

로
 구

성
한

다
.

  
③

 
위

원
은

 
관

계
공

무
원

과
 

D
N

A
동

일
성

검
사

에
 

관
한

 
학

식
과

 
경

험
이

 

있
는

 
자

 
중

에
서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장

이
 

위
촉

하
며

, 
위

원
장

은
 

위
원

 

중
에

서
 호

선
한

다
.

  
1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소

속
 공

무
원

  
2
.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소
속

 공
무

원

  
3
. 

시
·도

 소
속

 공
무

원

  
4
. 

농
촌

진
흥

청
 국

립
축

산
과

학
원

 소
속

 공
무

원

  
5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소
속

 임
직

원

  
6
. 

유
전

자
감

식
 관

련
 산

·학
·연

 전
문

가

  
④

 위
원

의
 임

기
는

 2
년

으
로

 하
되

, 
연

임
할

 수
 있

다
. 

다
만

, 
공

무
원

인
 

위
원

의
 임

기
는

 해
당

 관
련

 직
위

에
 재

직
하

는
 기

간
으

로
 한

다
.

제
1
4
조

(협
의

회
 기

능
) 

협
의

회
는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을

 심
의

한
다

.

  
1
. 

가
축

 
및

 
축

산
물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의

 
세

부
적

인
 
방

법
 
및

 

조
정

에
 관

한
 사

항

  
2
. 

가
축

 및
 축

산
물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의

 제
도

 개
선

 및
 평

가

에
 관

한
 사

항

  
3
. 

그
 밖

에
 가

축
 및

 
축

산
물

의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업

무
와

 관
련

된
 사

항
 등

제
1
5
조

(위
원

장
 

직
무

 
등

) 
협

의
회

의
 

위
원

장
은

 
협

의
회

를
 

대
표

하
고

, 
그

 

업
무

를
 총

괄
한

다
.

제
1
6
조

(회
의

 
등

) 
①

 
협

의
회

의
 

위
원

장
은

 
협

의
회

의
 

회
의

를
 

소
집

하
고

, 

그
 의

장
이

 된
다

.

  
②

 협
의

회
의

 회
의

는
 위

원
장

이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하
거

나
 위

원
 3

분
의

 

1
이

상
의

 
요

구
가

 
있

는
 

경
우

에
 

재
적

위
원

 
과

반
수

의
 

출
석

으
로

 
개

의

(開
議

)하
고

, 
출

석
위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의

결
한

다
.

  
③

 
협

의
회

는
 
심

의
사

항
과

 
관

련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이

해
관

계
인

이
나

 관
계

 전
문

가
를

 출
석

시
켜

 그
 의

견
을

 들
을

 수
 있

다
.



49
6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제
1
7
조

(간
사

) 
①

 협
의

회
의

 사
무

를
 처

리
하

게
하

기
 위

하
여

 협
의

회
에

 간

사
 1

명
을

 둔
다

.

  
②

 
간

사
는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의

 
소

속
 
임

직
원

 
중

에
서

 
위

원
장

이
 
지

명
한

다
.

제
1
8
조

(수
당

) 
협

의
회

에
 

출
석

하
는

 
위

원
, 

이
해

관
계

인
 

또
는

 
관

계
 

전
문

가
에

 
대

하
여

는
 
예

산
의

 
범

위
에

서
 
수

당
과

 
여

비
를

 
지

급
할

 
수

 
있

다
. 

다
만

, 
공

무
원

인
 
위

원
이

 
소

관
 
업

무
와

 
직

접
적

으
로

 
관

련
되

어
 
협

의
회

에
 출

석
하

는
 경

우
에

는
 그

러
하

지
 아

니
하

다
.

제
1
9
조

(운
영

세
칙

) 
이

 
고

시
에

서
 
규

정
한

 
것

 
외

에
 
협

의
회

의
 
운

영
에

 
필

요
한

 사
항

은
 협

의
회

의
 의

결
을

 거
쳐

 협
의

회
의

 위
원

장
이

 정
한

다
.

  
  

부
칙

  
<제

2
0
0
9
-2

6
호

, 
2
0
0
9
. 

4
. 

2
3
.>

  

  
①

 (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2

0
0
9
년

 6
월

 2
2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제

2
0
0
9
-1

5
7
호

, 
2
0
0
9
. 

8
. 

2
5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2
0
0
9
년

 8
월

 2
5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재
검

토
기

한
) 

이
 
고

시
는

 
2
0
1
2
년

 
8
월

 
2
4
일

까
지

 
“「

훈
령

·예
규

 
등

의
 발

령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정
」(

대
통

령
훈

령
 제

2
4
8
호

)”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에
 따

라
 재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제

2
0
1
1
-3

1
호

, 
2
0
1
1
. 

3
. 

3
0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2
0
1
1
년

 4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재
검

토
기

한
) 

이
 
고

시
는

 
2
0
1
4
년

 
3
월

 
3
1
일

까
지

 
“「

훈
령

·예
규

 
등

의
 발

령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정
」(

대
통

령
훈

령
 제

2
4
8
호

)”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에
 따

라
 재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제

2
0
1
3
-5

3
호

, 
2
0
1
3
. 

5
. 

1
6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재
검

토
기

한
) 

이
 
고

시
는

 
2
0
1
6
년

 
4
월

 
3
0
일

까
지

 
“「

훈
령

·예
규

 
등

의
 발

령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정
」(

대
통

령
훈

령
 제

2
4
8
호

)”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에
 따

라
 재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제

2
0
1
5
-3

4
호

, 
2
0
1
5
. 

6
. 

3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재
검

토
기

한
) 

이
 고

시
는

 2
0
1
8
년

 6
월

 2
일

까
지

 “
「훈

령
·예

규
 등

의
 

발
령

 및
 관

리
에

 관
한

 규
정

」(
대

통
령

훈
령

 제
3
3
4
호

)”
 제

7
조

제
3
항

제
2

호
에

 따
라

 재
검

토
하

여
야

 한
다

.

  
  

부
칙

  
<제

2
0
1
8
-3

4
호

, 
2
0
1
8
. 

5
. 

8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고

시
는

 공
포

한
 날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재
검

토
기

한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이

 
고

시
에

 
대

하
여

 
2
0
1
8
년

 

7
월

 1
일

을
 기

준
으

로
 매

 3
년

이
 되

는
 시

점
(매

 3
년

째
의

 6
월

 3
0
일

까

지
를

 말
한

다
)마

다
 그

 타
당

성
을

 검
토

하
여

 개
선

 등
의

 조
치

를
 하

여
야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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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의
 

세
부

적
인

 방
법

(제
9
조

제
2
항

 관
련

)

1
. 

시
료

(혈
액

, 
조

직
, 

모
근

 등
)에

서
 D

N
A

 추
출

가
. 

시
료

채
취

 
도

구
 및

 채

취
량

(1
) 

시
료

는
 소

독
된

 가
위

와
 핀

셋
, 

펀
칭

기
 등

을
 이

용
하

여
 채

취
한

다
.

(2
) 

보
관

용
 
시

료
의

 
조

직
은

 
살

코
기

 
약

 
0
.5

∼
1
g 

내
외

로
 
시

료
채

취
 

봉
투

에
 채

취
한

다
.

(3
) 

검
사

용
 시

료
의

 조
직

은
 살

코
기

 약
 1

0g
 내

외
로

 시
료

채
취

 봉
투

에
 채

취
한

다
.

(4
) 

혈
액

은
 시

료
채

취
 용

기
에

 5
00

㎕
를

 채
취

한
다

.

(5
) 

모
근

은
 약

 2
0가

닥
 내

외
로

 시
료

채
취

봉
투

에
 채

취
한

다
.

나
. 

조
직

용
해

(1
) 

소
독

된
 가

위
와

 핀
셋

, 
펀

칭
기

, 
멸

균
된

 1
.5

㎖
 튜

브
와

 랙
, 

70
%

 

알
코

올
, 

티
슈

 등
을

 준
비

한
다

.

(2
) 

보
관

용
 
시

료
는

 
펀

칭
기

를
 
이

용
하

여
 
3
회

 
펀

칭
 
후

 
1.

5
㎖

 
튜

브

에
 담

는
다

.

(3
) 

검
사

용
 

시
료

는
 

가
위

와
 

핀
셋

 
등

을
 

이
용

하
여

 
미

량
 

세
절

 
후

 

1.
5
㎖

 튜
브

에
 담

는
다

.

(4
) 

D
N

A
추

출
기

구
(T

o
yo

b
o
 
ki

t 
등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제
품

)의
 용

해
·흡

착
액

을
 8

0
0
㎕

씩
 각

 시
료

가
 담

긴
 튜

브
에

 분
주

한
다

.

(5
) 

단
백

질
분

해
효

소
 
K

(2
0
㎎

/㎖
 
농

도
) 

2
0㎕

를
 
각

 
시

료
마

다
 
첨

가

한
다

.

(6
) 

교
반

(V
o
rt

ex
in

g)
을

 하
여

 시
료

와
 용

액
을

 섞
어

준
다

.

(7
) 

잘
 
혼

합
한

 
후

 
시

료
가

 
완

전
히

 
용

해
될

 
때

 
까

지
 
7
0
℃

 
교

반
기

 

또
는

 5
6
℃

 항
온

수
조

에
 약

 1
2시

간
 정

도
 넣

는
다

.

다
. 

조
직

파
쇄

(1
) 

조
직

파
쇄

기
(P

re
ce

ll
y 

등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제

품
)에

 시
료

를
 꽂

는
다

.

(2
) 

조
직

파
쇄

를
 위

한
 기

기
의

 회
전

속
도

는
 6

,5
0
0
R

.P
.M

, 
파

쇄
시

간
은

 1
2
0
초

로
 한

다
.

(3
) 

조
직

파
쇄

기
가

 종
료

되
면

 시
료

를
 원

심
분

리
기

로
 옮

기
고

 상
온

에
서

 기
기

의
 회

전
속

도
 1

3
,2

0
0
R

.P
.M

으
로

 5
분

간
 원

심
분

리
 

한
다

.

(4
) 

원
심

분
리

가
 
종

료
되

면
 
뚜

껑
 
없

는
 
새

로
운

 
1
.5

㎖
 
튜

브
로

 
상

층
액

을
 

옮
긴

다
. 

이
때

 
피

펫
에

 
하

층
의

 
응

축
물

이
 

들
어

가
지

 

않
도

록
 조

심
한

다
.

라
. 

D
N

A
 

추
출

(1
) 

D
N

A
추

출
장

비
(M

F
X

-6
1
0
0
 

등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제

품
)의

 
추

출
관

(T
ip

),
 

추
출

판
(P

la
te

),
 

보
관

용
기

(t
u
b
e)

 등
을

 확
인

한
다

.

(2
) 

D
N

A
추

출
장

비
의

 
프

로
그

램
을

 
실

행
하

여
 
자

외
선

장
비

(U
.V

)를
 

작
동

시
킨

다
.

(3
) 

상
층

액
을

 옮
긴

 1
.5

㎖
 튜

브
를

 D
N

A
추

출
장

비
에

 꽂
는

다
.

(4
) 

D
N

A
추

출
장

비
 

프
로

그
램

에
 

맞
게

 
자

석
 

가
루

와
 

증
류

수
, 

알
코

올
, 

세
정

액
 등

을
 넣

고
 프

로
그

램
을

 작
동

시
킨

다
.

마
. 

D
N

A

  
 농

도

측
정

(1
) 

추
출

된
 D

N
A

를
 교

반
(V

o
rt

e
x
in

g)
한

다
.

(2
) 

농
도

측
정

기
(N

a
n
o
d
ro

p
 

Sp
e
ct

ro
m

e
te

r 
등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제
품

)의
 프

로
그

램
을

 실
행

시
킨

다
.

(3
) 

증
류

수
를

 이
용

해
 영

점
기

준
(B

la
n
k
)을

 보
정

한
다

.

(4
) 

1
㎕

의
 D

N
A

 용
액

(S
o
lu

ti
o
n
)을

 이
용

해
 농

도
를

 측
정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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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2
. 

검
사

 마
커

의
 유

전
자

형
분

석

가
. 

P
C

R
 

반
응

[P
C

R
 반

응
 순

서
]

(1
) 

증
폭

할
 

D
N

A
(T

em
p
la

te
 

D
N

A
),
 

시
발

체
(P

ri
m

er
),
 

완
충

액

(B
u
ff

er
),
 

중
합

재
료

(d
N

T
P
s)

, 
중

합
효

소
(T

aq
 

p
o
ly

m
er

as
e)

, 

증
류

수
(D

.W
) 

등
을

 준
비

한
다

.

(2
) 

P
C

R
 
튜

브
를

 
준

비
하

고
 
시

료
가

 
섞

이
지

 
않

게
 
튜

브
에

 
표

시

(L
a
b
e
ll
in

g
)를

 한
다

.

(3
) 

얼
음

을
 준

비
하

고
 -

20
℃

에
 보

관
되

어
 있

는
 P

ri
m

er
 m

ix
(s

et
),
 

B
u
ff

er
, 

d
N

T
P
s를

 얼
음

위
에

서
 약

 2
0
분

 이
상

 녹
여

서
 사

용

하
며

 
중

합
효

소
는

 
상

온
에

 
있

을
 

경
우

 
활

성
을

 
잃

게
 

되
므

로
 

시
약

제
조

 시
 -

2
0
℃

 냉
동

고
에

서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4
) 

증
폭

할
 D

N
A

를
 P

C
R

 튜
브

에
 1

㎕
(1

0
∼

5
0
n
g)

씩
 분

주
한

다
.

(5
) 

D
N

A
 
샘

플
수

에
 
맞

게
 
P
ri

m
e
r 

m
ix

(s
et

),
 
B

u
ff

e
r,

 
d
N

T
P
s,

 

D
.W

의
 
제

조
시

약
을

 
만

든
다

. 
이

때
 
실

험
할

 
샘

플
수

보
다

 
2
개

정
도

 많
은

 양
을

 계
산

하
여

 제
조

시
약

을
 만

드
는

데
 이

는
 제

조

시
약

을
 
P
C

R
 
튜

브
에

 
분

주
할

 
때

 
피

펫
팅

으
로

 
유

실
되

는
 
양

을
 보

완
하

기
 위

함
이

다
.

(6
) 

제
조

시
약

(M
ix

tu
re

)을
 
다

 
준

비
했

으
면

 
P
C

R
 
튜

브
에

 
각

 
1
3

∼
1
4
㎕

씩
 

분
주

한
 

다
음

 
뚜

껑
을

 
잘

 
덮

어
준

다
. 

잘
 

덮
이

지
 

않
으

면
 P

C
R

 반
응

 시
 높

은
 온

도
에

 증
발

될
 수

도
 있

다
.

(7
) 

시
약

 
분

주
가

 
끝

나
면

 
P
C

R
 

기
계

(A
B

I 
9
7
0
0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제

품
)를

 
작

동
시

키
고

 
프

로
그

램
을

 
입

력
한

다
.

(8
) 

유
전

자
 증

폭
 장

비
의

 P
C

R
 반

응
은

 쇠
고

기
는

[그
림

 1
],
 돼

지

고
기

는
[그

림
 2

]와
 같

이
 수

행
한

다
.

(9
) 

입
력

이
 
끝

난
 
후

 
프

로
그

램
을

 
실

행
 
시

키
고

 
샘

플
 
고

정
 
블

럭

이
 
9
5
℃

로
 
온

도
가

 
올

라
가

면
 
준

비
된

 
시

료
를

 
블

럭
에

 
넣

고
 

뚜
껑

을
 닫

는
다

.

가
. 

P
C

R
 

반
응

(1
0
) 

P
C

R
 

기
기

 
프

로
그

램
 

작
동

이
 

잘
 

되
는

지
 

첫
 

중
합

반
응

(C
yc

le
)이

 실
행

될
 때

까
지

 확
인

한
다

.

(1
1
-1

) 
쇠

고
기

 
시

료
의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은
 

N
o
rm

a
l 

P
C

R
 

방
법

 또
는

 T
o
u
ch

d
o
w

n
 P

C
R

 방
법

을
 이

용
하

고
 온

도
, 

시
간

 및
 증

폭
횟

수
는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그
림

 1
] 

쇠
고

기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의

 온
도

, 
시

간
 및

 증
폭

횟
수

(1
1
-2

) 
돼

지
고

기
 

시
료

의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은

 
T

o
u
ch

d
o
w

n
 

방
법

을
 

이
용

하
고

 
온

도
, 

시
간

 
및

 
증

폭
횟

수
는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그
림

 2
] 

돼
지

고
기

 중
합

효
소

 연
쇄

반
응

의
 온

도
, 

시
간

 및
 증

폭
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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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P
C

R
 

반
응

[쇠
고

기
 P

C
R

 반
응

시
약

의
 제

조
] 

  
  

  
  

  
  

  
  

  
  

  
  

 

(1
) 

P
ri

m
er

 
m

ix
(s

et
),
 
d
N

T
P
s,

 
B
u
ff

er
, 

T
aq

 
P
o
ly

m
er

as
e,

 
D

.W

를
해

당
 샘

플
개

수
에

 맞
추

어
 용

량
을

 결
정

한
다

.

(2
) 

시
약

 조
제

는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구
분

1
) 

N
o
rm

a
l 

P
C

R
2
) 

T
o
u
ch

d
o
w

n
 P

C
R

B
u
ff

e
r

3
㎕

 ×
 X

1
.8

㎕
 ×

 X

d
N

T
P
s

4
㎕

 ×
 X

 
1
.2

㎕
 ×

 X
 

P
ri

m
e
r 

m
ix

(s
e
t)

5
.5

㎕
 ×

 X
8
.2

5
㎕

 ×
 X

T
a
q
 P

o
ly

m
er

a
se

0
.5

㎕
(2

.5
U

) 
×

 X
0
.6

㎕
(2

.5
U

) 
×

 X

D
W

1
㎕

 ×
 X

 
2
.1

5
㎕

 ×
 X

 

T
o
ta

l
1
4
㎕

 ×
 X

1
4
㎕

 ×
 X

 

 [
돼

지
고

기
P
C

R
 반

응
시

약
의

 제
조

] 

  
  

  
  

  
  

  
  

  
  

  
  

 

(1
) 

P
ri

m
er

 m
ix

(s
et

),
 d

N
T
P
s,

 B
u
ff

er
, 

T
aq

 P
o
ly

m
er

as
e,

 M
gC

l 2
, 

D
.W

를
 해

당
 샘

플
개

수
에

 맞
추

어
 용

량
을

 결
정

한
다

.

(2
) 

돼
지

고
기

 시
약

 조
제

는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구
분

T
o
u
ch

d
o
w

n
 P

C
R

B
u
ff

e
r

2
.0

㎕
 ×

 X

d
N

T
P
s

1
.2

㎕
 ×

 X
 

P
ri

m
e
r 

m
ix

(s
e
t)

8
.2

5
㎕

 ×
 X

T
a
q
 P

o
ly

m
e
ra

se
0
.4

㎕
(2

.0
U

) 
×

 X

D
W

1
.1

5
㎕

 ×
 X

 

T
o
ta

l
1
3
㎕

 ×
 X

가
. 

P
C

R
 

반
응

[ 
쇠

고
기

 D
N

A
동

일
성

검
사

에
 사

용
되

는
 마

커
의

 종
류

 ]

마
커

명

(M
A
R
K

ER
)

방
향

(D
ir
ec

tio
n)

염
기

서
열

(P
ri

m
er

 S
eq

u
en

ce
s)

크
기

(S
iz

e(
b
p

))

T
G

LA
22

7
Fo

rw
ar

d
C
gA

A
T
T
C
C
A
A
A
T
C
T
gT

TA
A
TT

T
gC

T
76

∼
10

4(
b
p

)
R

ev
er

se
A
C
A
gA

C
A
gA

A
A
C
T
C
A
A
T
gA

A
A
gC

A

B
M

21
13

Fo
rw

ar
d

gC
T
gC

C
T
T
C
T
A
C

C
A
A
A
T
A
C

C
C

12
3∼

14
3(

b
p

)
R

ev
er

se
C
T
TC

C
T
gA

gA
gA

A
gC

A
A
C
A
C
C

T
G

LA
53

Fo
rw

ar
d

gC
T
TT

C
A
gA

A
A
T
A
gT

T
Tg

C
A
T
T
C
A

15
4∼

18
8(

b
p

)
R

ev
er

se
A
T
C
T
T
C
A
C
A
T
gA

T
A
T
T
A
C
A
gC

A
gA

E
T

H
10

Fo
rw

ar
d

gT
T
C
A
gg

A
C
T
gg

C
C
C

Tg
C

TA
A
C
A

21
2∼

22
4(

b
p

)
R

ev
er

se
C
C
T
C
C

A
gC

C
C
A
C
T
T
TC

TC
TT

C
T
C

SP
S1

15
Fo

rw
ar

d
A
A
A
gT

gA
C
A
C
A
A
C
A
gC

T
T
C
T
C
C
A
g

24
6∼

26
0(

b
p

)
R

ev
er

se
A
A
C

gC
gT

gT
C

C
TA

gT
TT

gg
C
T
gT

g

T
G

LA
12

6
Fo

rw
ar

d
C
T
A
A
T
TT

A
gA

A
T
gA

gA
gA

gg
C
T
TC

T
11

6∼
12

2(
b
p

)
R

ev
er

se
TT

gg
T
C
T
C
T
A
T
T
C
T
C
T
gA

A
T
A
T
T
C
C

T
G

LA
12

2
Fo

rw
ar

d
C
C
C

TC
C
T
C
C
A
gg

T
A
A
A
TC

A
gC

13
7∼

18
1(

b
p

)
R

ev
er

se
A
A
T
C
A
C
A
T
gg

C
A
A
A
TA

A
gT

A
C
A
T
A
C

IN
R

A
23

Fo
rw

ar
d

gA
gT

A
gA

gC
TA

C
A
A
gA

T
A
A
A
C

 1
96

∼
22

2(
b
p

)
R

ev
er

se
TA

A
C
T
A
C
A
gg

gT
gT

TA
gA

T
gA

A
C
T
C
A

E
T

H
3

Fo
rw

ar
d

gA
A
C
C

Tg
C

C
T
C
T
C
C
T
gC

A
T
Tg

g
10

5∼
12

5(
b
p

)
R

ev
er

se
A
C
T
C
T
gC

C
T
gT

gg
C
C
A
A
gT

A
gg

E
T

H
22

5
Fo

rw
ar

d
gA

T
C
A
C
C

TT
gC

C
A
C

TA
T
TT

C
C

T
14

1∼
15

9(
b
p

)
R

ev
er

se
A
C
A
T
gA

C
A
gC

C
A
gC

T
gC

T
A
C
T

B
M

18
24

Fo
rw

ar
d

gA
gC

A
A
gg

T
gT

T
T
TT

C
C

A
A
T
C

17
8∼

19
2(

b
p

)
R

ev
er

se
C
A
TT

C
T
C
C

A
A
C
T
gC

T
T
C
C
T
T
g



50
0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가
. 

P
C

R

반
응

[ 
돼

지
고

기
 D

N
A

동
일

성
검

사
에

 사
용

되
는

 마
커

의
 종

류
 ]

마
커

명

(M
AR

K
ER

)

방
향

(D
ire

ct
io

n)

염
기

서
열

(P
ri

m
er

 S
eq

u
en

ce
s)

크
기

(S
iz

e(
b
p
))

SW
93

6
Fo

rw
ar

d
T

C
T

gg
A

gC
T

A
gC

A
T

A
A

gT
gC

C
80

∼
11

7(
b
p

)
R

ev
er

se
gT

gC
A

A
gT

A
C

A
C

A
T

gC
A

gg
g

SW
95

1
Fo

rw
ar

d
T

T
T

C
A

C
A

A
C

T
C

T
gg

C
A

C
C

A
g

12
5∼

13
3(

b
p

)
R

ev
er

se
gA

T
C

gT
gC

C
C

A
A

A
T

gg
A

C

SW
78

7
Fo

rw
ar

d
C

T
gg

A
gC

A
gg

A
gA

A
A

gT
A

A
gT

T
C

15
0∼

16
5(

b
p

)
R

ev
er

se
gg

A
C

A
gT

T
A

C
A

gA
C

A
gA

A
gA

A
gg

S0
02

6
Fo

rw
ar

d
A

A
C

C
T

T
C

C
C

T
T

C
C

C
A

A
T

C
A

C
92

∼
10

6(
b
p

)
R

ev
er

se
C

A
C

A
gA

C
T

gC
T

T
T

T
T

A
C

T
C

C

SW
12

2
Fo

rw
ar

d
T

T
gT

C
T

T
T

T
T

A
T

T
T

T
gC

T
T

T
T

gg
11

0∼
12

2(
b
p

)
R

ev
er

se
C

A
A

A
A

A
A

gg
C

A
A

A
A

gA
T

T
gA

C
A

SW
85

7
Fo

rw
ar

d
T

gA
gA

gg
T

C
A

gT
T

A
C

A
gA

A
gA

C
C

14
4∼

16
0(

b
p

)
R

ev
er

se
gA

T
C

C
T

C
C

T
C

C
A

A
A

T
C

C
C

A
T

SW
72

Fo
rw

ar
d

A
T

C
A

gA
A

C
A

gT
gC

gC
C

gT
10

1∼
11

5(
b
p

)
R

ev
er

se
T

T
T

gA
A

A
A

T
gg

gg
T

gT
T

T
C

C

S0
15

5
Fo

rw
ar

d
T
gT

T
C

T
C

T
gT

T
T

C
T

C
C

T
C

T
gT

T
T

g
15

0∼
16

6(
b
p

)
R

ev
er

se
A

A
A

gT
gg

A
A

A
gA

gT
C

A
A

T
gg

C
T

A
T

S0
22

5
Fo

rw
ar

d
gC

T
A

A
T

gC
C

A
gA

gA
A

A
T

gC
A

gA
17

0∼
19

6(
b
p

)
R

ev
er

se
C

A
gg

T
gg

A
A

A
gA

A
T

gg
A

A
T

gA
A

SW
24

Fo
rw

ar
d

C
T

T
T

gg
gT

gg
A

gT
gT

gT
gC

96
∼

12
1(

b
p

)
R

ev
er

se
A

T
C

C
A

A
A

T
gC

T
gC

A
A

gC
g

SW
63

2
Fo

rw
ar

d
T

gg
gT

T
gA

A
A

gA
T

T
T

C
C

C
A

A
15

9∼
18

0(
b
p

)
R

ev
er

se
gg

A
gT

C
A

gT
A

C
T

T
T

gg
C

T
T

gA

나
. 

전
기

영
동

 [
전

기
영

동
 순

서
] 

(1
) 

삼
각

플
라

스
크

에
 
A

ga
ro

se
 
3
.0

g과
 
0
.5

X
 
T

.B
.E

(T
ri

s-
B

o
ri

c 

ac
id

-E
.D

.T
.A

) 
B
u
ff

er
 1

50
m

l을
 넣

어
 2

%
 G

el
을

 제
조

한
다

.

(2
) 

먼
저

 삼
각

플
라

스
크

의
 무

게
를

 확
인

한
 후

, 
전

자
레

인
지

(m
ic

ro
 o

ve
n)

에
 약

 3
분

간
 돌

려
 A

ga
ro

se
 G

el
을

 용
해

시
킨

다
.

(3
) 

3
분

 후
에

 무
게

를
 측

정
하

여
 소

실
된

 양
만

큼
의

 0
.5

X
 T

.B
.E

 

B
u
ff

er
를

 채
워

준
 후

 다
시

 3
0
초

간
 돌

려
준

다
.

(4
) 

실
온

에
서

 천
천

히
 식

힌
 후

, 
E
tB

r 
7㎕

을
 넣

은
 후

 다
시

 천
천

히

식
힌

다
.

(5
) 

온
도

가
 적

당
히

 떨
어

지
면

 G
el

 응
고

용
 t

an
k에

 붓
고

 굳
힌

다
.

(6
) 

P
C

R
 p

ro
d
u
ct

 3
㎕

 +
 D

.W
 6

㎕
 +

 D
ye

 1
㎕

을
 섞

는
다

.

(7
) 

각
 

샘
플

을
 

G
el

 
홈

에
 

조
심

히
 

넣
는

다
. 

맨
 

처
음

 
홈

에
는

 

1
0
0
b
p

 표
준

자
(L

a
d
d
er

)를
 넣

는
다

.

(8
) 

전
기

를
 (

-)
에

서
 (

+
)로

 약
 4

0
분

정
도

 흘
려

준
다

.

(9
) 

전
기

영
동

이
 

끝
나

면
 

G
el

을
 

꺼
내

어
 

이
미

지
 

장
비

에
서

 
증

폭

유
무

를
 
확

인
하

고
 
렌

즈
의

 
초

점
을

 
정

확
히

 
맞

추
고

 
촬

영
 
후

 

저
장

한
다

.

(1
0
) 

전
기

영
동

이
 완

료
되

면
 P

C
R

 산
물

의
 증

폭
정

도
를

 보
고

, 
희

석

배
율

을
 결

정
하

여
 D

N
A

 분
석

에
 적

합
하

게
 희

석
한

다
.

 [
전

기
영

동
용

 T
.B

.E
 B

u
ff

er
 제

조
] 

 

(1
) 

P
C

R
 

증
폭

유
무

를
 

확
인

하
는

 
전

기
영

동
 

A
g
a
ra

o
se

 
G

e
l을

만
들

기
 위

해
 T

.B
.E

 B
u
ff

er
를

 제
조

한
다

.



Ⅵ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_

 5
01

나
. 

전
기

영
동

(2
) 

보
통

 
1
0
배

 
농

축
액

으
로

 
제

조
하

여
 
두

고
 
사

용
 
시

 
0
.5

배
로

희
석

하
여

 사
용

한
다

.

가
) 

1
,0

0
0
㎖

비
커

를
 준

비
하

며
 B

u
ff

e
r 

5
0
0
㎖

을
 제

조
 시

 

그
 

이
상

의
 

비
커

를
 

준
비

하
여

 
넘

치
지

 
않

도
록

 
해

야
 

한
다

.

나
) 

비
커

에
 마

그
네

틱
 바

를
 넣

는
다

.

다
) 

비
커

에
 다

음
의

 시
약

들
을

 넣
는

다
.

제
조

시
약

명
시

약
명

용
량

1
0
X

 T
.B

.E

T
ri

s
5
4
g

B
o
ri

c 
a
ci

d
2
7
.5

g

E
.D

.T
.A

4
.7

g

라
) 

3차
 증

류
수

 
50

0m
l를

 
비

커
에

 
조

심
히

 붓
는

다
. 

이
때

 
가

루
의

 
시

약
들

은
 서

로
 엉

켜
 붙

어
있

기
 때

문
에

 이
들

을
 잘

 혼

합
해

준
다

.

마
) 

H
o
t 

P
la

te
를

 
적

당
한

 
온

도
로

 
가

열
하

고
 
교

반
 
해

주

며
 
비

커
 
안

으
로

 
먼

지
가

 
들

어
가

지
 
않

도
록

 
호

일
 
등

으
로

 윗
부

분
을

 덮
어

준
다

.

바
) 

증
류

수
(D

.W
)에

 모
든

 시
약

이
 용

해
될

 때
까

지
 약

 3
시

간

이
 소

요
된

다
.

사
) 

용
해

가
 
완

료
 
되

면
 
50

0㎖
시

약
병

에
 
T
.B

.E
 
B
u
ff

er
를

 
담

는
다

.

제
조

시
약

명
시

약
명

용
량

0
.5

X
 T

.B
.E

1
0
X

 T
.B

.E
5
0
m

l

3
차

 D
.W

9
5
0
m

l

아
) 

1
0
X

 
T

.B
.E

 
B

u
ff

e
r는

 
G

el
 
제

조
 
시

 
0
.5

X
로

 
희

석

하
여

  
사

용
한

다
.

다
. 

D
N

A

  
 판

독
을

  
 위

한

  
 D

N
A

  
 분

석
기

 

  
 작

동
요

령

(1
) 

P
C

R
반

응
이

 끝
난

 시
료

를
  

표
준

 사
이

즈
 자

와
 F

o
rm

am
id

e

를
 혼

합
하

여
 희

석
한

다
. 

(2
) 

혼
합

된
 시

료
를

 9
5
℃

에
 2

분
 가

열
하

여
 D

N
A

를
 변

성
시

킨
 

후
, 

변
성

 상
태

를
 유

지
하

기
 위

하
여

 얼
음

에
 보

관
한

다
.

(3
) 

D
N

A
 분

석
기

 프
로

그
램

 준
비

를
 위

하
여

 파
일

명
을

 입
력

하
고

분
석

일
자

, 
분

석
자

명
, 

시
료

명
, 

분
석

방
법

 등
을

 입
력

한
다

.

(4
) 

분
석

기
의

 뚜
껑

을
 열

어
 남

아
 있

는
 P

o
ly

m
er

의
 양

을
 확

인

하
고

 P
o
ly

m
e
r가

 누
출

된
 흔

적
이

 없
는

지
 확

인
한

다
.

(5
) 

프
로

그
램

 입
력

이
 끝

나
면

 분
석

기
 내

에
 사

용
했

던
 B

u
ff

er
 

교
체

, 
P
o
ly

m
er

 량
 및

 사
용

기
간

 확
인

, 
C

a
p

il
la

ry
의

 부

착
 

상
태

를
 

확
인

하
고

 
시

료
를

 
분

석
기

에
 

정
확

히
 

위
치

하
게

 

하
여

 작
동

한
다

.

라
. 

분
석

된

  
  

D
N

A

  
  

데
이

터

  
  

판
독

 및

  
  

재
분

석

(1
) 

분
석

이
 
끝

나
면

 
원

본
 
파

일
을

 
D

N
A

판
독

 
프

로
그

램
(G

en
e 

M
a
p

p
e
r 

등
 
이

와
 
동

등
한

 
결

과
를

 
얻

을
 
수

 
있

는
 
제

품
)

으
로

 불
러

와
 아

날
로

그
신

호
를

 시
료

마
다

 확
인

한
다

.

(2
) 

표
준

 사
이

즈
 마

커
의

 위
치

와
 마

커
내

의
 프

레
임

 쉬
프

트
가

 

없
는

지
 확

인
한

 후
 시

료
의

 마
커

 사
이

즈
를

 확
인

한
다

.

(3
) 

아
날

로
그

신
호

로
 

확
인

된
 

유
전

자
 

위
치

를
 

디
지

털
로

 
변

환

하
여

 수
치

화
된

 값
으

로
 컴

퓨
터

 파
일

로
 기

록
하

여
 판

독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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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분
석

된

  
  

D
N

A

  
  

데
이

터

  
  

판
독

 및

  
  

재
분

석

(4
) 

디
지

털
로

 
변

환
된

 
자

료
에

 
의

하
여

 
보

관
용

 
시

료
와

 
검

사
용

 

시
료

의
 
대

립
유

전
자

 
값

이
 
일

치
할

 
경

우
에

는
 
“일

치
”,

 
대

립
유

전
자

의
 
값

이
 
일

치
하

지
 
않

을
 
경

우
에

는
 
“불

일
치

”로
 

판
정

 한
다

.

(5
) 

분
석

결
과

 
나

타
난

 
대

립
유

전
자

의
 
피

크
가

 
정

확
하

지
 
않

는
 

경
우

, 
즉

 끝
이

 일
정

하
지

 않
은

 경
우

, 
좌

우
로

 길
게

 늘
어

진
 

경
우

, 
신

호
가

 
너

무
 

낮
아

 
백

그
라

운
드

와
 

혼
동

될
 

경
우

, 

여
러

 
개

의
 
피

크
가

 
보

일
 
경

우
, 

피
크

가
 
너

무
 
높

아
 
분

석

이
 불

가
할

 경
우

 등
의

 시
료

는
 처

음
부

터
 재

분
석

 한
다

.

(6
) 

재
분

석
하

는
 시

료
의

 D
N

A
는

 U
.V

 2
6
0
n
m

, 
2
8
0
n
m

에
서

 

D
N

A
의

 
양

과
 

질
을

 
측

정
하

여
 
이

상
이

 
없

을
 
경

우
 
P
C

R
 

단
계

부
터

 다
시

 검
사

하
고

 분
석

을
 위

한
 D

N
A

의
 양

과
 질

이
 검

사
에

 적
합

하
지

 않
을

 경
우

 D
N

A
추

출
 단

계
부

터
 다

시
 시

작
한

다
.

마
. 

분
석

결
과

의
 

관
리

(1
) 

분
석

결
과

는
 
이

미
지

 
파

일
과

 
엑

셀
 
파

일
로

 
만

들
어

 
컴

퓨
터

 

프
로

그
램

에
 

입
력

하
여

 
필

요
할

 
때

 
수

시
로

 
해

당
시

료
의

 

검
사

결
과

를
 
확

인
할

 
수

 
있

는
 
검

사
관

련
 
자

료
 
등

을
 
2
년

 

간
 별

도
 보

관
·관

리
하

여
야

한
다

.

(2
) 

D
N

A
분

석
결

과
의

 자
료

보
관

은
 “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을

 이
용

한
 

전
자

적
 

방
법

으
로

 
보

관
하

고
 

그
 

부
본

은
 

품
질

이
 

보
증

되

는
 외

장
형

기
록

매
체

에
 기

록
하

여
 보

관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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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1호

서
식

]

접
수

번
호

 :

시
료

채
취

 확
인

서

사
업

장
상

 호
사

업
자

 또
는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사
업

장

대
표

자

성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채
취

현
황

이
력

(묶
음

)

번
호

채
취

장
소

①
식

육
포

장
처

리
업

소

②
식

육
판

매
업

소

③
축

산
물

유
통

전
문

판
매

업
소

➃식
육

즉
석

판
매

가
공

업
소

채
취

일
시

고
기

의
 종

류
①

쇠
고

기
  

②
돼

지
고

기

채
취

사
유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제

2
4
조

에
 
따

라
 
상

기
와

 
같

이
 
이

력

관
리

축
산

물
의

 
이

력
번

호
 
표

시
사

항
의

 
적

정
 
여

부
를

 
확

인
하

기
 
위

한
 
국

내
산

이

력
축

산
물

 
시

료
를

 
채

취
하

였
음

을
 
확

인
하

고
 
검

사
결

과
에

 
대

한
 
개

인
정

보
 
활

용

에
 동

의
합

니
다

.   
  

  
  

  
  

  
  

 년
  

  
  

  
월

  
  

  
  

일
 

채
취

자
소

속
 :

직
  

 :
성

명
 :

(서
명

)

입
회

자
소

속
 :

(사
업

장
담

당
자

)
직

  
 :

성
명

 :
(서

명
)

 첨
부

 :
 묶

음
번

호
 구

성
 내

역
서

 사
본

 1
부

(묶
음

번
호

의
 경

우
에

만
 해

당
)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별
지

 제
2호

서
식

] D
N
A
동

일
성

검
사

 시
료

채
취

 및
 송

부
대

장

일
련

번
호

 이
력

(묶
음

)번
호

 
또

는
 개

체
식

별
번

호
사

업
장

채
취

일
송

부
일

채
취

자
 

소
 속

성
  

명

월
 계

누
계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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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3호

서
식

]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

제
  

목
 :

 D
N

A
동

일
성

검
사

 신
청

 「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제

7
조

에
 

의
거

 D
N

A
동

일
성

검
사

를
 다

음
과

 같
이

 신
청

합
니

다
.

신
청

번
호

신
청

일
이

력
(묶

음
)번

호
채

취
일

고
기

의
 종

류
비

고

 ※
 신

청
번

호
는

 연
도

별
 일

련
번

호

 ※
 고

기
의

 종
류

는
 쇠

고
기

 또
는

 돼
지

고
기

 중
 택

일

기
 관

 장
 (

직
인

)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별
지

 제
4호

서
식

] D
N
A
동

일
성

검
사

 보
관

용
 시

료
 관

리
대

장

접
수

일
도

축
장

일
련

번
호

이
력

(묶
음

)번
호

도
축

일
송

부
일

경
과

일
채

취
자

폐
기

일
폐

기
자

확
인

자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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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5호

서
식

] D
N
A
동

일
성

검
사

 검
사

용
 시

료
 관

리
대

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이

력
(묶

음
)번

호
사

업
장

채
취

일
채

취
자

입
회

자
폐

기
일

폐
기

자
확

인
자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별
지

 제
6호

서
식

] D
N
A
동

일
성

검
사

 사
육

지
 시

료
 관

리
대

장

일
련

번
호

접
수

일
개

체
식

별
번

호
 

사
업

장
채

취
일

채
취

자
폐

기
일

폐
기

자
확

인
자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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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7호

서
식

]

D
N
A
동

일
성

검
사

 신
청

 접
수

 및
 관

리
대

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이

력
(묶

음
)번

호
신

청
일

신
청

기
관

폐
기

일
폐

기
자

확
인

자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별
지

 제
8호

서
식

]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수
신

자
 :

  
  

  
  

  
  

  
  

(경
 유

)

제
  

목
 :

 D
N

A
동

일
성

검
사

 결
과

 알
림

 「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제

1
0
조

에
 

의
거

 D
N

A
동

일
성

검
사

 결
과

를
 다

음
과

 같
이

 알
려

드
립

니
다

.

접
수

번
호

(신
청

번
호

)
접

수
일

이
력

(묶
음

)번
호

신
청

일
신

청
기

관
판

정
결

과

 

축
산

물
품

질
평

가
원

장
  

(직
인

)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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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제
9호

서
식

]

기
 관

 명

수
신

자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경
 유

)

제
  

목
 :

 D
N

A
동

일
성

검
사

 실
적

 보
고

( 
  

 년
도

  
  

분
기

)

 「
가

축
 
및

 
축

산
물

의
 
개

체
식

별
을

 
위

한
 
D

N
A

동
일

성
검

사
 
방

법
」제

1
2
조

에
 

의
거

 D
N

A
동

일
성

검
사

 실
적

을
 다

음
과

 같
이

 보
고

합
니

다
.

월
별

검
사

구
분

D
N

A
동

일
성

 검
사

검
사

 결
과

비
고

계
획

 건
수

실
적

 건
수

계
일

치
불

일
치

 

기
 관

 장
 (

직
인

)

21
0㎜

×
29

7(
일

반
용

지
 6

0g
/㎡

(재
활

용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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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산

물
이

력
제

 업
무

위
탁

기
관

의
 지

정
 등

에
 관

한
 규

정

[시
행

 2
0
1
9
. 

1
2
. 

3
0
.]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고

시
 제

2
0
1
9
-8

8
호

, 

2
0
1
9
. 

1
2
. 

3
0
.,
 일

부
개

정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축

산
경

영
과

),
 0

4
4
-2

0
1
-2

3
4
7

제
1
조

(목
적

) 
이

 고
시

는
 「

가
축

 및
 축

산
물

 이
력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이
하

 

"법
"이

라
 
한

다
) 

제
3
0
조

제
2
항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이
하

 
"영

"이
라

 
한

다
) 

제
1
2
조

제
9
항

에
 따

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으
로

부
터

 소
 및

 종
돈

에
 대

한
 출

생
 등

 신
고

와
 종

계
, 

종
오

리
 및

 그
 종

란
에

 관
한

 수
출

입
 

신
고

,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작

성
 등

 업
무

를
 위

탁
할

 수
 있

는
 기

관

(이
하

 "
위

탁
기

관
"이

라
 한

다
)의

 지
정

 및
 위

탁
업

무
 등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의

 규
정

을
 목

적
으

로
 한

다
.

제
2
조

(적
용

범
위

) 
소

 및
 종

돈
, 

종
계

 및
 종

오
리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의
 지

정
 등

에
 관

하
여

 다
른

 법
령

에
 특

별
히

 규
정

되
어

 있
는

 것
을

 제

외
하

고
는

 이
 고

시
가

 정
하

는
 바

에
 따

른
다

.

제
3
조

(위
탁

기
관

의
 
지

정
) 

①
 
영

 
제

1
2
조

제
5
항

에
 
따

른
 
소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의
 지

정
 현

황
과

 관
할

구
역

 및
 범

위
·대

상
은

 [
별

표
1
]과

 같
다

.

  
②

 영
 
제

1
2
조

제
6
항

에
 
따

른
 종

돈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은

 (
사

)한

국
종

축
개

량
협

회
와

 
(사

)대
한

한
돈

협
회

로
 

하
며

 
업

무
범

위
는

 
위

탁
기

관

별
 관

리
 농

장
으

로
 한

다
.

  
③

 영
 
제

1
2
조

제
7
항

에
 
따

른
 종

계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은

 (
사

)대

한
양

계
협

회
, 

종
오

리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은

 
(사

)한
국

오
리

협
회

로
 

한
다

.

제
4
조

(소
 

위
탁

기
관

의
 

지
정

신
청

 
등

) 
①

 
영

 
제

1
2
조

제
5
항

에
 

따
라

 
소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으

로
 지

정
을

 받
고

자
 하

는
 기

관
 또

는
 단

체
 등

은
 

별
지

 
제

1
호

서
식

의
 

위
탁

기
관

 
지

정
신

청
서

에
 

다
음

 
각

 
호

의
 

서
류

를
 

첨
부

하
여

 
시

·도
지

사
를

 
거

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당
해

 
연

도
 

1
2
월

 3
1
일

까
지

 제
출

하
여

야
 한

다
.

  
1
. 

사
업

계
획

서

  
2
. 

인
력

·시
설

 및
 장

비
 보

유
현

황

  
3
. 

당
해

 법
인

의
 정

관

  
②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소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을

 
지

정
하

고

자
 
할

 
때

에
는

 
관

할
 
시

장
·군

수
·구

청
장

 
및

 
시

·도
지

사
의

 
의

견
과

 
지

역
여

건
 

및
 

사
육

규
모

 
등

을
 

고
려

하
여

 
3
0
일

 
이

내
에

 
그

 
지

정
여

부
를

 

결
정

하
여

 
당

해
 
신

청
서

를
 
반

려
하

거
나

 
별

지
 
제

2
호

서
식

의
 
위

탁
기

관
 

지
정

서
를

 교
부

하
여

야
 한

다
.

  
③

 제
2
항

에
 따

른
 위

탁
기

관
으

로
 지

정
된

 기
관

 또
는

 단
체

는
 관

할
 지

역
 내

의
 소

의
 농

장
경

영
자

에
게

 별
지

 제
3
호

서
식

에
 의

하
여

 위
탁

기
관

의
 명

칭
, 

주
소

, 
연

락
처

 등
을

 지
체

 없
이

 알
려

주
어

야
 한

다
.

제
5
조

(위
탁

기
관

의
 업

무
) 

①
 제

3
조

제
1
항

에
 따

라
 지

정
된

 소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은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수
행

하
여

야
 한

다
.

  
1
. 

법
 

제
4
조

제
1
항

 
및

 
제

3
항

에
 

따
른

 
농

장
식

별
번

호
 

발
급

 
신

청
의

 

접
수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2
.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에
 따

른
 소

의
 출

생
·폐

사
·양

도
·양

수
·이

동
·수

입
·수

출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및

 확
인

  
3
.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소

의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귀
표

의
 부

착

지
원

 및
 관

리
)·

통
보



51
2 

_ 
쇠

고
기

이
력

제
 업

무
편

람

  
4
.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중

 소
에

 대
한

 기
록

  
5
. 

법
 

제
2
2
조

제
3
항

·제
4
항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수

정
 

요
구

의
 접

수
 또

는
 현

장
 확

인
을

 통
한

 수
정

  
6
. 

제
2
호

부
터

 
제

5
호

까
지

의
 
정

보
 
일

치
여

부
를

 
확

인
하

기
 
위

한
 
현

장

확
인

을
 통

한
 수

정

  
②

 
제

3
조

제
2
항

에
 
따

라
 
지

정
된

 
종

돈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은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수

행
하

여
야

 한
다

.

  
1
. 

법
 

제
5
조

제
1
항

·제
2
항

에
 

따
른

 
종

돈
의

 
출

생
(종

돈
등

록
)·

폐
사

·양

도
·양

수
·이

동
·수

입
·수

출
의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2
. 

법
 제

6
조

제
1
항

에
 따

른
 종

돈
의

 개
체

식
별

번
호

의
 부

여
·통

보

  
3
. 

법
 제

8
조

제
2
항

에
 따

른
 종

돈
의

 사
육

현
황

 등
 신

고
의

 접
수

  
4
.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중

 종
돈

에
 대

한
 기

록

  
5
. 

법
 

제
2
2
조

제
3
항

·제
4
항

에
 

따
른

 
종

돈
의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수
정

 요
구

의
 접

수
 또

는
 현

장
 확

인
을

 통
한

 수
정

  
6
. 

법
 제

2
7
조

제
2
항

에
 따

른
 종

돈
의

 이
력

관
리

시
스

템
의

 구
축

 및
 관

련
 

프
로

그
램

의
 개

발
·보

급
(종

돈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중

 한
국

종
축

개
량

협
회

에
 한

한
다

)

  
③

 제
3
조

제
3
항

에
 따

라
 지

정
된

 종
계

 및
 종

오
리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은
 다

음
 각

 호
의

 업
무

를
 수

행
하

여
야

 한
다

.

  
1
. 

종
계

, 
종

오
리

 
및

 
그

 
종

란
에

 
관

한
 
수

출
입

 
신

고
 
및

 
변

경
신

고
의

 

접
수

  
2
. 

법
 

제
1
9
조

에
 

따
른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중
 

종
계

, 
종

오
리

 

및
 그

 종
란

에
 관

한
 수

출
입

 신
고

에
 대

한
 기

록

  
3
. 

법
 
제

2
2
조

제
3
항

·제
4
항

에
 
따

른
 
종

계
 
및

 
종

오
리

의
 
수

출
입

신
고

에
 

대
한

 가
축

및
축

산
물

식
별

대
장

 수
정

 요
구

의
 접

수
 또

는
 현

장
 확

인

을
 통

한
 수

정

제
6
조

(위
탁

기
관

 지
정

의
 취

소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소
 및

 종
돈

, 
종

계
 

및
 

종
오

리
의

 
이

력
관

리
제

 
위

탁
기

관
이

 
다

음
 

각
 

호
의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경
우

 시
정

을
 명

하
거

나
 지

정
을

 취
소

할
 수

 있
다

.

  
1
. 

위
탁

기
관

이
 부

도
·소

송
 등

으
로

 업
무

를
 수

행
하

기
 곤

란
한

 경
우

  
2
. 

위
탁

기
관

의
 
업

무
를

 
다

른
 
기

관
·단

체
 
또

는
 
개

인
에

 
다

시
 
위

탁
한

 

경
우

  
3
. 

위
탁

기
관

의
 업

무
를

 고
의

로
 지

연
하

거
나

 소
홀

히
 한

 경
우

  
4
. 

지
정

 목
적

 외
의

 행
위

를
 한

 경
우

  
5
. 

기
타

 업
무

에
 중

대
한

 차
질

을
 초

래
하

였
다

고
 인

정
한

 경
우

제
7
조

(위
탁

업
무

의
 

중
지

) 
①

 
위

탁
기

관
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이
 

당
해

 

기
관

을
 대

체
하

거
나

 업
무

를
 대

신
하

여
 처

리
할

 기
관

을
 지

정
하

여
 통

지

받
기

 전
까

지
 특

별
한

 사
유

 없
이

 위
탁

받
은

 업
무

를
 중

지
할

 수
 없

다
.

  
②

 위
탁

기
관

이
 위

탁
받

은
 업

무
를

 중
지

하
고

자
 할

 때
에

는
 그

 중
지

하

고
자

 하
는

 날
로

부
터

 3
0
일

 전
에

 시
·도

지
사

를
 거

쳐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에
게

 신
고

하
여

야
 한

다
.

제
8
조

(예
산

의
 지

원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은

 위
탁

기
관

에
 업

무
를

 위
탁

한
 

때
에

는
 그

 업
무

의
 처

리
에

 소
요

되
는

 비
용

을
 법

 제
3
1
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
3
조

에
 따

른
 예

산
의

 범
위

 안
에

서
 지

원
할

 수
 있

다
.

제
9
조

(위
탁

기
관

의
 

지
도

·감
독

 
등

)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과
 

시
장

·군
수

·구

청
장

 
및

 
시

·도
지

사
는

 
위

탁
기

관
의

 
지

도
·감

독
을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관

계
서

류
, 

장
부

 
기

타
 
참

고
자

료
의

 
제

출
을

 
명

하
거

나
 

소
속

 공
무

원
으

로
 하

여
금

 위
탁

기
관

의
 업

무
를

 검
사

하
게

 할
 수

 있
다

.



Ⅵ
 축

산
물

이
력

제
 업

무
위

탁
기

관
의

지
정

 등
에

 관
한

 규
정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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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

2
0
0
8
-1

2
1
호

, 
2
0
0
8
. 

1
2
. 

1
6
.>

  

제
1
조

(시
행

일
) 

이
 규

정
은

 2
0
0
8
년

 1
2
월

 2
2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제
2
조

(경
과

조
치

) 
이

 
고

시
 

시
행

전
 

축
산

법
에

 
따

른
 

쇠
고

기
 

이
력

추
적

제
 

시
범

사
업

의
 
위

탁
기

관
으

로
 시

·도
지

사
가

 
지

정
하

여
 통

보
한

 별
표

 
1
의

 

기
관

은
 

이
 

규
정

 
제

2
조

에
 

따
른

 
쇠

고
기

 
이

력
추

적
제

 
위

탁
기

관
으

로
 

지
정

받
은

 것
으

로
 본

다
.

부
 칙

  
<제

2
0
0
9
-3

0
호

, 
2
0
0
9
. 

5
. 

2
5
.>

  

이
 규

정
은

 고
시

한
 날

로
부

터
 시

행
한

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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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1. 한 우

  종축등록 한우

  ❍ 기초등록우 : 선대의 혈통을 알 수 없는 소로서 생후 6개월 이상에서 외모를 

심사하여 기초등록이 된 소

기

초

등

록

우

  ❍ 혈통등록우 : 등록우 간(부·모 확인)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

표준에 의하여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

혈

통

등

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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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등록우 :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36개월령 사이에 외모

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

고

등

등

록

우

  ❍  예비등록우 : 외모로 보아 한우라고 인정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한우

예

비

등

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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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흑우 : 제주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개체 또는 태어난 소

    - 피모색은 거의 흑색을 띠며 제주도에 약 500여두가 보전

제
주
흑
우
수
소

제
주
흑
우
암
소

제
주
흑
우

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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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기준에 따른 한우의 구분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한국재래우

한
우
수
소

한
우
암
소

한
우
거
세
우

한
우
송
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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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칡한우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의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송아지 외모기준 : 세로줄 무늬가 몸전체의 10%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칡
한
우
송
아
지

    - 성우 외모기준 :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소

칡
한
우
수
소

칡
한
우
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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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축등록은 불가능하지만 한우로는 인정할 수 있는 개체

  ❍ 백반점 및 백모가 한우기준에 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이고 백모가 있으나 발현정도가 

경미하며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개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공수정 기록의 확인 또는 

DNA검사를 통하여 부·모·자식간의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경

우는 한우인정

     ∙ 이마속모 : 개체의 이마 또는 면상에 백모가 몇 가닥씩 산재하여 발현한 경우

이
마
속
모

     ∙ 면백 : 개체의 이마 또는 면상에 백모 또는 백반이 발현한 경우

면

백

    ∙ 백반·속모 : 개체의 특정부위에 백반(모)가 발현한 경우

백
반
·
속
모

    ∙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모
색
·
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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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반점 및 흑모가 한우기준에 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흑반 또는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발현정

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개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공수정 기록의 확인 또는 

DNA검사를 통하여 부･모･자식간의 3샘플에 의거하여 친자가 확인

된 경우는 한우인정

     ∙ 귓속흑모 : 개체의 귓속에 흑모가 밀집하여 발현한 경우

귓
속
흑
모

     ∙ 입주위(구순)흑모 : 개체의 입주위(구순)에 흑모가 발현한 경우

입
주
위
흑
모

     ∙ 흑반･속모 : 개체의 특정부위에 흑반(모)가 발현한 경우

흑
반
·
속
모

     ∙ 흑반점 또는 흑모가 발현하였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고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모
색
·
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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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비경우

    - 비경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검은색을 띔 

    - 흑비경우는 한우로만 인정하고 종축등록은 불가능하며 흑비경의 4단계 

이상에서는 개체의 특정부위에 이모색이 발현할 가능성이 있음.

흑
비
경
한
우

    - 흑비경 6단계

흑
비
경

6
단
계

비경에 흑반점이 몇 개 보임 비경의 주위에 흑반점이 넓게 퍼짐 비경에 전체적으로 흑반점이 

엷게 퍼짐

비경에 흑반점이 전체적으로 퍼짐 흑반점이 비경주위 부분까지 퍼짐 비경이 전체가 진한검은색임

    - 주요특징

부 위 부위별 특징

비 경(코)
 - 비경(코)에 단계적으로 다양한 회색 또는 흑색이 나타나며 정도에 따라 

흑비경과 동반하여 눈주위에 검은모색이 발현됨

모 색
발굽·뿔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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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우가 아닌 개체

  외국의 대표적인 육우품종

  ❍ 한우와 모색이 동일한 외국품종

    - 일본의 갈모화우

일

본

의

갈

모

화

우

    - 일본의 단각종

일

본 

단

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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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스 데본(South Devon, 원산지 : 영국)

사

우

스

데

본

    - 겔비에(Gelbvieh, 원산지 : 독일)

겔

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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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무진(Limousin, 원산지 : 유럽)

리

무

진

    -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 원산지 : 미국)

산

타

거

트

루

디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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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 앵거스(Red Angus, 원산지 : 유럽)

레

드

앵

거

스

    - 중국 연변우(황우)

중

국

황

우

(

연

변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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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육우품종과 국내에 현존하는 교잡우 외모비교

구분 육우품종(외국) 교잡우(국내)

헤
어
포
드

심
멘
탈

앵
거
스

샤
로
레

브
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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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색 발현우(한우로 인정이 불가한 개체)

  ❍ 백반점 및 백모가 한우기준에 부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백반점의 크기가 10cm이상 발현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전신에 백모가 발생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이마백반

이

마

백

반

    ∙ 몸통부위 백반

몸

통

백

반

    ∙ 발목·꼬리채 및 유기부위 백반(모)

백
반
·
백
모

    ∙ 부분백모 및 전신백모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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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반점 및 흑모가 한우기준에 부적합하게 발현한 개체

    - 흑반점의 크기가 비대하게 발현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

    - 전신에 흑모가 발생하는 개체로서 교잡우 또는 육우로 판정(홀스타인 교잡우)

     ∙ 머리·목부위 흑반점

머
리
·
목

     ∙ 몸통부위 흑반점

몸
통

흑
반

     ∙ 꼬리채 및 유기부위 흑반(모) : 이모색 반점과 동반하여 발현할 경우 

인정불가

백
반
·
백
모

     ∙ 전신 검은색 피모

모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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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잡우 및 육우의 구별요령

  ❍ 한가지 특징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함으로 해당개체의 외모에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한우인지 교잡우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교잡우의 대표적 특징

  ❍ 피모색(전신피모)

피
모
색

  ❍ 두상(머리)

두

상

  ❍ 뿔의 형태

뿔

  ❍ 귀의 형태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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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수(가슴느러미, 목느러미 부위)

흉

수

  ❍ 넓적다리 및 둔부(엉덩이)

엉

덩

이

  ❍ 정강이 및 다리굵기

정

강

이

  ❍ 유방 및 유두

유
방
·
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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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잡우의 발생 사례 및 혈연관계

  ❍ 대표적인 교잡형태

    - 홀스타인×한우 교잡우의 외모적 특징

홀
스
타
인

교
잡
우

    ∙ 주요특징

∙ 대부분 개체의 얼굴 또는 이마에 큰 백반점이 발현

∙ 개체의 전체적인 피모색은 흑색 또는 흑갈색

∙ 발목 및 꼬리채에 백반점 및 백모가 발현

∙ 개체의 몸통에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

∙ 가슴 밑부위 및 배 밑부위에 뚜렷한 백반점이 발현

∙ 유방 주위 및 전체에 뚜렷한 백반점 또는 백모가 발현

∙ 유두의 색깔이 흑색 또는 반문

∙ 비경 및 비경주위 전체가 흑색

∙ 입주위 전체가 흑색으로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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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로레 × 한우 교잡우의 외모적 특징

샤
로
레

교
잡
우

    ∙ 주요특징

∙ 피모색이 한우의 황갈색과 샤로레 흰색의 중간색

∙ 대부분 연황색 또는 연한 은황색·은갈색을 보임.

∙ 한우보다 귀와 주둥이 그리고 콧잔등이 크고 입주위와 

눈주위가 지나치게 희다.

∙ 얼굴의 품위에서 한우보다 사나워 보임.

∙ 한우 수소(♂)에 의해 생산된 교잡된 송아지도 피모색은 

연황색 또는 은황색이며 한우와 피모색이 구별됨.

∙ 배 밑부위 및 다리 안쪽부위의 모색이 한우보다 유난히  

희고 밝은 연황색임.

∙ 한우보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두껍다.

∙ 샤로레의 특징인 경봉(목)과 엉덩이 부위가 유전되어 

전체적으로 후구가 한우보다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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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멘탈·헤어포드×한우 교잡우

심
멘
탈
·
헤
어
포
드

     ∙ 주요특징

∙ 심멘탈·헤어포드의 특징에 의하여 전신 또는 특정부위에 백

반점 또는 백모가 뚜렷하게 나타남

∙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백반점(백모)가 발현

∙ 모색유전력이 강하여 후대축에게도 부모의 피모색 및 형태를 

물려주므로 한우로 종부를 시켜도 특징적인 외모형태는 

계속적으로 남음

∙ 무각종(Polled) 형질에 의하여 뿔이 나지 않는 개체가 발현

∙ 머리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며 가슴·배·유방 밑부위 및 정

강이 그리고 꼬리부위에도 백반점 또는 백모가 다수 발현

∙ 한우보다 발목과 정강이 부위가 두껍다.

∙ 육우품종의 체형이 유전되어 전체적으로 한우보다 

체형이 크고 발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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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연관계로 본 교잡형태 및 외모적 특징

    - 교잡우 형태 A형

【혈연정보】

레드브라만(♀) × 한우(♂)

F1(♀) × 레드브라만(♂)

F2(♀) × 산타(♂)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의 가장 큰 특징으로 큰귀가 하향으로 처진 것을 볼 수 있음

   ∙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와 레드브라만(Red Brahman)의 

모색을 이어 받아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적갈색의 피모와 동시에 눈과 입주위의 피부색 또한 선홍색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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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잡우 형태 B형

【혈연정보】

브라만(♀) × 한우(♂)

F1(♀) × 홀스타인(♂)

해당개체(♀)

F2(♀) × 샤로레(♂)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계통과 샤로레이(Charolais)계통의 교잡우로서 피모

색이 연회색을 띠고 발목이 한우보다 두꺼운 것이 특징

   ∙ 대표적인 육우품종인 샤로레이(Charolais)의 영향으로 엉덩이(둔부)부

분이 매우 발달하였고 살 붙임 또한 한우보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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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잡우 형태 C형

【혈연정보】

한우(♀) × 브라만(♂)

F1(♀)×샤로레(♂)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계통과 샤로레이(Charolais)계통의 교잡우로서 피모

색이 연회색을 띠고 발목이 한우보다 두꺼운 것이 특징

   ∙ 샤로레이(Charolais)의 영향으로 후구가 발달하였고 엉덩이(둔부)부분이 

한우보다 발달하였음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특히 흉수(목·가슴느

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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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잡우 형태 D형

【혈연정보】

한우(♀) × 레드브라만(♂)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레드 브라만(Brahman)의 계통으로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특히 흉수(목·가슴느

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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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잡우 형태 E형

【혈연정보】

한우(♀) × 브라만(♂)

F1(♀) × 심멘탈(♂)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

으로 처져 있음

    ∙ 심멘탈(Simmental)의 영향으로 머리 및 배 밑에 흰색 반문이 있으며 

피모색도 적갈색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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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잡우 형태 F형

【혈연정보】

한우(♀) × 브라만(♂)

F1(♀) × 샤로레(♂)

해당개체(♀)

F2(♀) × 한우(♂)

    - 주요특징

F3(♂)의 아비소(한우) F3(♂)로서 해당개체의 아들소

   ∙ 브라만(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흉수(목·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 샤로레이(Charolais)의 모색을 유전받아 피모색이 연황색 또는 은갈색

   ∙ 브라만(Brahman)의 특징으로 한우보다 귀가 크고 하향으로 처짐



Ⅵ  한우판별 요령(한국종축개량협회) _ 549

    - 교잡우 형태 G형

【혈연정보】

레드브라만(♂) × 한우(♀)

F1(♀) × 산타(♂)

해당개체(♀)

    - 주요특징

    ∙ 레드 브라만(Red Brahman)과 산타 거트루디스(Santa Gertrudis)의 

교잡우로 피모색이 적갈색이며 귓속과 입주위에 흑모가 발현됨.

    ∙ 사진과 같이 음부가 한우에 비해 크고 후구가 발달

    ∙ 레드 브라만(Red Brahman)의 영향으로 뿔이 가늘고 길며 흉수(목·

가슴느러미)가 매우 크고 밑으로 처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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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교잡우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홀스타인 교잡우 한우×샤로레 교잡우

한우×브라만×샤로레 교잡우 한우×샤로레×홀스타인 교잡우

한우×브라만×헤어포드교잡 교잡우 한우×샤로레 교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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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브라만×산타 교잡우 한우×회색브라만 교잡우

한우×헤어포드 교잡우 한우×심멘탈 교잡우

한우×산타×브라만 교잡우 한우×브라만×샤로레 교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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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잡우 현황 및 특징

한우×샤로레 교잡우 한우×산타 교잡우

한우×헤어포드 교잡우 한우×심멘탈 교잡우

한우×산타 교잡우 한우×브라만 교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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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서 사육되고 있는 교잡우 사례(일본의 교잡우)

일본단각우×저지 교잡우 일본단각우×저지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브라운스위스×홀스타인 교잡우 일본화우×앵거스 교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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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 기 준 설 정

구분 구 분 기 준 표 시

종

축

∙ 한우외모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등록된 한우 한우(종축등록)

∙ 제주 흑우 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 흑우｣
  - 제주 흑우 등록우에서 태어난 소

제주 흑우(종축)

제주 흑우

한

우

∙ 일반한우

  - 황갈색의 모색에 비경·눈주위·뿔·발굽·항문 등이 흑색이

나 체형상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 백반이 있으나 10cm 이내의 작은 백반

(이마백반, 가슴백반 등)

  - 흑모가 있으나 귀속, 귀주위, 입주위, 목부분 등의 경미한

흑모와 흑반우

  - 백반 또는 흑반이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분쟁발생 시 인공수정 기록 확인 또는 

DNA검사시 부·모·자식 3샘플에 의거 친자가 확인된 소

한우(비경흑)

한우(면백)

한우(흑반)

한우(귀속흑모)

한우(가슴백반)

등으로 특징을 

구분

  * 백모가 있으나 황갈색의 모색 체형이 한우라고 인정되는 소

(속모 : 몸 또는 이마에 몇 가닥씩 산재)

한우(이마속모)

 〃 (전신속모)

∙ 칡한우(칡소)

  - 황갈색의 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색 세로줄 무늬가 몸 전체에 

있는 소

  - 부·모 모두 칡소 예비등록 후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 부·모 모두 칡소에 의하여 교배하여 생산된 송아지 중 

분쟁발생 시(부·모·자식 3샘플의 DNA검사 친자확인)

  - 생산된 송아지 중 세로줄 무늬가 10%이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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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 일반한우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 몸 전체가 황갈색(누런빛을 내는 갈색), 담갈색(연한 갈색), 적갈색(붉은 갈
색)이며 암소의 유방부위, 암·수소의 다리 안쪽, 배 주위는 약간 엷은 색
을 나타냄

- 귀·눈주위·비경(코)근처에 흑색을 나타내기도 하며 흑모(반) 및 백모(반)을 
나타내기도 함

체 형

- 유용종(쐐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

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 대부분 살(肉)색이나 흑색, 회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도 

있음

머리·목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갸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겸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 요각과 좌골사이는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

아짐

넓적다리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 발굽은 곧바로 뻗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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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흑우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 주로 전신이 흑색이며 비경이 약간 연한 흑색을 띔
모색은 50%가 검은색, 40% 흑갈색, 10%가 황색으로 발현됨

- 눈, 비경, 꼬리와 발굽은 검다가 생후 5개월령에 흑우의 모색으로 발현됨
- 복부 및 유방주위에 백반이 나타나는 개체가 있음

체 형

- 유용종(쐐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

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이나 후향 및 하

향각등 골고루 나타남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 대부분 흑색이나 살(肉)색이나 회색도 나타남
- 제주 흑우의 경우 내륙흑우와 달리 비경주위에 흰테두리가 없음

머리·목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갸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

이 특징임

중 구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겸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 요각과 좌골사이는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 발굽은 곧바로 뻗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
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흑색임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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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칡한우(칡소)

부 위 부위별 특징

모 색

 - 모색은 황갈색바탕에 검정 또는 흑갈색과 검정색 바탕에 흑갈색 또는 갈
색 세로 줄무늬가 몸 전체에 있음

 - 모색은 주로 호반무늬:흑색:황색비율이 3:3:4의 비율로 나타나며 황만선도 
보임

 - 모색이 검더라도 귓속과 뿔과 뿔 사이의 모색이 황색으로 발현됨

체 형

 - 유용종(쐐기골)과 육용종의 중간정도임
 - 소형종이며 만숙종으로 과거 역용경험에 의하여 전구(앞)부분이 발달하였음
 - 수소의 경우에는 견봉(어깨봉우리)가 있으나 암소의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 후구(요각-좌골)쪽으로는 사구(斜尻:경사진 엉덩이)진 것이 많으며 엉덩이

의 기울기만큼 뒷다리가 안쪽으로 배치됨

뿔
 - 유각종이며 암소는 가늘고 수소는 굵으나 길이는 짧은 편에 속함
 - 뿔의 방향은 어린 소의 경우 대부분 상향각 또는 전향각임
 - 나이가 먹을수록 구부러지거나 영양상태에 따라 각도가 다를 수가 있음

비경(코)
 - 대부분 흑색이나 회색, 살(肉)색도 나타남
 - 비경이 흑색일 경우에는 눈주위, 뿔, 발굽, 꼬리, 항문 등이 검을 경우가 

있으며, 비경주위는 힌 테두리를 보임

머리·목
 - 머리는 수소는 짧으며 암소는 갸름한 편임
 - 목느러미는 잘 발달하지 않는 편이며 암소는 목이 얇고 수소는 두터움
 - 암소의 견봉은 나타나지 않으나 수소의 경우 비육시 견봉 확인

전 구
 - 성우암소의 흉폭은 25∼50cm사이이며 수소는 30∼60cm정도임
 - 역용종에서 육용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 어깨가 발달한 것이 

특징임

중 구
 - 갈비가 가늘고 등선과 허리사이가 약간 겹쳐지며 허구리가 약간 큼
 - 하겸부(배와 넓적다리사이)가 올라 붙어있음. 등, 허리의 폭은 얇은 편임

엉덩이
 - 요각과 좌골사이는 꼬리방향으로 하향 경사진 것이 특징(斜尻)
 - 암소의 경우에는 요각이 돌출되며 엉덩이폭도 꼬리쪽으로 가면서 약간 

얇아짐

넓적다리
 - 윗 넓적다리에서 아랫 넓적다리로 갈수록 폭이 좁아짐
 - 넓적다리의 폭(좌·우)도 얇은 것이 특징
 - 꼬리에서 다리쪽으로 가면서 안쪽으로 기울어짐

유 기
 - 유방의 용적이 작으며 유두의 길이도 짧음
 - 유정맥은 발달하지 않았음

지제·발굽

 - 발굽은 곧바로 뻗은 다리(직비)보다는 엉덩이 경사만큼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외국소는 거의 직비)

 - 발굽의 색은 대부분 살(肉)색이지만 흑색의 발굽도 있음
 - 발굽의 크기가 작고 발굽의 각도는 15∼40°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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